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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 릿 글

서 J (이 하 
'

남북기본합의 서 
' 

라 한다) 가 발효되 어 남북한은 반세 기 에

이 르는 분단사상 최 초로 남북간의 자주적 노 력 에 의 하여 불신과 대 결 을
I

청 산하고 평 화와 통 일을 이 루어 나갈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게 되 었으
q

며, 동시 에 한민 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 시 학고 있는 남북연 합의 준비 단
1)

계로서 r 화해 . 협 력시 대 1 에 진 입 하게 되 었다.

이 에 앞서 1988. 7, 7 우리측은 맨족자존과 통일 唱 영 을 위 한 7. 7특별

선 언 (이 하 
'

7. 7선 언 
' 

이 라 한다)을 통하여 남북대 결 시 대 를 청 산하고

동반자시 대를 열 凍 다는 의 지 를 천 명 하고 이 를 실 천하기 위 하여 1990.

8. 1 남북교류협 력 에 관한법 률 (법 률 제4239호) 를 제 정 하여 남북교류를

두

합법 화시 키 는 장치 를 마련하였다.

그 러 나 우리측의 노 력 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 에 상옹하 조 치 를

취 하지 않았기 때 문에 남북기본합의 서 에 천 명 된 화해 와 협 력 의 정 신은

아직 까지 그 실 현 여 부를 예측하기 어 려 운 상태 에 놓여 있 다고 할 수 있

으며 남북관계 의 개 선은 여 전히 우리측의 희 망사항에 지 나지 않는다는
2)

비 관론을 멸 쳐 버 릴 수 없는 형 편 이 다.

- 그 느
)



힌 재 로 서 는 남북기본합의 서 의 채 택 을 통하여 가시 화된 북한측의 의 사
w

를 순수한 것 으로 빌아들여 우리 측에서 먼 저 이 를 실 천 에 옮기기 위 한

구체 조 치 를 게 속 추진 합으로써 북한 의 호응을 유도하고 정 책 을 <

V 베 나가는 자세 를 견 지 할 수 밖에 없 다고 하겠다.

1성-북교류협 력 에 관한1터 률 의 제 정 을 비 롯 한 우리 측의 통일노력 은 한민

족공동체 骨 일 뱅·안에 입 긱-학여 일 관성 있 게 추진 되 이 아 할 것 이 지 만 남묵

기 본합의 서 가 채 디 되 고 그 후속절 차가 진 헹 되 고 있는 점 을 주목학면시

남북기뵨합의 서 의 정 신 에 따른 납북핀·계 의 획 기 긱 개 선 이 조 만간 이 루

어 질 것 에 대 비 하여 관게 $ 렁 의 징 비 · 보 완여 부를 신중히 검 투 할 시 주)

에 -V이 있 다고 본다. .

여 기'에서 는 남북기본합의 서 에 나타난 교 류 . 협 력 의 실 현 을 뒷 받침 하

기 위 한 남북교류 · 헙 력 법 령 의 보 완 · 발전방향을 단기 적 관짐 에서 살펴

보 기로 한다. .

O. 남북기 본합의 서 의 네용과 보1 적 지 위

a

된

1. 남북기 뵨합의 시 의 교 류 · 협 럭 판 련 51-정

남북기 본합의 시 는 그 제 명 에 나타난 비·와 같이 남북화해 .
1컴'북불가

침 및 남북교.류 · 협 력 의 3부분으로 그[성 되 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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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와 남북불가침 에 관한 부분은 남북상호간의 대결 과 불신의

해소 등 정 치 적 · 군사적 차원 의 문제 를 다루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 · 협
;

력은 경 제 · 사회 ·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민 족의 동질성 회 복과 공동체. 형

성 을 위 한 방안을 제 시 함으로써 통 일 국가수립 을 위 한 실 질 적 기초를 다

져 나가려 는데 촛점 읗 맞추고 있다.

우선 제 15조에서 는 r 남과 북은 민족경 제 의 통일적 이 며 균형 적 인 발
W

젼 과 먼족 전체 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자원의 공동개 발 · 민족내

부의 교 류로서 의 물자교류 · 합작투자 등 경 제교류와 협 력을 실시 한다 A

라고 하여 경 제 분야에서 의 교 류 · 협 력 을 맨 먼 저 규정 학고 차으며, 제

16조에서 는 r 남과 북은 과학 · 기술 · 교 육 · 문학 · 예술 · 보 · 체 육 ·

戰

환경 과 신문 . 라디 오 · 省 레 비 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 보도 등 여 러

분야에서 교 류와 협 력을 실시 한다 1 라고 하여 비 경 제 분야에 까지 다각

적 인 교류 · 협 력을 규정 하고 있다.

이 어 서 제 17조와 제 18조에서 는 「 남과 북은 민족구성 원들의 자유로

운 왕래 와 접 촉을 실 현한다 l ,

z 남과 북은 흩어 진 가족 · 친 척 들의 자

유로운 서 신거 래 와 왕래 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 사에 의 한

재 결 합을 
'

실 현하며, 기 타 인도적 으로 해 결 할 문제 에 대 한 대 책을 강구

한다 l 라고 하여 인 적 교류와 이 산가족의 상봉 · 재결 합에 관하여 규毛 하
된

였 다.

제 19조와 제20조는 교 류 · 협 력 의 구체 적 수단으로서 끊어 진 철도와

도로 의 연결, 해로 · 항로의 개 설, 우편 과 전기통신 교 류에 필 요한 시 설

의 설 치 · 언 결, 우편 · 전기 통신 교 류의 비 밀 보 장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

A



으 며, 제21조는 국제 무대 에서 경 제 와 문화 등 여 러 분야에 걸 친 협 력
된

과 대 외 공동진출을 규정 하고 있다.
a

세22조와 제28조는 r 남과 북은 경 제 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省 력을 실 현하기 위 한 합의 의 이 행 을 위 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 월 안

에 남북경 제교骨 · 협 력 위 원회 를 비 롯한 부문별 공동위 원회들을 구성 ·

운영 한다 l ,

r 남과 북은 이 합의 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 답 테 두리

안에서 남북교류 · 협 력 분과위 원회 를 구성 하여 님-북교류 · 협 력 에 관한

합의 의 이 행 과 준수들 위 한 구체 적 대 책을 협 의 한다 l 라고 하여 교 류 ·

협 력 의 추진기 구 및 후속절 차에 판하여 규정 하고 있 다.

2. 남북기본합의 서 의 벰 러 성 격

남북교류 · 협 력 법 령 의 보.완 · 발전 방향을 남북기-본管의 서 의 이 헹 과

관련하여 살꾀 뵤기 위 하여 서 는 닙-북기뵨管의 서 의 법 러 성 격 과 효 력 에

관한 검토가 선 행 되 어 야 한다.

남-4-합의 시 의 법 적 성 격 에 판하어 서 는 그 것 이 m 조 약 당사자가 조

,
약체 결 능력을 가질 것 o 조 약체 결 켠 자가 조 약을 체 결 할 것 3 조 약

체 결 권자가 조 약체 걸 을 위 하여 임 명 한 데표자간에 하자없는 합씩 가 성
된

립 曾 것 卷 조 약의 내 용이 실 헌기-능하고 직 립 한 것 을 객 체로 할 깃 등

조 약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 문에 조 약 헤 당한다고 주장하는 긴 헤 가 . 있
3)

였으나, r 조 약법 에 관한 비 엔 나헙 약 1 상의 조 약의 정 의 에 비 추어 보 거

나 조 약의 국 내 법 직 효 릭 을 인 징 한 우리 힌 벱 제5조제 1 항과 판 린 히-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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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때 수긍하기 어 려운 견 해 라고 하凍다. ,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暑 조 약으로 보지 않고 대통령의 결 .

재 만으로 발효시 켰는 바, 북한측에서 여기에 대하여 남북기본합의서 
'

제
團

r

25조에 규정 된 발효의무위 반 등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후속잘차에 임하 -

4)
고 있기 때 문에 . 남북기 본합의 서 의 범 적 성 격 에 콴한 논의는 학문적 판

5) ·

점 에서 만 의 미를 갖게 되 었 다고 볼 수 었다.
)

이 와 같은 정 부의 제 반조치를 정 당한 것으로 보는 관점 에서 남북기

본합의서 의 법 적 성 격을 규정 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이 라는 특수
團

한 상황에서 민족의 염 원 인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이룩하여 야 할 공동

의 정 치 적 책 무를 毛 냠북한 당국 사이 에서 민족내 부관게를 규정 하기

위하여 채택 된. 특수한 약정 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

I

3. 남북기본합의서 의 효 력

rI

남북기본합의 서가 조 약이 아니 라고 볼 경우 그 범 적 효 력 이 무엇 인

지가 문제 되 며 이 는 남북교류 · 협 력 법 령 의 정 비 · 보완과 직 결되는 문제

이 기 도 하다.
醉

'

남북기 본합의서 가 조 약이 아니 라고 본다면 국제 법 적으로는 국제사법
團

재판소에 의 제 소라든지 경 제 봉쇄 등 위 반에 따른 제 재를 논의 할 수 w
6)

음은 물론 ON에서 등록된 조 약으로서 원용할 수도 었음을 의 미 하며 국

내 唱 적 으로는 냠북기 본합의 서 가 우리 국내 법 으로 수용되 억 현헝 국내법

령 과의 모순 · 저 촉 내 지 그 로 인 한 국내 법 령 의 정 비 문제를 야기시 키 지

는 않는다는 결론에 도 달한다.

I

- 

fl -



그 러 나 남북기 본합의 시 에 법 걱 구속 력이 없 다고 하여 그 중요성 이

갑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남북기 본함의 서는 남북한 당국이 민족

과 세 계 앞에서 그 준수 . 이 행 을 약속한 것 인 만큼 이 를 위 반한 경 우에

는 민 족적 비 판과 항의 에 직 면 함은 물론 상대 방으로부터' 남북콴게

개선 및 통일추진 의 지 연 에 대 한
.

모 든 책 임을 천가당할 수 웽고 국제 적

여 론의 이 반읗 홋 래 하는 등 법 적 구속력 보 다 필 씰 강력 한 정 치 적 책 임

과 블이 익 이 뒤 따르게 될 것 이 므 로 닙-북한 쌍방은 신 의를 바탕으로 남

북기 본합의 서 를 성 실 히 이 행 할 책 무를 지 며 특히 우리 정 부는 남북기본

합의 서 의 이 행 과 이 를 위 한 후속질차의 진 행 에 보다 주도적 인 자세를
聯

보 이 지 않을 수 없을 것 이 다.

21 와 같은 판짐 에 서 우리 는 남북기 본합의 서 의 정 신에 위 배 되 는 법 령

. 제 도 및 관행 을 개 선하는 데 에도 성 의 를 보 여 아 한다. 여 기 에 판하

여 서 는 허 에 다시 논의 하기로 한다. .

m. 교 류 . 협 력 분야 부속합의 시 의 법 걱 성 격 과 내용
l

1. 부속합의 서 의 빕 &1 성 격

a

남북기 본합의 시 제23조의 규정 에 의 하여 남북교류 · 협 럭 분과위 원 회

가 구성 되 고 여 기 에 시 교 류 · 헙 력 분 야부속합의 서 초 안을 직-성 하기 위 하

여 협 의 를 진 헹 하였으머 이 는 제8차 남북고위 급회 담에서 최 종 채 택 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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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될 것으로 알려 臧다. 이 부속합의 서 의 법 적 성 격 에 콴하여 찰단히

살펴 본다면 부속합의 서 는 말 그 대로 남븍기 본합의 서 의 부속문서 이 기

때 문에 일응 남북기본합의서 와 같은 성 격 이 라고 과악할 수 있을 것시 다.

그 러 나 남북기본합의서 에 근거 를 두고 있다고 하뎌 락도 남북고위 骨회 담 .

에 서 별도로 채 택 . 발효되 는 절 차를 거 치 기 때 문에 펄요에 따라서는 남

북기본합의 서 와 다른 범 적 지 위를 부여 할 수도 있 다.

즉 남북한 당국은 국제 법 적으로 조 약체결권을 갖는다고 안 정 되 므로

부속합의 서 에 대하여 국제 법 걱 효 력을 부여 하기로 쌍방이 합의 함으로써
團

團

광의 에 해 당학는 조 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 이 다. 그 러 나 여기에는

북한을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 탄으로 볼 수 있을 것 인 지 에 콴叫여
7)

우리 힌 법 해 석 상 문제 가 될 수 있고 또 한 r 두개 의 한국 J 내 지 f 두

개 의 조선 J 을 부인하는 남북한 당국의 통일 정 책 에 비 추어 쉼 게 결론을

내 리 기 어 려운 점 이 있다.

이 와 같은 문제 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합의서 에 조 약으로서 의

법 걱 지 위 를 인 정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교 류 · 협 력 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그 규정 내 용에 법 적 효 력을 부여 하여 야 할 사항을 많이
]

포 함하고 
- 

있기 때 문이 다.

부속합의 서 에 조 약으로서 의 지 위를 인정 하기 어 렵 다면 잠정 협 정

(Modus Vivendi), 즉 국제 법 주체간에 고리 · 의 무를 발섕하게 하는 임 시

적 · 잠정 적 협 정 으로서 의 지 위 를 부여 할 수도 었을 것 이 다. 부속합의

서 가 쟘정 협 정 의 형 식 으로 체 결 되 뎌 라도 국회 의 동의 가 필 수적 이 라고

여 겨 지 지 는 않으며 헌 법 제6조제1항에 의 한 국 내 唱 적 효 력 을 인 정 히-지

않고 비 자기 집 행 적 성 격 의 협 정 의로서 의 국내 입 법 에 의 한 국내 법 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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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차를 거 치도목 하는 것 이 바랍직 스 럼 다고 본다.

5

2. 부속管의서 의 주요 대용

7

남북교류 · 혐 判 분과위 원회 에서 최 종 합의 뒨 부속합의 서 안은 4개 장

20개조문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한개 조문에 여 러개 의 항이 규정 되 어 광

뱀 위 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잠별 편성 을 보 면 제 1장 경 제교류 · 협 력, 제2장 사회 문화교류 · 협 력,
된

제3징q 인도적 문제 의 苟결, 제4장 수정 · 발효로 되 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뭅자교류와 자원 의 공동게 管, 공업 · 농업 등 각 분야에

서 의 경 제 협 력 (제1조), 과曹1- · 기술 · 횐-경 분야에서 의 교 류 . 협 력 (제2조),

場도 · 도로 · 해로 · 항로의 개 설 · 운영 (제3조), 우편 . 전기롱신교류 (제4

조), 국제 경 제븐야에시 의 협 력 (제5조) 및 여기 에 데 한 당국의 지 원 . 보
J

된

된

a

장 (제6조)各 규정 하고 세부사항은 남북경 제교류 · 협 력 공동위 원회 에서

결 정 한다는 점을 규정 하고 앴다 (제7죠 . 제8조), 특히 물자교류 . 공동

개 발 멎 겸 제 협 력 에 있 어서는 당사자의 범 거, 계 약의 체 결 과 이 행, 가
w

격 項 정 기준, 청 산결 제 방식 등 대금결 제 방식, 관세 변제, 흥 업 규격 등
團

자료의 교 等과 관련 법 규의 통보, 투자보장 · 이 중과세 방지 . 분쟁 조 정 절
5

차의 마련, 경 제 활동의 자유와 편 의 의 보 장 등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

으 며, 과학 · 기會분야의 교 류 . 협 력 에 있 어 서 는 륵허 귄 . 상표권 등 상
I

대 측 과학 · 기舍싱%T의 귄 리 보 호를 규정 하였고, 교 통수단의 운영 에 있 어

서는 사고 발생시 긴 급구제조치 등을, 통신수단의 운영 에 있어시는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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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통신 분야에서 의 해당 국제 협 약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 육 · 문화 · 예술' · 보건 · 체육과 매스미 디 어 등 여 러 
' 

분

야에서 의 교류 · 협 력 (제9조), 민족구성 원의 자유로운 왐래 와 - 접 촉의 실

현 (제 10조), 사회 문화분야의 국제무대 에서 의 협 력 (제 11조) 에 관하여 규

정 하고 제 1장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여 기 에 대 한 당국의 지 원 · 보 장 (제

12조) 및 낭북사회 문화교류 . 협 력 骨등위 웬회 에서 의' 세부사항 결 정 (제 13

조 · 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 협 력 에 있어서는 정 보자료의 교 환. 공동조사 ·

연구사업 의 실시, 상대측 저 작물에 대한 1리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자유骨래 . 접촉에 있어서는 왕래수단. 활동의 자유 無 신변 안젼과

무사귀 환의 보장, 상대측 법 질서 준수, 증명서 및 휴대물품, 편의 제 공

과 사고발생시 긴骨구제조치 등에 콴하여 규정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 산가족 · 친 척 의 자유로운 서 신거 래 와 팡래 · 상봉 및

방문의 실시, 자유의사에 의 한 재 결 합에 관하여 규정 하면서 (제 15조) 이

는 쌍방 적십 자단체에서 주관하고 (제IS조 · 제18조), 당국이 이를 보 장 ·

지 원하됴록 하였다(제17조).

제4장은 
- 

짱망의 합의 에 의 한 수정 · 보충 (제19品), 쌍방의 서. · 

교

981 3 trn w% (제20t) o ]1 %c] ifA M-고 sc]-. 
'

團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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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남북교뮤협 력 법 렁 의 힌황과 문제 짐

1. 남북교류협 력 법 령 의 체 게

남북교류헙 에 판한 빕 렁은 행 징 조 직 넙 과 행 정 작용멉 으로 나누어

살꾀 볼 수 있다.

행 징 조 적 법 령 으로는 우선 정 부조직 법 에서 납묵교류 . 협 력 의 주무부

처 인 통일 원 의 업 무를 규정 하고 그 구체 적 조 직 곽 정 원은 r 동일 원 과그

소속기 관직 제 1 에 서 규정 하고 있다.

그 밖에 먼주평 화'통일자문회 의 빕 이 었으나 동 자문회 의는 자문기 관
w

에 지 나지 않기 때 문에 논의 에서 제 외 시 키 기로 한다.

한편 남북및 북방교류협 조 정 위 원회 骨정 에 의 하여 설 치 된 동 위 원회

에서 는 남북교류 · 협 력 에. 관한 기본방칩 과 그 주진에 판한 중요사항을

심 의 · 조 정 하는 기 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 있다.

그 밖에 힙 력 사입 승인 에 판한 관게 부처 의 의 者을 r 정 하기 위 하어

남북경 제 협 력조정 위 원 회 띨 남북일 반교骨협 력)정 위 원회가 s-무TEl훈

, 령 에 의 하어 설 치 되 어 었다.
. .

國 團 團

團 . .

國 f

[判%判껴注 1料·列 
判郭3 料 料判巷9 T. 

.

L-C - . - . . - . - . - - - - . J -- - 
-

w - - '- 剛 ' w 

國

-

' -

.

법 의 시 행 령 · 시 행 규척 이 있다.

브르t흐흐 - %-코'.한뎃-量.-公 z]] Yt * 나타난 바와 같 g- 간

의 인 적 . 물 17 류와 협 력을 촉진 하어 우리 민족의 염 원 인 민족통일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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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한 기 반올 조성 하려 는 취 지 에서 제 정 되 었오며, 북한을 적 대 콴계의 당

사자가 아넌 교류와 협 력 의 당사자로 인정 한 최초의 실 정 법으로서 7. 7 ·

선언에 나타난 남북한 동반자시 대 의 지 평 을 열는 법 률이 라고 할 수 있
9)

다. 
'

이 법은 남북관계 의 관한 기본용어 를 정 리하고 통신 · 왕래 · 교 역 ·

협 력사업 등에 관한 포 괄적 규정 을 두었으며 (제9조 내지 제23조) r 남
군

북교류와 협 력을 목적 으로 하는 행 위 에 관하여는 정 당하다고 인 정 되 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 용한다 J (제3조) 라는 규

정 을 둔 점 에 비 추어 남북관계 의 기본범 의 역 할을 수행 한다고 보는 견.
10)

해가 있다.
伊1-rn-幽 

闢 幽幽

.

그 러 나 남북교류 . 협 럭에 관한법 률은 이 분야에 관한 최초의 근거 법

일 뿐 이 것 이 앞으로 제 정 될 모든 남북교류 · 협 력 관련법 령 에 대하여 서
11)

까지 기 본법 의 지 위 를 갖는다고 . 볼 수는 없으며, 위 제3조의 규정 취 지

는 국가보안법 에서 범죄 로 규정 하고 있는 남붕간의 접 촉행 위 중 「 정 당
%m l- 團 %m 恥 턴 II m

하다고 인 정 되 는 범 위 J 에 드 는 행 위 에 대 하여 는 국가보안법 에 우선하
'

h國 
- - 

島眼 . 除
醉 g

을 적용한다는 는 것으旦 결국 국가且안 에 한 <
/

특별

W 지 >y] 다 볼 수見 있다.
- 

-p-

- 剡

어 쨋든 이 법 은 제 정 당시 남북기본합의서 의 채 택 등 남북콴계 개·선의 .

가시 적 성 과가 없 었뎐 상태 에서 우리 정 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법 제화

.. . .. .... . . ... >'),,, . .. ... . .. .. .

의 대 북접 촉과 일 부 인 사들의 불법 입 묵을 둘러 싼 법 적 근거 내 지 법 적

용 원 칙 의 설 정 등 당면 문제 를 해 결 하는 것 이 입 법 추진의 단초가 되 지

17"-



' 

14)

않았4나 생 각된다. .

w

그 러 나 실 제 입 뱀 과정 에서 는 7. 7 선 언 의 정 의 지를 뒷 받침 힘과 아

을러 남북판계 의 개 선을 기 대하면서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 위 안에서

교 류 · 협 력 에 관한 사힝을 포 팔적 으로 맘고자 고 심 하楚 뎐 것'으로 생 각
15)

해 볼 수 있다.

] 
· 刺

'

討
!·

.

, 뽀朝但‥ 判 判 判 < · 谷

j 는
'

· m 다昏 · 류 , 을 하711 용

< . 收 4 e 利 9 利 ·列 ·11 判. 壯 . .. .

[ 荊 判 科... . . , .. . . .. . .. . . . ... .

[ 락· · · · · · ·· · · ·· · · · · · · ··……

<, 判· 討 · f 刺..

는 우리 의 헌 법 해 석 네지 통일 책 과 관련d여 북한을 i ] 논 적
된

으로 우리 영 토로 보 면서 도 실 졀 러 으로는 통치 권 이 미 치-지 않는 외 국
m

된

과 유사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 는 싱·황에 시 하나의 법 으로 남북간의 교

, 류 · 협 력 에서 에 상되 는 제 반문제를 모 두 규율하려 한 데 에서 빚 어 진

것 이 며 뱁'제 정 당시 에는 남북기본합의 서 의 채 택 등 남북관게 의 개

선을 충'분히 예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리. 북한지 역 의 왕레 등 당시

이 미 발AiA학였뎐 문제틀 제 외 하고는 물자교역 . 경 제 협 력 등에 판하여 는

입 법 의 필요성 을 절 실 히 느 끼 지 못하였기 떼 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이 와 갈은 입 뱁 체 계 상의 문제 점 에 돤하여 뇬 허 에 다시 살피 보 기 로

한다.

w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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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 협 력 에관한 률은 모 두 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

적 · 정 의 · 다른법률과의 콴계 등 총칙 적 규정 (제 1조 내지 제a조), 남북

교 류 · 협 력추진협 의 회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
p

남북한 왕래 에 관한 규정 (제9조 내 지 제 u조), 물자교역 (제 12조 내지

제 15조) · 협 력 사업 (제16조 내지 제18조) 에 관한 규정, 결제기구 . 교통 .

+

통신 · 검 역 등 부수적 규정 (제 19조 내 지 제23조), 행 정 지 원 및 협 조요
金

청 · 다른 법 률의 준용 등 보 칙 ) 규정 (제24조 내지 제26조), 벌 칙 (제27

조 내 지 제29조) 과 북한주민 의 제 규정 (제30조)을 내용으로 학고 있다.

반면 동법시 행 령 은 모 떱 과 달리 장별 편성 을 하여 총 6개 장 53개조

문으로 되 어 었으며 모 법 의 위 임을 받아 그 미 비 점을 보완하고 었다.
I

동법시 행 규칙 은 주로 서식 에 판하여 10개조문을 두고 있다.
.- 

-

. -

-

- · - '
闢 

- '

[ 남북협 력기금법 븐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 력을 지 원하기 위하여 남

북협 력기 금을 설치하고 이 를 관리 · 운영 하기 위 하여 . 제 걸 된 법 으로서
龜

시 행 령 · 시 행 규치 과 뎌 불어 다른 기금범 령 과 유사한 체 제.로 되 어 있다.

한편 이 들 법 령 의 운영 을 위하여 멸 가지 중요한 고 시 가 발령 되 어

었는데 먼 저 남븍교류 · 협 력 에 관한법 롤의 운영 을 위하여 서 는 동범 시 행

.

령 제24조에 근거 한 r 남북한 왕래 자의 츄대 금지 품 및 처 리 방법 J , 법

제 11조, 시 행 령 제22조 · 제23조 . 제50조 내 지 제52조에 근거 한 
-

, r 남북

한 왕래주민 의 휴대품 검 사 및 반출입 요 령 1 , 법 제 13조 및 제14조에

근거 한 f 남북한 교 역 대 상暑품 및 반출 . 반입 승인 절차에 판한 고 시 1 가

있고 조 만간 대 북투자지 침 이 발령 될 예 정 인 것 으로 알려 졌다. 남북협

력기금법 의 운영 에 관하여 는 동법 시 행 령 제20조에 근거 한 r 남북협 력 기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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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운용관리 규정 1 이 마련 되 어 있 다.
된

2. 남북교류 . 협 력 멈 령 의 문제 점 
.

일 부에서 힌 헹 님·북及兮 · 협 력 범 령 의 문제 점 으旦 지 적 한 1 를 살퍼

. ls
I6)

牧 賴 딱. 므.쁘31.. . ]!.<l. 으쁘tI.고

m

. 쁘.利判 
Z潮 判 '%* 判 *

. 핵핵..앳.

에 판한 문제 라고 할 수 었다.
k

.

한편 이들 법 령 이 제 정 된 후에도 경 제 협 력 . 인 적 교 류 등 모 든 분야

에서 남북교류 . 협 력 이 본걱 적 인 실 천 단게 에 집 어 들지 못하고 있는 상

테 tyi 서

� 

제 정 된 법 을 제 대로 집 唱 해 보 지 도 입'고 게 정 을 검 토히·는 것 은

성 급하게 느 껴 질 수도 었다.

1 러 나 뱁 령 제 정 후 남북기 뵨합의 서 및 그 부속합의서가 채 택 되 는

등 제도걱 측면 에서 획 기 적 진 전 이 있 었고. 이 에 따라 실제 운영 도 활성
5

화될 것으로 에측되 기 떼 문에 제 정 당시 힌 행 법 령 이 미 치 예상하지 못

循거 나 미꼽하게 규정 했뎐 사항을 추출하여 정 비 하는 하는 깃은 당 연하

다고 본다.

(1) 남북간의 합의 내용과 우리 법 령 내 용 상호간의 판게 '

남북2루 . 협 력은 상대 방이 있는 사안으로서 우리 측의 일 빙적 인 빕

제화 조 치 만으로는 소기 의 목 적 을 달성 할 수 없 으 며 쌍방이 상대 측의

입 唱 조 치 를 승 인히,고 그 싣 & 성 을 뵤 장할 깃 을 약속하어 야 하며, 우리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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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 법 내 용과 그 에 따른 집 행 도 쌍방의 합의 에 어긋나지 않는 범 위 내

에서 이루어 지 되 상호주의 에 따라 북측의 상응한 조 치가 병 행 되도록 하

여 야 한다. 여1를들어 남북교류 . 협 력에관한법 률에서 남북한 주민 의 왔

래 에 통일 원장관이 발행 한 중명서 를 소지 하도록 하였음어1도(제·9조제 1항) .

북한측이 그 증명서 를 인 정 하지 않는 경 우라거 나, 같은 털 에서 교 역 당
t

사자 내 지 협 력사업 자의 요건을 규제 하고 (제12조 · 제16조), 교 역 대상물
도

달

품의 공고 (제14조), 거 래조건 내 지 협 력사업 의 승얜 과 조 정 명 령 (저]13조

· 제 15조 · 제 17조 · 제 18조 등) 등을 규정하였는테 남북간의 합의 에서는

이 러 한 규제 · 제 한을 하지 않기로 한 경 우라거 나 남북간 교 역 에 대 한

관세 면제 (동법 제26조제2항)를 북한측은 인 정 하지 않는 경 우 남북교류

· 혐 력 에 문제가 발셍하게 될 것 이 다.

특히 우리 체 제 가 엄 격 한 텅 치 주의 원리 와 시 장경 제에 바탕을 둔 반

면 북한은 우리 와 상이 한 입 법 체 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행 정 지 시

나 項 정 이 법 령 과 같은 효 력 을 가지 며 세밀 한 계 획 경 제 에 따라 움직 이
%

는 체 제 라는 점 도 남북교류 · 협 력 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예 老 대 남북

한 주민 의 상호 왕래 에 있 어 북한은 국내 여 행도 허가를 받아야 학는 반

면 우리 는 여 행 의 자유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 질 정 도 이 기 때
고

문에 쌍방간에 자유왕래를 합의 하뎌 라도 그 의 미가 다를 수 밖에.]. 었우

며, 합작투자를 함에 있 어 서 도 웬자재 의 구입 이 나 제 품의 판매는 물론

노동력 의 채용 · 해고까지.도 북한의 계 획 경 제 의 暑 안에서 엄 격 한 제 한
17) 

'

을 받기 때 문에 여 기 에 관한 별도의 
-

' 

합의가 세 부적 으로 이 루어 지 고

남북한이 각각 국내 법 적 으로 보 장할 펄요가 있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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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한 문제는 남북교류 · 엽 력 법 령을 보 완함과 아울러 남북간의 합
18)

의서 채 택시 보 장장치 를 두거 나 동서 독간의 사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 

.

3롱협 정 등 각종 교 류 - 헙 력 판 련 협 정 을 별도로 제 철 함요로써 해 결

되 어 야 할 것 이 나 후자는 이 밴 발표주제 의 범 주에서 벗 어'나는 것 이

므 로 구체 적 인 논의 를 피 하고 주로 우리 범 령 이 남북간 힘-의 네 용과

상충되 지 않도록 하는 문제 를 다루기로 한다.

(2) 준용규정 · 위 임 규정 등의 과다

앞에서 지 리 한 것 처 럼 현 행 3라북교류 
. 협 력 에 관한법 률은 다른 빕 령

의 준용 및 하처 법 령 으로 의 위 임 그 리 고 행 정 처 분 내 지 헹 정 당국의 의
된

사에 의 한 법 규보완에 있 어 일 반적 인 헹 정 법 령 보 다 그 정 도 가 지 나치 다

는 문제 짐 이 있다.

먼 저 다른 법 렁 의 과도한 준용애 관한 문제 를 살펴 보 기로 한다. 동
隣

법 상 준g사레 普 보 면 CD 수송장비 의 출입 관리 에 관히이 출입 국관-리 보1

제65조 내 지 제72조의 준용 (제21조) o 교 억 에 관하이 대 외 무 역 법 등

무역 에 관한 법 률의 준용 (체26조제 1管) 3 물품의 반출 . 반입 에 관하어

조 세 의 
' 

부과 · 징 수 · 감먼 및 等급 등에 관한 기 률 (다만, 관세 빕 에 의 한

부과규정 과 방위 세 빕 등에 의 한 수입 부과금 규정 은 제 외) 의 준용 (제26
J

조제2항) 譽 남북간'의 투자 . 물풉의 반출, 반입 기 타 칩 제 관한 힙 력

사업 밋 이 에 수반되 는 거 래 에 대 하여 외 국환관리 1 . 외 자도 % W . 각종

세 범 등 IS게 법 률의 준용 (제26조제3항, 시 헹 렁 제50조제3항) 07 님-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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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에 콴하여 우편껍 . 전기통신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적 용 (시 행 령 제48조) 등을 들 수 있다.

TA 94 4 우는 준용 更는 적용의 범위가 명 확하나 문제 되는 것은

c 내 지 卷의 경 우로서 준용대상이 되 는 행위 의 유형 이 추상적 이 고 준

용되 는 법 률의 범 위도 막연하거 나 지나치 게 넓 어 법 규의 명 확성 을 기 할
t

수 엾게 하고 법 적 용을 곤란하게 한다. 또 한 관련 법 령 의 준용에 있어

서는 대통령 령으로 에 대 한 특례를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제

26조제4항), 시 행 령 에서 는 부가가치 세 . 특별소비 세 등 조세 부과에 관한

몇가지 특례를 규정 화되 (시 행 령 제51조 내 지 제53조) 나머 지 특례는 판

계 행 정 기 관의 장이 남북교류 . 협 력추진 협 의 회 의 의 결을 거쳐 고시 하도

록 함으로써 (시 행 령 제50조제5항) 결 과적으로 고시 에 의 학여 수 많은

관계 법 령 의 적 용여 부를 결 정 하도록 하는 문제를 야기시 키 고 있다.

한펀 이 와 같은 준용규정은 북한을 외국과 마찬가지 로 취 급학는 결

- 

과가 되 어 남북기본합의서 에서 남북관계를 r 나라il- 나라 사이 의 관계

가 아닌 통일을 지 향하는 과정 에서 잠정 적으로 형 성 되 는 특수관계 1 로

20)

규정 한 취 지 에 위 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 러 나 이 견해는 r 준용 1

과 r 적 용 2 의 입 법 실무상 용례 를 잘못 이 해 한 까닭이 며 남북콴계가 국

가간의 관계 는 아니 지 만 실무처 리 상 북한을 외 국에 준하여 취 급,할 수

밖에 없 다는 점 을 간과한 것 이 다.

다만, 남북간의 물자교역 에 대 외무역 唱 등 무역 관 련 규정 율 그 대로

준용하면 서 북한산 물자반입 에 대 한 관세 면제 를 규정 한 것 에 대 하여 미

국 등 제3국에서 GAIT 협 졍 을 이유로 자국과의 교 역 에 도 콴세 면제 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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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움직 임 을 보 였는 바, 이 경우 당해. 법 兮의 준용이 갖는 의 미 들 제
21)

대 로 이 해시 키 는데 어 려움이 따를 수 있다.
w

또 한 경 제 분야의 교뮤 . 협 력 에 대하어 상세 한 규정 올 두지 않고 외

국과의 무 역 에 관한 관련 뱀 규를 광범 위 하게 준용한 것 은 통상.부문에 데
22)

한 빕 적 근거 의 마련을 의 식 요로 회 퍼 한 것 이 라는 지 적 도 있다.

다음으로 하위 뱀 령 에 의 과도한 위 임 이 라는 문제 점 을 살피 기로 한

다. 
'

이 법 은 거 의 모 든 조 문에서 시 헹 령 에 의 위 임 을 규정 하고 있는데 그

중 남북한 왕래 에 대 한 증명 시 발骨절 차 (제9조제4항) 등 모 법 의 시 행

필요한 걸차적 사항을 위 임 한 경 우도 있으나 남북한 왕ai] 에 대 한 심 사

(제 11조) , 뭅품의 반출 · 반입 에 데 한 승인 (제 13조), 협 력 사업 자의 숭인

(제 16조) , 협 력 사업 의 송인 (제17조) 동 중요한 사항을 포 괄적 으로 시 헹

령에 커 임하고 있는 바, 이 는 하위 법 唱 에 의 위 임 은 r 법 률에서 구체 적

으로 범 위를 정 하여 1 하도록 한 힌 뱀 제75조제 1항에 위 반된다는 비 팠이

뒤 따暑 수 있 다.

물론 남북간 교 류 · 협 력 의 주변 여 건 이 수시 로 번 管 수 있고 뜩히 븍

한측의 데도여하에 민감한 영 향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선축적 인 대옹
5

을 위 하여 상대 적 으로 정 비 · 보완이 용이 한 하위 법 령 에 맡길 수 퍼·에團

없 다는 반론도 가능하나 북한촉에 대 학어 우월 성 을 주장할 수 있는 힙

치 주의 에 입 각한 통 일 정 책 의 추린 이 공히 하게 될 우리 가 있는 것 이 다.

이 와 같은 논 리 는 행 정 치 분 내 지 행 정 당국의 의 사項 정 에 의 과&한

의 존 이 라논 문제 점 에 대 하여 시 도 3 용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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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에 관한 규정 사례를 보 면 교 역 당사자의 지 정 (제 12조), 교 역 대상

물품의 공고 (제14조), 교 역 에 관한 조 정 명 령 (제 15조), 협 력사업 에 관한 .

조 정 명 령 (제 18조) 등을 들 수 었는데 앞에서 본 통일 원장관의 고사 등

에 의 하여 어느 정 도 일관성'있는 기준이 마련되 어 있기는 하지 만 고시 -

등 행 정 규칙 의 법 규성 에 콴한 논란에서 볼 수 있는 것 처 럼 법 치 주의 의
23)

원리 에는 맞지 않는 점 이 있다.

한편 남북협 력기금뱁은 기금설치 . 운용에 관한
'

일반적 인 입 법 례 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위 와 같은 문제가 직 접 제 기 되는 것은 아니 지 만 기

금의 용도에 있어 교 역 및 협 력사업 등의 정 의 를 남북교류협 력 에 관한법

률의 규정 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 문에 실 제 법 규운영 상 비 슷한 문제

가 생 길 수 있다.

(3) 규제 입 법 인지 조 장입 법 인지 에 콴한 논란 
"

남북교류협 력 에관한멉 률은 제 1조에서 8북간의 교 류 · 협 력을 촉진시
5

키 기 위 한 입 법 임 을 명 시 하고 있으나 실 제 에 있 어서 는 행 정 당국의 과도
24)

한 규제 일 변도로 되 어 입 법 목적 에 맞지 않는다는 비 판이 있다.

이 빔 의 규.제 내용을 예시 하면 남북한 왕래 및 주먼 접축에 대 한 승
I

인 · 신고 및 심 사(제9조 - 제 11조), 교 역 당사자의 요건제 한 (제12조), 물

자반입 · 반출에 대 한 승인 (제 13조), 교 역 대 상물품의 제 한 (제14조), 교

역 에 관한 초 정 명 령 (제 15조), 협 력사업 자 및 협 력 사업 의 승인 (제 16조 ·

제 17조) , 협 력 사엄 에 관한 조 정 명 령 (제 18조), 운송장비 운행 승언 (제20

조) 등을 들 수 있 다. 그 럼 에도 불구하고 이 법 을 남북교류촉진 법 으로

- 25 -



보 는 근거 는 국가보안법 에 의 하여 엄 격 한 통제를 받텬 납북교류 · 협 력

을 일 겅 한 요건 아레 허 용하기 위 하여 제 정 되 었다는 점 과 정 부가 보조급

지 급 등 남북교류 · 협 력 을 지 h찬 할 수 있는 근거조항 ( 24조) 을 둠과 아 .

울러 이 를 뒷 빌초1 할 남북협 력 기 금법 을 제 정 하였다는 점 에 시 찬고 있는

것 같다.

현단게 에서 납북교-汗 · 협 력을 완전 한 자율에 맡겨 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실 체 등 남북관게 의 특수성 을 일 부리 외 면 한 처 사이 기 나 A 리

국네 에서 도 경 제 활동에 관한 수 러'은 규제 입 뱀 이 였다는 짐 을 간과한

주쟝이 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범 의 제 정 목적 이 어 디 에 있든 간에 합리 적 인 범 위 안에서 의

규제 는 반드시 필요한 것 이 머 그 완화어 부는 남북판게 의 진 전 에 따라

신중히 고 려 되 어 야 할 것 이 다.

한편 이 뱀 의 성 격 과 관 련 하이 1청 척 규정 이 과중하다는 비 판도 있
25) 

'

다. 여 기 에 따르면 남북간의 자유왕래 와 교 역 이 
'

남북기본管의 서 의 기

본정 신 임 에 비 추어 각종 승인 을 받지 않고 왕레 · 교 억 행 위를 한 자에 게

자유형 읗 과하는 것 은 잘묫이 기 때 문에 이 를 헹 정 질서 벌 인 과테료로 바

꾸고 미 승인 입 북에 데 한 제 제 및 게 도 등 唱 정 적 데 응으로 해 걸 해 야

한다고 한다. 이 와 같은 견 해 역 시 남A-판게 의 뵨질을 잘못 이.헤 하고

특히 국가보안뱁 에 규징 된 엄 거 曾 처 빌 -vL 정 과의 균헝 을 고 러 하 치 일 았

으 며 행 정 질 서 빌 내 지 唱 정 조 치 의 성 지 에 도 맞지 않는 건 해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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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 력 에관한범 률과 남북혐 력기금법은 통일 원 소콴 법 률에 속

하며 따라서 교 류협 력 띨 기금운용에 콴한 제 반 사항은 통일원 장관의

T

귄한으로 규졍 되 어 있다.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 력 에 관한법 률에 규정 된 주민 왕래 · 접흑의 승인

. 신1, 2 역 당사자의 지 정 , 물자반출 . 반입 에 관한 승인, 교 역 대 상물
團

품의 공고, 교 역 등에 관한 조 정 명 령, 협 력 사업 자와 협 력사업 에 대 한

승인, 협 력사업 에 관한 조 졍 명 령, 결 제 업 무 취 급기 콴의 지 정 , 수송장비

의 운행승인 등의 권 한 등을 들 수 있다.

그 러 나 남북교류 . 협 력 에 관한 업 무는 그 유형 이 다얏한 만큼 통일

원 이 독자적 으로 수행 하기 어 려 우며 관게 행 정 기 관의 협 조가 있 어 야

한다. 남북교류협 력 어] 관한법 률에 의 하여 설치 된 남북교류협 력추진

협 의 회 가 정 책 의 협 의 . 조 정 외 에 중요업 무의 집 행 을 심 의 · 의 결 하도록

한 것도 이 와 같은 점 을 고 려 한 것 이 다. 동· 협 의 회 의 기능중 정 책 집 행

에 관한 사항을 보 면 각종 허 가 . 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 의 · 조

정, 교 역 대 상 품목의 범 위 결 정 , 협 력사업 에 대 한 총괄 · 조 정 , 교류 ·

협 력 의 촉
'

진 을 위 한 지 일 등이 있고 (제6조) 남북협 력 기 금법 에 서 도 기 금

의 관리 운영 에 관한 기 본정 책 외 에 기금운용겨1 획 과 결 산보고사항 
' 

등을

동 협 의 회 의 섬 의 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다 (동법 제7조제4항).

한편 이 와 별 도 로 남북교류협 력 에 관한법 률시 행 령 에 서 는 모 법 에서.

규
/
중胡 무 1 관하 부 t Il 관 관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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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 의 를 거 치 도 록 하기 나 헙 의 회 에 의 무적 으로 부의 하게 하거 나 판계 헹
된

정 기 관에게 요청 권을 부여 하는 등 롱일 원 장관의 권한행 사暑 대 폭 제 한

하고 있는 바, 그 네용읗 보 면 출입 장소의 지 정 협 의 (영 제2조제2항),

骨 명 서 曾급협 의 및 헙 의 회 부의 (영 제 127) , 출입 심 사 시 실 · 징-비 의

설 치 협 의 (영 제22조제2항), 휴대 금지 품의 고 시 헙 의 (영 제24조), 교 역 당
戰

사자의 지 정 협 의 (영 제25조), 물骨반출 . 반협 의 승인 · 변 겅 승인 및 기
w

래 형 테 등의 지 정 힙 의 (영 제26조제4항, 제217조제2항), 교 역 대 상물품의

공고협 의 (영 제28조), 교 억 에 판한 조 정 뻥 령 의 협 의 · 요청 내 지 결 과통

且 (엉 제29조), 힙 력 사 입 자 숭인 및 승 인 취 소 헙 의 외- 결 과동보 (영 제1[

조 제2항), 협 력사업 숭 인 헙 의 띨 결 과봉보 (영 제36조), 헙 력 사업 에 데 한

조 떵 령 칩 의 · IL 청 띨 곁 과骨보 (영 제37조 · 제36조제2항), 걸 제 업 무

밈위 륵례 지 정 협 의 (엉 제41조제2항), 신 박 등 운唱승인 협 의 및 협 의 회

부의 (영 
.

제44조) 등으로 되 어 있다. 여기 에서 보는 것 치 럼 모 뱁 에시는

통일 A인 장'판의 연 한으로 고11L 정 한 사항에 대4하여 시 헹 령 에서 관게 행 정 기 관

의 관여 를 광뱀 위 하 인 정 함으로씨 모 법 의 관할지 정 의 취 지 를 벗 어 난

느 낌 을 주고 절 차의 번 잡화를 초 레하는 등 문제 젬을 야기시 키 고 있다,
團

이 는 남북협 력기금법 의 징 우 헙 의 최 부의 대 상과 관게 ]]-치 힘 의 대 싱·을

법 에서 멍시 하고 있는 점 과도 대 조 를 이룬다 (동보1 제5조제2항, 제7주제

3항 - 제4항 등). 뿐반 아니 라 국무충리 훈 덩 에 의 학여 납북겅 제 힘 력조

정 위 원 회 와 님-북일 반교류협 력 조 정 위 원 회 를 따로 구성 하고 여 기 에A-l, 중

요사항을 사전조정 하도 - 함과 아을러 기·骨 VI 원 사항을 판게 부치 사

전 통 뵤 하도록 %l-으로 써 통 림 윈 의 권 한 행 사에 중 데 힌· 약名- 가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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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특히 남북경 제 협 력조정 위 원회는 경 제기 획 원차관이 위 원 장을 맡도

록 함으로써 업
'

무의 주도권 에 변경을 가져 왔다.

이 러 한 훈 령 내용은 법률의 취 지를 크 게 변 질시 킨 것으로서 훈 령 의

규정 범 위 를 일 탈한 것 이 아넌가 하는 의 문을 갖게 한다. -

한편 정 책 의 협 의 . 조 정 에 있 어서 도 위 의 협 의 회 외 에 남북및북뱅교
1

류협 력조정 위 원회 규정 에 의 하여 등 위 원회 에서 남북교류 · 협 력 에 관한
團

野

정 책 조 정 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역 시 옥상옥의 결 과를 초 래 한

다고 할 수 었다.

(5) 교 류 · 협 력 관련 규정 의 내용상 문제 점

남북교류협 력 에관한법 률은 왕래 와 접 촉 등 인적 교류 · 물자교역 에 관

한 사항을 규렵 함과 아울러' 남븍간의 협 력사업 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그 런데 교 류분야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세분화하여 규정 하고 있으나
.

협

력 분야의 경 우 남한과 북한의 주민 (법 인 · 단체 포 함) 이 공동으로 행 하는

문화 · 체 육 · 학술 · 경 제 등에 관한 제 반활동을 협 력 사업 으로 정 의 하고

(제2조) 이 에 판하여 단지 3개 의 조문만을 둠으로써 다양한 협 력유형 에

.

비하여 지·나치 게 단순학게 규정 되 어 있다는 지 적 을 받을 수 있다.

법 적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협 력사업 가운데 자원의 공동개-발 · 합

작투자와 과학 · 기술 · 환경 을 포 함한 경 제 협 력 사업 이 가장 중요하고 교

윽 · 문학 · 예술 · 보건 · 체육 · 매스미 디 어 에 관한 협 력 사업은 그 비 중 이

낮을 뿐만 아넉 라 사실 r 샀업 J 이 라고 부르기 도 미 흡한 1회 적 협 력 에

그 치 는 경 우도 많을 것 이 므 로 이 들을 같은 차웬에 서 규정 할 것 이 아니 다. .

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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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남북교류협 력 에 판한빕 률은 교 류 . 협 의 대 상 · 절차 둥만을 규

정 한 일 종의 절 차법 이 라고 보 여 지는 바, 인 적 교 듀가 활성 화種 경 우 呵

당 낭북한 주민들 상호간에 신분상 . 재 산상 복잡한 苟 률관게가 문제 틸

수 있다는 짐 에 데 하어 서 는 아무런 대 첵 을 마 련 하지 않고 있 어 여 기 에

관한 심 충적 인 검 토 가 필 요하다.
m

다음으로 이 밍 의 내 용상 문제 점 을 지 적 한다먼 절 차적 번 잡을 吾 수

있다. 절 차적 번 잖은 비 숫한 절 차를 중복해 서 거 치 도 록 한다거 나 제 출

서 류가 불필요하게 많다겨 나 치 리.기 관이 이 러 굣으로 분산되 어 있다거

나 처 리 기 긴.이 녀 무 길 다는 것 등을 의 미 하미 그 중 처 리 기 관의 분산에

판한 문제 는 앞 시 기 론 한 관할의 문제 와도 핀· 런 된다.

일부에서 는 신고사항으로 呵 도 될 것을 승 인사항으로 합으로써 복잡

화를 초래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승인 이 냐 산고나 하는 깃 은 본래

사안의 특성 a ll 따라 결 정 되 는 것 이 고 질 차의 간소화 차원 에시 거론할

문제 는 아니 다.

절 차적 벤 집이 라고 할민한 데 표 적 사레 를 들먼 헙 럭 사업 의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협 력 사업 을 하고자 할 김 우 m 省 럭 사입 자 승인 신 청 o

.
북한주민 접 촉 승 인신 청 正는 북한방둔 승 인 신 칭 3 북측 상대 자와의

협 의 4 헙 력 사업 승인 신 칭 G :1 력 사업 의 시 *I 卷 사후보고의 과정

을 거 치 도 록 되 어 있는 바, 이 경 -f 북한 주민 접 촉승 인 및 협 럭 사업 승

인 과 빌 도 로 협 력 사 업 자 숭 인 을 받아이· 하는지 의 문 이 미 , 협 력 사업 승 인

에 있 이 서 는 판할 헹 정 기 괸· 의 12] 주1-도 문 제 된 디-, 즉, 힙 럭 사 업 자가 헙 럭

사 입 승 인 신 청 合 통 일 원 커 2'%- 에 게 제 출하II} 정 제 기 혀 71 징- 핀' · 제 a/- 부징-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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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북경 제 협 력조정 위 원회를 거 치도록 되 어 있으며, 또 다시 남북교류
26)

협 력 추진 협 의 회 를 거 치 도록 되 어 있어 불필요한 중복이 있다. 
-

다음으로 남북협 력기금범 상의 문제 점으로 거 론되 는 사항을. 보 면 기
27)

금의 지 원 대 상이 녀무 광범 위 하다는 것 과 기 금운용의 구체 적 원칙 과
28)

기준이 결 여 되 어 있다는 것 등이 었다. 
'

전자의 문제는 대 북경 제교류협 력 에 정 부의 지 원'이 바람직스러 운 것

이 냐의 문제 와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凍으나,

후자의 문제 는 다른 기곰설 치 범 의 경 우에도 기 금운용은 기 금운용계 획 에

따라 행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에도 문제 될 것 이 없 다고 본다.

된

V. 남북교류협 력 법 령 의 보완 · 발전방향

. 1. 냠북간의 합의 서 채 택 과 남북교류협 력 법 령 의 졍 비 기 준

남북교류협 력 범 령은 우리 측에 서 일 방적 으로 제 정 하였는 바, 남북기 본

합의 서 내 지 부속합의서 가 채 택 된 지금 남북교류협 력 의 활성 화를 내 다

보 면서 법 령 의 정 비 . 보 완을 겊 토하여 야 한다.
J

특히 남북기 본합의 서 의 이 행 을 위 한 국내 법 적 근거 확보좌는 차원 에

서 관계 법 령 을 정 비 할 펄요성 이 있는 바, 여 기 에 관하여 서 는 합의 서 의

법 적 성 격 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하여 야 할 사항이 있 다.

첫 째, 남북기 본합의 서 의 이 행 에 따른 국 내 법 령 의 정 비 는 남북기 본합
醉

- 

꼬 
團



의 서 의 법 걱 % 럭을 인 정 한데 따른 정 리 
.

차원 의 징 비 기· 아니 라 g-북

기본합의 서 정 신 의 국내 법 적 수용에 판한 우리 의 독자적 인 판단에 따른

항설 적 차원 의 정 비 라는 점 을 분명 히 하여 야 한다. ·

둘째, 남북기 본합의 서 는 그 구체 관1 이 헹 에 관한 후속절차를 에 정 하

고 있 기 때 문에 판게 빕 령 의 정 비 등은 부속합의 시 · 세 부합의 서 의 채 택
s

등 후속절 차의 이 헹 성 과들 지 켜 보 면 서 점 진 적 으로 이 루어 져 아 한다.
된

셋쩨, 남북기 본합의 서 는 우리 측의 일 방리 인 희 밍-에 따라 이 弔 되 는

것 이 아니 기 때 문에 우리 측의 관계 빕 령 정 비 등은 상호주의 에 인 각하여

북한측의 상응한 조 치 와 벵 唱 하여 이 루어 져 야 한다,

넷 꼐, 우리 측에서는 넙 령 이 일 단 제 정 · 개 정 되 면 남북판게 의 악화

등 부정 적 요 인 이 발생 하더 리.도 다시 毛·윈 시 키 는데 이 러 움이 따르는 반

면 북한측은 범 렁 의 제 정 · 정 이 상대 리 으로 용이 히.고 심 지 어 는 법 링 을

무시 할 수도 있 다는 점 을 신중히 고 리 하여 지 나치 게 전향적 이거 나 낙관

적 에측에 따른 정 비 는 경 게 되 이 저 야 한다,

다섯 쩨, 남북기본합의 서 의 내 용중 정 치 · 군사에 판한 사항은 실 친 주

체 가 정 부에 국한되 고 국 민 은 직 접 관여 하지 館'을 뿐만 아니 라 정 부 의

고 유권능과 기 능에 의 하어 실 친 種 수 있으므로 통치 네 지 통수조직 이 나

기 관을 번 경 하여 아 할 정 도 로 님'북관게 의 획 기 리 인 진 전이 있 을 떼 까지
w

는 법 적 조 치 을 취 하는데 신 중을 기 하이 야 한다,

이 상에 서 설 정 한 원 지 에 비 추어 볼 때 남북기 본합의 서 의 이 헹 에 띠.

른 판게 뱁 렁 의 징 비 는 주로 교 류 · 힘 럭 에 판 런 된 사항에 관하여 부속합

의 시 · 세 부 합 의 시 의 채 리 을 비 롯 한 북 한측 의 태 도 를 지 커 보 변 시 추진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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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 우에 따라서는 남북기본합의 서 의 실 천

의 지 를 뚜렷 이 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차피 정 비 하여

야 할 사항을 중심 으로 우리측이 주도적 인 자세를 보 일 펄요가 있다.
N

지 금까지 채 택 된 남북기본합의 서 나 부속합의 서 의 내용을 볼 따 현 행 남

북교류협 력 법 령 에 당'장 입 법 조 치 가 필요한 사항은 없 다고 여 겨 진 다.
4

그 러 나 앞으로 교류 · 협 력 이 활성 화될 경우 사안에 따라 법 적 근거 를

마련하거 나 현 햄 법 령을 보완할 펄요성 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 는 바, 예

컨 대 비무장지 대 안에 남북이 공동으로 공단을 설치하거 나 설 악산 . 금

강산지 역 을 연결 한 관광지 역 을 공동개 발하고자 할 경 우 공동개 발협 정 을

체 결하는 외 에 국내 범 적 으로도 공단 내 지 관광단지 의 공동개 발에 적 용

될 범 규와 공동활용에 관련 된 법 규를 정 비 · 보완할 팰요성 이 제기 될 것
29)

이 다.

2. 입 껌 체계 의 정 비 · 보판

남북교류 · 협 력에 관한법 률은 인 적 . 물적 교류와 협 력 에 관한 사항을

포 팔적 으로 규정 하고 었는 바, 그 규정 내 용의 다양성 에 비 추어 동법 시
i

행 령 의 경 우처 럼 장별 편 성 을 도 입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 중이 높은
m

협 력사업 을 경 제 분야와 사회 문화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경 제 협 력.의 경 우

다시 합작투자 . 공동개 발 등으로 세 분하여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 스 럽 다

고 본다.

이 경 우 현재 하위 법 령 인 시 햅 령 에 규정 된 내 용중 중요한 사항은 대

폭 법으로 끌어 올리 고 시 행 령 에 그 대 로 둘 경 우에도 염 에서 r 구체 적 으

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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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범 위 를 정 하이 J 위 임 근거 를 명 시 하여 아 할 것 이 다.

다만, 사전예측이 곤 란한 남북관계 의 변화가능성 에 신속히 대 처 하기

커 학여 하위 법 령 에서 구체 적 내 용을 정 하도록 위 잎 해 둘 사항도 일부 있

을 것 이 고 관계 행 정 기 관에서 신 속한 행 정 적 조 치 로 데 응하로록 할 사

항도 있읗 것 이 므로 엄 격 한 l/4 치 주의 이 넘 에 따른 입 법 체 게 의 정 비 만을
철

고 집 할 수는 없 을 것 이 다.

그 러 나 다른 법 렁 의 내용을 준용학는 문제는 헌 헹 힘 령 에 규정 된 대 외

관게 법 령을 그 데 로 준용하는 깃 보 다는 납북관게 의 특성 에 밋게 변 형

시 켜 따로 규정 하는 망안울 깅-구하며 , 조 세 관런사항의 겅 -f에는 다른

입 빌 례 에 비 추이 관런 세 법 에 시 정 하고 이 밉 에서 는 근거 만 두는 방

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그 럼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다른 벌 를

을 준용할 겅 % 에 는 준용W 普의 조 문을 명 시 하며 (예 킨 데 r 데 외 무 역 멉

등 무 역 에 판한 뱁 률 1 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 을 피 하고 r 출입 국관리

빈 제65조 내 지 제72조의 A/ 징 4 을 준용히-도록 하는 방식 올 체 택 하여 이,

한다), 특 레 를 둘 겅 우 인 에 시 그 내 용을 직 접 규정 하도록 하어 야 할 깃

이 다 (어1 컨 데 헌 헹 입 骨 제26조제4힝-처 럼 데骨 唱 령 에 위 입 하고 대 통 렁 렁

. 에 서 는 다시 관게 정 기 관의 장에 게 위 인 하는 빵식 各 게 선 되 이 야 한다).

좀티 장기 적 인 관점 에 서 넘·%-교류협 력 넙 령 의 체 게 화 n-% 안을 강구한

다먼 남북교규헙 력 기 본밍 을 세 정 하고 인 적 교 -汗 , 물자교 역 , 합작平자 ,

공동게 발 등 교 7- . 힘 력 에 관 谷 지· 론 적 사항( 분 야닐 단 헴 닙 으 로 분 리

제 징 히·거 니- 기 존 의 긱·종 y 련 I
i!l 령 에 닙-41iy . 협 력 에 괸. 힌. -吟레 

g a-

징 하는 방 안 名 셍 각 해 -滅. 수 있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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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 무관할의 조 정

현 행 남북교류협 력 법 령 은 남북간의 
·교

류 · 협 력 업 무는 모두 통일 원장
a

관의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는 우선 정 부조직 법 에서 통 일 웬 장관의 업

무가 「 통일 및 남북대 화 · 교 류 · 협 력 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 책 의 수렵,

이 에 판한 기 획 의 종합 · 조 정 , 통일교육 기 타 통일 에 관한 사무 l 骨 콴

장하도록 하고 r 통일 및 남북대화 · 교류 · 협 력 의 기 획 · 운영 에 관하여
團

국무총리 의 명 을 받아 관계 각부를 통괄 · 조 정 1 하도록 함으로써 (제23
l

조 의2) 교 류 · 협 력 에 콴한 한 r 종합적 기본정 책 의 수립 l 내지 r 관계

각부를 통괄 · 조 정 4 毛 한만을 부여 한 취 지 에 어 긋 난다. 교 류 · 협 력 의

범 위 가 다양한 빤큼 그 에 관한 승인 등 규제 省 한이 나 
.

지 원에 관한

업 무는 정 부 각부처 에서 소 관 (예컨 대 자웬개 발은 등력 자원부, 상품교역

은 상공부, 합작투자 및 외 환문제는 재무부, 체육교류는 체육청 소년부

등) 에 따라 행 사하도록 하고 통일원은 통팔 · 조정 기능만 수핸하는 것 이
단0)

정 부조직 볍 의 취 지 에 부합된다고 하凍으나 통일문제 와 적 결 되 는 남북

간 교 류 · 협 력 은 정 책 의 수럽 과 집 행 사이 의 한계를 긋기 어 렵 서독

에서 도 등독과의 교류 · 협 력 업무를 내 독성 에서 관장하다가 나중에 경 제
團

부처로 넘겨 준 사례 에서 보듯이 당분간은 통일 원 에서 일 관성 있게 관장
31) 

.

하도록 하는 것 도 부득이 하다고 하凍다. 
.

다만, 남북교류협 력 에 관한법 骨에서 통일 원 장판의 독자적 인 권한으로

규정 한 것 을 시 헹 령 에 서 콴계 부처 와 사전 헙 의 하도록 한 것 이 라든지 국

무총리 훈 령 에 서 별 도 의 협 의 기 구를 설 치 하도록 한 것은 입 법 형 식 상 문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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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 있고 절 차의 번 잡을 초 래 하므로 시 급히 헤 결 되 어 야 한다. 헌 행 빔

령 에 서 남북교류협 력 추진협 의 회 와 그 실 무위 원회 를 두도록 한 이 상 실

무위 원 회 의 조 직 을 교 류 . 협 력 의 유헝 힘로 세 분화하고 실 무위 원회 에시

관계 부처 와의 의 견 조 정 이 충분히 이 루어 지 도록 그 기 능 및 의 사절 차吾

보 완하는 것 이 바 管직 스 러 우며 관게 부치 외-의 사진 1쵤 도 헙 의 는 불기·피 한
m

경 우에 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훈 렁 에 의 한 별도의 헙 의 기 구논 페 지 할
a

필 요 가 있 다.

그 러 나 장기 적 으로 남북교류 · 힙 력 이 활성 화될 때 를 대 비 하어 소 관

업 무별로 인 히 가권은 각부치 에시 헹 사하고 통일 원 장관은 남묵교류협 럭

추진 헙 의 회 의 운엉 을 통하이 총괼' · 조 정 권 한만을 행 사하는 방향으로 제
J

도 개 선 이 이 무어 져 야 할 것 이 다.

아울러 남북교류협 력추진 협 의 회 와 남북및 북방교류협 력 조 정 위 원 회 의

판게 있 어 서 도 협 의 회 의 구성 및 기능을 격 상시 커 양자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 토하여 야 한다고 본다.

5

된

남북교류 · 헙 력은 북한을· 싱'대 로 하는 입 무이 고 북한은 통일 문제 의
J

동반자이 면 서 도 무 력 대 결 싱-테 이-래 통일 전술진 략 등을 구사학는 적 대 판

계 에 놓여 있기 때 문에 낭북교류협 럭 빕 렁 상의 규제 조 항을 완화하는 문

제 는 신 중읗 기 省' 수 빌-에 없 다.

남북기 뵨 합의 서 네 지 부속힙 의 시 기- 체 택 . 발丸VI 었 다고 화 디 다도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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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이 중성 은 별로 달라진 면 이 없으며 북한의 대 남정 책 변화를 법 적 으

로 유도할 수도 없기 때 문에 일각에서 대 두되 는 국가보안법 의 개폐논

의 는 성 급한 시 각에서 비롯된 것 이 라 하凍다. 또한 남북교류헙 력 법 령

은 국가보안법 상 처 벌 대 상인 행 위 유형 에 대 하여 정 부의 승인등 일 정 한

요건을 갖춘 경 우 이 를 합법 화 내 지 지 웬을 실시 하는 내 용을 담고 있기
驗

때 문에 이 와 같은 승인 등 규제조항을 철페하고 남북교류 · 협 력 을 완전

히 자율에 말기자는 견 해 에는 찬성 할 수 없으며," 낱북교류협 력 법 상

자유형 을 규정 한 벌칙을 폐지하고 과태 료 내 지 행 정 계도로 바꾸자는 주

장도 현실을 무시 한 견 해 로 서 수용하기 곤 란하다고 본다.

규제 의 완화여 부에 판하여 오히 려 설득력 있는 주장은 최 근 북한에

대 한 관심 의 고조, 특히 경 제 적 측면에서 기 업 간 경 쟁 과열 의 조 짐을 보

이 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 부차원의 조 정 이 펄요하다는 것과 북한이
a

일사불란한 국가관리 체제 아래 교류 . 협 력을 추진하는 것 에 대응하여

우리 도 어 느 정 도 의 규제 근거 를 마련하는 겅은 불가피 하다는 주잠이 라
33)

고 할 수 았다.

따라서 현행 법 령 상 승인 제도로 되 어 있는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 도료 바꾸자는 주장은 녀 무 소 박한 견 해 라고 하確으며 , 납북관계

에 관한 정 책 결 정 에는 단순한 행 정 적 · 경 제 적 판단요소 외 에 다약.한 毛

책 변수가 작용함을 고 려 하지 않을 수 없 다는 점 에서 이 미 승인을 얻 어

시 행 중 인 사업 에 대 한 승인 의 취 소 내 지 조 정 명 령 등 사후관리 를 위 한
w

규제 수단도 당분간 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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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 나 부분 으로는 -Yil-제 
의 완화 네 지. 절 차의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도 있는 비., 예컨 대 앞에서 거 론 한 데로 힙 력 사업 자 승인을 따로 받게

할 필요가 있는지 북한주민 접 촉승 인 (제g조제3항)읗 받은 자가 게 별 적'으

로 차 량을 운행 하고자 할 경 우 빌 도 의 운행 승인 (제20조제 1항)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들 수 있다.
I

제 출서 류의 간소화는 헹 정 실 무적 으로 판단할 사항이 기 때 문에 여 기 서
J

논 논의 하지 않겠으나 창구의 일 원 회.는 앞에서 말한 관할문제 의 조 정 과

더 불어 검 見 할 펄요가 있 다. 예 컨 대 복합민 원치 리 제도의 경 우처 럼 하

나의 부처 에 시 류를 제 출히.고 그 부치 에시 관게 기 판과의 헙 의 동을 하

도 록 함으로서 민 원 인 의 부답울 줄이 는 밍' 안을 생 각할 수 있 다.

(1) 인 적 교 류에 대 비 한 뱁 률관계 의 주 징

앞으로 완전 한 통 일 이 이 루 이 진 후에 는 재 산 귀 속 등 여 리 가지 빕

률문제 가 본격 으 로 거 론 필 것 이 지 만 /( 전 에도 교 % · 헙 력 이 팔성 화
驛

'

됨 으로써 남북한긴· 주민 왕 레 가 늘이 나고 특히 이 산가족이 상봉 . 제 짐 管

할 경 우 r 인 · 상속 등 벤 사관게 의 조 징 분제 가 당장 데 두팀 수 있 다.

이 와 같은 문제 는 긴· 단한 싱 질 의 것 이 아니 111 징'기 적 대 응 IA- 안에 시

상세 히 거 론 평 것 이 므 5< 어 기 에 시 는 언 급 을 피 하凍 지 만 내 만의 입 %M 레,

즉 데 빈·지 구와대 륙 지 51주 VI 의 괸'게 에 관 한조 레 -秒名 찹고하이 단기 커 데

응방 안으로서 도 강-구되 어 져 이· 한다는 점 읍 지 적 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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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교류 · 협 력 에 대 한 정 부지 원제도의 조 정

남북교류 · 협 력 에 대 한 정 부지 원의 근거는 낙후된 북한의 실 정 을 감
團

團

안하여 우리 측이 가능한 한 많은 지 원을 함으로써 통일 여 건을 조성 하눈

데 있다고 하循으며, 특히 대 북투자지 원의 경 우에는 통일 이 후
'

민족경 제

공동체 실 헌을 준비 한다는 차원 에서 제3국에 대 한 해 외 투자지 원 과 구별
I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시 설 의 확충 등을 지 원함으로써 통

일 비용을 사전에 부담해 나간다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해 외투자에 비 하

여 리 스크 가 큰 대 북투자의 활성 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 을

壯 料.
33)

그 러 나 최 근 북한측이 교 류 · 협 력 에 적 극성 을 보 이 고
.
있는 점 에 비

추어 (엄 밀히 말하면 교 류에는 소극적 이 며 주로 협 력사업 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정 부가 필요이 상의 지 원책 을 강구할 펄요가 있는지, 특히

현행 남북협 력기금법 상 교류 · 협 력 의 전부문에 걸 쳐 지 원 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이 叫당한지를 다시 검 토 해 보 아야 할 것 이 다. 예 컨 대 대 북투자

에 대 한 직 접 적 인 금융지 省은 기 업 체 의 과열 경 쟁을 조 장할 우려 가 있고

자칫 경 제 적 논리 를 무시 한 지 원 이 될 우려 도 있다.
劇

' 

따라서 남북교륭 · 협 력 에 대 한 지 원은 경 제 분야와 비 경 제 분야로 나

누어, 경 제 분야의 경 우에 는 투자보장협 정 . 이 중과세 방지 협 정 의 
'

체 결 등
J

제 도 적 장치 의 마련을 통한 간접 적 지 원 에 비 중을 두고 직 접 인

금융지 원 등은 정 부의 과열 경 쟁 방지 등 정 책 목표와 연 계 시 켜 해 당

협 회 추천기 업 또는 컨 소 시 엄 에 지 원 의 우선 권을 준다든지 대 북투자장

- 

39 
-

/



려 업 죵 · 한1 제 업 종을 구일 하여 차밀 적 인 지 원을 학는 방빕 으로 운 영 하는
34) 

'

것 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남북협 력 기 금은 시 독의 경 우처 럼 정

치 적 · 군사적 현 안에 판한 양보의 대 가로 우리 정 부가 북한 당국에 직 
.

35)

접 지 원학는 재 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 이 다.

된

5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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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rn
wrni k

-

寧

(

1) 통일 원, 남북기 본합의서 해 섣, 1992. p. 2
.

2) 같은 취 지. 전 홍택 . 조 동호 f 남북한 투자협 력 의 정 책 과제 l (한

국개 발연구원 북한경 제 연 구센터 주최 r 남북한 경 제 협 력 의 당면과
제 와 두만강지 역 개 발계 획 4 국제 학술회 의 자료집 ) p. 20

3) 이 장희, 「 남북합의 서 의 국제 법 적 성 격, 남북합의서 의 성 격 과 그

실 현방도 1 제 1회 평 화통일 대 토론회 lg92. p. 5 이 하 참조

4) 북한은 남북기본합의 서 발효절차로서 최고인 면 회 의승인을 거 친 것
으로 알려 져 었으나 북한힌 법 제96조에서 조 약의 비 준 및 폐기에
관한 한을 주석 의 권 한으로 규정 한 점 에 비 추어 이'는 정 치 적 편

의 주의 방범 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그 밖에 약당에서 남북기본합의 서 의 국회 동의 문제 를 거 론한 적 이
있으나 그 것 이 남북기본합의서 를 조 약이 라고 보 았기 때 문인지 에 관

하여 는 명 확하지 않다.

6) 다만,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였기 때문에 「 무 력 사용포기 와 분

쟁 의 평 화적 해 결 4 의 무 등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의 무는 UN헌 장상의

의 무로 그 이 행 을 주장할 수 있다.

J

7) 우리 의 현 범 상으로는 제3조의 영 토조항 외 에 제4조의 평 화통일조항
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까지 인 정 할 수는 없을지 라도 Al실상
의 정 부로서 인 정 하는 것은 검 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이 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하면 통일 헌 법 제 정 전에 남북공동체 힌 장에 따른
국가연 합단계를 상정 하면서도 현 헹 힌 법 개 정 문제 는 거 론하지 않고
있는데 이 는 헌 법 개 정 없 이 도 북한에 대 하여 국가에 준하는 지 위 를
부여 하려 는 것으로 이 해 될 수 있 다.

8) 박 윤흔, 금강산 · 설 악산 관광단지 남북한 공동개 발을 위 한 공법 적
제 문제. 한국공법 학회 제21회 학술발표회, 1991. pp. 55-58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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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罰<1별엉 <葯픔엄 볕 벽밧
r 법 적 보 장으로 본 남북교류헙 력 넙 J (통일 한국, 90년 9월 호 p, 82

이 하) 
·

m

10) 오 준근, r 남북교류협 력 에 관한 현 행 법 제 외. 그 게 선 빙-향 1 (통일

원, 통 일 문제 언 구 IS92넌 봄호, p. 31)

관한 입 범 체 게 도 앞으로 얼 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劇

12) 남북교류 . 협 럭 에 칸한빕 룰은 최 초 성 안당시 r 남북교류 · 협 력 에

콴한특별 뱁 1 이 라는 제 떵 을 킬고 있 었는데 이 는 국가보 안빕 의 특

별 법 이 라는 인 식 에서 비 롯된 깃 으로 보 인 다.
이

13) 연 기 영 , r 냠북한 경 제 교 류 · 협 력 과 기 률문제 l (법 과 사회, 제5
호) p. 68, 박윤흔, 曾吾 p. 53이 하 참조

a

통일을 향한 동반자라는 l「 남북관게 이 중성 론 u 과 그 결 과로서 대
북관게 는 정 부주도로 일 시.불 린·하게 이 루어 저 야 한다는 r 창구단일

화론 1 에 입 각하고 있 었으머 정 부의 데 북집 촉은 국가보안빕 등 실

정 苟 의 적 용에서 베제 된 다는 통치 弔 위 론 . 정 당헹 위 론으로 설 멍하
면 서 민 간차원 의 대 북진 촉은 징 부승인 이 없 는 한 국가보안빕 의 적
용데 상으로 보 았다.

m

15) 남북교骨 · 협 력 에 괸·한보1 률의 정 부 안이 성 안 된 후 국회 에 서' 법 안심

의 가 지 인 q 자 1989. 6. 12 데 통 령 특별 지 시 제 1호로 남'북교류협

럭 에 관한 기 본지 초1 이 마 런 되 이 빕 제 징 시 까지 한시 리 으로 리 용 되
었 는 데 이 는 

r

7. 7 선 인 의 구체 걱 실 헌을 위하여 통 일 정 치 의 추진7
체 인 정 3스의 승 인 과 지 도 아 레 냠북교- 협 력 이 이 E- 이 지 도 록 하리
는 것 으 시 남-%한주민 간 조] 촉 · 인 직 찡' 래 , 물자교 억 , 햅 력사입 의
절 차를 규정 하고 있 었 다. 그 리 고 이 지 침 의 하위 지 @ P- 로 는 V(A·
교 류끼 력 세 부시 헹 지 q 이 제 정 - 시 행 121 있 다.

- 42 
-



16) 오 준근, 앞글, 이 장희 r 남북합의 서 의 법 제 도 걱 실 천 과제 1 (아
시 아 사회 과학연구원 주최 제1회 통일문제 학술세 미 나), 전 홍택

· 조 동호, 앞글 등

團

17) 여 기 에 판한 구체 려 인 내용은 법 제처, 북한의 
' 

管영 법 제, 1992.

pp. 44-102 등 참조 
'

-

18) 부속합의 서 초 안에서는 예 컨 데 물자교류와 경 제 협 력사업 은 쌍방
당사자가 체결 한 계 약에 대 해 f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 쳐 1
실시 하도록 하고 (제1조제5항), 상대측 지 역 에서 의 자유로운 활동

과 신 변보장 및 무사귀 환을 보 짐-하며 (제1조제13항, 제 10조제3항),

왕래 · 접 촉에서 상대측의 법 과 질서 를 위 반하지 않도록 조 치 할 것
과 (제 10조제4항) 펄요한 증명서 의 소지 및 쌍방이 합의 한 물품의
휴대 (제 10조제5항) 등을 규정 함으로써 우리 현 행 법'령 의 취 지를 살
릴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하였다.

19) 여 기 에 관한 구체 적 내 용은 법 제 처, 독일통일 관게 법 연구, 1991.

pp. 32-53
.

20) 오 준근, 앞吾 pp. aa-34

규칙 적 용에 관한 고 찰 2 (법 제 처 , 법A 제371호 및 제372호)
참조

22) 장 명 봉, r 남북한 기 본관계 정 립 을 위 한 법 적 대응 2 한국공법 학

.

회 제21회 학술발표회 p. 18 이 하 참조

23) 같은 취 지 , 오 준근, 앞글 p. 42

24) 오 준근, 앞글 pp. 37-40, 이 장희, r 남북합의 서 의 후속{치 와 실
천 적 과제 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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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毛 홍택, 조 동호, 앞급, pp. 37-38

27) 전 흥택 , 조 동호, 앞글 p. 46 .

28) 오 준근, 앞글, p. 42

29) 어 기 에 관한 상세 한 사항은 박 윤흔, 앞글 참조

30) 예老 데 북방징 추전에 있어 외 무부가 정 책읗 총괄한다고 하이 骨
구귄국가에 대 한 합작투자승인 귄 까지 갖도록 하는 것 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 이 다.

31) 같은 취 지, 진 홍택 · 조 동호, 앞글, p. 37

32) 전 광택 · 조 동i, 앞글, p. 36, pp. 43-44

w

33) 전 홍택 · 조 동호, 앞글, p. 45

34) 전 홍택 · 조 동호, 앞글, p. 47

I



<토론요지>

D 법령 보완 · 발전 기본방향

o 낱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북한이 철저한 통제체제임을 고 려할 때 우리측만 
'

자율화시키는 젓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의 통합 · 조정 관리가 필요함.

o 특별법인 교류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보안법 내용싱- 일부는 형법으로, 나

머지는 교류협력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정비가 필요함.

D 분야별 개정 · 보완 고 려사항

d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리의 거래방식을 북한에 교 육시킨

다는 차원에서 밀고 나가야 문제발생을 줄일 수있고, 장기적으로 교역규모도

확대될 수 있음.

o 남북간 경제교류의 준거법으로 「국제물품거래에 관한 유옌협약」 둥 국제조약

을 활용하는 방안,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운용되는 표준계약서

식을 활용하는 방안 및 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 려할 수 있

음.

o 남북간 상사분쟁의 경우, 북한은 국공유를 원칙으로 하므로 당국을 상대로 조

정을 할 것인지, 북한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함. ,

o 이산가족 결합시 전혼과 후혼의 조정, 부부재산계약, 입양, 가족 · 친족의 범위, 
.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 재산 · 신분법상의 문제가 크게 제기될 것인 바, 이

에 대한 대책의 사전 강구가 필요함.

o 교류협력법 제30조(북한주면의제>는 「북한의 노선」 이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음. 또 한 벌칙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토록 하고 나머지는 · 

과태료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 정되어야 할

것임.

o 남북 경제력 격차의 완화를 위해 협력기금의 지원대상에 북한주먼이나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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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의 체계상 문제점과 보완 방향'

]

민족통열연구원 연구위왼 제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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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디136i篇11法의 法體制소 역g點과 補完方向

I . 」序論

1990년 8욀 1일 
「

낱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

南北交流協力法,이라

합)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남한)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간의 상호

교 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한간의 인적 . 물적 교류협력을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

한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螢

음은 아무도 부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5 년 동안의 
「

남북교류협력법,의 실천과 경험을 돌이켜 보면,

이 법의 조문들이 모두 그대로 실시되지는 않았고, 북한 핵문제, 남조선 노

동당 사건 등 남북한관계가 경색되면서 
「

남북교류협력법,의 집행도 굴절을

보여 온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이 법이 일반 국L 법, 특히 대외관

계를 규율하는 국내법규와는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夜이기도 하다, 그것

- 

은 말할 것도 없이 
「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과 북한-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

서 명시되고 있는 바파 같이 
「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껍定的으로 형성되

는 特殊關係,에 있는 대상(정치실체)-간의 교류협력을 규율하는 법이 라는

점 때문이다,

그 동안 
「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과정 서 당초 법제졍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또 한 학계에서도 이 법에 여러가지 법리적

인 문제가 있음을 제 하여 왔다, 정부도 앞으로 남북한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경우 
「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동법의

개정 . 보완문제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그 동안 세미나 개최, 기업의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준비작업을 하여 온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러한 . 착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주로 이 법의 문제 을 지적하고 법의 개정 , 보완방향
4

을 제시하는데 치중해 온 갑이 없지 않다. 그래서 남북한관계의 헌실과 특

수성에 비추어 이 법이 갖는 여러가지 특성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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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년간의 빕실천과 겅호]을 갑안한 향-A'. 남부한관계 운엉에 따른 71제도

정비방향名 제시하뇬 데에는 다소 등한시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이 러 한 점울 갑인·하어 
「 

남북교류협 력법, 제정 에 즈 음하이 이

법을 전체적으로 제조1-d해 보려At 힌·다. 민저 「 

낱북교류협럭법,의 제정배경 .

과 헌빕 적 근거, 이 법의 법적 싱격과 특성 1깃 위상(국가보안법과의 괸·게),

15체게상 l' 남북교류협 럭법,이 갖는 문제점과 앞으로 이 법이 개정필 경우에

대비하어, 그 보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핀. 그 조1까지 힌실직으로 정부

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텍할 수 있는 代案·을 제시하기로

한다.

Il . St交潔協1J法의 憲法1%tJ Mit據와 位相

l . 制定背景과 i義

정-Y-는 198B넌 7 월 7일 「1긴족자존과 통일빈영을 위한 7. 7 븍벌선언,(일명

7 . 7 선인>을 말표하어 반세기 동안 지속%-1어 온 분도1·의 벅을 히물기 위헤

앞으로 남한은 모든 부문에 걸치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兎다는 SCI장을 멍

벡히 하있다. 1 ) 이것 과거 LA초1시데에서의 
누(븍한 데겹구조를 심산하20-

게방과 촤헤에 의한 남북교류헙력시데의 게믹·을 친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1 이와 관련, 정부의 提案說明에 따르면 
"

남븍간 인적 . 吾적 2류의 제반분

야의 협럭이 통일을 추진하고 민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요소라 인식

하Z 대길의 역사외. 실을 인정하면서도 괸'게개선을 동한 교류협 러의 길을

트 기 시작하는 것이 시데적 과업"이1치. 
" 

이를 추진하고 원왈히 힐'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어 - 貫돈1 節次를 졍하고 헌헹til규에 데한 쟈종 特例를 정하는

것"이 「 -벽-U류협릭 법,의 制定理由리·고 되어 있다,3>

m

1 ) 
r
7. 7 특헐신인,은 

" 

남북간 교 역의 문호-趾 개방하고 님·북간 교역을 민족

네부 교 익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여 정j)L의 데북 물자교억을 명시적으
旦 허용하였다. 이로써 남북경제교m류,헙럭의 진기가 마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인, 
「

통일백서 5992, (서울! 통일원, 19號), p. 420: 
「
7. 7선

언, 띰·찬.후 정부는 데북 문호게빙· 및 2/·智.를 허용하었으머, 骨 신언의
-7속조지로서 t開8년 20웰 '

/ 일 
「

남-2물자교류지칩,읍 l]}Y[하있다. 1969

년 9월 1 1일에 발표된 「한民族共同體 統·-..-方案,은 「
7, 7신언,의 정신과 

"

징 방얄을 적쿠 반엉하고 있다,
2) 骨월il. 

「

昏일w]서 1994. (서울: 동일뭔, 1994 ), p. 171.

3) 法制處, 「法·制,, 제311호 (1990년 s월 20월),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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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기 전 약 1년 동안의 남북한과 관련있

는 돌출사견과 이를 둘러毛 국내 정치사정을 돌이켜 보면 이 범의 제정배경

읗 잘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8년 7월 정부가 7.7 선언을

발표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롱일논의가 분출하기 시작했고 그 에 따

라 통일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일정

책 추진차원에서 정부가 허용한 대북 접촉(예컨대 현대그룹 정주영회장의

방북>과 일부 재야언사들의 무단 방북(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등의 밀입북)4)에 대해 차별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방북행위에 대한 사법처리(형사처벌)는 정부의 訪北 許容與否 또는

정부기관과의 事햄協議가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 결과 정부논 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반면, 후자에 대해서만

방북자를 구속기소하여 중형으로 처벌했던 것이다. 이 러한 차별적 처리는 .

즉각 민간통일운동을 하는 재야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학계, 언론계

를 중심으로 상당한 럴리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와 같온 차별적 처 리

는 恣意的.偏頗的이라는 비판에서부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政府人+이든 民間人인가를 불문하고 또 한 정부의 허용이나 사전협의가 있

든 없든 관계없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의 교류(왕래.접촉 등)는 모두 
' 

엄격

하게 금지되며, 설령 정부기관일지라도 북한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 국가보

안법상의 회합.접촉의 죄 또는 잠임 . 탈출의 죄에 해당되어 처벌되어야 한다

는 法理的 論爭까지 대두되었다.5)

團

4 ) 문익환 목사는 1989년 3월 25 일 밀입북하여 정부의 통일정책과 배치되는

통일방안을 북한당국과 협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국토통일원 남

북대화사무국, 
「

남북대화,, 제47호 (1989>, p, 93: 임수경 학생은 1989

년 7월 1일 평양에서 개최된 평양집회에 참가하고 북한체류 기간 중 
「

남

북학생 긍동선언문,에 서명<7.7)하고, 
「

국제평화대행진, 행사(7,20-

7. 27)어1 참가하었으며. 한국과 n]국을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는 둥 반국

가적 활동을 한 후 1989년 8월 15일 재미동포 문규현 신부오 함께 군사

분계선-趾 통과 귀환하였다. 이들의 행적에 관해서는 국토통일원 남북대

화사무국, 
「남북대화,, 제48호 (1989), pp. 124-133 참조.

5) 당시 정주영의 방북과 같이 정부의 許容에 의한 방북행위의 경우에도 명

백히 이를 합법화하는 責定法的 根%는 없었다, 그 래서 정부는 소위 統

治行爲라는 이름하에 그 와 같은 행위를 합법화.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식, 
"

法的 보장으로 본 
「

남북교류협력법.," 
「

통일한국,, 1990년 9월

호, pp. 83 - 84 참조) 남북교류협력을 통치행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적 입장에 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제152호 (19es

년 4질), pp. 135 -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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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힌· 상촹'에서 정부도 방북 ·등 남·복교류헙럭 위에 관한 法的 根據, 法

適用原員1]과 基準. 節吹 등읗 정하여 질서있는 교류헙 력을 뒷믿'칩할 필요성

을 인식히고 서둘러 1989넌 6윌 12띰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名. 마

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이 긷·은 해 7일 21 일 동 지침에 데한 추속조치로써

정부는 
「南北交潔協 J細部1i( 行指針,을 정하]L 즉각 시헹예 ·둘어갔다,6) 동

지침들은 大統領 特別指示에 따라 정헤진 깃들로서 낭북교류협력 관한 行

政指針에 불과하고 法規性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있다,

이 러한 7!올 김·안하여 정부·는 조속힌· 시 일네에 남북교류헙력을 法治主義

네지 合法性의 要求어1 맞게 추진히·기로 빙코을 결졍하고, 이를 위한 근거법

으로서 r 南北交流協力에 71한 特別품(案),을 준비하여 2939 년 월 13 일 국

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의 마련시 「

납북교류협럭에 관한 기본지칭,과
p

「남북교류협력세부시헹지침,이 기초적인 입법A료로 활용되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l,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벌법(인·>.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동

빕안은 약 1년 6게 동안 공청회 게최, 1분가 의긴 수림 동 C-R.1적 합의

도훌 괴·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후,8) 1990%<l 8월 1일 법률 제4 39호로 제

정 .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저간의 사징2-[ 입법빼겅에 비추어 볼 때 밀입북자의 처리를 吾

러싼 논란이 「남북교류협력멉, 제정의 端初기·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O 럼에도 불구히·고 
「

남북교.류唱럭w,이 갖는 政治1${J,民族史的 意義

暑 겯코 과소평가해시는 안될 깃이다. 무엇보다 「

남·복교류협럭법,은 북한을

공존공영의 동반자且 인정하고 네북 교류헙 리의 게방을 선인히·는 동시에,

m

w ]

6) 국見통일원, 
「 -吟교류협력에 괸효( 지침, (서울: 국토봉입원, 1989) 칩-

조 
r

남북교류헙력에 관한 기본지-침.은 국회에서 
「남북교류$럭에 관힌·

법률(안),의 입ttl화가 지연되는 상촹에서 1989 6월 12일 대통렁특벋지

시로써 상기 법률(안)이 입법될 때까지 잡정적으로 납북교류 1戰]추진의

근거파 준칙을 정한 깃으로써 1990넌 8월 1 일 상기 법률이 제정 . 공포팀
으로씨 실효되%다w 엄걱히 法治主義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교류헙력에

관한 기본지침,v 남북한관게에 괸'한 김부조치를 롱치헹위로 다룬 예라

고 함 수 있다.
7) 정부는 1989년 2일 13 일 

「y]'북교류$%(111 y·한 듯·심법(안),名 국회에 제

출하자, 이후 민7자-8.당은 정·7-인·과는 벌도로 
「

남북]피류헙력에 괸·한 특

별법(안),을, 당시의 띨최모1주딩'은 
「 님'북교류촉진tI](71·),을 긱·각 국회에

제출하있다.
6) 국회에서 점부제풀 법-趾안에 데헤 횔'발힌· E의를 거치고 각게각층의 의긴

을 광법위하게 수렴하여 결국 이이·간 힙'의 의한 단오1안을 마런하있다. 그

겪과 이 법暑안은 
r 남북교류협럭에 곤(힌· l%률,이라는 명칭으로 1990닌 7웜

14일 곡회에서 봉과되있다,

- 

$2 
-



교류협 력이라는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겠

다는 정부의 首向的인 對北 麗識과 積極的인 統-意志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統-指向的인 法律이라고 할 수 있다.9> 즉 이 법은 남북한간의 화

해와 협력 그리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 치라고 할 수 있다.

t 
「

南北交流協力法.의 憲法的 根龜1

가, 平和統-條項과 
「

葬검b交魏協力法,

「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근거는 현행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 있다.

헌법 제4조는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平和的 統-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제6

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신설.명문화된 규정이다. 이 평화통일조항은 T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項, @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은 自由民

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이어야 한다는 것, 倦 대한면국은 평화

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평화통일조항의 法的 意味에 관해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

다.1())

첫째, 
"

대한민국은 통열을 지향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영역인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현재 사실상 통일되어 있지 않음(즉 분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

사실상,(de facto) 지리적으로 분단되

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룩

하겠다는 강력한 統-意志를 천명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단이

어디까지나 暫定的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일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국가의사

가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 
"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펼화

적 롱일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 

평화적 통일.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

각한 통일,이라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團

團 團 

. 

w

9) 김천식은 
「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의의를 T 남북교류협력을 개방함을

선언하고, @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공식화한 것에서 찾고 있다, 김천

식, su pra no te 5, p, 82 참조.
10) 諸成鑛, 

"

憲法上 統-關聯條項의 改廢問題, 
"

「統-硏究論蠻,, 창간호

(1992), pp. 267-274 참조.



번저 '

毛호1·적 骨일,에 관해서 보기로 %'.l'다.3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먼 평

촤라는 개넙은 現狀維持(status quo >를 의o]한다. 이에 데헤 동일, 특히 겯

과로서의 통월은 현상의 변겅 또 는 타파를 의미한다. 비 따라서 펑화적 통

일이란 현{상유지와 헌상변겅이 라는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2가지 명

제를 모두 포 합하고 있는 게넘이 리·고 % 수 있으나, 이는 걸코 양립할 수

없는 槪念.프 아니다. 평화직 통일이 의미하< 바는 결국 現狀항Bi的인 방법

에 의하어 - · 現狀(平{[])의 3격한 變효일·기 점진적 · 단계적으로 현상읗 변

경 - ·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을 1갈71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r

자유민주적 기본림서에 %]긱·한 통일,이 란 무잇을 말하는가를

고 찰하기로 한다, 幽由따t的 기본질서 라 합은 모든 뜩.력적 지베와 恣意的

支配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의사의 자 - 1힐 평둥어1 의거한 국민의 自己決

定을 토 대로 하는 法治國家的 秩序를 의미힌·디.. 자유r핀주적 기본질서는 國

民主權소義으1 原理를 기초로 하여 (D 기뵨지 인핀의 보장, 像 권럭분립의

일리, 卽 첵임정치의 구헌, 卷 1정의 합법骨성의 원칙, 6 사법($의 독립,

卷 복수정당제, 정당활동의 자유 드L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2)

먼족구셩친인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포 옹하고, 그에게 상호 동등권을

인졍하는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속탄할 수는 임을

깃이다. 블한의 실체를 인정하기로 하는 헹위 또는 그와 같은 국가의사길정

이 國民7J 습意를 기초로 하어 이루어지%:J- 지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네용과

모순피지 않는다먼, 그것은 얼미·든지 가y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님·북한의

상호 체제인정행위를 하는 과졍에서 국 1주핀주의의 원리. -7-체적으로는 {l

분립에 입자한 정부의 걸정, 그 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對 
'政府統制, 

국기·

의사결정에 데한 책임정치의 구헌 등이 이루.어 진다면 자유빈주적 기본질서

와 모순되지 잃는다는 것이다. 1 3)

m

11 ) 이 리한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펑화직 통일은 國際法의 견지에시 보

떤 
' 平和的 變更,(peac러'ul c hange)에 헤당하는 것이라고 닫 수 있다.

명화적 변경의 게 . 억사적 사레 1짓 식 - 범위 등에 관한 일빈·이론에 곤·

해서는 E/]Cyc lo)OecIM o f Pul)/Ic- II>4ef·ur씨'0118/ ulli·, Vol . 7 (Amsterdam

North Ho니and Company, 1934 ), pp, 378-384: Charles de Visscher,
'

fheof)/ an d lded) It y 01 Pub/ IL· fIll%l·rISCl'onal LIll·, trans . by P. E.

Corhett (Ill-inceton: Princoton LIn1 vers i t y Press, 19S이, pp. 333 - 364

참조.
12 ) 權寧본, 

「

憲法學原論(上)., ( 서울! 法文社, 1979 ), pp, 148- 149.

13) 북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징하는 위가 자유민주적 기뵨질서어1 반

하는 , 이라고 힐· 수-P 일다. 물론 이것은 통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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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째, 
"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평화통일정책은 國家의 基

本政策의 하나로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특히 대북협상어1 있어서 책임있는

당국의 지위어] 서는 政府가 일차적으로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무를 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4)

이상과 같은 평화통일조항의 解釋論에 비추어 볼 때 
「

남북교류협력법,은
'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평화통

일조항의 법적 의미를 감안하면, 
「

남북교류협력법,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

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한관계를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

룩하기 우1한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

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項은 평화적인 통일정책의 일환으로서 통일을 지

향하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된다.

정부가 초헌법적인 조치나 통치행위에 의거하여 평화통일정책을 추진

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션에 반하며. 어디까지나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

로 行政의 合法律性의 原則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의 하나인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적 요청이다, 바로 이러한 요 청에 따라 정부는 남

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법적으로 둑[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

헙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1990년 8월 1 일 이

團 .

- 

한민국이 「內部的으로, 社會主義 내지 共産主義 體制와 制度를 인정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산주의활동의 合法1(h는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방법

이 아님은 분명하다.
14) 필자는 통일정책은 대략 4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

다. T 대북정책(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경협, 이산가족문제, 평화체제

전환문제. 시베리아 벌목공 등 귀순자 처리, 남북자문제 등 현안을 처리

함으로써 분단의 평화적 관리 내지 우1기관리를 도모하는 정책), 像 대화

전략(당국간 및 비당국간 남북대화 정책 및 전략전술), 卷 통일방안 수

립, 卽 통일외교(통일지향적인 국제환경 조 성을 위한 주변국 및 국제기

구 관리 외교) 등이 그 것이다. 대북 경수로지원문제나 북한 벌목공 수용

문제와 같이 대북정책과 통일외교해 공히 걸쳐 있는 사안도 있다. 따라

서 이들은 상호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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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骨괴·시 컸다, 따리.시 「 

님'북교류헙 리 법,온 3-Ii)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 , 의겸을 거처 제점 . A그1된 법률V서 국민리 힙'의에 기한 보1률이라

할 수 있다.

정.뷰는 남북교류업럭에 괸·한 헹정직'용의 7체로서 권럭분립원칙 의 .

거하어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국희의 $조차 적절한 통제하에, 이 법을
p

평화적 통일정첵 추진자%J에서 v임있고 질시있게 집행할 - 吹1MJ 責任

을 갖는다. 이와 같이 볼 때 절국 힌Ii] 제4조의 평화봉일조항은 남북간

인직 . . 불적교류 쵤·성호1.暑 위해 제정%l 「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거·하정이

되고 있다, 
"

나. 
「南北交流協)J法,과 領土條項과의 關係

「

남북도(류$럭법,의 立法段階에서 이 법이 힌법 제3조 영豆.조항에 위반되

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이었었다. %:17] 제 조에서는 
"

데힌·민국의 영토

는 한빈·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히·고 있는데, 「 남북교류협럭법,에

서는 우리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 미치지 봇하고 있다는 전제를 하교 있는

바, 이러한 진제-計 멍시 적으로 빔-히는 것이 違憲의 소지가 있다는 건헤가

있있다. 사실 이러한 견헤는 形或論理6%J 側面에서 볼 때에는 일웅 妥當性이

있다는 짐도 부인하기 어로1다.

그리나 다른 한편 대한민국의 봉치권이 사실상 북한 지역에 * 1용되지 못

하고 있는 헌실을 인정하지 않논 것은 정부기. 추진하고 있는 펑회·통일정첵

의 현실적 기초가 싱d되는 깃은 吾론, 
「 

남북교류헙럭)·첩,의 성립기반各 부

인하게 되는 걸과기· 되는 이다. 정부기· 
'

남북교류헙 럭1館,을 제정하는 것

은 우리 헌볍상 규·정된 엉토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권의 효 %71위를 축소

하겠다는 의시·를 표시하는 깃이 아니 라 단지 피할 수 없는 헌안분제률 헤걸

하기 위헤서 
「

t-특이 現實을 露定하는 헤毛방법,을 모색하는 것일 뿐이리.는

점에서 이 법이 헌법, 득히 제3조 엉豆조형-에 베치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다, 15) 이미 살퍼 본 바와 같이 헌빕 진문과 제4조에서는 펑화통일의

의지를 분1껑히 밝히고 있는 바, 이 러힌· 헌7:j이녑에 따라 통일정첵을 추진하

기 위해 r

낱북교m류협릭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또한 불가피한 일이 리.

고 하십다.

團 團 團

團 團 된 

團 團 團 團

團

l ) 김천식, SIT 」DI·S no te 5,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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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북교류협력법,은 기본적으로 대북접촉 및 방북 등 남북교류협력이 - 적

어도 초창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조정과 지도하에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때만이 실질적 남북한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에서 합법적인 남북

교 류협력에 대해서는 이를 촉진.장려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 장·지원함으로

써 남북교류협력이 법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추 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 법이 남북한 관계 형성의 主導權을 정부가 獨占하기 위한

法的 裝置로서 안출된 것이며, 특히 대북 접촉에 대한 정부의 承麗權을 통

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여부를 差別/b하려는 목적을 둔 법률이라고 평가하

는 학자도 있다. 즉 「

남북교류협력법.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일사분란하

게 통제할 수 있는 표當化 根據를 제공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IS] 그러나 이

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법,의 立法趣旨 내지 制定背景을 소극적으로 이해하

는 것은 남북한관계 현실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에도 여전히 당국간 대

화와 교 류협력을 거부하는 북한의 대남 적대적 태도어1 비추어 정당한 평가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북한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窓 1 多元/h論理를 통일전선전

술 차원에서 악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이나 집단이 법을 무시하

고 자의적으로 북한의 어느 개인과 집단과 접촉.대확·교류.협력을 한다면

그 것은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 류경험에 비

추어 볼 때 무분별한 민간차원의 교 류협력 추진이 실질적인 남북한관계 개

선에 이바지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누군가 책임있게 교통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

려 질서있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측에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그 책임과 역할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의 주체인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남북교류협력어] 관한 對北 窓 를 정부로 일원

화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도출된다.

團 團 團 團 s 

團

16) 홍준형, 
"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보완의 방

향, 
" 「

남북교류협력 법 . 제도 실천과제 연구, (서울[ 통일원, 1994 ), p,

14, 
'

윈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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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y포1력입, 및 정·별.의 대북정%도 일.응. 이러한 창3L일원화 빙·칩에
된

업각하고 있다. 그 러나 정부의 촹구일원회. 빙·침은 고식적이고 도(신적인 것

은 아니다, 즉 징부가 모든 난북교류협럭 위률 독접하는 것은 아니 라는 것

이다, 어차피 실질리인 2 류.협력의 주체는 결국 민간부문이 唱 수 밖에 t-I

다고 할 떼, 짐부가 남븍한간의 집촉이나 대화·교류·협력을 모-F 독접할 수

도 m,는 
'

!이기 떼문이다. l'/ >

정부는 님'북한간의 접촉과 데촤, 교7. 협력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

라 각 분야에서 밀요한 데로 민간부문간의 2류·협럭舍 지원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요한 경우 조 정 · 통제를 하는 것이다, 물론 조 정 . 롱제의 목

적은 칠서 있는 남북교류헙러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합으로써 이를

통해 남·복한괸·계 개선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직인 Il)족통일읗 이룩

하는데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가 당국간 대확를 통句 남북한간에 안정적이고 질서있

는 교류, %력을 뒷받침하는 쌍무적 합의 지 빕적 .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 것이 성실하게 이행 . 실{1되기 까지는 당국간 대화원처이나 창.7-일읜1화라

는 기본71 장 내지 방침을 견지할 수 차에 없다Al 할 것이다, 16) fL한 이겻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7)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헤시는 노>북한 1의 정치인, 경제인, 언본인, 학

자 및 학생 모 든 먼족구성인이 남-%한-皇 지·유로이 왕래하고 동시 물적

교류외· 협력이 활땀히 진개되어야 한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 러한 입장

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남북한긴의 조4-5..헙 뒷받칩하기 위해 제

정한 대표적인 법률이 
「 

남북교류협럭법,s,l-f 주지하는 바와 같다. 1994

닌 1 1 필 8일 남북경협 활성叫방침을 발표하고 후속조치暑 취한 것은 딕'

국간 대화가 없는 상테하에서 111당국간의 교 류.협력을 촬성화하或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떵한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창구다린화논리를 수용한 접

이 있다고 펑가된다.
13) 諸威鎖, 

" 

딩'국자간 대화기· 종심이 돼야 한다, 
" 「

통일한·AL,, 통권 1邪호

(1995넌. 3월호), p. 23[ 이와 관毛, 통일언수원은 정부가 남북민간교류

의 활싱회·정첵을 적극 추진함에 있이 대북 창구일원叫방침이 이에 모순

된다고 하는 건해기· 있으나, 이 러한 주장은 문제의 헥십을 잘못 파악한

것이 라고 다읍과 같이 설1죔한다, 
" 

남북한긴· 징치 . 군사적 대걸상태가 지

속되는 상왕 속에서 어느 게인이나 딘·체가 북 1과 접촉 또는 교 류, 협럭

자의적으로 행할 떼, 1낟셍할 수 있는 신3)상의 위험이L[ 사회%인 혼

란을 예방하는 겻은 당국의 당언한 첵임이머, 이를 위한 제도적 징·치가
I l[로 대북 창구일우1화 방침31 項이디· ·A 정부는 교 %.헙 릭으1 기본망항

읗 정曾'[고, 이에 필2힌· 제도적 장치를 u}·런하는 겻이1지. 이를 바팅·으로

실제직 교 류헙력은 자 분야의 민간연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 긱· 분야에서 진헹되어 온 모든 교류협럭이 당국의 긴1%한 헙의와

헙조 아레 이루어저 온 것온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통

- 

58 
-



J

이 남북한 특수관계 정선과 
「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고 셩각된다. 물론 남북한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낭북교류협 력이 본격

적인 궤도에 들어설 경우 창구일워화논리는 창구다원화논리의 방향으로 무

게중심이 命아 가게 될 겻이다.

m. tIh交騰協$]法의 法的 性格과 特性

l 濫的 性格

「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 법이 기본법인가 여부, 교

류 촉진법인가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문제를 중

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L로-.--J

「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칭하는 기본법인가

아니면 남북교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국가보안법에 우선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인가 하는 점에 관해 학계에서 논란

이 일고 였다,

먼저 基本法이라고 보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관계에 관한 기본용어를 정리하고 통신.

왕래.교역.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省적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내지 제23

조 ).

둘째, 동법은 
"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제3

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남북한관계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3)

이어1 반해 特別法이라고 보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관한 최초의 根據法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법이 앞으로 제정될 모든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에 대해

서까지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J m 1

일연수원, 
「

1995 통일문답, (서울; 통일원, 1995>, p. 78.

19) 므績根, 
"

律녀b交滅.協力에 관한 龜行法制와 그 改善方向." 
「統-問題硏

究,, 제4권 1호(1992),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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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h[l 제3조의 규정취지는 국기.보안법에서 l%죄로 규정하고 였는 남

북한간의 집촉헹위중 
「

정딩·하디.고 인정되는 법위,에 드 는 워에 데하어는

국기·보인차1에 우선하어 이 법을 적용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서 길걱- 국가보

안밥]어1 1게한 -특별1- 의 져위에 있다고. -鎖. -1. 있11]-,20)

9째, '

VI'북교류호]력 기,의 모체가 v ]는 I

l

)']-歷·안의 밍칭은 
r 南北交流協力에

VI'%]· 特別法(案)이있는 Ill·, 이 접 비주어 보디라도 동법은 톡1 1범의 성걱

을 갖는다'[1 호( 수 있다.

생각컨데 
r 남북교류협력til,이 특벌보]이 라고 주쟁하는 긴해는 제정동기의

측먼에 착'안하어 주로 국가보안1컵의 특례인정과 님·북교류헙 헹위에 디]한

근거제공을 네용으로 하는 히·나의 A<기보]-g-로서의 의의만을 부어하러는 소

극적인 입장이라고 하%다, 3- 러나 「남북21-5-협려법,은 첫쩨, 났·叫교류협럭

·을 원진적으로 불히하딘 상弔·에서 정부기관과 민간의 데북 접촉 및 경제A](

-6헙% 등에 데해 힙·보] 적인 촬동근거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위헤 제정된 법

이었다는 접, 둘 . 5]'북한 주민과 재외국민의 남북한 지한1으로의 욍·래외.

각종 불적 교류헙럭에 관한 基本原則과 節次-趾 包播(ltJ으로 -H-·정하고 있다는

점, 섹 , 지급의 상쵱'에 비수어 -鍾 용싱· 미奇한 짐이 있고, 법의 장

빌 편 나 오1법기술이나 체게상으로 다소 -IC제짐은 있을지라도 규율사항의

일반성과 이 Id의 우선적 줘- - , 기본법으로서의 억할을 힐· 수 있는 짜임세

暑 갖추고 있다는 조] , /쩨, 당초 국회에 제舍된 법률안의 떵칭이 
「

남북교4

류1력에 :e·한 특별법(91)으로 되어 있는 깃은 사실이나, 그 후 입161과정에

서 기본16.으로서의 성A과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또 한 特別法이라는 멍칭을

삭제하竝음을 감안할 .

「 남북교류협 tda,을 반드시 븍벌법이 리.고 딘·정할

수는 없다는 점 능에 비추어 기·본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깃이다.

. ,l.. k ,;/rn荊巷 w ·村. ,lIP !ty ka
[. . [

학계 일각에서는 「 

남북교류협력법,이 交流促進法인가 아니1꾄 交流規制法

인가에 관하이 논란이 일고 있다,

번저 규제법이고 보는 오1장은 동법 제1조(목적 )에서 님·북한간외 교류협릭

율 촉진하기 -임한 입법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이서는

20) 朴餘l) ,

"
「袍JE基本合意書, 履行에 띠.류. 南北交流協力法令의 補完과 그

發展方向, 
"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r 南北交流協力의 本格化過程 서 提

起될 法的 問題點 밋 對策,, 동 연-/1 주최 세미나 주제발표문 (19能,

. 邪>, p. 17 홍준형. xa pra no te 16, pp. 14 - l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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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의 과도한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어 立法 目 的에 맞지 않으며 사실상

交憶規制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1) 즉 
「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목적이 규졍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이헉야 하는데. 상당 부분 促進規定 보

다는 規制規定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북한 왕래시 통일

원장관 발급의 證明촘 所持義務(법 제9조 1항). 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시 재

외공관장에 대한 申告義務(동조 2항), 북한주민 접촉시 통일원장관의 승인

을 득할 의무(동조 3항). 물품의 반출.반입시 물품.거래형태 . 대금결제방법

어]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읗 득할 의무(법 제13조), 협력사업 희망자가

통일원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득할 의무 등은 모두 남북교류협력

읗 규제하는 조 항들이 라는 것이다.23)

이러한 비판에 대해 
「

남북교류협력법,에 몇가지 규제조항이 명시되어 있

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 f근2/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7허/·q북.류3%w,은31,l-.Mt%1 s ].fl WA한 FA]를 wa Q북.

류협력을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사실이다.

둘째. 
「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 낱북교류협력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법 제24조)을 두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븍

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다.

셋째, 촉진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촉진조항만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목적이 어디에 있던 간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고 특히 남북한관계에서는 불가피한 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器)

생각컨대 「낱북교류협력법,에서 약간의 규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으로 현재 남북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볼 때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

러 동법은 일반 국민들에게 낱북교류협력에 관한 행위준칙과 기준을 제시하

] 

團

W 된 

團

21 ) 1hId, , p. 15; 李툐閣, 
"

南北슴意書의 法制度的 효踐課題, 
"

「

류換期에

선 韓國 法治民主主義 - 南北基本슴意書, 選擧法, 地自制法을 중심으로
-

, , 아,사.연 법 . 언론 연구총서 제2권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3). p, 33,

22) 吳俊根, su p」t-& no te 19. PP. 32 신 33 참조.
23) 朴餘野, Sfl p」「3 no te 20.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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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펀. 그에 따른 예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 제공해 7고 있다고 펑가된

다

그 동인· 북한 문제 등으로 남북교류헙력. ·륵히 남북경호]이 지언되어 왔

고w 그 실적도 히 미미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법이 히용하는 lg위내에

서 정부가 헥 . 겅헙 인게징책읍 추진헤 p. ·분이지 법 자체가 교류규제법이

기 떼문에서 비롯된 길과는 아니 라 할 것이다.

그나마 i'

남북교류헙 럭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과 같은 납북<11류헙 럭 마저 이루어지지 않似읗지도 모른다. 그 러한 조]에서

비록 남북교류협력의 수준이 이.직까지 모<·죡스러운 수준에까지 이旦兎다고

볼 수는 似·墓- 지 라도 동%tI은 그 목적에서 띵셔하고 있듯이 그.동인· 남북교류

협력을 제도적으로 받침하는 하는 한런, 이를 촉진헤 왔다는 짐을 절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24}

F-E한 %{탄게에서 남%교류협력읍 완진히 자·蟲.에 맡거이· 한다는 주管도 남

북한관게의 톡수성과 역사적 경험, 당국간 데화.교류협력의 원척지 베제률

진지하고 있는 북한의 폐쇄적 입 장을 도외시한 깃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일
a

24 ) 님'북교류협력. 특히 남북교역은 1989년 6 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이 마련된 이-乎 무준히 중가하여 왔다, 북한의 헥문제기. 돌출한
1罷3년·게 들어 남북교억은 일시적으로 주춤기臧으나, 1994VI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컨대 1 節넌 일말 현재 남북교억은 작년 동
a

기에 비하어 승인기준으로 69. 3%, 동관기준으로 52. 7% 증가하었다. 통일

원, 「

월간 납(고류힙력 동향,, 제47호( 1995. 6), PP. 6- 19 캄조i 특히

1994년4페는 남북교억에서 위탁기·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51격히 중데

하기 시 작하였다, 한펀 징부는 
r

노>북 경제협력 활싱叫 조치.,(1弱4. 1 1 . a>

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게기로 남한 기업의 뎨북한 직접투.자를 포 합하여

대북 징제협력사업이 본걱척으로 논의되교 있다(이외. 관런, 지난 1989년

인데그-野3-l 骨강산공동게발사업 헙의, 1992넌 데우그룹의 닙·꾸공단에 데

한 루)('[방 . 상담이 이루이진 바 있다). 즉 씽·용. 신원, 삼성, 데우, 한

촤, 대동촤학. 엉신무억 등 닝·한 기오]인들이 1994년 말부터 북한을 방

문하어 뵨격적으로 경제 력사업을 논의하였는 비·, aL처1혀으로 북한측과.

협의한 사업내융은 시멘트管작사업, 컨벤선센터설립, 섬유공장설립, 기
간시수1건설. 통신시설설치, 호1발위틱·기.광 등이다. 경제분이· 남북교류의

왁 는 V[북 주민간 접촉에서 관광.교통을 포 암한 경제부분 관련 접촉이

꾸준히 종뎨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앞으旦 겅수로 지

원과 간로1하어 남한의 기술자기. 복한을 쌀문할 예정 tI데, 이것이 실현될

겅우 남북경제관계는 발전을 위한 세로운 딘·게에 접어들 것으로 에상된

다. 朴惇或. 
"

「민.족발전공동게획,의 경제분이· 실천방안, 
"

「님·북화해협력

의 실 쳰지표: 민족발진관동계획,, 세미나 시 리즈 面-찔 (서울: 민족통일

연구%,!, 19而). pp, 65-6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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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節吹法

「

낱북교류협력법,은 본질적으로 교류협력의 대상.절차 등을 규정한 節次

. 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25) 예컨대 이 법에서는 남북한간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해당 남북한 주민들 상호간의 신분상.재산상의 복잡한 법률

관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間

接的으로나마 實體法上의 權利로서 국민의 南北交流協方權을 인정하고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t 特性

가. 統-指向性

「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관계의 개선 및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민족적 요구

Ll[1지 당위를 省실화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북한의 대남전략 지속

등 남북한관계의 현실올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평화적 민

족통일의 -거반을 조성한다는 前向的 次元어]서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기초

우1에서 제정된 법이라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이 법은 統-指向性 내지 未

來指向性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의 실체 인정 등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남북

한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事實上. 북한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는 영토조항

및 국가보안법과의 상층여부가 法理上의 問題로 제기되고 있다.

나. 力動性

團 ] m 

團

團

25> 張明奉, 
"

남북기본합의서 · 부속합의서 실천어1 따른 국내법적 문제, 
"

「

통

일,. 통권 제135호 (1992년 12칠), p. 50: 朴餘祈1, su pra note 20, p.

30 참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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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어1서 l' 님'복교-R-tl 럭 1-임,이 촉진법이냐 31-제법이냐에 데해 학게에서 논란

이 있다는 접과 더-趾어 이 Id이 기-별적으모 촉진법이 리·는 점 인·g-한 바

있디.. 「

남븍교-野%1럭1&],이 규제법이리고 주상하는 힉·자들이 지려하는 바와

권.이 이 1예 띠.리. 힌딘.게에서 히지 71은 규제가 헹해지고 있는 것V 사싣 
'

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한판게겨 정상석인 -

' 

도 를 찾아 봉일지향적인 방향으

로 진개될 경우 
「

남북교류협럭 71,은 본래의 3리데로 촉진법으로서의 제기

능-墓 다하게 될 것이r>.. 그 러한 접에시 이 1

19은 현제 규제법에 가까운 성짇

을 보이다가 점치· 촉진1/]으료서의 기눙을 심차 확데하게 될 법S로셔의 운

띵을 지니고 있다w 말히.지·뻔 
r 

남북교-5-헙 력11],온 )3動性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디.. 伸縮包1c.彈力性

현재파 :같은 경색국면의 님'북한괸·게기· 지속되는 한 적어도 당분간은 닙-북

한관게 및 주변환겅 등 상왕변화에 띠.른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북정찌 수

행이 불가-띠하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맞게 r

남북]교류협 1컵,은 많은 부

분에 있이 정.뮤의 裁量權 내지 i政治1${J 半1]斷餘'地暑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외· 같은 초1축성 . 탄력성이 무원칙적으로 적용될 경우, 정부의 선별적 . 지·의켜

보1 적용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7- 배제할 수는 없디·.

라, 抱栢性 · 抽象性

「 남북교.件협리입,은 남북기뵨.합의서기- 쳬텍되기 이전에 남북교류헙러, 에

킨데 남한. 민과 재외 닌긴의 남·북한 왕래, 님'한7민의 북한주3J 접촉,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사업 등 각종의 물적 교류헙리에 디1호( 우리 정부의 빙·침을

. . . - 方9%J으로 法制化한 것이디..26) 즉 
「

노1·북교류헙 력법,은 남북%l·간의 합의

또는 남북연·괸-게 개신의 가시적 싱과기. 21는 상El]에 우리 정부기. y , 7신언

의 정잭의지를 받칩힙'괴· 아合러 남북한7{·게 게선을 기데하11(서 닝'시 에상

할 수 있는 111위내에서 님쵸[<,t류협 에 구{-한 사항을 抱拙的요로 딥'으러고

힌' t터骨이다.

26> 언기엉, 
" 

남북한 겅제교류·협 력과 1%]-趾-沿제, 
"

「

法과 歡會,, 제 호

(1992), p. 6Bi 므緩根, su pra llo te 19, P. 31 朴餘l[l(, su 」DIYl no te %,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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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

남북교류협력법,에는 - 般的·抽象的인 규정들이 깔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이론적으로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불분명한 부

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첨이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추

상적 규정들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 . 집행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법.의 伸縮

的 適用을 가눙케 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 過渡期性

전술한 바와 같이 
「

남북고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분제점들을 일방적으로 제정 . 시행한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은 밀입국 내지

무단방북, 민간인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

는 북한 민 접촉, 낱북교역 및 협력사업 추진을 통제하는 한편, 질서있고

안정적인 낭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고 선속히 정착서키

기 위해 )/]둘러 제정된 감이 있다.

물론 
「

남북교류협력법,이 공청회나 전분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게치기

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일천한 상횡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정을 미리 예측하

지 봇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이 법에는 규정내용이 미비하거나 애매한

규정도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됫답침하기 위한 설치된 기구 및 각종 제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새로이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이 법에 명시된 규정이라도 북한과의 합의가 있을 때

에야 비로소 이행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은 현재 북

한주민의 남북한간의 왕래시 우리 통일원 장관이 발급한 남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동 
「

남북교류헙력법.상 동 규

정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남북한간의 합의를

통해 그 이행보장이 요구된다 하겟디

이와 같이 볼 때 
「

남북교류협력법,은 앞으로 채택될 남북한의 합의결과

에 따라 개정 또는 보완될 수 밖에 없는 법으로서 본질상 過渡期的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IV. tIh交麗1fy)7 므T 품令의 體系와 쁘家保安法과의 關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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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 님-북교.7협력관련 보1렁의 a系
]

한{재 님'.븍교류협릭舍 제도적으i 뒷빌'침하기 위헤 제정된 W·翟-은 
「南北交

流協力法,과 
「

南北協 ] 基金法, 두가지 뿐이다. 기타 남북교류협럭율 위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3령이나 그 이하의 하위법규로 규율되고 있다. 이

중에서 
「

남북교류협 력법,은 남북교류협력·皇 제도척으로 지원하기 위한 基本

法으로서의 位相읗 갖는다고 힐 것이다.

「

남북교류협력법,(l990. B, l 제정 )·色 정·멸 핀셩을 하지 않은 채 모두 30게

조문을 나열하고 있다w 그 네용은 co %-리 , 징의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둥 총

칙 적 규정1':제1조 네지·L 제3조>, 勒 냠북교류협러추 협의회의 설치 · 운엉에

관한 규정(제4조 네지 제8조>. 信 남북현( 왕레에 관한 규졍(제9조 네지 제

1 1 조), 卷 물지·교역( 12조 내지 제15조) 1戚 팁럭사입(제16조 내지 제18조)

()]l 괸·한 -a.정 
, 卷 걸제기구,교통.통신.검% 동 부수직 규정, @ 행징지원

및 협조요청, 다른 범률의 준용 등 보칙 적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 $

벌칙(제27조 내지 제29조), 勸 북힌'주민의제규징(제30조) 등이다.

반떤 동보) 시 령(1990, 8, 9 제정 )은 母法과 달리 후別 編成을 하어 총 6

게 장 53게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V 법의 委任을 받아 그 미비짐을 보왼·하

Z 있다, 동법의 시헹규칙(1而0. 1 1 . 9 제정 )은 주로 書武에 관判 10게 조문

을 두고 있다.

「南北協 f]基金法,( 1990. 8. l 제정 )은 납북한간의 싱·호 교류와 헙릭을 지원

하기 위하어 남북헙릭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괸·리 . 운엉하기 위하여 제정된

부1이다. 이 법도 
「

남북교류호]럭냄],과 마찬가지로 장벌 편성을 하지 14게의

조 문읍 나열하고 있다- 그 내옹은 0) 목려 · 정의 등 총칙적 규징(제1조 내지

제2조), 倪) 기급의 설치와 재일마린(제3조 네지 제5조), 卽 기금의 운용.괸·

리(제7조), 鉛 기급의 용도(제8조), 卷 기겸의 회게기관(제9조>, 卷 일시차

입(제10조), 여유자 - 의 운용과 이익 1짓 걸손의 처 리(제u조 네지 제13

조), 卷 보고 및 환수와 감-吟 필 멍령과 같은 기금사용자에 대한 통제(제11

조 및 제14조) 둥이디·. 
「

납북협력기丑법,은 시 링(1990. 52. 31 제정, 20게

조문으로 3t성 ) 및 시 -1칙(1面1,3, 27 제정, 3게 조문으로 구성 )과 더불어

다른 기금법렁과 유사한 체 로 구·싱되어 있디·.

남복협 리기침 법의 운.엉과 %0·런, 남-叫헙떠기-굽을 운용하기 위한 절차 昏-皇

규정하기 위해 동141 시 렁 제 0조에 -3-거하어 「남북협 럭기금 윤용괸·리규

정,이 미p은[되어 있다, 상벌 핀성올 하고 있는 이 규정은 모두 10게 장 72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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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趾 법령의 운영을 위해 몇가지 倍單가 발령되어 있다. 7) 
「

남북교

류협력법,의 운영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

낱북한 왕래자의

휴대 금지품 및 처리방법,(7개 조문으로 구성 ), 借 
「

남북교류협력법. 제11

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제50조 내지 제52조예 근거한 「남북한 왕래

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요령,(12개 조문으로 구성 >, 像 「

남북교류협

력법, 제13조 및 제14조에 근거한 「

남북한 교역대상불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4개 조문으로 구성), 卷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42

조에 근거한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에 관한 고시.(4개 조 문으로

구성), s 
「 

남북교류협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

여 통일원장관에 위임된 사항에 근거로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

정,<12개 조문으로 구성 ), 卷 
「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4호에 의해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지역에 사무

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첨,(12개 조분으로 구성) 등이 그것들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告示의 형식으로 발령된 법규의 명칭으로는 고 시 외에도

規程 L11지 指針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상기 6가지 고 시 중에서 
「

남

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요령,만이 關稅廳 솝示이며 나머지는

모두 統-院 督示이다.

이상에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규는 모 두 2개 법暑, 2개 시행령, 2개 시행

규칙, 7개 고시로서 이들을 총망라한 조문수는 모두 253개에 이르고 있다.

2. 國家保安法과의 關係

가. 國家保安法의 法的 性格

모든 국가는 體制存立과 安全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세력이나 집단을 규제

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긍히 안보관련 형사법을 갖추고 있다. 국가가

이 러한 목적의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당해 국가의 國有의 權限<t權 내지

主權的 事項)에 속한다. 국제법상 이를 飜內管햄權 또는 園內問題 (專屬)管

輔權이 라고도 하며, 특히 안보관련 형사법 제정은 刑事主權의 핵심적 내용

이라 할 수 었다. ·

각국의 안보상황에 따른 입법형식 및 규제L 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 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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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모-h<- 反國家的 結社의 構成 및 加)<0爲를 치벌하2교 있다. 독일은

형 멉 제34죠 l 제35&, . V.스트리아는 헝1·d 제 46조, 일본은 破壞活動防1L

法 제9조 및 제4 죠는 그 데표적인 에吾이다. 미국도 반% . 네란,기타 국가

전복활등.에 대한 . - · 般條項을 . 듀고 있다, -吟 ·美國法典(the 0ul ted States .

Code) 제16편 헝 법(Crimes an d Cri m iual Pl·ocedures)에서 정부전복 또는 티·

도暑 %호, 교시· 또는 고 드하는 도1·쳬 . 집회偏- 조직히·거나, 이리한 딘·체에 가

오) 또는 제휴호{' 자를 처벌하-L 동시에(영법 제2365조), 윽벌법인 共産主義

者規制法에서 무력 또는 쓰러의 사용예 의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히·는 딘·체의

구성원이 된 자를 처t설하고 있다(共産초義者規制法 제843조).2'/)

국가보안법은 대한민3의 존립과 안 l, 쟈-8-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대롭

게 하는 h11국기·적 활동을 규제함으로씨 우리의 지‥R-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

기 위해 제징된 防讓7J이고 自衛7J인 법暑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양보

와 포 용의 체제이기는 하지만, 체제존립 위협하는 반국가唱·동까지 관용하

지는 않는다.23> 그리고 국 1-보안법은 모든 반국가적 촬동을 제익1하는 법를

이 아니 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情을 알면서도 고 의적으로 헹하는

반국가적 활동민·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율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

을 유의헤야 한다.'29)

나. 國家保安法과 「

南北交潔協]J法,의 相衝 與否

「 남북교류헙릭법,이 제깅팀에 따라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을 원 1적으로 부

정하는 근거151를且 지목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북한 또는 북한Y민과의 교 류

· 헙더울 규정한 법 렁과 서로 모<되고 상중리는< 것이 아닌기. 하는 점이 法

實務的인 뻬面 불론 埋論的인 側面 서도 중요한 법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겻은 달리 밀지·먼 국가보안넙이 존제하는 상황어1서 북71과의 교·智..

27) 각국의 안보관련 형사th 헌촹에 관헤서·는 쇼明基, 
"

국가보인·법은 왜 1죔

요한가, 
" r

自 {1公論,, 1994년 4월호, PP, 67- 0 참조.
28> 데한민국이 양보%J 포용의 자-R-민주주의 체제를 채벡하고 있으나 체제

존로]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까지 - - 인일 수는 혈기 때문에 체제유지를

위한 안보관런 형시·빕으2로서 국가Y (법읍 갖고 있는 짓은 - · 

穀 國際慣

行애도 힙'치되는 것이 라 하겠다,
23 ) 諸디t鎖, 

" 

님'북 
'J관게에서 

본 학가보안 ], 
"

l'

北韓,, 骨진 제 W호 (1韶5

넌 6 호). pp. 85 - s6i 필지·는 국가.J;!.안1$의 빕적 성격을 co 體制守護
를 위힌( 인·보관런 헝사법, 행 북한의 이중직 대담진략에 대응하는 防

劉的 형사법, 卷 헝빕의 미비짐을 보완하는 형사특별법의 3기·지 i 파악
하고 있다. Ibfd, , pp. 面 - sa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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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추·'진하는 「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됨으로써 法體系上 혼탄을 야기했

는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를 방해하는 법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과 상

충퇸다고 지적하고 양법의 상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30) 사실 db韓原典만 가지고 2어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

포.처벌되던 eo년대의 냉전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90년대에 들어 와 남북

한간 교 역, 협력사업을 한다, 경제협력을 활성촤한다고 하면서 대북교류를

권장하는 ·뷴위기가 되다 보니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를 방해하는 법이 아닌

가 하는 오해가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된다,

그러나 「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립함으

로써 법체계상의 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상충 내지 법체계상의 혼란을 거

론하면서 이러한 상충 또는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

면 된다는 견해가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

및 제4조의 규정과 정부가 
「7·7선언,을 밭표하여 평화통일정책을 구체화함

으로써 북한올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서 출

발하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적 변화로 인해서 헌법 제3조는 규범적 ·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 되었으므로 따라서 헌법 제3조에 기초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한관계의 현실에 맞는 법률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有))한 反論이 있다. 그 러한 견해에 따르

면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는 제3조 영토조항이 아니고 제37조 2 항의 기

본권 제한에 관한 - 般的 法律留保條項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무조건 국

가보안법상의 反國家團體가 되는 것이 아니라,31}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團 

團

30) 張明奉, 
" 

합의서에 대비한 법적 정비문제, 
" 「

통일한국,, 1992년 2욀호,

p, 161 金聖南, 
"

統-政策陳述書," 
「)k,權과 正義.. 통권 제158호 (1989

년 10월), p. 42. 한편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愼土條項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헌법 제4조의 평화롱일조항과 상충되며, 또한 국가보안법과 낱

북기본합의서가 상충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李長熙, 
"

獨遷統-이

御뎌b韓 統-에 주는 法的 意味, 
"

「國際法學會論蠻,, 제36권 2호 (2991),

p. 133; 李長罷, su 」
i[)ra no te 인, pp. 32-33 등을 참조.

31 ) 우리 검찰이나 법원이 그 동안 북한이 대남전략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한 반국가적 활동을 지속해 온 점을 감안하여 총체적인 관점에

서 북한을 반국가단체에 해당히% 것으로 解釋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가지 유의할 것

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直찬 反國家團體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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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직 기본질서를 위레骨게하는 행위.들과 결부될 에 벼로1 법죄
a

구성요건삶의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기 1 분에 동 법률의 제정과 국가보안

법이 개페·아는 관런이 잎다는 깃이다.32)

둘 , 남북교류,협럭을 규율하기 위해 저]정된 「남북교류협력보1,과 국가보

안범은 근.본적으로 法的 性格이 다르고 서로 規律目 IEJ, 保護法益, 規律原理

뿐만 아니 라 適用範圍를 달리하는 부]를로서 서로 모순피는 것은 아니라 하

或다,03) 족 
「 

남북교,-S- ]커%],은 북한을 y빈·자, 즉 장존깊·잉의 상대빙'. 통

일로 가기 위헤 대촤와 교류. 헙 력을 헤야 V' 상대방으로 파악하고 이를 추

진하기 위한 積極7J.能動1%{J.統-指向的인 法律81데 비해. 국가)1안법은 진

복차원의 . 秒일전신진술과 선전차원의 평화-%세를 벙헹추진하는 북한의 고호

的 對南戰略으로부터 C I]한민국의 지·A-17J주직 기본졀서를 수호하기 위해 제

정돈1 消極的.防용的.體制維持的인 法律이 라 하或다.

북한이 . 롱일을 위한 상데방으로시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반g-가단체의

지-Y-1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깃은 「 남·르w고류헙력법,이 交潔法으로서 기본적

으로 私法的인 法領域을 가지고 있는 데 1산하어,34) 국기·보안법은 刑法的인

法領域을 가짐으로씨 상호모순힐이 양립이 가능한 법체게를 가지기 배문이

다.

비유킨대 아들은 아버지의 제산을 물리민'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폭헹을 하는 팍i暴行罪의 Id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

이다.
%) 嶺大權, 

"

남북교류협력 뵨걱파시 제거되는 국네1但체 상의 문제점과 그

데첵, 
"

서舍大學校 法學硏究所, 
「

南北交流協力의 本格/h過程에서 提起될
法的 問題點 및 對策, (서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199기, pp, 61 -

62: 다11< 아직까지 大法院71]例는 곡4가보인·러이 호1법 제3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고 있는 깃으로 보인다. 그 리나 납북한 -7엔동시가입 1길 남북
기본7[·의서 채택 등 한반도 헌실을 갑안힐' 때 이 러한 데W원 

' 

레의 입장

은 번경되이야 할 것오로 생각된다.
33) 남북교류협력에 괸·호}· 111暑 제3조의 위힌어부에 데한 憲法訴願에 대한

1993년 7필 29일자 호1법 핀·소의 길징 중 
f

님'북교류헙%1胡,과 ·곽가보안

법과의 관게에 관한 有시 찰조. 憲裁 19뺐, 7. 29, 92힌바48, 헌재공보,

1993년 1 1필 1 일. p. 47 및 憲法裁半1]所, 「 憲法裁判所判例集,, 제 권 2호

(1993} p. 韶 이하i 이와 -7사한 論旨에 관헤서는 김친식, 5·u」Dra no te

5
, p. 85 참조.

34) 물론 
r 님·북2류협려111,이 전체적으로 y[-%교류협 을 위한 절차블 규정

하고, 정부가 남북교류헙릭을 調整하는 0政作用法이라고 할 것입은 平
t갈할 필요V· 일다. 다만 교류협릭의 네융이 인적 왕레 및 접촉, 교역 및

헙력사업 등 {t,法( 넓게는 經濟法分野끼·지 포 함)17&J인 領域을 카비·하는 71

률01리· 힐'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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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데, 상속인이 라는 民法的 반位와 육i暴行犯이라는 刑法的 地位

는 서로 모순없이 양립이 가능하며 이는 민법과 형법이 서로 그 법체계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어러한 논리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35)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각종의 반국가적 활동을 지속할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요청이라 하凍다. 젼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체제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나 집단을 자유로이 규제할 수 있다. 그 려고 이러한 법률이

형사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常識에 속한다.

다른 한편 북한온 또 한 우리에게 있어서 화해·협력의 대상, 공존공영의

상대방로서 꾸준하게 관계개선을 모색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평화적인 민

족룽일을 합께 이룩해 나가야 할 동반자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주목

하여 북한을 교류협력의 당사자로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교류협력 관텬 법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역시 헌법제4조의 평화통일조항(특히 통일지

향 정신)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은 서로 법영역

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상호 모순되지 앓는 양립가능한 법률이라 하겠다, 특

히 「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조항,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때 양 법률의 상충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징부는 국가의 안전을 보 장하고 자유毛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

처하기 위해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또 한 우리 헌법의 요구이다.

특히 남북한관계 현실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기하는 것은 이로 연

해 야기되는 法的 空白과 混亂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은 일찌기 동

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하였고 그 후 아직까지도 정전상태가 유지되

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여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 펴1기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

이 이를 폐기하는 데서 오는 이익 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3S)

. 그 

團

團

團 . 1 

團

35) 諸或錦, 5U pra no te 29, p. 89.

36)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소위 限

定合憲으로 판시한 1990년 4월 2일자 헌법재판소의 決定 참조. 헌재

1990. 4. 2, 89헌가113. 憲金裁71]所, 「憲法裁71]所 判例集,, 제2권

(1990), p, 4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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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점에서 - 위리 힌법 졔3조와 제4조{/- +B互 補完關係에 있다고 해리

해o[ v· 켸1이다 ·측 헌1/j 제3조는 
"

대한Rrnl<· 의

� 

엉토는 힌·반도와 부속도서로

구셩되어01· 힌·다 또는 남북힌·은 하나의 국 이어야 힌'다"는 當爲規範이며

제4조는 현실울 81징하인서 이 리한 당위(통일)를 추구하되 그 방법은 폄촤

적 1상법에 의하어야 한다는 웃·1칙各 천명한 깃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

넷째, 설령 백보양보하어 양 법률이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의 人的·

物的 交流.協力行爲기· 가급적 
r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의 
「표當한 境遇,로

인정되는 :김우로 판단하어 
「

南北%di(t協 J 法,을 국가보안법에 우선 적용한다

면 남북한·판게 사안에 있어서 111적용상의 어러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안으로 납북기본합의서파 
「

VI·북교류 1 러Md.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 국

가보안법을, 伸縮的으로 운옹한다면 국기·보91부]을 반드시 改廢管 필요가 41

는 것이 라고 하皇다.3'/)

겯론적으로 말하여 
「

님-북교류71력보],과 
f

국가보안법,은 헌졔의 남북한관

게에 비츠어 볼 떼 모 두 현실직으로 그 찔s-싱이 다같이 존재하는 보1暑이라

고 하겠다. 9-:-한 이 -7 법은 각기 憲法11%J 根據를 달리하어 상이한 입법-吟적

과 보호법익을 가진 법들로서 규율원리 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접에서 당·장 국가보안법을 페지하어 이 1킴이 7구하는 입법꼭·적인 국기·안보

를 소높히 하는 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위험한 발상이 라고까지 맏할

수도· 있다. 국가보안k'd의 존 가 남북교류.헙란1各 방해 또는 금지하거나 이

에 영향을 미친다-5 주장은 국가보안법을 호도하는 북한의 상투적인 舍책에

엉합하는 . 것이어. 양 법의 법적 성격 밋 법체계를 달리하는 접을 이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오류라고 할 깃이다,
團

고 . ta)iLL r 南4h交潔協]1J法,의 鬪題點 및 i救善方向

I . am系1의 鬪題點

> /' 가. 국가7인·t과 관게 낄 
「正當한 .

, 의 範圍問題

/ ... . ..%. .. .. ,, 朝)d, 
,

..J.,,,,, . ..刻.

법간의 상·층이 존제힌·디-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디.. 또 한 동일한 헹위에 데하

3,) 
-

I-e i, …
基<合i書,% (),11&J tBMA IS,治1(J 意義, 

‥
·1+4%,fr,>W,.協)J%,

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세미나 시리,즈 92-01 ( 서울: 민족통일오3)구원,

1992>, prn 15[ 諸成鑛, su pra no te IO, p, 四8,

- 

72 
- '



여 국가보안법과 
「

남북교류협력법,이 선별적 ,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뭏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양 법률은 서

로 법체계를 달리하므로 모순-상충의 논리를 불식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

한 충분한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

남북고류협력법,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여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

으 나,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면에서

L . 疑 巷 (f) 判렴 荊巷 ·땀 普 어. 智

As.], .한 (,) 문4]M MA.11- 반3.15% 352 IA(반-sv]-% >을 ;.

있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법을 적용할 것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일반론적

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법실천을 보편 그 기

준은 반드시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나. 남북한 特殊關係와 對外關係法의 準用聞쁘

「

남북교류협력법.은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할.에 11해서는 관련 국내법

&. 希용·1-及 ·Ir V·1-, A 
·

M북·%$3% [ ]26 (·1-t M+g t%T)

/그 …A·1 P*1-03 ·1 t%] MM*l VA·l>5' ·l-x>1 ·11*PIt ·fl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學外貿易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

"

l

다. w 3힐 
"

* 과 투자· 품 '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會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t 外國換管理法, 勒 사資導)L法, 3 韓國輸出入銀 7

法, 4 輸出保險法, s 對外經濟協力基金폼, 卷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4例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

남북교류협

력법.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줄입관리 )는 
" 

선박·항공기 . 철도차량 또는 자동

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 제69조 내

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6호는 남북한간의 물품교류를 국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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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인 -7역과 . 7-벌하기 위하어 의도적으 交易이라는 . 좌어暑 사용하

고 있다, 또 한 동조 3호는 國境을 중심으로m 한 內까 移動을 표시하는 용어

인 「

輸出,과 
「

輸)[,,-皇 사용하지 않고, 
r 微111,과 「繼1%,,읍 사용하고 있다.

이둘은 모두 남븍교류가 상호 外國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법주제간의 기레와 
'

는 다본 섬격을 지닌다논 것을 시사한 규정이 라고 평가된다.

이 점은 1992넌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시 발효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블가침 및 교류헙력에 괸·한 합의서,(이하 
「

남북기본합의서,리. 함)

序文에서 - 音 나타니·고 있다. r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은 남북한관 를 국가간

의 관게가 아닌 
「

나리-외- 나라 사이의 간게가 아닌 통일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헝성되는 특수관계,(IE는 빈족네부의 특수관게)로 규정하고,

동 제15조에서 남북한간의 고3(물자교류)은 물론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럭을 민족네부교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점에 비추어 볼 떼 
「

V]'북교류협력빕. 제26조 1항과 3 항은 남북 경

제교류협 리에 있어서 ·A한울 외국으로 인징하는 결과·趾 초래하어 「

남북기본
고

합의서. 서문에 명시된 「暫定的 特殊關係]의 정신에도 베치되는 것이라 하

被다, 즉 상호 ) q국이 아니 라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한간이 교 억과 헙럭사업

등 경제교.류를 추진할 경-F 여기에 국가간 경제교류에 직용되는 법률을 準

用하는 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은 겻이다. 또 한 남북한관계에 대한 법률적

용과 관런하여 혼란을 초래힐· 기%성 마저 없지 않다,

IE 한 국:세적으로는 외국이 남북한간의 A[l-역에 대하여 
·IE:界貿易機構設立1iA,

定(WTC싣로'l힙정 } 또는 1947넌 CArr헙정이 적옹되어야 한다는 주장할 수 있

는 논거로 원용될 수도 있다고 판탄된다. 따라서 데외관 y]의 준용各 명시

한 규정을 개칭하거나 입법보완을 하는 방인·을 소1중하게 겁토할 삘요가 있

다고 하겠다.33)

다, 준용법규의 過多性.廣範園性

「

남북교류헙 력빕,윤 준용빕규가 지나치게 많고 그 볍위도 상당히 광범위

하다, 즉 준옹대상이 되는 헹위의 유형이 +l(1象的이고 준용되는 법률의 1 위

도 막연하거나 지나치게 넓어 법규의 멍휙'싱을 기힐 수 31게 하는 동시에

TA]의 . 적- 을 d 린'하게 하고 있는 것은 확싱히 -配3리. 하지 71 T a-1다.

3비 謝成鑛, 
"

釋뎌[7 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1FJ 問題와 對應方案, 
"

「

저스티
스, 

, 제%권 2호 ( 1992), p, 1卽,

· - 74 
-



39) 이러한 점은 
「낱북교류협력법.의 독자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웅하

고 있다.

남한과 · 吟한이라는 특수한 실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의 록성 및

남북교류헙력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고 유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통일원이 제정한 「남북경제협력사업처

리에 관한 규정,이나 「

낱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

시, 등은 
r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한 남북교류협

력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정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뒨다.

라. 委任規定의 過多問題

「

남북교류협력법,은 
"

다른 법률을 준용함어1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었도록 규정하고(법 제26조 4 항). 대통령령인 
「

남북

교류협력법 시행령,에서는 
"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 4항의 규정

에 의한 特例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 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50조 5항).4이

이러한 규정들은 立法體制上 「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구체적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
그 -p

- %
-

- p-

-

,
.

t

-
a 

% A- tx4-궁 
k

법 제75조 1항 참조)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한 원칙, 즉 
「

包招的 委任禁1L

原剡,에 배치된다,

둘째.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시 통일원장관에게
處 

. . . 團 .

團 Z 屛 團 W 
」

f尼星엇L豆 뜨L. 이 나 재위임의 결과 결국

고시에 의하여 관계법령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42}

團

. 39) 朴餘折, su pfW no te 20, p. 23: 표明奉, su pra no te 25, p. 50.

40)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서는 부가가치세.특省소비세 둥 조세부과에

관한 몇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시행령 제52조 내지 제53조

참조).
41 ) 이와 관련, 

「

남북교류협력법. 중 낱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제11조), 물

품의 반출·반입에 대한 숭인(제13조), 협력사업자의 승인(제16조), 협럭

사업의 승인(제17조) 등에 관한.조항들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42) 朴餘{17·, su pIW no te 20, p. 23. l

' 고시는 행정청 내부의 지침으로서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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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 
4' 

2북교류협력11),에 의11· 하위tIl 링 대한 위임이 長팔적 위임의

성시을 띠.그 있어. 그 곁과 정부의 裁量範圍가 지나치게 광법위하다. 즉

하위법령에의 過度힌)- 委任과 벵정처분 네지 봉일윈 등 정당국의 의사에

의한 法規補完에 있어,431 「 노[북교류헙력(심.은 다른 일반 헹정법 링보다 그

정도가 지나치게 괴.다하다.

넷째, 남북한간 교 류협럭에 대한 {1축적 대응의 필요에 띠.라 하위빕렬에

구체적인 네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법위를 정하지 않아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일정책 7진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44)

셍각킨데 
f

남북교류협럭1但,의 륵성으로 이미 필자가 인급한 1빠외· 같이 남

북한관계의 변화에 신축적이고m 틴·럭 적으로 대- - 하기 위헤서는 어느 정도 재

위입이 불가피하다]< 볼 수 있다. 다시 밀5면 남북한간 Z류·힙력의 어긴

이 수시로 변할 수 있고 특히 북한측의 도 어하에 민71한 엉향을 반을

수 있기 때문에 납복]IE - 협력에 신축적인 데응 확보차원에서 정비 . 보완이

용이한 하위법렁에 1싱·걸 수 밖에 없는 짐이 있다. 그러나 이 러힌· 점 인정

하더 라도 재위입 사힝·을 가눙한 한 최데한 축소하는 것이 法治主義의 要求,

法治行政의 原則에 부합되는 조치라 할 깃이다.

1가. 規定內容의 抽象性괴· 기<-·貫性

「

남북교류힙력법,은 그 규율사힝'의 다양싱에 비추어 상데적으로 적은 조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정네옹도 추상적이Ct 일81적인 규징들이 많다. 이

겻은 위임-d.정의 과다에서 비롯된 것이리·7t 볼 수 있다.

한핀 
「

남북교류협력법,과 동 시 링의 규정을 자세히 고 찰하먼 d/-정네용

이 暑일관셩이 1삼견되고 있다. 각종 承권 取消에 A·한 法的 根據問題가 그

대표적인 ·게로 들 수 있다,

방문중명서 발급걸정 취소의 경우, 
「

납북교류협릭법,에 멍시적인 거21

m

규칙의 성긱을 갖는다. 힝1징규척은, 1정기관 네부는 구속릴 수 있으나,

일반 국민까지는 아-7 l 구속력을 미치지 않으머, 법원의 麥%規騎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 켜 학게 -l 일반적인 견헤이rtl 판

레의 대도이기도 하다,
49 ) 이외. W·런, 3데 1 2 역 당사자의 지 정(%t] 제12조), 교 역데상불품의 긍

고 (법 제14조>. 교 역에 관한 조정명링 ( Id 제1 조), 헙럭사업에 괸·한 조

정명렁(법 제1B조) 등의 처리에 있어서 行政處分 내지 行政當局의 의사

결정이 메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i!.인다,

44 ) 張間奉. su l]f·a note 25, p. 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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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법 시행령 17조 3 항에 취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접촉승인

취소의 경.우 법과 시행령에 모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출입승

인 취소의 경우에도 법과 시행령에 모두 역시 명문의 규정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협력사업자 승인취소의 경우 법 제16조 2항과 시행령 제32조에 명문

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협력사업 승인취소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다.

i

하고 방문·증명서 발급결정 취소는 
「

남북교류협력법,상 근거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역 문제에 관해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승인행위의 법적성격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

인지에 관해서, 특히 기속재량행위도 법률의 근거없이 부관을 과할 수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남·吟교류협력의 民族內部交憶性 不明示

남북한간의 거래에 관하여 민족내부거래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삽

입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WTC에 가입하면서 
「世界貿易機構協定의 履行에

관한 特別法.을 법률 제4858호로 제정한 바 있다. 동법 제5조(민족내부거

래)는 
"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 거래로 보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러한 내용은 남북한간의 교 역 및 협력사업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

정하는 기본법인 
「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법리상 Ic-1욱 타당

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 목적규정이 민족내부거래

임을 전제로 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명문규졍을 둘 필

요성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兎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한 특수관계 정신

과 제15조에 명시된 남북교류협력의 민족내부교류성 규정을 반영하여 새로

운 대체입럽을 마련하거나 또는 기존의 법을 전면개정 할 경우 이를 명시하

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겅토할 필요가 있다.

사, 實體法的 規定 不備

앞으로 완전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남북한 주민간에 재산권 귀속 등 여

러가지 법률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해결책이 강구될 것임은 두말할 필

요도 없다. 그 러나 그 전에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남북한간 주민왕

래가 늘어나고 특히 이산가족이 상봉 내지 재결합하게 된다면, 혼인.상속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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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신시·관게의 조 정문제가 데두될 수 있다. 111법 동 관련법에서 일쳬 이러

한 문제들·게 관해 7.울·히·도륙 할 것인지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이에 관

한 일반규점율 두고 각종의 3런 법에서 특례를 둘 枝인지 또는 멸도의

별법울 제정할 것인지에 관해 검見를. 할 필요가 있다,46)

아. 北韓住民 繼制規定의 問변

「

낱북고L.류헙럭법, 제30조는 
「 

북'<>의 노선 따라 팔동하는 國外 體의 構
隣 

-

「

w - ' 

團 '

m k-
麗

成員,을 %[한주모1으로 본다는 규정이다w 그런데 여기어1는 자의적인 헤식가

농성이 엿보인다, r 

북힌'의 노 신에 따라 활동,한다는 용어의 개님의 내포와
-

m

習

- 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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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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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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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언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T

-

<
唱

-
%.. - - - ·

-

"

헌제 북인의 대외정첵방향 네지 정책노{:)이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

는 것이 라고 管 때, 북한과 적극적으로 교 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북

한의 노 선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라고 볼 수는 없을 것괄다, 또 
「국외단체,

란 것은 조총련과 같은 북한의 하수인격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외에

있는 친북 성향의 단체 일반을 포힘·하는 것인지. 또는 어기에다가 반정부셩

향의 단체까지 아을러 포 함하는지는 불분멍하다.

동조의 입법취지의 타딩'성을 충분히 인정한A'고 할 겅우에도, 법률에

서 r

묵한의 노 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의 팜동을 규율하는 깃이 타당하다

고 하더라도 왜 국외단체에 관해서는 멍문으로 규제하고, 국네탄체에 대헤

서는 언급이 습1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외· 관런.하어 「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

동하는 V.f베,는 국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 라도 그 
「

구싱원,이 빈드시 국네

기주자일 필요는 일고 떨마든지 국외거주자도 있을 수 있는 l·J, 이와 같은

자도 동조의 규율대상이 되어야 하뇬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r 북한의 노 신에 따라 횔'동하는 단체, 리·는 것과 국가보안멈상의 반국

가단체와뇬 어뗘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분멍치 71다, 이에 관하여 양자의

구명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3%요하다<A 솅각된다.

2. 立품 補完 懷 래[善方向

이상의 분제 점은 귿 
「 

낱북교류힙 리법 , 의 A7:法體系의 整1Wi.補完이 필요%l·
l -

-
' -

- - 

1

을 말해 7는 項이다. 이 한 A을 김·인·하여 1중,장기 h-%는 r 남북Z(류협
L

4티 II)l'd. ; 朴餘折, su iDra llo te 20, p.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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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朝. 判 .. 
.

病..判 割 初 荊.
I

l 且운 을 하 나 見는 동 을 면 함 且 실공 基

l %,& 見·-l 面貌를 추 록 하 , 주 북

l 骨 을 丘 玆 且 判 ·(.

]rn, 차 을 . 
,

북.류 , 을 . 하 
. 

.各 본 올

제성하거나 또는 全面的으로 法改正을 할 경우, 입법 내지 괘정 . 보완방향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본법올 제정할

경우,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서 입법을 모 색할 것이고, 법을 개정 · 보완할

경우에도 몇가지 조항만을 땜질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남북교류협력 본격호1-

시 급중하게 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에는 딸은 어려움이 예상

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하여 새로운 기본법을 제

정하거나 또는 전면개정을 시도할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두 경우 공통적으

로 적용된 수 었는 입법방향중에서 중요한 몇가지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낱북교류협력법,은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 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남북교류협력법,은 단순히 조문

을 나열하고 그치고 있다. 그에 비해 이러한 조문나열식의 법과는 달리 시

행령은 장별 편성으로 되어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 러나 
「남북

교류협력합1,의 규정 내용의 다양성에 비추어 동법 시행령의 경우처럼 새로

운 대체입법을 추진하거나 또는 「

남북교류헙력법.의 전면개정시 동 법률도

장.절별 편성을 도입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45>

둘째, 하위법령인 시핵령에 규정된 내용중 호要한 事項은 대폭 법으로 끌

어올리고 시행령에 그대로 둘 경우에도 법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의 根據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기본법으로서 새로운 대체입법을 할 경우 유념해야 할 사항

이다. 만일 
「

남북교류협력법,을 그대로 두고 개정을 모색할 경우에는 제26

조에 근거규정만을 설치하고, 동조에 의거하여 준용법률의 관계규정을 통합

한 별도의 特된]품을 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근거로 大統領令의 制定을 고 려할 수도 있다,47)

셋째, 현행 「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남북한간의 협력사업분야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이에 관해서는 단지 3개 조문만을 둠으로써 다양한 협력

유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46) Ibjid. , p. 33. 
'

47) 므俊根, StI pra no te 1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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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풍이 높은 협1력사입의 겅우, 겅제 야%l 사회·분叫분야 통으로 대

별하고 김제% 력분이·는 다시 힙'직'투자 밋 렁-동개발사업 동으로 세분하이 규

정하는 깃이 바람직하다.43] 이 아 관련하여 bi]킨대 남한의 대북 직접투자

외 ( l ) ·
'세3국 

힌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의 겅-F, (2) 7민·강지역개발사업

과 같이 [J자간 헙럭사업에 남한이 초]'어하여 간접직으로 북%)·을 지뭔하거

니·, (3) - Fl-엔 모V-지오1<g· 통헤 북'인'에 쑤[을 제관하는 겅우와 깁'이 국제기

구를 동호( 대북 지웃·1의 겅우, ( 4 ) 제3국에서의 남북힌· 정동투자내지 경동진

출의 경. 남북교류헙럭 1린 보]렁을 A- - 할 것인지 어부와 적옹힐 검-F <-t

에 관한 /거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 /l.정할 것인지에 관해시도 겁토힘· 푸1

요가 있다,

한편 헌지1 인직 교류를 북힌·빙·문과 북한주민 접촉으로 딘·순하게 나누이지

2 있는 겻도 이暑 세분하어 구체적으로 절차적인 규율울 모색힐· 필요가 있

다. 즉 방문 네지 왕래의 경.원 탄(힌· 통행, 친지빙·문. 여헹.괸·광목적의 침

시적 방문, 북한니1의 징·기체류 둥을 구벌히고 여기에 겅제헙력사오] 상답 또

는 사회문회·협력사업 추진 등 방문-叫적을 감안한 처 리빙·향을 점하-L 깃이

바랍직하다. T호1· 통신에 의한 집촉의 경-Y-에도 전신.전회., 김퓨터통신 등

다양한 방식에 따라시 승인 (허가제 }되. 신고w제 동 다양한 규제방법을 고러

할 필요가 있디·.49)

넷찌1, 남북교류헙럭의 -8자싱 확보를 위해 다른 Id렁의 준옹은 최소회.해

아 한다,501 연헹법렁에 규정된 바%+ 같이 대외괸·게 법령을 그뎨로 준용하

는 깃 보다는 남북관게의 븍성에 맞게 33헝시커 따로 규정하는 방안올 강구

해야 한다. 히 租稅關聯 事項의 겅우에는 다岳 입법 레에 비추어 괸·린 세법

에서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근거만 -7는 빙·안 직3- 고러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 다른 법률을 준용할 겅우에는 준용71률만을 얼거할 것이 아니고

準用法律의 條文을 구쳬적으로 뻥시헤야 한다. 예컨대 데외무익법 등 무역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미하고 풀입국관리법 제面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준옹하V루 하는 빙·석을 채덱하이야 한1<1-. 1 )

다섯 , 특레를 둘 겅우에는 71에서 2( 네용을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에컨대 현행 빕률 제26조 4항처럽 CIl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렁령에시

IIB) 朴銳]f/, su pI·a no te 20, P- 33; 옹준힝, su pr·a no te 16, pp. 20, 31 -

33.

49> N)/d. , p. 22.

50> 브陵根, su
i」
Ol·S note 1 

, pp, 43, 48; 張明奉, su i」
01·c-t note %, p, s .

뒤 ) 홍준 ] , su p1·a note 16, p. 32: 朴餘%l[ ,
S·uiul·s no te 20,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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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82)

여섯째, 최근 정부가 제정한 하위법령중에서도 제정근거로 들고 있는 모

법의 근거규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994년 12월 1 일 통일원

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告黑로 발렴하였는데, 동 지칭

에서는 
「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4호를 그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

나 법 제2조 4호는 단지 협력사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기 지침의 근거 정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점에 의문이 없지 앓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새로운 대체입법 또는 전면개정시에 기본법에서 그 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일곱째, 「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의 적

용을 배제하는 
「

정당한 범위의 남북교류협력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바,

그 구처1적인 範圍와 基準을 분명히 함으로써 受範者인 國民들에게 예측가능

성을 제긍하고 정당국에 의한 恣意的 處理를 極/J·化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앞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체계를 정비할 경우, 규정내용도

전반적으로 남북교류협력올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즉 
「

남

북교류협력법,이 현재와 같은 
「규제법적 성질 강, 촉진법적 성질 약,의 양

태로부터 탈피하여 
「

규제법적 성질 약, 촉진법적 성질 강.의 특성을 부각시

키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53}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민족내부거래성을 제

고 하는 방향으로 「낱북교류협력법,을 개정 .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남북한간에 발생하는 실체법적 문제, 특히 인적 교류에 대비하여

남북한 주먼간 친족.상속 등 분야의 법률관계 조정에 관한 얼반규정올 두고

이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 내지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 대만의 입법례, 즉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관계에 관

한 조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84)

열째,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의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라

는 것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관하여 양자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설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동조를 당분간 존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 경우 규율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의 노

m w

w .

52) I」Md.

53)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

남북교류협력법,을 촉진법규로서 개정할 경우

그 방학에 관해서는 므餓根, su p h note 19, p. 37 - 38 참조,
54) Lb)id, ,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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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을 북한7민으로 본다는 규정 데초1
된

에, 
「

북한의 노 신에 따라 필동하는 國外居住者 내지 在外國民,을 북한주민

으로 본다고 하는 겻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셍가唱다. 
「북한의 노선에 따라

왈동,한다는 용어의 계넙의 내 포와 외오1이 불멍확하므로 예컨대 森+h統-

路線 둥과 같은 구처]적 인 정의 네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리

나 남북교류협럭 황싱화 둥 남북한관게기· 헌지하게 진전될 겅우에는 이 조

항을 삭제하여 적어도 제3국에서의 납북한주1 의 집촉이1 대한 규제는 완화

네지 폐지히.는 망안끼.지도 겁토할 필요기. 있다Z 생각된171-.

열 한째, 마지막으로 지 적할 깃은 투히 세로운 대체입법읍 통힌·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령의 체게회· 방안을 추진할· 겅.7-, 
「

남북교骨협력에 관한 기본

난],을 제정하고 인적 교류.-趾자5균억 - 합작 - 지‥공동개발 둥 교류· 협력에 관

호[ 각론적 사항은 分野別 軍行法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55)이나 기존의 각

종 관련 71렁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륵레를 -1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힐· 필요가 있다는 접이다. 이 리한 방안은 좀더 시일을 두고 공청회나 전문

가 들의 의'l건을 수렴하는 등 선중하게 입법t·曾향을 겯정해야 할 것이다.

VI. 結論

정부의 ·秒일정책은 국민적 管의를 기초로 정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

데 지수적.으로 추진될 떼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고, IL 한 실질적인 남북

한관게 개선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러한 조]어1서 통일정책은 종합직인 틀속

어1서 추진:피어야 하머, 특히 11{주사회의 기본적 법원칙인 법치주의의 요구

이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결 정부의 정%수헹은 떵확힌· 법적

거를 가지야 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남북교류협력은 실짇적으로 5!받침할 법적 거를 갖추지 못

하고 롱치행위 차원에서 추진되었딘 것이 사싣이있다, 그리한 조]에 비추어

졍부가 
「

남북고(류협럭71,올 제징힌' 깃은 남-A한 괸기]에 대한 정F-조치를 통

치헹위 차원으로 다루틴 그 때까지의 관헹에서 벗어나 법적 관거를 갖는

정처분으로 조1된·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그 깃은 정부가 노1'북한관계에

서도 법적.곤거와 법적 통제 속애서 정책을 추초1하겠다는 의지를 91 . l 것이

라는 점에서 자본 의의 가 크다-V. 하$다. 이에 따라 님·북2[L류헙 에 데한

p) 이 방안은 環境政策基本法과 동1館에 대한 분야벌 세부 軍行法을 제정한

입볍레.흐 따르는 겻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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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요구가 예외적으로 또는 정부의 특별조치에 의한 시혜적 성격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되게 되었고 그 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

분은 이제 司품審査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화

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맞이하여 같은 민족이 샅고 있는 이 땅에서

반목과 대결을 청산하고, 남북한간의 인적 , 물적교류와 제 분야에 걸친 협력

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결국에는 통일국가를 이룩하겠다는 법

적 .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시대의 흐骨, 역사의 보편적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국먼의 통일의지를 수용하여 질서있고 안

정적인 낭북한관계 개선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으로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하였다거

나 또는 양법의 상충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 러나 「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법영역
w 騷-臧-w -

凰 國 3 凰鬪 隆 S-團- 金聖-w-慰論-
l- l aw驗

이 다른 법으로서 서로 상충되지 찮으며 양자는 평화적 족통일의 관점에
mR 詠 鋼

%
具

서 볼 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亂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화통일에는 역행하는 법률일 수 있으나, 우리가 지향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는 오히려

기여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낱북기본합의서 내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북
/

J

한의 이중적 대낱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바. 국가보안

법의 개폐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하지 암을 수 없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개폐

힘으로써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暑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낭북

한관계의 경험에 비추어 나이브한 單純論理이며, 적어도 당분간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하或다.

「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젼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그 후 남북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채택된 만큼

앞으로 이 법의 내용을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어1 맞추어 나가야 할 필요성

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경

우, 기존의 법령만으로는 법치주의 정신과 합법성의 요구에 맞게 남북교류

협력을 절·서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입법

보완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남북교류협력

본격화시를 내다보면서 법령의 정비·보완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w

- 

s3 
-



히 남·득.기본힙·의서의 이 을 위한 국네1려적 굔거 확보리·는 차원 서 권·

게법령 점비를 겅토할 필요기· 있다.

「남북]ty.협협 법�,의 입기보완 작업은 남복한관게의 헌섭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원척하에 추진헤 나가는 깃이 바랍직하다고 하凍다,

첫쩨, 「 

납북교류협력법.은 난북관겔의 진진에 따라 게정 · 보완될 수 141에
펙

없는 법롤이다, 이 법은 법 제정 이후 채백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합의서
월 - - 

- 

- 

-

團

를 제데로 반잉히.지 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바,卽 앞으로 상기 힙'의서

吾 외에도 앞으로 체텍될 각종의 합의서의 정신에 부합피게 정비되이야 한

다,

둘째, 남북기본하의서는 그 구체적 이헹에 관한 후속절차를 예정하고 있

는 바, 관게빕렁의 정비는 세부합의서 채텍 등 後續推置 마런과 그 履行成

果 등 남북관게의 進展에 맞추어 午진헤야 한다, 즉 남북힌간의 교 류헙력에

관한 세부합의가 이루어질 W 아니라 합의내용 대로 교 류헙력이 실천되어

어느 정도 교 류협럭의 7(정셩이 확보될 경.으 법령정비 작업울 추진해 나가

야 한다.

셋째, 낱북기본합의서는 - F리측의 일방적인 희망에 따라 이헹되는 것이

아니기 떼문에 우리측의 관게려령 징비는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북한측의 상
團 唯 .

團

頃 禪 

. w 由 團
國 w 闢

w 

團

」

團 . 團 靜

4

응한 조치와· 벙행하여 이루이져얘 한다.
國嘗」

雷 

國 . 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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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 남한 서는 법령이 일단 제정 . 게정피1-펀 남북한관겨1의 악화 둥 부정

적 요인이 빨셍하더라도 다시 환원시키는데 어 려움이 따且는 반먼, 북한측

은 빕령의 제정 . 게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심지어는 법렁을 y.시할 수도

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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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는 경게해야 한다.
.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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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 이미 남한의 겅우 
「 남북교류헙 법,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새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聞) 「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는 交易當事者에 관하어 
"

교역(북한과 제w간

에 물풉의 중게무억을 포힙u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

는 떼家機關·地方自治團體·정/르지·기괸( 또는 대피무%법에 의하어 무억

업의 히기를 받은 자(이하 도L여당시·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윈장관은 투

히 필요하다고 인점할 떼에는 협의회의 의걸名 거처 교 억당사자중 특징

한 자暑 지정하어 교 역율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1992년 9월 17 일 쳬택 . 발효한 교류,호] 럭분야 부속합의서 제1조 

"

남과 북

사이의 겅제협럭과 -趾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둥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졔기관이 되미 경우 따라 게인도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측 부속합의서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

남북

교류협1럭법.과 일치되고 있지 1다. 諸成錦, su prs no te 36, p. 18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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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대체입법을 서두르기 보다는 북한에 대해 「북남간의 협력교류,를 촉진하

는 법률의 제정을 먼저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그 에 따른 입법을 행할 때, 남한은 우리측 법령을 주가적으로 보완

하거나 새로운 대체입법 또는 「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 개정을 모 색하는 것

이 법제정을 통한 낱북한간의 신뢰구축(즉 법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대북정책방향이라고 할 펄이며, 그것은 실질적인 남북한관계 개선

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이러한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기본

합의서의 실천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차피

정비하여d'[ 할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측이 주도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아

울러 고 려하여 신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남북한관계의 특수성과 변화가능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

교류협력 본격화단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수 있다, 즉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서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행정적 조치로 대웅하

도록 하는 것이 대북정책 추진상 바람직합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어]서 낱북교류협력에 관해서는 엄격한 법치주의 이념에 따른 입법체계의 정

비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일반적 · 추상적 규정을 통한 남북

고 류협력점잭의 탄력적 추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 시와 같은 하위법령에 의한 행정당국의 입법보완은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

남북교류협력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것들

은 법적용 내지 실천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제기된 문제라기 보다 입법체제

나 법체계의 관점에서 학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대북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앓은 상태이다. 그 러한 상태에서 법개정 내지 보완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한

점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竹하여 당분간은 
「

남북

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굼법,. 이 두 법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

존의 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새로운 기본법 저1 둥 법령정비 작업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륙 하되, 그 방향은 相互초義에 입각하여 漸進的.段階的으로 추진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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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보9W 9북교류 관 割4 1

I . 憲法上의 平접統-條項과 國家 A安法과의 1鋼係에 관한 決定(이른바 국

가보안법을 限定合憲으로 판시한 決定}

1990닌 4월 2일 힌법 %J소 진원제판부, S9 힌가113. 국가보안111 제7조에

데한 위 심판,

제청보]·인: 마산지빙·법원 충7지인(1989hoI 1 1월 10일 띠초30B 위힌제

청 신청 >

제청신 청인: 장데헌 외 오니

사안! 이 사건에시는 國家保安法 제7조( 찬양·7-무) 1힝'과 항의 위힌어부가

$Y:'1이있으머, 청-/인은 동 조 항들이 힌법싱' 죄힝법정주의(제12조 1

항)에 위}데되어 위헌이 라고m 주장하였다. 헌법재란소는 걸정을 네리뇬

과징에서 국가보안법의 해당조항과 헌법 제4조 펑화통일조항과의 포1·

게를 겁토히·었다. 이 부분에 괸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건은 디·음과 갑

다.

걷정1 제7조 제1힝'의 찬앙.31무죄를 문인 그데로 해석한다면 힌빕 선문의

" T補:다적 통일의 사뻥에 입자하여 정의 · 인도와 동丑애로써 민족의 도1'

결을 공고히 하고"의 J (분과 헌보1 제4조의 펑회·적 통일지향의 규정에

양립하기 어려운 분제집이 셍긷 수도 있다.

물론 여기의 통일은 데한Id].국의 존모1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

고 . 도 자·7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헤를 주는 것w도 아니머 J2-히 러 그에

바탕名 둔 통일인 깃이다. 그러나 제6관화국 힌뱄이 지향하는..통.일은

명;'1적 통일이기 때문이1 마치 %-2전시대처럼 빙笠 불상용의 적데관31

이])q-l 접촉·대좌를 무조긴 피미-는 것-p-로 . 일괸-할 수는 엄,는 夜이고 자

· 6-닌1,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 

동일을 Y)하어 띠]L보는 북한을 政猶1J . 實

體 · - 露定합5 볼기·피하거1 뒨다,

북한짐단A. 집촉·뎨파..1질. 티省하는 과징.어]서 . 자유민주석 기본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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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w.크1補를 조츠L앞는 벌오{..느 희1서 때로는 . 구들읠m 
m줏잣을..열부. . 수소)

으J 社]S 남트w L 순수한. 동그으11보 FLA星 푹

%조는오 철131문 ]으L괸크]흐L으L협렬肯[는 셜은 닸일밌폭으루$星醉표

갚이그4%..며 d는 헌범 프분읠m.rn벽.화 丑일旦.스츠 뵤轅죟오<한t

즉A 딘養을12큰고흐L u 것m 1%정1 L합A되 )

소星)EL.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吐앞< 무좌但그로亂으으(.괌旻빈6旻

W.자요민조적 [본질스b 요갚y 丑일전책의... ML도企한 등포땟

잉m발환f>EL즈L으을 . . 문언샀으르는 보a한의.팔旻 동

루히2느L是笠 느<]호크L프 겟A.3트L는흐er의 연고乳어 쯔벌모

끄헐으 있豆 그 IA그 스모인의 화프뵤 或꼬으Ls브헛문크 잭

트2뇨츠드E 皇<1 스 社 고정 르 복자

잎스<i%젓홰가그 프는 法星 空白.과.쁘로 L丑제진만,. w v북낏4

알씰오코잭.이團있있고/직. 표졌상虛에J/L쑈 트한 교사으으

루d旦화며團%장상댈그Ll쇳화고..있는m 마도브1d느m.완전폐cL힘쓰L브

e..궁가적.흐으J%A.虛그릴으투A.2 %잎브Et 에.임 럇상圍 1

是.,보인rL (이후 재판부는 합헌적 제한해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필자 주).

丑.그亂번L虛延.sw및프 항요. 국A것 꼬표그L국가으L로

료:오프을3트KS즈(All.A血慾短94츠誅座%흐慮를 줄꾜白호

危鶯虎브Ll 경윈%l.a 효으亂虛그 할 겟21므鼻/EL같은 해.섬흐h스1

흐t법희 A반皇즈L화느한4고흐AP]트L

재판관 변정수 반대의견! 헌법은 그 전문에서 
"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

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하였고

제4조에서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

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전한다"라고 하여 평화통일

을 헌법이념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호空보 초壯2]. 무력을괘전C하i스로측 dS .

엘 . 핫A. 툐한소통<반노으[로늴 뾰i 1샐쓰할 Y . 로그 그

g

AA 오선쇼힌Aw불란아 적Y]R셰를 쪼산赴32모으화4 겹렬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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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이 상대방을 무$건 힐吾을 겻이 아니라 잘한 일에는. 칭찬도 하

고 ·臭은 일에논 동조도 히·리야 하미 상%-2骨도 하리야. 한다, 2. 리.히·

여 남북힌·.의 주민이 A-1로 상데방의 실정을 정획히. 알고서 형.성된 . 여

론의 바빙·에서 통일방안이 강5L되어야 한다, 그리2 이러한 일은 )

디적[H나 북한이 볼법짚닌· Ll1지 반-도-기·단세具서. 최>·된대.상Pl. 되리. . 압

는C+는 진)11에서만 가능한 젖이다..

그런데 국가보안씹은 처벌규정의 헥심·L-[-거로서 반국기.딘·체라는 계

념올 설정하고 있으이, 그 동안의 국가보안법 운영월정에서 暑 때 북

한이 으 뜸가는 반국가12제에 헤당되는 것은 분명%난 사실이다, 따다시

북호'(·을. . 반국가단判見 규정지움S,로써 북한을 想부를m. 참침하.거나 굵가

플.띤란할..爻을 -吾.적m%롯 하는 범죄단치]잎을 진게루A는 국가보산빔

의 여 gLr규惇뼈

� 

헌범의 핑화旻일즈항과 상충된다.

툭히 국.가$안M 제7& 제1알 . 1길 
m 제 앞은. . 반3가난체인 . 복한에게

이具운.것은 丑 데한민크어1.r헤롭다는

� 

상호.3비트5인 적대省게의 . 논리

를. :강요하고 있< 디목 명화.통.일.조항:어] 위반된다, · 가보안법이. 그틔1

로 
. 존속하는 한. 북한을. . 데둥한 딩·시·자로 진제회:고스]. 추진지구 . 있는

징꼭,의 . 통일.신책 q지 데북w한 정첵公 1침치히 국가具안범어[ -712杜한 보1

죄햄위이다(출치 헌법제 소 vI레접 제2핀(1990), p. 49 이하),

해설: 憲諒(裁判所에 자주 제기되는 사건종의 하나가 國家保安法 네용이 헌

법상의 기본<신보장조항과 합치되는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본 사긴

은 憲法裁判所가 國家保安法의 합호1성어부에 대하어 첫빈 로 심 한

사초[으로 이븐바 限%i合憲의 결론을 내兎다. 國家保安法의 압헌성 여

부의 검豆과정에서 憲法前文과 제4조 平和統-條項의 관계도 자주 언

급된151-. 이 이후어] 내려진 같은 성격의 참조판례로는 (E 1990 6원

% 얻1 憲法裁+l]P)i 진오·1제%1부, 90'헌{가 니 (헌법재핀·소 판례집 제2구1

(}990), p, 185 이히-), 慘 1992넌 4월 14일 憲法飜利所 전%1재판부,

90 호1바23(힌법제판소 관레집 제41·l(19%M), p, 162 이히·) 등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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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 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8. 담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
.

률 제3星 위헌소원.

청구인: 박병준

관련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0노1344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 청구인은 천주교 신부로서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1989년 7

윌 경 미국 영주권자인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것이 문제가 되

어 國家保安法 제6조(참입 , 탈출) 위반(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 
「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자 그 법률 제0조에 관하여 위헌

여부 신청을 하였으나 그것이 기각되자 憲法裁半1]所에 헌법소원의 심

판청구를 하였다.

칭구인은 자신이 소속한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것은 남한과 북한과의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목

적으로 한 것이었고 문규현 신부는 재외공관의 장(뉴욕주재 대한민국

총영사)에게 신고를 마치고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소제기후 공포, 시헝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은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벌칙을 규정한 동법 제27조에서

도 .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은 처벌대상

에서 제외시키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

민에 대하여서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고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이에 청구인은 남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의 경우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는 國家무安法 제6조 소정의 잠입 · 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고 위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서만 벌여부가 점하여져야 하며 청구인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벙죄 후 법률의 변경어1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

를 . 귀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舊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刑法

'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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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었다,

Lt린데 십 칭구 대상11J률인 
「

남북교.骨힙력에 관호( I 骨. 제3조는

"

남한과 북한과의 왕 . 교 류.헙력사오] 밋 통신역무의 제7 등 남북교

류와 협럭을 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1

위안에서 다른 t 를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어 남

북한읗 왕레한 납북한 주민이나 재외A민에 대하어 
「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의 전W직 적옹인칙을 일부 배제하고 
「IE當하다고 인정피

는 範園안에시,만 적융1도록 하고 있다. 「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hAl

위 , 라는 개념은 우 에매하고 막인한 표현이어서 이는 인신보호 대

헌장인 罪刑法定1義 서 요구되는 헝벌법-I/-의 멍확성의 l-칙에 반하

여 :破국 罪刑法定1義와 T等의 原則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었다.

결정: 국가모안.칩은 국가의 . 안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登동을 규져1함으로

써 국가의 안전과 국만의. AM존 및 자유를. 획'꾀管:울 목척으로 하여(그

법.是 제1$j . 저1정된..법量01.쾨,. 
「

님'·S-교류楚력에. 관한 법률,은..남한 l-

북.한과의 . 상호고t류와. 협럭을 촉진하기 우1하어 필으한 사함을 규정참

을 - 叫석으w星. 하어(첨..법률...세1죠) 제정.된. 법.률로m서.. 삼息 . P. 2法趣旨

와. 規制謝愈.을 달리하구 있을 뿐만 이·L)라,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

항오'1 잠입 , 탈출죄는 국가의 존로j . 오>친을 위테롭게 하기나 지.A 민주적

기뵨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情을 알1긴서 반국가단체의 지베하에 있는

지익으로부6·l 潛)L하거나 그 지ty 으�-로 脫出하는 깅우에 성7]한다고

해석되V(헌 <A가31인·%] 제6조 제1항', 딩 재핀·소 1990, 4. 2. 선고,

B9%[[가113 결정 갹 침'조). 「남북]L·루힙릭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의 죄는 제외국민이 제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r 외국

에A'l 북힌·-皇 왕레한 경우 성토]히·Id 어기서 1갈하는 往來라 합은 노[

힌그7-[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A-적으로 하는 왕레에 한한다고.

셕되므로(위 법暑 제3조 {[조) 양자는 그 構成要件을 리한다.

0 1는 현단계이1 있어서의 북한은 7) i의 펑회·려 통일을 위핸 대화와

헙 (의 동만자임과 동시에 내남적화노신을 Z수하민서 - 7-리 자-H<민주

체 의 진복을 허작1하<E 있-는 t산국기·단쳬라는 성격도 함께 겁'고 있음

이 엄연한 헌실인 . 짐에. 비추어, 힌빔 제d주가 친밍하는 자.H-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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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뵌질쓰 L으11멸 뽀프 丑일정잭을. 수질豊고WA호..췬皇赴 夢 힌剋.

국 星2인천을 A e롭{.[吐5.뽀321螢丑 고 교으하/L유1한..rn 크츠츠1.

星 Lw.전크是. 웃1.히으1는/르불고旻협력%..관한로 통익w.시행의드t

이.에m 4최 1고 호지롤도으1흐f연% 국71부.안법잎2P번의具핀 
m

r..으相.
'

화그르느겊3]으

으1획 같으L국2]R인且 廷里 Ir,..고%점. 전壬를 알론화고JA

복2료重 에. 관1.법토뽀읜)흐 그 m . 입m법프젖과고조쯔으%완.r달貧흐�2

있의며 따라서 그. 
. 괄7브안뵈 . 제6조 . 저11% 

J수 보1...흐y입/.탈全죄2[

. [쑈불고륫브력에 
m 관한. 범豊그. 즈...절桂항/릴L흐 

m술정旦.A(갚<L恐

퓐.제1그졔L乳끄단츠짚 赴且.a같m다1늰즈2L그團逢成粟性을 달르

화그m 걱.Pl)뜨 E 旻 )宜5L고로 헷t A그톼

<용亂 으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의 긍소사실을 보면 청구

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 제3조의 위헌여부가 당해 형사사건에 관

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탈 수 없다, 
"

재판관 변정수 반대의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 제1조가 규정

하고 있듯이 남한과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 - 이러한 법률을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과제인 펼화접 i

여j는2은흐2L 북[한1과림L항잴을 륀와m.흐 효느.

힛여A)R 교丑)도으흐金 화혀보 최<.한 是한조만의쌍흐크흐L

희. 丑신 등보 핫 꼬全 L았야Pr차고 쑈북핫 언L 열흐 크국.

7CI 보랖 L핼 였어희 . / ltf.兎외노 흐 F
. 반국그 교

T브르 한고조 丑즈녈안으을 
. 그다 도그스 是한乳 . rn 셧호교

旻.1겹흐 L 드전풀L불기2로吐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아주 철

폐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이 61한 전

제는 찰옷된 것이다) 이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국가보안법상의 처벌

규철에 해당되는 행위라도 앞에 열거된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

는 일정한 요건하에 처벌하지 압거나 처벌하더라도 훨씬 가볍게 처벌
l

하도록 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의 장애요인을 최소화

團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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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자는 데서 제졍핀 깃이 Mew 「

님'북]d..7협력에 관힌· 빕-謂·,이다m .

2-러므V 「

남북교튜71력에 /힌· l%-趾,에 규정.剋. 각종. J2-류· 법력헹

우]는 국가보안법싱·의 처벌-'/정에도 헤딩-필 수 있는 것을 당언한. 전제

星 하이 규정된 헹위우-.업이다,. 그리하여 「

납是교:好있력에 괸·힌· 입률,.

에 ·의하어 처떨되지 24거나 또는 처칠하도록(국가具안법 보다도. 
. 칠.

씬. 가볍거]) 되어 있는 남북교骨 ] 헙 력弔위는 동시에 s-기·보안법싱'

우1 2처兎규징(제3조 네지 제m9조)에도 헤 省 수 있는 想위이며 1-.1 /'

러므루. . d기·%.안법과 「

남북교류협럭에 관'한 법骨,의 규제대상이 . 다

르다.는 다수의건은 위 두. 개. 법률의 관게吾 잘못m o]해하고 있는데 언

-1안다.

. - - - 북한과 통오히-여 납안진부의 전셕- . 기드하기나 간첩髮[登을

하<l . 위한 것이 아닌 한. 남복힌'을 2고 간 행우1는 . 남북V류剋력을.

우)한 왕 112 보아. [남북교류범 에 관'호1· 법是,을. 적용하이힉· 한다,

남%한을 오고 간 행위是 . . 국가보안71에서는 잠입:.틸출이리·2 暴코하

그 
r 

남북 류혐.判에 잔한 빕률,이1서는 왕래리·고 표 현힌 깃을. 기-지최

-7기1의. 
. 법-趾이 /l-지1대상을 달리힌'다2 해석하는 적은 범률용어으L旦

혈삼 %헌m어]만 집.착笠 나닥1지 법의.. 입1&추1즈1를 두胡시한 피상적...헝.식

논8.l라고 아니찰 수 없다,

「님북교류협럭에 긴·한 법骨, 재3조는 
" 

남한과 북한과의 왕레 · Ad 역 ,

헙램'1사업 1길 통신억무의 제공 骨 남복교-升와 호]럭을 g적으로 하는

행우'1어1 毛하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l&j위안에서 다른 l-t]骨에 우신

하0·'l 01 범읗 적- - 한다"라고 -Ci-정하]1 있는 바, 이기서의 다른 씹를

는 국가보안법도 그에 해당됨은 오]y[']취지나 Id의 내용으보 보 아 의

분의 어지기· 91,으므로 위 법률의 규제대상과 국가보안1컵의 규제대상

이 간다는 깃·泉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출처] 힌보1재9·소 모(례집

제5 rI 2호( 199격 p. 部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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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요지> 
.

5

U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o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가보안법이 목적범 조항으료 개정되었기

때문에 양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

정함

c 양법은 각각 남북교류협력 촉진과 국가안보 수호라는 서로 다른 목적 및 행정

껍으로서의 성격과 특별형법이라는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

격의 법률 사이에서 셩립할 수 있는 기본법-특별법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o 양법간의 관계는 남북교류협력법 체제를 기본체제로 하고, 이적행위 등 특수

한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어야 함. .

D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

o 광범위한 준용 및 위임조항, 애매성과 불명확성 등 입법 상식에 맞지 않는 법

체제상의 문제점이 많아, 실무자들이 대북업무 추진시 부딪치게 되는 세세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o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교류협력에 대한 규제조항은 많으나 이를 조장하는 유

인책이 전혀 없는 소극적인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조장 . 지원할 .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

o 북한주민 의제조항(제30조)의 경우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조문의 규정방식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헌실적으로도 이러한 규제조항의 적용은 불

가능하고 판단됨. .

D 향후 개정·보완방향

.

.

c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교 류협력이나 북한방문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

방향으로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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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
남북교류협력권,인정

- 힌띱상 펑화통일 노 력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o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PC통신을 통한 대북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힌행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남북교류협력 태가 새릅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이러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놓아야 합.

o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법질서 형성적 기능을 수

행하는 범률로서 북한주민의 범적 지위(권리와 의무 둥)에 대한 실체적 조항

이 마런되어야 함.

o 향후 남북교류헙력이 촬성화됨 t대라 남북교류헙력법상의 각종 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진헹해

야 할 것임.

o 벌칙조항과 관련해서 현행 형벌위주의 처벌보다는 더욱 다양한 의무이헹 확보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

- 각종 지원책을 미-련하되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리한 지원책의 제공을

제한하는 방법도 겁토할 필요가 있음.

o 교류협력의 형식적 절차에 대한 정만 둘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어러가지

기준을 설정 · 공표해야 함.

- 정당한 목적의 빔위, 거-종 숭인의 구체적 · 실짇적 기준, -뒤한주민으로 의제되

는 국외단체 둥

o Id-북교류협력 추진시에 우리 법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측의 관런 법

제도 감안하여야 함.

- 특히 북한의 「대외경제게약법,은 납북교류협력법과 맡은 부분이 중첩되고 있

으 며,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의 효력도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발

생하는 첫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

- 우리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제도외- 관련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히-31, 우리 기

업들이 북한과 계약 체결시 계약서싱-에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게약의 효력

이 발생한다는 조항올 반드시 삽입하도록 
'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덕4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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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交憶 )1法]+ 韓1 %槪 과t

l . 序 論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 「
7. 7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

체를 인졍하는 가운데 먼족공동체적인 毛점에서 통일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동 선언에서 북한을 善意의 同

停者, 民族共同體의 構威員으로 간주하고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敵척的 對決關係로 운영해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7. 7선언, 이후 남북간에 광범위한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시작되었고,

정부는 이를 법 .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

침,을 제정, 한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1) 그러다가 限時的인 基本指針으

로 인적 . 물적 분야의 낱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w

때문에 1990년 8월 1 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

낱북교
4

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함)을 제정하기에 이르兎

다.

그 런데 이 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퐈되기 이전에

.

또 한 남룩간에 기본합의서 및 교 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기 전에

우리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제정
x

당시 남북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제정된 것이라기 보 다

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법제를 마련하여 그에 대한 制度的 支援이라는

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 
'

체적으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러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법을 개정 .

t團 w - 로m 團 陰

1 ) 동 지첨은 관계법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i-/198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

다. 또 한 종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남북교류협력

세부셔행지침.을 제정하였다. 통일원, 
「
1990 통일백서, (서을: 통일원,

1990),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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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모1%,l 수도 81기 니외 므5rn 언 I[1이 일RI[ 제정%'[{ ·
'Y'. 

이-掛 다시 게정하기린 A,l

지 않 , <1이다. 2:'L 려>'1 1에/(·] t/j 집 % 십)/.·A- 3:l-ta-하-t::- 더-서로서-L·:- l% 히

111규정이 불삐할 경우에V 기능%'{ 한 해석론에 의해 /[1 러한 -IC-제추]을. A!-완

하어 대처하지 /을 수 S),는 깃이 헌실01디·.

이와. 꾄-련 최P- 박-v허씨 % F]석-시 건쳐럼 삐 국 영 . -
w

<.! 名. 가진 지가 - hf%.l-/(·

민괴 Y1촉히/기니 · a닉히-[-:. 2성 . - 리.·난기 /'l:. -[) - '

(.ty) l·:C>·]-百.회의소(이 h.1체는

- 7.-리 국네1/]j어] 띠 CI. h d%'i. I

l

)'>인임 )의 대꾜.지기 1J'북3,!.역이 L.> 대-L:--AL지- y

징제교-R-ti 러 추 1을 워히( 북한7-1;Il을 집촉 L ('llt-:.:'- l-M'.복하-l,,:- 경 - V- - )

례+-. 
-

. l. . g.인- . 7-리기 tI)]V -
-

-

. - Ii;.하지 - V.>%V:l 비.;,l.적 새<-t- 모제라 할 %‥ 있

디.. )i기에 띠.라서는 지 7]] 3'12( 분제인 것 같기는 하x)민-, 이 러 . ( /CA의 헤

결 방·향은 헌실적으로 님활(교-7호1%에 괸힌 정잭%il·향 설 정71· t
/)접 한 5란런이

있는 - Y- 중요한 분제리-2B-. 일' 것01)사.

w

그 러힌· 졈애서 2고에-A-11:[- r

남북3d.Y/- ]릭법, 진빤의 문제7]예 권-해 종합

적이고 )L괄적인 검토를 하는 대신에 이 ttl의 서 弔과졍어1셔 나타닌· 하나의

현실문제%L서 「 납한주민,의 개 념 1길 법위 , 면의 시6괴·정에서 제기된 문제

점에 관해 고찰하t 힌피3, 잎'으j/ 이 x/j이 개정굉 경우를 데비하이 l%1개정

내지 보谷방-향을 제시하기j(. %J·다. f녹.l'국인 님'북힌·을 - /성하는 인적 -7-성
4

요소로서의 r

남%J주민.의 게 님CI,l· i/]위 1해. /,l. 찰히-기 위애서는 남북한의

특성상 먼저 현 힌법네의 영7-조힝' 일 국민조힝 骨 판d 힌법조항 동에 대

한 Y]Y各 요하므j/. 아울려 이들·게 7.l'해시 도 실'피-l,l-기로 힌·다.

Il w 憲11 領+條項과 國1죄條]彌의 法的 意味

I 
rn 領+條項의 法的 意味

헌법 제d조는 영V조힝'으.로서 
"

[: ll 
' 

l-l/>-[;l-의 엉V.는 韓半島외- 1( 附W島1輿

로 한다"고 규징히./il 있디. 영해외 엉공은 임도에 담연-e-l 종속하1<- 것이기

떼문에 린%il은 ‥ 1돌·게 /q시 -[t- 인-cf아.시 2)37 단지 엉y.에 Co헤/(-l 만 - i'[ 정

하2,r 있을 뿐이더..2) 本條1L'-'. L]]힌'l/1국의 잉역의 힌계를 규정한 것 J Il.l/.(

아니 리 전 힌·빈·됴-6<. 와 :
[
!

. ('v9하이 -沙$..힌 法的 意味불 %고 있CI-.

국제ff]상의 일반·7.) S loll i'rI 
.

e
.

l
/J 3/-],l-의 g] /f/->- 국기</,> 칙이 미지고 -:

그가3.{

w
翟 醫 霧 w 

團 團 團

團 . 團 關 闢 . 團 . 團 . . % 

. -

w 

-

w 

-

-

野

2 > 權寧星, 
r

憲法學原論( l.- 
/) , ( / <·l - ):4-' $)2 <L社, 1 0'/[] ) 

. l). 1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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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통치할 수 있는 공간이 라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 남방에서만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그 북방에는 U 1치지 못하고 있디. o ) 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조가 
" 

대한 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

.

은 기존의 헌법해석론어1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첫째, 大韓民國으1 영토가 舊韓國인 대한제국시대의 국가영역에 입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하여 타국의 영토

에 대한 야실이 없음을 표시하는 國際7和主義的 意味가
.

있다. 91째, 대한

민국만이 한반도에 있어서 1統性과 法統性을 委는 유일한 국가이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은 이른바 
r 조선민주주의 모1공화국.라는 國號를 潛稱하는

反國家團體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未收復地域"이 라는 것을 강조한 것

이다.3) 判例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가 事實上(de facto) 분단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적

어도 法律上(de J
'

uff)으로는 분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하면 대한민

국의 영토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領土條項은 건국이래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숭인하지 압음은 물론, 북한의 국가성 또는 국가적 실체성

72t 지도 부인하는 조항으로서 國家保安法의 근거규정으로 간주되어 왔다. 영

토조 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 남방지역 뿐만 아니 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이라는 國名올 潛稱하는 집단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헌법위반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夜이다m 이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4)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라면 그 영토 안어1/

대한민국 이외의 어떠한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만일 한반도내에 대한민국

이외의 어떤 정치집단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도전한다면 그 집단은

3) 權寧星, 
「

憲法學原論. (서울: 法文社. 1988). PP. 142- 143.

4 ) 쇼哲洗, 「憲法學槪論, (서울:博英社, 1988) 
, p. 101 참조. 이와 같은 맥

락에서 1950년 1 월 16일 國務院告示 제7호로 공포된 
「

國號 및 - 部地方

名 地圖色使用에 관한 件,은 북한을 「

北韓愧傷政權,으로, 
「

越南歸順勇士

而%7 8;끔 
'

갑'雪 LL
處理에 관한 臨時特例法,(1962년 1 1 월 6일 법률 제1167호로 제정) 등은

북한을 
「

dh韓愧偏集團.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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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交戰團體의 승인대싱o] 되) 叛亂團體 9-L는 叛徒團體( i l1SUr gency )

일 것이며, 국내법상-p-로는 c ]·기<],Q브15 제2조에 -5-정된 대로 정부를 潛稱하

거나 國家變亂을 목적으%-rn 하는 政治(l{J 結71:로서 「反國家團體.가 된다w 따

라서 한민국 데통령은 그 영토내의 반국가단체를 즉각 진압하어, 국가보

안71 제3조의 규정에 따리서 <-l 딘·체의 수괴와· 긴·느.들名 처t쇤헤야 · 할 법 적

의-7-를 지게 되며 데봉령의 /( 러%l· 의-닦외 불이 이나 繫息는 국가를 保衛

하어야 할 그의 직첵을 수2히.지 않->7 것으로서 職務遺棄기. 된디.. >

2. 빼1%條項의 法的 意味

국민이라는 용어는 헌법힉'자에 따리· 多義的으로 사용티고 있으나,6) 대한

민국의 국1 은 대한민국의 國籍을 가진 모든 개개인(자언인)읍 밀·한다는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 즉 -/·]-적은 國家構成員의 資格울 말하는 게념으로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림'이 개개 괴-민이며, 동일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 총체가 국민이다.'/) -(리 힌t%l 제2조 (D항은 
"

데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7한다"고 하'[i 있는 비., 이에 따라 제정된 h
I%1이 國籍法임은

주지하는 바와 7/다. .

헌행헌법 제3조의 엉도조힝'에 입긱·힐- 때 북힌-지 역도 데힌·t/.1국 영見의 일

부로서 國內 지 內國 槪念에 포' Y<된다. 북 1주71도 내국민이다. 디.민·

북한지억에 이른바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참칭히.는 반국기.

탄체읜 존재로 인하어 북 J'7 J예 대해 통치권 행사가 배제되어 있을 뿐이

다. 또한 제외국민도 엉77·l 취득의 방법으로 외국에 常住하는. 국민이라는

접에 있어서 본국의 對人高權(personal u pre112Cy ) 내지 對人的 내지 
' 

屬人

的 管精權(personal jurisdicfiou)에 q종하는 외에도 엉토국의 영토주권에
團

唱 w 

團 團 團

團 ■ 

- . - - . . .

. ■ 

團 團 團

m 

.

團

되 장기붕, 
"

남닥한 평회·통.일의 기초조긴., 
"

「國際法學會論纖,, 제3SA 1

호(1990), P. 24.

6> 文鴻谷,는 
"

국가의 힝'-3L적 소.속원으로서 엉 t 1에 있거나 영도1j.;·에 있거
나 국가의 통치권에 -8-종%l' 의무를 가진 자를 1살한다"( r 韓國憲法,, P,

103 ), 韓泰淵은 
"

3기는 c]-1011의 김치격 -晋.일체코서, 국If{이 란 바로 이 러
힌- 국가의 구성원-皇- 말한니."(r憲法學,, 2람版, p. 144), 朴-慶은 

"

국기.
의 통치<3이 당언히 王 궐적-K F- 디 

' 

히.는 인적 l·
13위를. < i · 이 라고w 힌·다"

( 
'

新憲法,, P, 148), 葛奉根- /
"

국민이린' 소 재지에 괸·계없이 屬)L的.으로
국가의 통치김에 복종하는 자 9).는 그 진체블 . [힌·다"(「維新憲法論,, prn

1살한다"( 「 ty 국힌�1%j,, p. A >C,!m 긱-긱· 정의하c,1 있다,
7 ) T한 국-Z-lIt$적 긴지에서 . g &내 -:·

i·적p/ 개인기. 本國을 ·1결히.는 
법-趾적 - 8-1폐인 동

시에 개인111 까交1%{J 保護關係를 설 정 게 히<.:- 國際法的 All함이기V 하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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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이들도 역시 국민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재외국민도 대한면국 法의 관할하에 있고, 국가가 이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

사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영토조항 및 국민조항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대한민국

국민에는 m 남한주민인 대한민국 국毛( 남한거주 국민)과 勒 북한주민인 대

한민국 국민(북한거주 국민), 그리고 像 재외국민의 3가지 유형으로 대별된

다고 할 수 있다.

m 
「

南 IE交濫協力法,上 南韓住民의 a念 및 w圍
r

l. 南韓住民 둥에 관한 規定: 訪北 및 4h휴住局接觸關聯

남북교류협력울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 남북교류협력법,에는 

「

남한

주민,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

남한주민,의 인적 교

류와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먼저 「

남북교兮협력법,은 용어정의를 하면서 
"

「

협력사업.이 라 함은 南韓

과 북한의 住民(法人.團體를 포管한다)이 긍동으로 헝하는 문화.체육. 학술.

경'제둥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제2조 4호)고 하고 있다.
臥

이어 동법 제9조(남.북한 왕래)에서는 南韓住民 둥의 왕래 및 접촉에 관

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에서는 왕

래에 따른 싱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南韓과

북한의 住民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 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 지하여야 한다(제9조 m항)."
劇

"

南韓의 住民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看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숭인을 얻어야 한다(제9조 3항)." 
" 

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증명서의 管급절차, - - -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숭인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卽항). 
" "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南韓과 북한의 住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제11조). 
"

'

남한주민이 북한방문시 휴대해야 하는 北韓訪問證明書의 규격 및 기재사
g

항, 증명서의 발급신청, 대리신청에 관해서는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9

조-제11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북한방문중명서 기재사항은 중

명서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방문목적, 방문기간, 신장. 기타 통일원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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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A'이 정하는. 사힝' y.이다( 
r

i]-hf<I/-H.%5 력 1&l 시 ity, 제 조 ). w 그 리고 
r 님'북

교 류협릭110. 제9조 졔1힝-의 규졍·게 의하여 북힌-I>·]'문중r%서를 l+l'김-빌고자 하

는 남%J·주Id)은 CD L83/.증teA-11計-計신청서. 借 신윈{진술서. 卽 l·M'문중명서용

사진(발骨신청일> 3월 이내어) 침'엉한 선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弔

3. 5센티삐터, 세로 4. 5센디미터의 것을 1환%l·cI-) /j1게, 僅) 16함171 제62조의

규정에 의힌· A.1고서 또-:·/- 
-혀가서(해hI-지.에 

1%j-), (粉 북한 l-M'분히'는 동안

의 신변안전괴 - 7-시.귀횐.우%- ,t 중힐· %· 있J‥< 서 - 8. 또는 지AL, 參 기티. 통일 . !

장관이 징 히.는 서 - 5- FL t.:. 지·료 - . 을. -秒일원징'곤1에게 제舍하이이· 71다( 
r

닙-북

교 류1 력 1/[] 시 렁. 제10조).

호PB 남힌·주14.]이 북힌·<<11을 %i · 하고지- %',l 4우,6) 북한·주민71 승인을

얻어이·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tI촉 0일전끼.지 (D 북힌·y민41촉신청서, 借

신원진술서, 卷 기타 봉일원장v-이 )질요하디-고 인정하는 서류·諸- 統--院長'ff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r낭식-교류협럭빕 시弔렁, 제19조 倦항), 
「

까國에 나

기·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1;11괴. 접촉하고자 힐' 때에는 在까公館의 長에게

상기 신쵱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공관의 장은 지체엄이 이률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남북교류힙력법 시헹宅, 제19조 借항),

또 한 북한주민접촉과 $[련히·여 다음과 같은 특레기· 인정된디., 즉 09 북한

주민의 침'가기· 에상되는 국제헹사의 칩'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밤고 동 행사에
a

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어 북 1주모1과 접촉한 지·, 磬 외국을 어 하는 骨

에 우발적으로 탁한주11)과 접촉힌· 지, (rn 외국에서 가족(8巷이네의 친.인척

및 베우자 또는 1페우자이었도1 자를 1킬'힌'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卷 교

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집촉한 지·, 卷 편지의 첩수등 사전숭인이

.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언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가 事前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섰촉한

경우,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어 骨일오{ 장·관 또

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申音힌· 때에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ih露을

얻은 것으로 본다.

「

남북교류협력법,은 在까國民의 對北交流協)J에 괸·해서도 규징히.고 있다.
" 

재외국141이 외국에서 뿍71--皇- Y·레하{ . t내에는 제리공괸·의 장에게 신2t히.여

야 한디·(제9조 C$X). 
" "

- - -

· 제2렁'의 - a-정애 의9 재외5닌1)의 범위와 신고

t . .
- - - - -

團 團 團 團

團

. . . - - - .

- - .

野 ■ 團 團

8> 이 때 초]촉이 라 함은 
t' 

님'북7-H-71 릭 빕, 제9조 제3힝'의 규정에 의한 접촉
은 %Ill 제 35- 제1형'의 3'[-정에 의히-여 -盲 일인장괸1-이 인정힌- 왕레의 -므적

의 띵기인·에서 딩'9히.디-2P 인. 졍되-는 1/1 임 의 접촉- 제)J힌- 껴호1-.통신 기
니 I M-111의 접촉을 19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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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 등에 . 찬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鉛할). 
"

이에 따라 제정된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은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

신고)에서 재외국민의 북한왕래어) 관한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남북교류협력법 시 행령, 제18조 1항. 
"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在外國民의 範圍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옜거나 이에 준하는 장

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w 
"

동조 恭항 
"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 
,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동조 제卷항 
"

제1항에 해당하

는 자가 
「不得터한 事由,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

한을 왕래한 경- 에는 귀환후 l

'

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북한방문有과보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아울러 
「

납북교류협력법, 제10조(海까同胞 등의 출입보장)은 
"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 남

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중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일 조총련 및 사할린 교포와· 같

은 海까同胞 등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2. 南 住民의 槪念

m

' 

남북간 인적 교류협력과 경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말할 것도 없

이 
「

남한의 주민,과 
「

북한의 주민,이다(「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11조 
' 

등

참조). 그 러면 이 중에서도 남한측 교류협력의 주체인 ·

남한의 주민.은
'

구

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

남한주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

어 
「남한주민,과 「

북한주민,의 정의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해석

론에 의해 
「

남한주민.의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

남북교류협력법,의 관련조항(정의규정)들, 즉 
「

남한.과 
「

주민,을 종합하

여 「 남한주민,을 정의하는 것이 자연츠러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남한주

민,은 
「

남한,과 「

주민,으로 구성된 개념이며, 그 해답은 역시 일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기본법에서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

남한추먼,을 각기 
「

남한,과 「주인,으로 나누어 분설해 보 자.9)

- 

103 -



민지 「

남북교류헙럭ha. 제]조( l)1 7J )는 
" 

이 y)은 군사분게선 이 남지억(이

하 
f

남%l·,이 라 한디·)과 그 이북지역(이하 
l' A/한,이 라 힌'다>긴'의 상호 교류

@.[ 협력을 촉진하기 위히.이 삘$.한 사항을 - a-정힘'율 목적으로 한다"고 규징

하고 있다, 어기에서 
r

님-%교류헙력띱.,은 
f

남힌-,이 라는 계념울 입웅 地理的

인 槪念으7 이헤히.고 있음을. 알 1 있디. 「 남한,은 헌제 대한민곡이 실

질적으로 할권을 사하는 지>, 즉 조1한반도기. 아니 라 힌·변·도 중에서도

군사분게선 이납지역만을 %히·는 것이디·.

다음 ttl 제27·.(定義) 4호예서 
"

f ' 

協)J事業,이 리· 합은 님'한과 북힌-의 
「

주

1핀,( 법인 . 딘-체是 Y합한니.)이 공동으AL V하-C 분화.체육.학舍.김제 동에

관한 제반촬동을 띰한디·"고 2·정히·고 있다. 어기서 「

주민, 는 자연오1 외에

도 법인괴· 단체가 丑합'되고 있읍-黑- 롯1'인할 수 있디·. 그리먼 I l:l%l괴. 단체는

·무엇읗 말하는가 이와 관련 
「 님-북교류협럭법, 제12조(교역딩'사자)는 

"

교역

(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게7역을 旻힘'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힐· 
.

수 있는 자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징부平지.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일'은 자(이하 
"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

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헙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어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

기에서 國家機關.地方[ 治團體.政府投資機關 1는 대외무억ltl에 의하여 무
턴

역업의 허기·暑 빌은 자(주로 會社) R이 Y]인.단체의 대표적인 예로 에시티

고 있음을 확인 ,[ 수 있다. 
'

요컨데 「

남북교류$력법.상 
「 님촉.(주 l,은 - · 應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남한주1 l< 自然)[&은 물론 法)%k과 團體률 포 임·한다고

할 것이다,
p

I mw住民의 mm: ww fl]語1:i·l·ry

님-힌·주민의 範圍, 즉 內包외· 까延各 정-s'[기 위헤서는 권·련 - 어외.의 명확

힌· -7-별이 필요히.다,

가. 南刺[住民[J 3Lt%혜이· 힐' 槪念

團 . J . 1 團

團

團 唯 團 

團

9 ) 
「 남북교류협더 법,의 옹어정의에 곤{·힌[ 7 힝'(제2조>애서는 

r'

남한주민, 뿐

만 아니 라 
r t

,cI'El·,과 
[

주1/.1..,에 ]rI-'에서//- 직조1적인 용어정의를 네리고 있

지 일다. 디-민' 
「 남'북)l'(류7]럭 1-

la , 이 IA (l<J과 定義에 관하여 -;'/-졍하먼서 부

수적으로 이들에 관해 긴·접 적-p-j,!. 정의-誠. 히 
"

LL 있을 뿐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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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國民과의 區別

저 「 남한주민,이라는 개념은 (大韓民國) 國民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양

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T 남한주민인

대한민국 국민과 倦 북한주민인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希 재외국민으로 대

별된다, 「 남북교류협력법.상 「

남한주면,은 군사분계선 이낱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 법인과 체를 의미하므로 
「

남한주민,에는 당연히 군사분계선 이북

지 역의 주민, 즉 북한주민은 포합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

남한주민,은 대한민국 국인(또는 단순히 국민)이라는 개

념과 구별되는 것이며, 독시에 後者보다 좁은 개념이라 하겠다. 굳이 남한

주민만을 의미하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內國民이라는 것이 남한주민과 가

장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2) 在外國民과의 區別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주민과 재외국민10)은 모두 國民에 포 함되는 것으

로서 國民의 T位槪念이라 할 수 있다. 남한주민 내지 내국민을 재외국민과

구별하는 태도는 국가의 基本法인 憲法에서도 나타나고 었다, 헌법 제2조 2
4

항은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고 규정하고 있논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의 재외국민보호 정신은 특별히 남북교류협력을 규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남북교류협력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다,

t

즉 남한주민의 개념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키지 않는 동시에. 재외국민의 경
벌

우 남한주민보다도 북한왕래 및 북한주민 접촉 등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항

으로써 양자에 대해 각각 「 남북교류협력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이다. 
.

10) 해외동포 또는 해외교포라는 웅어들은 본래 法律用語가 아니며 그것이

갖는 의미도 반드시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통상 해외동포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는 - 般的 意味(廣義)의 해외동포로서 재외국민과 같은 개

념으로 해석된다. 이어} 비해 넓은 의미에서의 해외동포(最廣義의 海外同

胞)라고 할 때에는 한국인출신의 미국시민권자와 같이 외국에 귀화한 자

까지도 포 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後者는 혈통 내지 민족구성원을 기준

으로 한 개념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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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r

h·.l-식.;,l..0.y)j 릭법.,y- 在까國바-f:. 어떠 %.!· 자를 민·하fc기- 이 IA]예

It[-%-먼 "

. - 재치국민의 1

1
<]위는 치-:·(·졍-hL로.y-버 永]T權-皇 취-h 6' 1였기나 이에

준하는 長期潛留許'dI를 I
l

l
- 1은 지를 1간힌1·디(r님32-류협럭Ati 시행령, 제18

조 >, 
" 

여기서 재외-L} l/]은 세칭 외국 서 엉주힐' A-적으로 여 러가지 형식.으

로 移民을 간 지·吾)1)을 밀-하는 것-p-로서 
r

남북교류헙력 1%,에)I·!는 J) 외국

정부로부터 永住權'을 취-R-힌- 자(/hi까永住權者>와 借 엉주권에 준하는 長期

潛留許페骨 반은 지·jl 데벌되고 있다,

첫 , 외A;·정부로부터 永(f權을 취1)Y힌· 자의 경우를 실·피 보기로 한다.

永住權이란 )// 2:t데로m 외-]]-에서 엉-A!.히 거7할 수 있는 0리를. l /한다. 이

것은 본국의 國籍을 보-7한 체 니·- t·에서 특별힌· 히가를 1싣'01· 엉주힐' 수 있

는 -A리를 말하는 l·)[, 본국의 국적을 AlL기히·고 티·s-에서 l&]률적인 의1·기에서

완조}한 시민-e-로 데초]별을 수 있는 지.격인 시민권(또는 국적 )과는 구벌된

다. 에껀대 뎨한모1국 국적 - 보유히고 있는(T는 丑기하지 71은) 미국 영주

권자나 님본애 귀화하지 일'은 재일동포는 在까國民의 전혐적인 에이디., 이

들은 님'한 민의 게님에 포 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延邊朝鮮族 l 治州어1 거즈하는 주민으로)g-l 이른비· 조

선모1주주의인모1꿍회·국 국적(소위 北韓籍)울 보. 유하고 있는 지·나 조총련에

속하는 재일동포.(조총린 게일에는 북한적자 오1에 - }그국적지.도 있 것으로

V각딜 ) 등은 님한주민에 $합된다고 볼 곡· 있는기· 이와 곤1·련. 
「

남북교류

헙력빕, 제·30조(북한주민의제)는 
" 

이 1시(제9조 제1항 및 제111를 제외한

다)의 적용에 있어서 
r

北韓의 路線에 따리·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y[J"고 -H-정하교 있다. 이 조항의 해석 상 반도시
w

분멍치 않은 주]이 없지 않다. ] %

둘째, 
「
남북교류협력범.은 永住權에 준하는 長期潛留許페를 받 자를 재

w 
夢夢夢關 陰. J 

團

響

團 團 '

- .

- - - -

-

I J 

' 團 團 團 團 I 

'

- -

1 1 ) 해외이주 夢民에는 보디 나은 %Il'-皇· 영위하기 위해 미국으로 <>- 이1/j 외

에도 파리-과이 농·엽이1/.l, 구서독시졀 광부나 간호원으로 일하기 위해 이

주한 지, 헤외 입잉끼 식으로 이주 1 지.들이 모두 포 힙·된디/J 딩 것이

디-.
1 2) 이 조항의 리- . 분제외 <d·런, 에컨Lll 한) 힌-총련이]J 빕 j <07언합 남

축본부 동 북한노신애 따라 찰동히·는, 군사분게선 이 남지억에 거주하는
「

님'한주1/J,(해외 일시제류자 As,l'). 借 일난직인 남한주1/)(내국민)으V

서 가입이니 북한에 데힌· 충성선)h·l 骨의 빙·h심으로 조 총린 -百. I' 북힌·도신

에 띠·라 쵤'돈혀.는 국-이 {·체,의 -7-성원이 된 지.. 卽 재외국1-신이 각각
f

北韓의 路練에 띠 라 쵤'-V히-는 國外團體의 構1il(員.에 %1힙'XJ 수 있는가

이부가 분 y] 수 있디 . (· 1에 /-해서·는 - 3r 참Ar-.a,.'

· - 

] O(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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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永住權에 준하는 長期潛留許可를 받은

자,라 함은 일본과 같이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재일한국인들과 같이

사실상 영주권에 준하는 상당기간 동안 체류허가 내지 체류자격을 득한 경

우나 기타 외국의 허가를 받아 사실상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당해 . 국

가로 이 민을 간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 리고 장기체류허가의 개념을 반대해셕하면, 외국정부로부터 短期潛留許

페를 받아 공무7행이나 관광 등 단기간 동안의 해외여행중인 대한민국국면

은 재외국먼이 아닌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지위는 어더까지나

「

남한주민, 내지 내국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형,

제10조 船향에서는 특히 이러한 자를 
「外쁘에 나가 있는 南韓住民,으로 명

명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 남북교류협력법.상 재외국민의 개념과 
「

在까國民登

錄法,상 재외국민의 개념간에는 다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在까國民登錄法 제3조는 
"

등록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 외국에서 일정한 장

소 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 2. 외국에서 일 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

류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내법에서 장기체류와 단기체류간의

명백한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20일 이상 1달 이내의 기간동안

해외에서 거소를 정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단기체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
A

다.1회 그러한 점에서 
「

재외국민등록법,의 적용상 해외에서의 단기체류자도

재외국민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단기해외체류자

(「재외국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될 대상이 되는 자>는 「 남북교류협

력법,상으로는 
「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즉 남한주민이

.

지 재외국만이
L

아니라 할 것이[]-.
W

J

그리고 재외국먼중에는 말 그대로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있는

가 하면, 국내에 居所를 두고 거의 常住하다시피 하거나 또는 거소를 두고

국내에 자주 왕래하는 자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3) 海까同胞와의 區別 .
a

「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일반적인 재외국민과 
「

해외동포.(「남북교류협력
w

13) 1 년이 長期와 短期를 구별하는 가장 최적의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

재외국민등록법.은 1949년 11 월 24일 제정된 법으로서 재외국민으로 등

록할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 오 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시대에 뒤

떨어진 각이 있다.

- % r%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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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제10조의 IF-x·il) IL 는 
r 해외거7동Y.,( 

r

님-북2류협릭 법. 제10조 본분)를

구별하여 사용히고 있는 비., 
r

해외동V,, IL는:- r 해외거7동At,14)는 I
c-V-를

말하는기·와 이들과 재외국1핀간의 관계도 PL'힌· 븐제필 수 있다. 「 님·북교류협

력법,에서 특별히 이 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집 당국은 적용에

앞시 그것이 갖 의미-趾 먼저 특정(해석 >하지 &으먼 안된디., 이들의 게님

을 멍착히 규졍할 때 남한7민의 內包파 쌔延01 명하게 정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논 이들에 관해서도 아울러 고찰하기로 호1·다.

이 문제와 괸·련있는 것은 「 님·박교류협럭 18 
, 제10조(海싸同胞 능의 출입보

장>인데, 동조는 추1술한 l·Il·와· 같이 
" 

외-:d-국적을 보 유하지 이.니하고 대한1긴

국의 여-진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까居住同胞기. 남한에 욍·래하고자 할 떼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券證明書-趾 소 지하여야 한니."고 규정히고 있다. 法條文에

서 분명하게 니·b+나둣이 이 조항은 모든 헤외동포를 대상으로 힌 깃이 아니

고, 어디까지나 
r

외국국직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 지하

지 아니한 海까居住同胞,만을 데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

까國國籍,과
「

대한민국의 어7%읍 소지하지 아니한 海까%居住1리胞,의 님이 문제된다.

첫째, 外國驕籍의 개념과 관런하여 남북간 특수관계 및 헌법의 엉토조항

등을 감竹할 때, 이른바 조선민주午의인7)공회.국 국적(즉 북한적)은 당연히

외국국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둘째, 
"

데한민국의 어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聞胞"라 힙·은 일단

데한먼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재외국민(해외엉주권자나

외국정부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과 해외 단기체류자인 남힌·주면,

그리고 이상의 자중에서 기발급 받은 어진-皇 -$실한 자 등을 말하는 깃이

아니 라, 원초적으로 대한민국 여-M을 발급Iv·을 기회를 갖지 못한 자리.2 봄

이 타당할 것이다.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데헌·민국

의 여권을 소지히.지 이.니한 海까居住同胞.,에는 (D 無國籍者 또는 4h韓籍者

의 지위에 있는 재사할린 L;L포. 怨 일 조 총린에 속힌- 자로서 . Y-리 재외국

민등록법에 따리 재일 <J-牙관(엉사 :l· A][힘->에 骨록한 바 일고, IL한 아직 
·

까지 일본에 ·씨회·하지 V/·J)< 지.기. 포 힙-될 A 이로 보 인다.

한편 「

남북교R l%법., 제10조외. 바( 제30조와의 관게기. 분졔뎔 수 있

디.. 생각컨데 r

%J-A교류협럭빕, 제10조는 히)외동AL -秒의 출7,1을 보 징·하기

團 團 團 團 된 

團 團

團

團

14 > 필자는 
f

남-R-교류협력띱,상 해외동旦側. 
l'

協議의 海까同胞,리.고 할 수

있을 3>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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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으로서 일종의 受惠的인 規定이 라 할 것인 바, 이 조항은 북한주

민으로 의제되는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일 조총련 등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는 
「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

는 국외단체의 5L성원.(「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 참조)도 
「

외국국적을 보유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까居住同胞,에 해 되

게 되면, 15) 우리 정부는 
「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에 따라 이들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

는 여권법에 의탄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

후단). 北韓住民으로 誤制되는 海外居住同胞의 경우 여권법에 의한 여행중

명서를 소지하여 남한에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북한주민이 남한

에 왕래하고자 할 때 통일원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발급하는 남한방문증명

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한편 넓은 의미의 해외동포에는 미국시민권자와 같이 써k國國籍을 소지한

해외동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外國國籍을 소지한 해외둥포들은 법

적으로 까國人이므로 
「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한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

다.

나. 
「

法人.團體,의 槪念

기술한 바와 같이 
「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은 남북한 주민

이 상文 왕래를 한다거나, 남한주민이 북한주민 등과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

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2조 제4호어]서는

남한 주민에는 
「

법인.단체.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법인·단

T

바

체,는 
「내국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임은 두말할 팔요도 없다, 16) 

.

「商法,에서는 「 內國法)L,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합다. 다만 學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15) 전술한 바와 같이 특히 조총련 구성원의 경우 北韓籍者와 無國籍者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들은 신분상의 지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는 
「

북한의 노 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 
'

원,이며 동시에 
「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

하지 아니한 海까居住同胞,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6)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제1조 제4항은 
" 

남과 북사이

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범 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

체 및 경제기毛이 되머 ,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을 뿐, 각기 남.북한의 법에 의해 설립된 렵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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켤J.7으로는 
r

y]] 1설 립 준거1(17-의,가 骨설이며, +l]E]]도 데한민국의 국1-11법

을 준거법으로 하어 설립된 회사-謁- [
l 국1/C'1 인,으M M고 있다, 푹.히 까資導

)l%,法에 의해 설7-j된 까國人6t寶企業]'/)-f 
l'

내국법인.으로서1B) 법를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 외어13 /[L 營業에 /·하이 대한민국 법 인과 동兮힌· 대

우를 받게 된다. 1시 또한 까國法)<20)의 國內:-%社21)도 外國換管理法에 의혜

실림된 회사로서 國內居住者로 간주되이,22> 국내기우]과 동일한 m/[]률상의

취g-을 빌'고m 있다.

다음 團體예 관해서 V.l·단히 샅버보기 로 한디·, 단처1라J 할 때 여기에는

民法上 법인걱 
%31는 社團이 포 함칠 1 있1, 기.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나,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싱- pfI인이 아니고는 어 려울 것으

로 보인다. 한편 r

내국딘·체,라는 용어의 개님을 분멍히 정의한 V:1규는 TA·문

힌· 탓인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出)L國管理法 제 조 7호는 
"

까國團體라 M'은 주주.사원.임%l 또는

라 ] . . . 團 團

. 團

코 

. 團

團 團

團

團

醉團 

.

1기 까資導)g,法 제2조 호에 의하면 
"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까國投資家

가 tb寶한 기 업을 말힌'다. 
"

1리고 외국-乎자가는 동조 제4호에 의하먼
" 

이 법에 의하여 株式을 引受하거나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외국인을 삘'

한다. 
"

: 한毛 까國'換管理規程 제1-2조(옹어의 정의) . 제%호는 
"

외국인투

자기업이라 합은 외자도입보1의 규정에 의 T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고

A-정히·고 있다.
18) 외자도입법 제2조 3호는 데한민국 법인, 니]국법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

데한민국 1쇱인이라 힘은 대호1'민<r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
단쳐1를 포 함한다)을 맣한다"고 하고 있디·.

.

19) 外資導1%法 제5조 제1항 참조.
20) 내국법인의 반대개넘은 물론 外國法人이다·, 이와 관련 外寶導入法괴· 對 

.

사w易法은 까國法)L에 데해 규율하고 있는데, 외자도입법 제2조 1호는

외국법인을 
"

외국의 법률에 의하어 설립된 법인", 그리고 대외무역 법 제

2조 6호는 외국법인을 
"

외국의 법률에 의하어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어)

본청 또는 주된. 사부소를 가진 71인과 뎨힌·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섣립된

법인으로서 51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l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

는 법인"이리.고 규정하고 있다. 이치8:l 7- 법이 「 

외국인인,에 히( 각갹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어 외국법연의 멍왹'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

따라서 네국W )외 네 y·왁 외언을- 정히·기가 쉼지 않다.
21 ) 국내지사는 지칭과 사무소로 대별 1디·. 外國換管理規程 제14.-23조(직용범위 및
구분) 참조 .

22) 외국횐·관리법 제3조( 정의 ) 제12호 7 제132효 초[조. 동법 제3조 제1 호는 
"

居住者

리·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 If.는 기소를 -If- 개인 1 뎨한민)(내에 주된 사무소를 준

법인을 말한디·, 
"

동조 1 3호는 
"

非居住者리- 함끈, 거 지. 외의 개인 1길 법인을 1針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11.1국 내의 지7} , 출장d 기다의 사무소는 dd률싱· 데리-11의 유무
에도 불/하2Ct 거주지<'[. 본디."고 규정 하/;'l. 3)v'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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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구성원의 過年-數가 外國人이거나 資本의 羊額이상 또는 議決權의 過

羊數가 외국 또는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이나 단체와 그 지사,지점 . 지부 또

는 출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內國團體라

함은 주주.사원.임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의 過半數가 內副/,이거나 資本의

뿌額이상 또는 議決權의 過半數가 내국 또는 내국인에 속하는 SA이나 團

體와 그 지사·지점 .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말하는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이것은 결국 외국인이 자본을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국인이 자본의 5帥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또는 자본의 5帥 에상의 지

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의결권의 5帥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와 같은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지사.지정 . 지부 또는 출장소는 內罷團體로 본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론이 
「 남북교류협

력법,의 적용상 團體의 개념으로 그대로 원용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점

이 있다.P3) 왜냐하면 내국단체라 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들도

일응 포 함되어야 할 겻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 법인.단체,의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

南北

交流協力法, 施行上의 問題點이라는 졀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다. 結語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

남북교류협력법,상 대한민국 국민에는 여러 종류

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들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주민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과
a

의 관계 .

23) 설령 
「

남북교류협력법.상 준용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정의조항

이 그대로 준웅되는지는 의문이A 더욱이 이 범은 團體 그 자체에 관한

정의조항이 아니라 단지 까國團體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는 바, 그

에 대한 반대해석을 「 남북교류협력법,에 원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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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VI'괴L[/[.;고l /가[/고]'['[j'.L[,.

·s 주민에는 자옌인 외에 
l' t&l인 · 단처1.가 旻71'됨.

rf 단 군사분게신 이님'지역 있는 닢'한주1>1J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남힌· 민
a

이 
「

북호(노선에 [다라 쵤'동하는 국외단체의 m 구성윈1,이 될 경우 북한주민으

로 볼 것인가에는 의분이 있음(이에 관해서는 우술 참조).

이상에서 보-哭.이 「 님'-s-교류협럭법,에서는 
1 

남힌'주민, 이외에도 
「

제외국

민,,' 헤외영주권자, 해외에서 장기체류허기·-趾 받은 자, 
「

외국 나가 있는

남한주먼., 헤외동포 네지 헤외거주兮포, 
「

북한주민,, 
「

북한의 노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 동둥의 다양힌·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데 이러한 용어간의 차이 내지 5+-벋은 반드시 떨1괴하지 VI은 -A 길'다, 
r

남

한주1긴,이라는 개념1은 무엇보다 띤저 국삔. 재외국 과 구1鑛되어야 A.l·다, .

뿐민' 아니라 또한 혜외동·Y 네지 헤외거주동포-외· 재외국민간에V 명백%[l' 구

별이 있어야 할 것으로 Al각된디.. 
,

요킨대 「

노(북L'2,류협 럭 1컵,상 남한-Tr/1,-C.. 이디끼·지니· 국민骨에서 II·1지 재외

국민을 제외한 다음, 디·시 군사-SF게&1 이-h·지역에 거주하는 북한거 국 J

各 배제한 남한(대한민국엉-<C의 일부>거주 국민(내국민)을 의미하는 것이

디-. 단 헤외에 일시체류히-뇬 자는 재외<-d-민o] 아니 라 
I' 

외국에 나기. 있-[ 님

힌·주1선,으로서 
r

님·헌-주1-/l.,에 //, 
'j·된디. 

%J·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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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V. 
r

南4b交潔協力法. 施行上의 sa點: 南韓住民의 m團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葬7交流協力法, 施行上의 問題點으로서 T 南韓에 常住하는

在까國民의 무단방북의 경우, 像 跳韓 까國人投資企業의 北韓進出問題, 卷

제3국소재 海까 現地法)L을 통한 對北 間接投資問題, 卷 北韓住民 擴制條項

의 문제점, 卷 對北 輕水爐 建設事業 參與時 
「

舞 b協力事業, 謁定問題 - 등에

대해서만 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南하에 當住하는 在까國民의 無1斷訪北園즈1 박보희 젼 세계일보 사장의
r

경우

지난 7월 김일성 사망후 박보희 전 세계일보 사장은 김일성에 대한 조문

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 남북교류협력법.상 재외국민

의 북한방문과 관련하여 멸가지 법적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이 사

건의 개요를 살펴 보고 이어 법적 문제점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事實

세계일보 사장 박보희는 1965년 미국 영주권윽 취득한 3]외국민이다. 통

일교의 목사이기도 한 박보희는 통일교의 문선명 교 주와 깊은 각별한 친분

을 갖고 있는 z
'

[로서 1993년에는 문선명 교주 부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바도 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 는 서울시 성동구 능동을 주소지로 하여
I

주민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박보희는 1991 년 1 1월 25일에는 동 소재지(국

내)의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세계일보 발행인으로 공보처에 등록(세-계

일 발형인 변경등록)하였다. 미국 영주권자의 주민등록 신청수리나 언론

사 발형인 등록온 모 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24) 당시 정부(관계

I

24 ) 住民登錄法 제5조(對象者) 卽항은 
" 

해외억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

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 기한 후가 아

니면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海까移住法 제2조(정의 ) 1항은
"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합은 섕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외국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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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는 박보최의 미국 엉주q-:1자라는 시·실·s- 인지하지 旻하었 l 것으%

보인다.

박보희는 ITj4 v f 7칠 8일 김일성 주석이 시-밍·한 7 징'레시에 -哲석, 조분

을 하기 위해 1섬적 절치·에 따라 징부의 괸게기 
· 

(통일원 1도는 재외공관)에

소1고하지 74'은 채 7월 1 3일 북한을 빙-문, 1 1 일 동인' 북한에 체류하있디, 그

는 14일 骨수산 의사당(일1칭 주석궁>의 깁일성 유해 앞에서 문선1M 骨일교

교w< 부 L 1필 지신 멍의의 혀.횐을. 증징하고. 싱'주인 김정일에게 l-은 죠w의)흐

표한 것으로 알리 질0.

조문을 吾1 후 빅'보희는 북겅으로 향빌', 이 곳에 도착힌( 직후 펑양방문

fl]]경과 입장을 설멍하는 성명서를 1설'표하었니-. 그 는 이 글에서 자신의 평양

방문 목적에 1페 
"

분선명 동일2 교주외· 兄弟之義를 1꾀은 김일성 주 석의
T

장의의샥에 참석헤 조의률 표하고, 북한의 셰 정부 지도자들을 민·나 북한이

처한 헌실정을 정확히 일'고, 전밍'을 여1견하1L자 하는 언론인으로시의 사멍

을 다하기 위한 것"이였다고 설밍하였다. 또한 그 는 
" 

당초에는 北京의 북한

대사관에서 문선명목사를 대신해 조문민· 하고 돌아 올 셍각이었으나, 7필

13일 오진 갑작스럽게 초핑을 1산아 급히 71북하는 바람에 사전신고할 거를

이 없었다"고 해명성 발언을 하竝다.25) O- 리C,'f 그 는 북겅에서 다시 東京으

로 향발, 24일 東京에서 하루 목은 후 25일
.

오전 한 농교집회의 점성식에

찹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 났디·, 東京에서 박보희는 
" 

세계평화청넌회의의

걸성집회에 침'가한 뒤에 괸·게당국에 l·u-북11고를 하고 경위를 해명하겠다"고

말한 비- 있다. 그 후 박보희는 아직까지 귀-C;iA지 않고 있다.

1삭보희에 데한 사후처리외· 괸'런, 공보처는 7필 2%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7월 18일자로 빅'보희의 주민등록을 직권말 - 김리하였음을 省표하었다, 이
w

와 합께 공보처는 
"

데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닐'거나 뎨한민국에 주소를 J /지

아니한 자는 정기간헹물의 발헹인이 될 수 %1다"는 
「

정기간$물의 둥록 昏

에 관한 법暑, 제9조를 적용하여 7월 A일 1j-l-보희기· 무자격 발행%1이라는 
.

사실 세계일보.사에 동고하는 한편, 6>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吟 요구하었

鬪

闢 團 鬪

a

1팔한다"고 규정히-고 있다. 이상의 - //-정·게 비7어 볼 ,
]l]국영주-$자인

박보희는 우리나라에서 住民登錄을 기·집 수 RI다고 힐· 것이다, [ 힌·편 국

내에서 주민동-P- ViC 자의 신분시- 빌'헹인 등록 불가에 관헤서는 7-술

참조.
%) 박보희의 한 측 은 

"

초 청시 김정일과의 단5회건이 기.능하다는 임·시가

81었다면 평양에 가지 않았을 것"이 라2;t까지 T쓰하였다w 「東亞5報,,

1994년 7월 26일 2면.

26) 박보희기. }-L!-v인으.V 등- . 리어 있는 징 기 1! V불은 (IP 세게일보(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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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 이와 관련 공보처 차관은 
"

국내에서는 한국의 주믿등록으로 언론사 발

행얜을 하면서 또 미국 영주권을 이용해서는 자유롭게 북한에 들어가는 박

씨의 즈 호的 行動에 쐐거를 박자는 뜻"이 라고 말하였다.

대검찰청도 이 사건발생 직후 박보희의 허가엾는 방북 및 김일성에 대한

조문이 명백히 실정법 위반입을 지적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하였

다. 즉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은 
"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을 하기 위

해 방북한 것은 
「 남북교류협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호 교류와 협력의

목적에 반한다, 
" "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김일성의

조문을 위해 방북한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참입 . 탈출죄로 처벌함이 가능하

다, 
"

또 한 
" 

박보희가 김일성의 유해앞에 문선명 통일교 교주와 자신 명의의

화환을 증정하고 상주인 김정일에게 깊은 조의를 표했다고 밝힌 만큼, 이적

동조 및 고 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둥의 발언을 함으로써 박보희를 사법

처리할 강한 의지를 내비쳤었다.

그러나 박보희의 미국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동인의 신병확보 및 처벌

이 불가눙하게 되자 그 후 겁찰은 사싣상 공소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관련 북경 기자회견에서 박보희는 
" 

정부의 사법대응방침에 정면

대응하지는 않을 생각"이며 
"

사법처리문제에 관해 정부측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27} 그 후 박보희사장과 정부측과의 모종의 타협

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읍든 더이상 이 문제가·논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

한편 최근 민주당의 외무통일위원회 소 속 국회의원들이 통일원에 대해 요

청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박보희의 사법처리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답

변하고 익음을 알 수 있다. 
" 

박보희씨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방북후 현지공
' 

관에 사후신고를 하였으므로 
「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방북졀차와 관련하여 문

제가 없다. 
"

28>
4

나. 法的 問題點

e

團

團

團 團 團

m

외에도 磬 초[교학신문(주간), 卷 주간세계(주간), 鉛 세계여성(월간),
團

s 수1크(월간), 卷 세계와 나(월간), 2 예술의 향기(계간) 등 모두 7종

이다. 
「

東亞5報,, 1994년 7필 26일 1 면.
27) 「

東亞5報,, 1994년 7월 26일 2면.

28) 統-院, 
「1994年度 國政監査 要求資料 w. 

, 第170回 國會(定期會) 까務

統-솟A會 (서울: 統-院, 1994. 9). P, 230.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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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 세가지 법적 . 졍치적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셍

각된다,

(1 ) 박보희외. 같이 l]]국영 권을 가지고 있으먼서도 사설상 국내에서 상

주할 뿐만 아니 라 언론사 발헹인으로 쵤·동하고 있을 경우, 이와 길'은 자룰

통상의 재외국민.e.로 보고 l' 남북교류협력법,의 절차를 그데로 적융할 것인

기., 아니면 님·한주민으로 M는 깃이 티·당한기·

(2> 박보희가 방북을 위해 직 법하게 쳐·아야 힐· 절차는 무엇이머 ,

그 는 이

러 한 절차를 완료恒는기. 민·일 이것各 완료하지 74은 경우 그의 위tI행위를

조각시킬 수 있논 방11)01 었는가

(3) 징부가 박且희에 대한 언론사 발행인 자격을 무자격으로 인정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조/인기. 정부가 뒤늦게 박보희의 주민등록을 직귄말소하

죠( 인론사 발9오1 자격과 괸· l, 실정법상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빌'표한 사

실에 있어서 정치적 고러는 21지 않았는기·

이 중에서 (3)의 문제는 본고와 직접 괸·런이 없다고 Ad갹되기 때문에 첫

문제와 둘째 문제에 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첫쩨, (l)의 문제외· 관련. 박보희는 
「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상 在까國民

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외국민이란 
'

치국정부로부티 영준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자' (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6조)를

말하는 바, 박보희가 1965년 미국엉주권-島 획득한 이레 이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재외국민으로 봄이 타당할 깃이다.

「 남북교류협력법,은 제외국민의 방국 및 북한주민 접촉에 뎨헤 네국민의

. 경우와 달리 필요힌· W절자기·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바,23} 이치럼 규제를

완화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1컨데 첫재, 
' 

이들

이 사실상 해외에서 엉주할 - - 적오i긋 0 1민간 자들이고 내국인보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유데기· 소윈1하다는 점, 둘쩨, 이들에게 엄격한 절차를 요 3L할

겅우 여러기.지 불1닌을 초레할 꾼만 이.니 라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도

어 려움이 않다는 점, , 졔리국 1의 1曾북을 임격히 할 경우 이들의 불

만을 초래합으로써 동$시.회의 l-11정부 지지를 상실힐 가능셩, 9피, 재외국 
'

민에 데한 규제暑 엄커히 할 겅A· 재외국민의 대북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계

m m J 

m

29 > 에컨데 
r

님'-!1교RYl릭)/]l,-rn a - 남한주민이 북힌[의 주1낀등과 회71'·통신 기

타의 방법으 - 접촉히·C·'/.자 힘 때에는 통일%·{장관의 숭인을 얻도록 히·고

있 는데(제9조 卽힝') 비하 l. 제외3-l/.1의 북힌·주민 진촉에 관헤서는 아

무런 - 7-l-제도 하]),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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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전략에 역기능을 할 수도 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項으로

판단된다.

그 런데 재외국먼중에는 말 그대로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였는

가 하면, 국내에 거의 常住하다시피 하거나 거소를 두고 국내에 자주 왕래

하는 자로 대별되는데 물론 박보희는 후자의 경운에 해당되는 자라고 봉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에게 반드시 재외국민의 특진을 그대로 인정할 필

요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국내에 상주하다시피한 재외국민은 법률상 재외국

민일 뿐이고 사실상 내국민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보희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상기 공보처 차관의 말처럼 
"

국내에서는 한국의

주민둥록으로 언론사 발행인을 하면서 또 미국 영주권을 이용해서는 자유롭

게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부당하며 法適用

上 남한주민(내국인)과의 衡平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하凍다. 또 한 남북교

류협력을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 개방에 기여한다

는 
「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된A30)

둘째, 사전신고 없는 박보희의 방북헝위가 사후신고로 치유될 수 있을 것

인가 이것은 
「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상(적용상) 재외국민의 방북과 관련

한 신고의 개념문제라 할 수 있다.

「 남북교튜협력법,은 재외국 의 방북을 위한 신고에 대5] 특별히 訪北以

前이라는 時聞的 制限을 두고 있<] 않다. 통상 선고는 事前申告가 일반적인

것이므로 「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신고는 사전신고라는 해석도 가능하며, 특

별히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事後申音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

낱븍교류
l

협력법 시행령,은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 立法的으로 오

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있다. 
'

.

「

남북교류협력법 시헝령, 제18조 제2항은 재외국민이 북한왕래의 신고틀

하보자 할 경우, 
「 出發하기 5일毛까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T 북한방문신고

서, 2 기타 재외긍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즉 신고는 事前申告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不得已

한 事由,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이내 .
'

w

도

30) 북한의 개혁 . 개방의 의지가 분명하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활성화될

때에는 굳이 국내에 상주하는 재외국민이 영주권자로서의 특례를 이용한

다 하더 라도 이 문제가 정치문제화는 물론 법적 문제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문과 같은 결론은 현단계의 남

북관계 현실에 비추어 내린 잠정적인 결론임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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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T 북한방 걸과보고.서, 怨 기다 제외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외공관의 정'에게 제출한 떼에 A.1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힘·으

로 씨 사실상 事後申습 - 인정하V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박보희 방북시건의 겅우 「不得已 l- 事.由,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한

케이스에 해당하는가 히.는데 있디., 박보희는 
"

7월 23일 오전 J,[직-스립게 초

청을 받아 금히 입북하는 비.림·에 사전신고할 거를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

으 나. 그는 적어도 북경주제 한국대사관에 연릭·정도는 취할 수 있었을 것이

고 이와 함께 데 리신고를 히었다면 사진신고에 같음하는 법적 접차暑 완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박보희는 이미 북한을 방분

한 겅력이 있는 제외국민이고 과기 재외궝-관에 신고한 경헙이 있다는 사실

과 여러가지 정黃에 비추어 -趾 때, 그의 방북은 걸국 신고의사가 없있던(

즉 故意에 기한) 無斷訪北으로 밖에 볼 수 잎다고 할 것이다. 띠.라서 이 사

건은 未決事件으로시 앞으로 박且희기. 귀국할 겅우 설령 불기소처분이 이루

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데한 조 사기.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s
된

각된다.:,

2 驗韓 外國)k投寶쇼業의 4bW進出聞題: 「南北交潔習5力法.上 r 法)k-em.

의 槪念과 관련하여

騷

가. 問題의 所在

주한 EC 상공회의소는 현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50여개의 유

럽회사(대부분 7리 국내법인으로 등록됨 )들간의 정보교환 릴 기타 협럭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外國)(,「T體,이다.

최근 이 단체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71,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북한과 교역이니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리고 이와 관런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분할 수 있는지의 어부에 대해서 문의한 바 있다. 항

후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피·횡 경우. 주한 EC 상공회의소 등 국내의 까國人團

體나 1또는 자본의 외국성으且 특징지워지-L·< 국내d-1재 外國)LR資企業 및 外

國法人의 國內支而1 등0> 남북교거 및 겅제호]릭을 추·젼하거나 또는 이와 괸.

련하어 북힌'주민을 tI촉히-거나 또는 북힌로 빙·문하는 일들이 중대될 것이

다, 띠·라서 지-iA-부터 이에 뎨힌· 철저한 Ill적 김토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힐' 것이다.

SV 
l' 

님'북교AFti럭법,에는 國內所在(跳韓) 까며A投資企業 둥의 hJ북.CA

唱 

l I B 
-



류협력에 대한 名文의 直接的인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w31> 그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동이 (l )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와 관련

하여 북한주민 접촉 또는 방북을 추전하는 경우, (2) 실제로 남북교역을 추

전하는 경우, (3) 대북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까國)L投賢쇼業이 
'

남북교류

협력법.상 
「

法)%,.團體,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하4]서는

이 문제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보 기로 한다.32)

나. 對應方向 .

(1) 北韓住民 묠W 또는 訪北의 問題

「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남한 주면에는 
「

법인·단체.도 포함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법인.단체,는 먈할 것도 
「

내국법인·단체,를 말함

은 두말할 팔요도 없다. 그 런데 「남북교류협력법,에는 
「

내국법인,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내국법인,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法)L은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며 법인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기관을
參

통해 이루어진다. 법인의 기관에는 대표자(주식희사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등이 있다. 따라서 회사법상 법인과 대표자, 양자를 분리하는 발상

은 타당하지 않다 함은 당연하다. 그러한 점에서 국내소재 외국인투자기업

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도 「

내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 한에서는 그가 설사 외국인라 할지라도 屬地主義原則(또는

한국의 領土高權에 따라 우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 .
I

I 

團

31 ) 
「

낱북교류협력법, 제26조 제3항(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2 같은 취지

엄)에서는 
"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被準用

規定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國內所在 까후A投資企業 등 .
'

의 남북.교류협력문제는 분명치 않은 것이 법현실이다
32) 주한 EC 상공회의소는 내국법인이. 아니며 또 한 비엉리법앤이기 때문에 때문에 남

북협력사업의 주체가 되기는 곤란하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주한 CC 상공회의
소 자체의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하지 압기로 한다. 다만 그 대표자나 소속직원의 북

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기구가 일응 
' 

남

북교류협력법, 제2조 4호의 「

團體,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므로 「 남북교류협력법.의 절

차에 따라야 할 것'흐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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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점을 길인·하여 외국인투지.기71에 l 힌· 
「

납북교류협럭71,의 적용문

제를 다음 3가지로 나J>-이 1(퍼보기V 힌-디.

첫 ,

r

국1-Il&재 외국인무자기7J이나 외a(법인의 국내지사 데표 또는 1

속직원이 &A의 營業/y·動을 l1 的으로( -吟히 ff디t交易이나 對北投寶와 광린

하여 )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1주민 - 접촉하고자 할 경우,, 이들은 
「 남북교

류협력법. 질차에 따리. 북힌-111문 숭인 지 북한주 J접촉 승인을 11<아야 함

은 당언하다 v- 깃이L]. 0 1들이 우리 징부(통일원장괸-)의 숭인을 랄아 식 접

북한各 방문히.거Ll. FL는 제3국을 통해 북한을 방 하기니.를 불문히-L,t 이-L

경우에나 「 남북교.류헙력법,이 적용된디.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숭인올. 밤

지 않고 비밀 리에 제3국을 통해 1 8·북히.기나 또는 제3국에서 북한주8J을 %l

촉한 경우에도 0 1 사실-品- -l-히지 않으면 헌실적으로 규제 또논 骨제하기 어

려운 점이 있는 것은 시.실이니., 그렇디.고 혜서 우리가 이들을 1성·치하는 겻

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디고 할 것이다.

吾째, 
r

국내소재 외국인-乎지·기업이니· 외어 법인의 국L11지사 대표 또는 소

속직원이 법인 데표자 또는 데리인의 지·걱이 아니 라 순수한 個)il,資格에서

또 한 法)<,의 營業活動(특히 南'dh交易이나 對北投資 싱'담 밋 계약체걸)을 위

해서가 아니라 관광 동 기타 私17<J인 PI l%(J으로 -吟한을 방문하거나 또는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겅우,를 1기로 한다.

(a) 이 때 國內居住 싸國)L(국네소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할]인의 국
w

내지사 소속직원 포함)ol r

제3국을 經由하여 . 방북하거나 제3국에서 복힌'7

민을 접촉하는 경우, 이 러한 헹위는 우리 국내법의 -a-舍대상이 될 수 없디.

(b) 다만 國內居住 外國)<(국내소재 외국인투자기입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trw職員 C포함)이 r 南北交流協力과 무괸·히· 예컨데 관광목적으보 북

한을
'

直接訪問하고자 할 겅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m 다시

육로를 이용하여 문짐 동 비무장지데내 지역을 통과하어 방북하는 경우와

卷 비무장지대내 지억을 통과하지 입'고, 海路(公海) 및 航空路(公空)'를 이

용하여 방북하는 경우를 셍긱'할 수 있다

먼지 육로를 이용하어 핀·문점 동 비무장지대녜 지억을 거처 군사분계신을

越線하기 위해서는 - 7엔군사령 관의 승Q.1이 }된요히.미, 그 외에도 國家保安

法, i t 事施관保護法, 民間),統制線管理須,程 동 외국인의 북한;· 문을 기본적 
.

·

으로 제약하는 법제도에 의해 - //-율뒬 깃이다. -7자의 경우 - H.엔군사렁관의

숭인이나 軍事施設保護法, 民間/1統制線管理須,程 등의 제한을 빈'지 할겠으

나, 國家保安法의 - 0- 은 밤을 것이1-J.

요컨대 (a>와 ([]>중 어 F-. 경-7·이-P 
( 님'A·',,!--0.%력%/j,은 적용되지 일'논다.

그



남북한간에 아직 
「

남북간 인적 왕래 및 교류에 관한 세부管의서,(가칭>이

채택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直接訪北에는 애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남북간 언적 왕래 등을 규율하는 합의서가 채택되고 동 합의

서가 이행-실毛되는 상황하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북한지역(특수

지역 ) 출입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3)

(2) 南北交易 可能性

「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는 남북교역을 추진할 수 있는 자를 
「대외무역

법,에 의한 貿易業登錄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이 
「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 등록을 하면, 남북교역당사자 자격울 갖게

되며, - 廳 
「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남북교역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

석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등여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등록을 한 경우에

도 무한정 남북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行爲能力 範圍內에

서 남북교역을 추진할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국내에 설립되는 기업중 싸

國資本이 참여하여 설립되는 기업(자본의 외국성으로 특징지워지는 기업 )에

는 m 外資導)L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倦 外國換管理품 및 對外貿易
臨

m

醉

mm 團

w

33) 이와 관련 1993년 12월 10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특수지역인 북한에

대한 외국인땅문에 대해서 일반 출업국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즉 출입국

관리법 제93조 제2항은 
"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準用

한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 국내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왕래 또는 방툰하는

것을 외국인의 출입국 또는 출국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

피한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남북간 특수관계에 비추어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할문점 등의 출입장소를 통한 북한 직접

방문은 내국지역중 북한이라는 特殊地域에 대한 방문으로서, 외국인의

판문점 등 출입장소의 出1k境行爲에 대해서는 남북별도의 出)l,境節次로

써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

남북교류협력 
.

·

법,의 시행령이나 또는 기타 하위법규로써 규율할 것인가 또는 현재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율할 것현가 하는 정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예컨대 외국인이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것은 마치 독도를 왕래하

는 것과 같이 한국내의 특수지억으로의 왕래로 보는 項이 헌법 및 남북

간 특수관계의 정선에 보다 합치한다는 점에서 
「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내

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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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에 의한 
r

외국법인의 國內支社,34}로 구분되고 있다.
a

그 런데 외국인투지·기 ] 骨이 국녜에서 무역7]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술

한 바와 같이 調外貿易法 節訣에 [[}·라 부억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에서 기업의 A]격에 Ltl·라 貿易業의 範圍를 差別化하고 있다, 즉 외국언투

자기업이 헹힐- 수 있는 무역업-2 감류뉴억입으로서 투지.범위내의 수출입*2

위률 할 수 있-L 빈·면, 외국법인의 國內支l[l[가 헹할 수 있는 무역업은 을류

뮤역업으로서 본사.게얼사 셍산품 며 입에 국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

어 볼 때 외국인투자기오1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남북교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71다.

첫 , 外寶導入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겅우 헹위능럭은 완전하므로

남북교역의 범위에 툭별한 제%.l·이 없다.

둘째, 까國換管理法令 및 對까貿易法에 의한 외국법인의 國內支社中 支店

의 경우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접의 헹위능력은 制限1%(J이므로36} 모든분이·의 남북교역을 추전할 수는 il

다고 할 것이다. 설령 母企業이 북한에 진춥한 경우에도 모든 남북교역 추

전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햐지 않을 것으로 셍각된다.

셋째, 한편 외국법인의 (國內)事務所는 본,지사간 업무연락이나 단순 시
纖

장조사, 연구 管활동 동 비엉업적 기 만을 수헹하는 엄무성격으로 인하여

무역업이 불가눙하다. 따 서 외국법인의 (國內)事務所는 남북교역을 수헹

할 수 없다. 또한 까國人 個)K,의 겅우에도 이들에 대句서는 현행법이 무익

업 둥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떼문에 외국인 개인各 남북교역을 할 수 없

다고 
'

하겠디..

한펀 정부는 
「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동 시 렁을 개정하어 交易當事者 資

格要件율 엎격히 제한합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둥의 남북교역을 통제할 어

지는 있다, 그 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낭북교역을 완진히 봉쇄할 경우' 營業

에 괸·하여 데한민국 법인과 -秒骨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는 內國民待遇 違

反이 아닌가 하는 법적 문제를 이·기힐 수 있다.

(d) 南北經濟協))拳:栗 f)1能性

m m m 된

34 ) 이기서 국네지사는 영7:1苟'동 -7무에 따리. 다시 支店과 連絡事務所旦 구

분된다.
3되 까國換管理規程 제14- 233(-( 적용범위 1% . c/.분)의 제2힝· 1길 제14.-28조(엉

오1외 - )/-네업무훤동의 제%'l > 후[조.

-

" 

1 22 
-



국내법 절차어1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投資認패 範圍內에서

「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

남한

주민.의 범주에 법인.단체도 포함되는 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투

자기업 등도 남한주민에 해당되어 결국 
「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은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投資認可 範圍內에서만 대북투자가 가능하

다.

둘째,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경우에도 법인 경우 대북투자가 가눙하나,

法)L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북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까資導<法 또는 동 시행령을 개정 . 보완하여 外國人投

資 制限業種에 대북투자 둥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

으 며, 
「

남북교류협력법.에서도 협력사업자 자격요 제한을 통해 외국인투

자기업 등의 남북경협을 통제할 수는 있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 등

의 남북경협을 제한할 경우에도 國家安保.公共秩序.惇뎌h關係 改善 溫害 동

객관적으로 용인할 만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6}

(4) 結語

w

국내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우리 기엄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

남한주먼,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 남북교역이나 경협을 추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외국인투자기업언1

대해서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를 제한할 경우, 이것은 內國民과의 差 U待'遇

로 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우호통상항해조약이나 통상조약의 내국민대

우조항 우1반이라는 항의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당연히 국제분쟁화될 가능성 .

이 높다. 또 한 으]국자본의 국내유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해

I

團

團

團 團 團 團

36) 이와 관련하여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32조는 협력사업자 승인 취

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6호 및 7호는 다음과 같다. 
"

6. 협력사업

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

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았는 경우m 
"

동 시행

령 제35조는 협 력사업의 승인요 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동조 제5호

는 
"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들고 있여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승인취소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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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호1· 규제강화의 구실을 제7하게 될 것이기 때문

에 정첵리으로도 이들의 한전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난침이 있다 따라서

국내주재 vq국인투자기업 둥의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허용은 북.미 관계 개

선(특히 미국의 대북 교역 1누 투지.제힌· 완화)의 진전올 보아가면서, 국내기

업과의 형펑성문제, 남북교m억 및 대북투쟈의 허용시와 제한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y제점吾울. 종71·줘으로 
'

l

'

< 러히.여 걸 졍하는 것이 티.당하다b 한 것

이다w 결3-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지·기71 등의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를 허융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반 님·북경제교류헙력을 제한한다는 기본업장

히.에 우리 기 업의 대북겅협 허용병-침과 연게.치리합이 비·管직하다고 생각된

다.

한펀 외국인투자기입 둥의 북%p·진출과 관런, 우리 국내기업에 대헤 적용

되는 절차를 그데로 적융하지 않고 합리적 인 제%1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이를 키해서는 먼지 남북교역에 있어서 교 역당사자 지정방안,

남북교역 제한분야, 그리고 남북겅협에 있어서 협럭사71지· 승인 요건, 대북

투자 제한분야를 검토.분석하는 작 이 필요하다, 이를 법제화할 경우 검토

결과를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시 반잉하거나 또는 「

남북경제교류협

력사업처리지침,(가칭 ) 반영하는 것이 바랑직하다고 셍각된다,

3. 제3국 海끼- 濕地法)L을 통한 對北 閨接償資鬪題: 
r

曹디h交8魏協力法,上

「

法)k·TT,의 槪念과 관련하여

기·. 問題의 所在

된

그 동안 북한 헥문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북 직접투자 -H-보조치가 장기
V

간 계A-됨에 띠·라 우리 기업이 제3국소재 海까 現地7A울 통한 對北
,

間接

投資問題3'/)가 제기된 바 있있다. 이와 有보{, 우리 오1론에서는 
" 

일부 국네

데기업이 홍콩에 회사를 섣i르한 디·음 이 회사를 통해 북한기업과 호]'작루자

37) 우리나라의 겅우 現地法)<이라 2J은 일빈·허으로 까國換管理法規의 규정
q

에 의하이 居住者기· 해외 직접투자의 「

許可 또는 申督受理,<허가 등)를

받아 허가 등의 내용에 따라 출지·한 외그L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어기서

거주자 힘'온 
"

대한민-2f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t/J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b
la인"을 말한다(외-g-핀·괸·리Ati 제3조 제12호). 띠·라서

宅지법인名 통한 대북 긴'7]·부자라 합은 居住者(대한1핀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7/ 개인과 대한삔.국내에 주핀 사-7-소 -V Il]93>가 두지·한 해외

tI지법 인이 5 H,名義(法)L名義)로 북힌'에 투지·히-S 것을 밀'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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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한 바 있고, 또 한 
" 

삼성물산이 길림성

소유의 국영기업인 中國吉林東]h亞쌌路港0集團有限公社의 주식을 10% 인수

. 소유한 다음,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중국

동부 국경도시인 훈춘을 연결하는 동북아 철도 및 나진항 개발에 참가하기
된

로 했다"는 내용의 미확인 까信記事도 들려 오고 있다.33) 또 실제뢰 우리

나라 기업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북한기

업과 계약을 체겯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

남북교류협력법.은 국내기업이 북한에 直接投資하는 경우만을 상정

하고 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마國
'

換管理法은 국내기

업이 아년 제3국에 투자하는 경우만을 규율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기업이

제3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이 자기명의로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법규가 현재로서는 분명치 압다.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올 통한 대

북 우회平자의 경우에 
「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가 아L}면 외국환관리법

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39)

나. 對應方向

이 문제는 우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관련 있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

에 정책적 판단이 개재되는 미묘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4호는 남북경제협력사

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긍동으로 행하는 경제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현지법인은 법인의 설립지국에
J

의해 人格을 부여받은 外쁘法)rn 이므로

� 

원칙적으로 남한의 주민으로 볼, 수

없다(多1說). 그러한 점에서 현지법인이 자기명의로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38) Far 」2ste」-n Ecol)Ornic IEevietl·, March 3, 1994, p. 46: 
「한겨레신문, 1994년 2월

25일, p. 6.

39) 특히 
「

核.經協 連繫政策,이 계속되는 현상황하에서 제3국을 통한 대북 .
'

간접투자가 동 정책의 규율대상이 되는가 하는 여부는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핵-경협
,

연계정책을 견지하는 작금의 상황에

서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정부가 이 정책

을 명백히 수정 내지 포기하는 경우에도 역시 대북 간접투자가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하

는 문제는 계속 남는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

리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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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이를 념북겅제$ %서.업으로 -補. 수는 엄,다고 할 깃이다.

그 리나 헤되 지법인이 1 11록 法7J으로는 까國法人(원칙 적오로 法)%,設立

地國의 法/q>이지11y,4이 資本金 t 持分構威.議낸權 確保 정도에 따라 실질

적으로는 내켜-법인의 子會社로서 억힐-을 하게 되어 사실상 네9기업이나 다

름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힌· 피 현지1&인을 롱한 대북투자도 우리

의 자본.기술이 북한에 -千입돈{Ll.는 점에시는 내국기V(님.힌.주민)의
'

데북 직

접투자와 차01점이 잎다.

그 러헌- 짐에서 혜외 헌지16]인-皇 骨%J· d題的 方法의 對北 問接投資는 09

제 국 기업에 의한 대북 투자적 싱격과 71께 倦 남북한간 경제협력으로서의

성질율 공유한다고 힐· 수 있다. 즉 대북 간접투자는 形式的으로는 外國法)rnk

인 해외 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므로 남북경제협력사업으Y 보기

힘든 측떤이 있논 것은 시-실이나, 實質的으로는 우dI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

에 유입 . 투자되는 납북경협이라는 그重1yJ 側面이 있는 것이다.

힌'편 헤외 헌지띱인의 데표자가 %l·국언이 리.든가 또는 투자지분의 1/2 이

상을 한국법인이 출자하였거나 IL는 의결인,의 l/ 이상을 한국이 확보한 경

우 또는 이사회 및 경엉진의 구성에 미추어 국내기업의 영향력이 충분히 확

보될 경우. 법인에 데한 lie質的인 利害關係 네지 支配關係를 갖고 있는 多

數株초의 所 國도 일정한 범위네에시 해외 헌지법인어1 데해 통제률 할 수

있다는 것은 접차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에.있다.41}
團 團 

w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w w 

團

윈 團 團 團

40) 해외 현지법인의 법적 지위는 다國法)<으로 보는 것이 多數謁이다,
41 ) 미국,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支配理論 네지 統制理論에 입각하여 헤

외 현지법인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증가일로에 있다.

특히 미국은 과거 COCCIVi제도하에서 공신권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

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를 하玆는데, 힌지법인의 적국

吾 대부분이 이를 직 .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딘 것이 사실이었다. o] 의

겅우, 對敵國通商規制法(敵性國交易法이라고도 함, 
'

D·adin g V/i th the

Enem y Act : TWEA) 동71의 시%렁에 혜당하는 海까資産規制수(Fo,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PACR)의 適用對象은 

'

美國의 管輔+t에 복

종하는 A(persons u bject to 나w jurisdiction o f the Uni ted State

이' 이다. 어기에는 0) 소재지에 괸·게없이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친을
,

가진 사랍, 卽 비국내에 실제로 거구하고 있는 사람, 卽 미국의 빕에 따

라 설립된 회사, 卽 設立地나 營業活動地에 S게일이 (b, 借, 2에 명시

된 人이 所有하거나 支配하는. 법인 및 기타 어하힌· 조 직체 동이 포함된

다. T 한 미국의 輸/11管理法의 적융대상은 
'

미국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 뿐1긴· 아니 라 

' 

미국의 V'%·l'Co에 -3-종하는 商,e, Y는 hiA[' 이어서 對

敵國通商規制法 보 다 적- - 법위가 sl다, 아等든 이상의 법-a-들은 해외현
지법인%1 데한 통제를 법제촤·힌- t/]吾이 리 할 수 있디.. 이들에 관해서는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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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설(특히 외자

도입법 등의 해석론)과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국적결정과 관련하여 법

인설립준거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동시어1 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현지

법인(당해 국가의 내국법인은 말할 것도 없고)에 대한 현지국의 주권을 존

중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제도와 정책에 
,

]추어

볼 때 해외 현지범인의 대북투자를 직접 규율하는 데에는 난점이 혈지 납은

.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해외 현지법인의 대북투자는 북한이라는 特殊地域(적어

도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상으로는 
「國內地域,이며,42) o]를 「

남북기본합의

서, 정신에 입각하여 설명한다면 우리와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이 사실상 지

배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에 대한 투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아무리 해외 현지법인이라도 우리 헌법상 「

국내지역,인 북한에 투자할

경우 우리 법이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모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한 支配關係 내지 실질적인

쳄害關係가 존재할 경우(이를 현지법인의 內國性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지법인의 대북투자를 국내지역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여, 이에 대

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해외 현지법
4

인도 출자지분 I/2 이상 내지 의결권의 1/2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
' 

우, 우리 국내법상 내국법인(족 남한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 하戚다.

아뭏든 우리 정부가 해외 현지법인의 대북투자를 규제하기로 한 경우를
'

상정해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규제할 것인가, 아니

면 「

남북교류협력법,에 입각하여 규제할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

'

團

q 

團 고 醉 mu

諸或鑛, 
"

通商法과 南北經濟交流, 
" 「國際去來法學會論繼.. 제권 참조

(1994), PP. I - 31 참조; 한편 투자보호 대상인 會社의 範圍에 대한 각

국의 투자보장협정들을 일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독일의 투자

보장협정모델은 회사의 住所地, 스 위스의 투자보장협정모델은 회사에 대 
'

한 지배 또는 직 . 간접의 실질적 이해관계, 미국의 투자보장협정모델은

흐사의 設효地와 支配關係를 규정하고 있다, 文俊朝, 
「中國投資의 法的

諸問題 - 平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行法社, 1991 ),

PP. 351 - 354 참조.
42> 해외 현지법인의 국적국이 북한지 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할 項이

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특히 남북한 동시 수교국의 경우 그 해답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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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론부터 말히먼 해%-l 현지;l]인을 통한 대북 간접투지.는 투자의 궁국적

목적이 데북·乎자에 있는 민·骨, 당헤 사입의 허용 여부는 전체적인 통일정첵

차원에서 검 디어이· 힐' 것이디·. 對北投資의 基本法은 
「 남북교류헙 력법,이

고, 동 1%령의 目 산J 達成에 必要힌· 範圍[X]에서만 치국환관리18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그 러힌· 점에서 외국촨괸-리1fl-//.-( 
r

남북교류협력1·d, 추]지에 부합

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준용할 d< 21다고 딛- 것이다.

해외 현지 법 3J·을 통' >- 대·l%- 건접투사를 외-);]·론1·관리 법규의 절차에 따라 처

리하는 것43>은 (0 데북투자의 최종 승인권자의 실질적 번경, 勒 대북 직접

투자와의 절차상 불2-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셍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r뇨

첫째, 데북 갼접투자에 CIl헤 외국환관리법규를 준용할 겅우 데북투자의

최종 숭인권자를 통일%) 장괸·-으로부터 %.HI은 총재로 실질적인 3경을 기·

져오게 된다. 이것은 질시있고 초L율적인 남북경협을 4추진하기 위해 그 최종

승인권자블 통일원징'관오로 일인최·힌· 
r

남'북교-8-헙럭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

이다. 또한 대북투자는 겅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외교.인·보적 측먼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어야 하는 사안인데,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러한 종

합적 판단율 위8]하는 것은 멍벡히 暑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외국卷有리37정에 따료면 제:3국소재 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하러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둥에 사업네용 변경(투지,지억 변경 )' 히가만 받으면 가능

하다. 이것은 남한주민이 대북투자를 하는 겅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협력사업자숭인, 협력시·업숭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과 절차상

불균형을 초 하게 된다.

셸째, 이 겅우 국내기업은 가급적 헌지법인 등을 통한 데-A平자를 선호하

게 될 것이므로 남북주민의 직힘투지·를 회 힐· 우려가 있다. 이는 남과 북
w

이 상호실체를 인징인다는 전제하게 직접 님'북주민의 멍의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게 개선울 유도한다는 징부의 기뵨방침에 역형하는 질이리·

고 볼 수 있다,

團 團 團 J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3) 현지1터인을 통힌· 대북투지-t 국 거7자가 제1차로 제3국의 헌지밥]인 ·

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l- 이후 동 현지보1인이 자기멍의로 북

竹에 투지·히·는 행위7- 볼 수 있다. /1 러힌' 점에시 제1차로 제3국 현지법

인에 두자하는 행위는 . 1반적인 해외 직 접 -5-지.절차에 따리. 행하], 헌

지 11] 인이 낙 1에 -7자하는 것은 8'11지법 인이 平자활동 수헹중 투자대상

국기·-趾 번겅히·-h 것F 로 -補· 수 있.-2- - Y 외격·횐-v·리3-/-정의 펼치.에 %리·

사업1패- - 의 번경사항'으%- 처 리히.Id·l 된다는 징·이 있을 국-.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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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외국환관리법규롤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서 근무하

는 남한주민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방북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혁야 할

때, 
「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에 의해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대북투자에 대해 숭인기관이 이원화되는 결과가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r뇨 
'

.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는 외국환관리법규를
' 그대로 준용할 수 없고, 

「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내에서 별도로 규율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대북한 투자에 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규제는 통제만이 아니라 지원과 보호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3국을 통한 대북 간접투자의 경우 정부의 지원

을 받는다면 그것은 「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대북 간접투

자는 
「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내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 생각

된다.

요巷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 간접투자의 처리를 외국환관리법과 규

정의 절차에 따라 할 경우 기본법인 
「

남북교류협력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결국 대북 간접투자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의
4

準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러므로 
「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내에서 별도

의 절차를 마련하여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까지 현행 법규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므로 통일원이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관계부

처와의 협의틀 거쳐 
「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내에서 세부처리지침을 제정, 대

북 간접투자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4. 
'

北휴住民 s制條項의 sa點

「

남북교류협력법,제30조는 北韓住民 襲혜條項(看做規定)으로서 
" 

이 법(제

9조 제2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 
'

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毛

대 이 조 항의 시헝상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자의적인 해석 가

능성마저 엿보인다. 이하에서 北韓住民 振制條項이 갖는 의미와 문제접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 
「

북한의 노선,, 북한의 노 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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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活動,, 
r 國까團體,으/ 게VI 내지 셩i러.R-견 ·k이 5L제적으-% 무엇을 말하논

지가 불1%확하[:[. 특히 
「

북힌·의 노m신애 띠·라 횔-동.%l'다는 무언의 개닙의 네

포와 외연이 불떵착하다. 그 리나 적어V 북한과 적 져으로 교류. 협 란1울 추

진하는 것V)으7 북한의 노 신에 따리. 쵤·동히.는 것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엾을

것 같다,
w

吾쩨, 
r 

북 l·의 - 신에 띠.라 달동하는 國까團體,는 조총런과 길-은 북한의

하수인격 딘·체r/J을 의미히.는 것인지, 해와에 있는 친 - 성향의 民聞圖體(제

외·펴-민吾로 구성될 수도 있-s-> 일1/J·을 포호[$J는 것인지 불y 멍하다. IE 힌'

조총tI과 길- 
l'

북한의 노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딘·체,의 - 3L성원은 아니

나, 사실상 북 
' 

<의 노 선에 띠·라 管동하는 게인도 포합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 리· 
「북한의 노선에 띠·라 활동하는 國까mm의 構威員,이 아니면

서 동시에 개인줘으로도 북호1·의 노선에 따라 촬동하지도 않는 자인데, 단지

형식적으로나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파국 국적(공민의 지위 )를 겆'%Z- 있는 자

는 모 두 북%l'주민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2.1 러나 北韓籍者들은

동조에 따라 · - · 廳 北韓住民으2 긴'주피어 억시 남힌'주민에 포 합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는 것이 법적용의 헌십인 것으로 보인다.4A)

한편 이 조 힝'의 시 에 있어서 r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 이

것이 무술하는 바와 같이 s-내 체이든 또는 국외단체의든 관게但이-리·는

것과 국가보안법상의 빈'국가단체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

북한의 노 신에 따라 촬동하는 단체,가 指揮統率體制를 깆'지 않고 있

을 경우 이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기·틴'체로 보기는 어러울 것이다.4h) 이에

관하여 정부당국은 보다 세심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었으머, 법집헹시 신

중을 기하여야 管 것이다.

셋쩨, 「

국외단체의 構成員,은 현재 국외에 있는 자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소 제(상주 또는 S)시쳬류 불문)히.고 있더라도 s-외딘·체%l 구

성원이기1긴· 하다 l, 이 사랑도 북한·tv1으V 보는 것인지가 불분멍하다. 에

킨대 남힌·주민인 자가 f 

범민족민주언71'(일1정 법1$J런) 해외본부,외· 같 해

외 친북단체에 기.입하여 상기 국외단체의 2
,
L 성원이 된 경우, 이 자를 북한

團

團 團 團 團 團

된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44 ) 물론 北韓籍者들을 
['

남북];t-7헙 럭11(:l,싱' . - 應 北韓住民으로 의제(간주)

하더라도 - (리 :Il%(특히 영토조항 닐 국1/J조힝')의 정신에 띠곡-If!, 이듭

을 대한민<g· 국 1으Y 보 아이· 히·미, fL 한 이겟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b > 이외- 곤1-린 

-v-기·보인-rI!l 제27. 제1 52은 l/l-/][기·난제를 정부를 칩'칭히거나

또는 <;(-기·旻 번란할 을 -S-적으 
- 2 히-!/-:- 

l'

國內까.,의 셜사 S격 :- 집난으로

서 
l'

指%Ii統率體制,-趾 갖춘 to-체-7. 3<·정 하V 있디·.

5

-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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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긍정한다면 결국 남한주민을

북한주민으로 의제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또한 해외 친북단체와 교 분을

갖는 어떠한 남한주민도 북한주민으로 의제될 잠재적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

고 (이것은 동 조항의 적용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임 ), 또 한 이 자를 접촉

하는 다른 남한주민은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남한주먼이 
「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

體,의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의 활동이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동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w

넷째, 
「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질서

있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일단 긍정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할 Iql 「

남북교류협력법,이 
「

국외단체,(의 구성원)에 관해서

는 명문으로 규제하고, 국내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가 의문

이다. 물론 국내단체까지도 규율할 경우 즉, 이 조항에 의해 국내단체 소속

남한주민을 북한주민으로 보는 겻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주먼을 북한주민

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이론상 문제가 있다. 또 한 남북교류협력을
된

활성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
남북교류협력법,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면

도 있고, 또한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는 국내에 얼마든지 설치될

수 있A 그리고 그 
「

구성원,은 반드시 국내거주자가 아니고 국외거주자일

수도 있다. 결국 
「

북한의 노 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단체,의 해외거주 구성

원은 「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주민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 것

이다.
V

된

다섯째, 北韓住民 擴制條項은 「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1항 및 제11조의

적용시에는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2개 조 항은 북한주민의 남.북한 왕래
' 

와 그에 따른 심사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들의 적용배제는 예컨대 남한

주민이 조총련계열의 사람들을 접촉할 경우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비해, 이들이 남한을 방문할 경우에는 북한주민으로 
.

보지 않고 단순히 해외(거주)동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凍다.
g

5. wt 穫水흐建設事業 參與時 
'

南45協力事業, 廳定聞題

1994년 10월 21 일 북한과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구도를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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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合意文( sree d fratllGWOrk )에 서임하었다. 동 합의문에서 북힌·은 NP'r 복

귀, 핵무기게발 동결 骨을 약속히.고. /2 댓가로 미국은 미국주도하에 국제

콘소시엄을 /성하여 책임지<LL 데북 2, 000MWe 경수로 제공읗 주선하는 동시

에, 첫번 경수로 왼·공시까지 대체예너지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었

디·.

특히 겅수로 지원과 로1곡{, 양국- m - 기-/d.압의문 서멍추 6개권네에' 겅수로

제 - 舍 위한 공ii-게약-鳥 체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L 익:속하는 힌·

편, 계약관런 %]]의는 기본힙-의- . 서 띵-Y- 조 속한 시일1-l]에 개시하기로 U'의

하였는 비·, 조만간 동 사안에 관한 71의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제콘소시 엄의 구성 1될 경수로 초1설지윈1 체계, 지.금조달빔·법, 한

국의 참여방식 등이 관게국간에 민김한 분제로 제기될 것이며, 이들 문제는

특히 우리가 데북 경수로 지원사업에 주王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부를

판가름 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핀'단된다.

데븍 경수로 건설사업은 헝식적으로는 미국이 주도가 되어 구성되는 국제

콘소시엄(가칭 Korea Ener 8y Develo pmen t Or gan ization: KEDO, 이하 KED0라

함)과 북한과의 輕水爐 供給契約(國際契約)에 의헤 추진되는 경제협력사업

이다. 또 한 事業의 性格]2 대북 경7로 건쉴 및 지원 사오]은 한.미 . 일 등

관게국들간의 자금출연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 바, 륵히 한국이 소요재원의
龜

70% 이상을 부담하는 국제적 성걱의 므]로젝艮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KEOO가 어떠한 헝테且 설립되고 운엉될 것인지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리 정부기· l<EUC에 대해 데북 경수로지원자급을 출

연한 후,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중공7] 등 우리 남한의 법인이 KEDO 또는 그

산하의 사업기획단으로부터 경수로 설게, 기자제 및 시설의 북한방입, 시공

骨 도 급계약 내지 하청게약을 체겯하여 이 사업에 찹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괘북 경수且 건설지원사업에 있어서 
' 

힌·전

등이 참어할 경우 이것을 
l'

님'·볶2',L류협력111,상의 南北協力事業으로 볼 수 있

는가, 政府외· 힌·진 등 公企業이 각긱' 
r 남북71력사업,의 주체(님·북협 력사업

자)가 될 수 있는가. 특히 정부가 님'호1·의 
r Id인.딘·체,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기된 수 있디. 본1J피서는 이들에 관히.여 문제제기만 히.도록 
.

,

하7-, 지1진관게상 이에 관힌· 자세 . l' 7 1토는 하지 71·기로 한다.

v . 結論

「

남북교류협력법,은 지 리적-p-로 분단%l h:i . g한간의 상호 1'L류외. W 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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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고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상의 문제점으로서 국내외 상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읗 통한 대북 간접투자의 경

우,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진출문제, 북한주민 의제조항의 문제점,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참여시 
「

남북협력사업, 인정문제 둥을 간단히 살펴 본
T

바와 같이 
「 남한주민.의 개념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다.

. 본고에서 그와 같은 문제접을 적시하고 나름대로 대응방향을 제시하려 하

였으나, 매우 불충분한 갚이 없지 않다. 또 한 이Lll 살펴 본 몇가지 사례는

문제점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

남북교류협력법,이 예상하지 못

한 사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남한주민의 개념과 관련, 특히 법인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북잡하고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종합

적이고도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 진출문제나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 내지 지배관

계가 존재할 경우 
「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내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대북 간접

투자를 규올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세심한 검토를 요

한다고 생각된다.

이미 검토한 것만을 토대로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인 
'

남한주민,

을 정의함에 있어서 地理的 槪念 내지 所在暑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

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화시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타당하고 또 한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

남한주민.을 반드시

「

南韓內의 住民,으로 한정할 경우 
「

남북교류협력법,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

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보희와 같이 외국 영주권울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남한에

상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 남북교류협력밥,
k

도 대한민국의 국내법인 이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 혹은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 정부가 실효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향후 
「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 보완하게 될 경

우에는. 
「

남한주민,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실상의 北韓籍을 갖지 않는 
.

'

주민(법인·단체 포함).으로 정의하는 한편,46) 이와 동시에 재외국민을 제
驛

w

團

46) 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남한주민을 
「

南韓籍을 갖는 주민., 또는 現

責的으로 북한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犬韓民國 國籍保有者(자연인 이외에

법인·단체 포함, 단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긍화국 국적 내지 북한적을

갖고 있는 해외교포 제외 ) 등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입장에서

- 133 -



힌-적으로 규졍히는 방·법( 님'한1-l] 싱·7.지 제치시컴 )을 고 버할 필-R-가 있디.

이 방W은 남한7민에서 현재 우리가 현실직,A로 관管/을 헹사하지 못하

는 북한지역녜의 주민과 국외에서 이-邑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급하

는 여진을 소 지하는 자들을 제외한 것으로서 r

남한주VI,의 정의3/-정으로 타

당하다 A&1긱'된댜.

또한 이 la-It]은 님·북한01 상호 상대빙·의 실체를 인정 . 希중할 것을. 약속한

「

낱북기뵨호(의서. 및 
「 화·메부야 부속합의)k-l.의 오]장과도 합치하는 것이라

항 수 있다, Y지하는 비·와 같이 남.복한이 싱·호 싣체룰 인정한디·는 깃y 싱'

대방의 정치 . 경제,사회 . 문화제도暑 인정 . 존중하는 것 뿐만 이.니라 상대방의

법체계 밋 당국의 귄능을 인정 .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것은

상대방이 자기측 지역과 주민에 데헤 1적 . 물적 장소적 . 사항직 관할친을 헹

사한다는 겻舍의미한다, 결C-S- 상호 상대방의 실체인정 . 존중이라는 개념에는

남북한이 자기측 지역7민에 데헤 -]j-적을 부어하는 위에 대헤서도 인정 .

존중한다는 것- 물론 이겻은 우리 헌법의 엉토조항과 국민조항을 엄걱히 헤

석할 띠1 허용되지 74는 깃이기는 하지민·-까지도 네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47)

한

5

J

q 

團 團 團

團

납한적이라는 용어틀 사용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 ,

47) 이와 같은 2 을 김'안하먼 노[X·기본합의서와 갹종의 부속합의서를 -%언

그대로 충실히꺼) 이3 · 실초1하여 님-북관게가 진전될 경우, 우리로서는 호1

헹 영旦조항올 개정하거나 또는 게정히.지 입·더 라도 척어도 기존의 해식

론을 변겅하지 않을·'수 없게 퇸 것01다, 이 접에 관헤서는 諸威錦, 
"

憲

法1-. 統‥-關聯條項의 改廢問題, 
" "

統·-.-硏究論難,(民族統-.-硏究院), 창간

호(1992>, Pl], 263 - 306 참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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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요지>

D 입법 보완 방향

0 교 류협력의 주체인 남한주민과 재외동포, 해호1동포, 반국가 국외단체 등 관

련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어야 함.

- 신분별 정의 조항을 섄설하되, 교 류협력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과의 관계

를 고 려해야 함.

- 재외국민중 주민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

외국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d 통상 「주민」 이라는 개념은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교 류협력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남한주민으로 블 수 있는 여지

가 있으나, 차별대우라는 국제업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읖.

- 외국볍인의 국내 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낱북교류협력법의 적

용이 어려우며, 출입국관리지침 등에 의한 규제가 바람직함.

o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교류행위」 의 경우 현지법인은 국제법상 외국법

인으로 인정되므로 남북교류협력법싱e의 적접 적용대상이 아니나, 이 부분도

정책적 수요가 있는 만큼 입법적 보완을 통해 낱북교류협력법에 수용할 필요

있음.

D KED0의 남한주민성 인정문제

o 현실적으로 KED0가 국내볍에 의해 설립되기는 어려워 남북교류협력법을 바
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a

- 다만, KED0에 참여하는 국내법인곽 기술인력 둥에 대해서는 일단 남북교류

협력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음.
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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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骨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

a p

해외투자연구소 선임연구원 배종렬

a

. l l

.. ...... .. . .... ....

,, ....%1,, .., . ...

l 2)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恐 성전략 l

* 5

9톱녠도 발표

團

a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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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協力基金의 支효 活性{h 方案

l, g題4提

1990년 8월 1 일 녀b協力基金法이 공포된 이후 정부는 남북교

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증액해 . 왔으나, 그

基金規模와 運營方式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그 基쇼規模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1.)남북관계의 가변성, 2)

. 북한의 경제사정, 3)독일통일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남북

협력기금의 규모를 조 기에 증액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를 제시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용되지도 압고 있는 남북

협력기금을 위해 조기에 많은 금액을 적림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전체자원배분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運營方式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經濟事業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

제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T

이러한 상반된 견해속에서 일각에서는 確 b協力基金의 사용을 확

대하면서 낱북협력기금의 증역을 도모 해야 하며, 經濟事業에 대

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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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냐 하는 견해가 조심스럽

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견해는 최근 정부의 경협활성화조

치, 북한핵 및 경수로협상의 타결, 대북 쌀지원합의 등으로 그

현실적 타당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과거 북한의 핵문제로

釋 t當局間의 對話가 단절툉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사용도 중

단되었으나, 최근 남북당국간의 대화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남북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어느정2 축적되고 있다는 점

이다.

만일 남북협력기급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기급규모의 종액을 도모

한다고 가정하면 1 )어떠한 原屬과 基調속에서 남북협력기급의 조

성과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2)남북교류협력의 어러사업중 어

떤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優先順位는 어떻

게 정하머, 3)그 支援方'式과 支援條件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까 이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교류협력의 실태와 남

북교류협력을 둘러싼 주변어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어건, 그리

고 과거 確뎌b協力基金의 造成 및 運營實態의 분석으로 부터 출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제 2장에서는 현

재까지 조성된 남북협여기급의 규모와 그 운영실태를 살피보고,

제 3장에서는 남북교류협럭의 실태와 남북교류협력을 둘러싼 주

변여건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조성여건과

그 지원,조성전략읍, 제 4 장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지훤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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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원방식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til)호14造 4

199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협력기금은 1995년말 기준으로

그 純造成 t想規模는 전기이월금 l, 620억 9천만원, 95년도 정부

출언금 5SO억, 예상운용수익 85억 4천만달러1) 등을 합쳐 약

2, 256억 3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남북협력기

금의 조성 및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운영과 관련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은 크 게 資金의 造成側習과 資

쇼의 運營側面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團

그

1 ) tt協力조으의 W成 i

첫째, 기금의 재원이 特定寶金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다는

점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 4조 및 제 5조, 동 시형령 제 2조에

의하면 기금의 재원은 l )정부 및 정부외출연금, 2)재정투융자특

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국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기금의 운용수익금, 5)낱북협력기

금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S)남북교류협력사업 시

團

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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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에서 징자·됴]는 수입급 등으로부터 마련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1991 년부터 조성된 자급원을 보면 1395년 
.

5월말 현재

정부출연금이 l , 450억, 정- 오]출연금이 약 1 
,
380만원, 運用收益

이 약 260억으로 거의 대부분이 정부출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부록 1) 참조), 정부외출연금 내지 기타자금원에 대한 접근에
5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南 Ih協力基金의 사용이

부진하였기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기급원에 대

한 발굴을 소홀히 한 측먼도 존재하/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듈째, 기급의 운용효율이 극히 낮아 基金規模의 증액에 장애

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5월말 현재 기금이 사용되지 않

은 상태에서 運用收益이 260억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급의 조 성규

모에 비해 운 - 의 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南 h

協力基金에 출연된 政府出演金이 출연되는 즉시 재정투융자특별

회계 내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고 있기 때문이다2). 예탁

자금의 경우 그 운용수익은 5-6%에 불과하지만, 비예탁자급의 경

우 그 운용수익이 13%이상이라는 점에서 비예탁자금이 예탁자금

에 비해 2배 이상의 運用效率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기

금규모의 중대는 기금에 대한 출연급을 확대하는 것됴 한 방편이

지만, 이미 출연틴 기-計을 높은 이자율로 잘 운용하는 것도 미래

사용능력을 확대시 1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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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째, 현재까지 조 성된 葬 b協力基金의 규모가 남북관계의 특

성에 비추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북한에 일반

미 5 톤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94년산의 경우 약 U4억이,

89년산의 경우 461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3). 그 러나 정부가 1차로 15만톤(105만섬)을 복한에 무상지원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 般米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1, 700억

내지 1, 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까지 조성된 確 b協力基쇼은 쌀 제공 하나만으로 그 기금의 대부

분이 소진되게 된다. 앞으로 추가 쌀지원, 경수로 지원 등 남북

관계의 가변성을 고 려할 때 남북협력기금규모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째, 기금의 使用方式이 확대재생산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축

소재생산 지향적이어서 조 성된 기급의 확대에 제한적이었다는 점

이다. 여기서 擴大再生麻 指向的 基쇼使用方式이란 1 )기금을 사

용하지 않으변서 그 운용수익을 높이는 방법과 2)유상지원을 통

해 기금을 사용하면서 그 기금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을 지칭하며,

縮/J%%再生産 指向的 基金使用方式이란 무상지원 내지 손실보조 등

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총 27억

7천만원정도가 사용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무상지원이 약 15

억, 손실보조가 12 억 7천으로 
'

10帥의 자금이 축소재생산 지향적

4 )
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한 북경의 대북쌀지원합의에서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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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縮/]·再生産 指向的 基金使用方式은 확대되

고 있다5),

2) Wt1111基으의 Tgrn觀

첫째, 年度 初期運用 +뻬과 年末實績간에 괴리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1 년 이후 매년 설정틴 기금운용계획

을 중간에 수·정하고 있으머, 그나마 수정한 운용계휙도 년말실적

간에 심한 그]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부록 2> 참조). 이는 북한

의 NPT탈퇴로 아기한 核問題가 이러한 괴리현상에 큰 역할을 한

것이지만, 다르게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현실성과 그 운용계획을

실현하러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는 項으로 평가된다. 그 러나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페變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可變性

을 에측하기가 극히 힘들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실현가능

성은 크게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基金運營 T劃

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공우·과 합께 기금운영게획의 실현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둘째, 님'북관게의 가변성을 고러할 때 급박한 상황변화와 괸·

老하어 기금사용을 위한 대응태세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

행의 基金運營實態를 고러할 때, 그러한 대응태세가 상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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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겻으로 평가된다. 예를들어 1995년 5월말 현재 조성된 南

北協力基쇼規模는 전기이월금과 운용수익을 합쳐 I , 670억정도에

이르나, 이중 l 
,
150억원정도가 재정平융자특별회계에, 6억원정도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당장 가용한 재원은 800억원정

도에 불과하다6>. 確려b協力基金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공공자

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은 현재 5년만기로 되어 있고, 기간전 반

환이 상대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경우

예탁자금의 기간전 반환(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 15조)은 I )기

금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2)그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회계총세출예산액

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그 返還節次가 까다로운 편

이다. 반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예탁금의 期限前 償

還(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15조)은 l )기금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가 있어야 하나, 2)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재경원장

관에 통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그 반尋절

차가 간소하나, 기금의 사용시 節吹소의 制約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세째, 남북협력기금 운용게획상으로는 경제적 사업에 대한 유

상대출의 비중이 높으나, 실제 지원된 사레가 없다는 점이다. 修

표運用計헤을 바탕으로 할 때, 유상대출에 해당하는 교역 및 경

협사업에 대한 資쇼9fb은 199 >년부터 전체지원계획에서 40%이상

의 비중을 차지하고 였으며, 1995년도 지원계픽에 있어서도 4跡

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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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부록 3> 참조>. 有償貸出은 기금

규모를 증대시키면서 南北協力基金法 제1조에 규정된 l(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한다,는 입범정신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

서 현단계에서 가능한 有償支援方式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네째, 남 이산가족에 대한 南北協力基金의 배려가 부족하다

는 점이다. 물론 1992년 9월 정부가 8. 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

단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해 1991 년이후 지원실적이 없

으 머,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여타사업에 대한 지신

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離한家族의 방문을 반대하는 북한탕국의

태도에 기인한 것이지만, 남한당국의 지원부족도 한 이유가 묄

것으로 보인다.

i

3, lti)]基4%4援,造或與件과4援,造威1111

그 동안의 남북교류경혐, 북한의 개방전략, 남북교류협력을 둘러

싼 주변국들의 웁직임,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국내

의 분위기 등을 고러해 볼 때, 낱북협력기금의 지원,조성여건과

헌단계에서의 바람직한 지핀, 조성전락은 다음과 랄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40 -



1 ) st協)]基쇼의 支援,造成與件

(1) 南北交流實態에 대한 檢한

1988년 남북간 경제교류가 시작된 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間

接交易에서 점차 直交易/b
기

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대우의 남

포공단을 시작으로 하여 경제협력사업이 시작되는 탄계에 있다.

현재 낱북간의 직교역은 1991 년부터 시작하여 1995년 5월말 기준

으로 건수기준으로는 약 2, 9%, 금액기준으로는 약 4. 5露을 차지하

고 있다(<부록 4> 참조). 擔)l,에서 委認加工交易이 차지하는 비

중은 금액기준으로 1993년의 2. 3%대에서 1994년에는 8%대로 높아

지고 있으며, 1995년 4월말 현재 전체반입에서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 2%정도를 나타내고 있다8). g濟協力事業은

1995년 5월말 현재 약 20여개업체가 정부로부터 訪4h承麗을 얻어

쌍용 듕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방북을 하였으며, 현재 대우가

정부의 協力事業 승인을, 고 합이 協力事業者 승인을 득한 상태에

있다. 위와같은 남북교류협력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이 없이도

성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9).

예를들어 조 동호씨는 낱북경제관계가 南北協力基쇼法의 논의,제

정당시에 비해 크게 변해 남북'간의 경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I

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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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줄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
5

거로서 1 )對北交易은 정

부지원이 없이도 상당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2)기업들의 대북

진출의사가 높아 정부지원은 過當競爭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3)그 동안 對北情報蓄積을 통해 초기에 비해 대북사업에 대한 위

험이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축소로1어야 하며, 정부지원은 비경제분야 및 낱한당

국간 합의에 의한 사업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

다. 동 씨의 7장은 基쇼의 支援實할이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의

運用計劃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10), 향후 민간차원의 경제사업

에 대해 無償支援 내지 損失補助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상

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남북협력기금의 경제

사업에 대한 지원이 有償支援에 국한된다면 동 씨의 주장은 약간

의 수정이 밀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개된 남북교류협력의 내용을 살피볼 때, 1 )북한이 直

交易을 기피하고 있어 북한당국이 인정한 직교역은 통계상의 수

치보다 적으머, 2)직교역이라 하더라도 직접운송이라턴가, 직접

컴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머, 2)交易可能品

미 과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교 역의 확대에 제약이 있으며, 3)탄순

교역의 돌파구로 기대되는 賃加工도 임가공용설비부족, 임가공에

필요한 중간재산업의 낙平, 사회 1접자본의 낙후 동으로 그 확대

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
. 또한 對北投資도 과거 조 총련

의 合營經驗을 바탕으로 할 때 투자에 대한 워험이 높아 그 성공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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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12)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전적으

로 파악된 謝北進出意思와 실제 . 대북진출간에는 상당한 괴리현상

이 발섕할 소지가 크며, 대북전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표常操業에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간의 경

제교류협력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남북

협력기금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北韓의 開放戰略과 周邊國들의 움직임에 대한 檢討

김일성 사후 북한의 개방전략은 1994년 8월 18일 심양에서 얼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주체과학원의 김정기 교 수가 발표한 「
동북

아세아 경제협력과 조선의 경제전략.이라는 논문요로부터 유추해

석해 볼 수 있다. 동 논문에서 김교수는 1 )T業,g고業,貿易第

- 主義의 강조가 김정일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될 것이며, 2)계획

경제에서도 市場經濟와 국제경제교류를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

고, 3)자립경제도 세계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4)

대외경제적 연계률 다각화하기 위하여 무역활동의 다양화와 自由

經濟貿易地帶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3).

이러한 기조는 깁일성사후 김정일의 喪中統治에서도 관철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며, 문제는 주변국들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北韓

의 開放戰略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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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북한게방으] 제 1 축을 미국 중심으로 설정하어 체제안
a

정과 까國技術 및 資本導)k,의 분위기를 조성하머, 이를 위하어

핵 및 경수로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한다, 둘 , 미국과의 협상

을 통해 體制安定과 기술,자본도입에 대한 분워기를 조 성한 다음

김정일승계와 개방에 필요한 실제적인 자본과 기술은 북한개방의

제 2축인 일본과 조총런으로부터 획득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과의 %·교가 필요하머, 수교의 지렛대로서 쌀을 管용한다. 세째,

한국자본은 y 카드의 조카,로서 일본, 미국 등 서방자본을 끌어들

이는 지렛대로 唱용하머, 이 과정에서 가능한한 南韓當局을 배제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전략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내지 동북아전

략과 맞물러 우리에게는 새로운 휜'경을 조 성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T핵심키워드,는 개방의 후진지역이었던 북

한을 중심으로 하여 열강들의 經濟戰爭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교류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와는

다른 환경으로 韓國資本은 북한시장을 두고 일본 밋 서구기업들

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어야 하며, 특히 일본기업들은 北- B修交

와 관련된 자금의 혜택을 향-7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3) 過當競爭 憂慮와 基金支援에 대한 4h韓與件 檢討

향午 교 류협력과 관련하어 현실>으로 제기되는 큰 우려중의 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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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과당경쟁문제라 할 수 있다. 過當競爭豫想에 대한 주요 논

거로는 1 )남한기업이나 서방기업측의. 대북진출 수요에 비해 북한

의 교역 및

'

외자유치 수용능력이 매우 적으며1j), 2)경제적 내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는

국내기업의 유힌이 크 며, 3)남북협력기급의 존재와 손실보조, 채

무보중 등 유리한 지원조건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과당경쟁이 예

상되는 상황에서 대북한 경제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면,

정부가 스스로 과당경쟁을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측

면에서 經濟事業에 대한 政府支援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1되.

그러나 1 )공식적인 대북투자가 1건도 없는 상황에서 過當競爭聞

題는 아적까지 현실화된 것이 아니며, 2)대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과당경쟁이 발생할 경우 그 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교류협력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 )북한의 침체된 경제사정상 잠재적 투자

수요가 현실적 투자수요로 전환되는데는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4)금융지원이 없다면 대북투자보다는 오히려 海까投寶1S)가 선호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

며, 다만 그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조심스럽

게 제시되고 있다.

대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요소
4

는 낱북교류협력에 대한 기금지원은 다량의 不實債券을 양산할

項이라는 졈이다. 1988 년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시작된 이후 경제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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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실제지원은 천지무역의 쌀. 반출과 관련하여 남북협

력기금의 손실보조와 코오롱상사의 양말제직기계 반출과 관련하

여 중장기수출보험금의 지급 2건이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 앗W

物資償還이 이루어지지 V1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經품事情 내지 까換事情으로 부

터 발생한 것이지만, 기금지원이 예상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

다 하겠다. 엄격히 말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사업의 경우

기업자신의 리스크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2s實債

券을 양산하면서 까지 對北經濟事業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지원에 대한 설득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경제

사업
.

에 대해 기금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債務保證方式이나

損失補助方式은 남북경제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餘他基金의 造成 낄 支援 움직임에 데한 檢討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지왼여건으로 남북협력기금의 향방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서는 對까經濟協力基

쇼이나 輸出保險 등 어타자금에 의한 지핀논의와 統-基金의 조

성논의라 할 수 있다.

먼저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수출보험 동 여타자금에 의한 지원

필요성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고1 
)

, 輸出保險의 경우 실제 지

급된 사례가 있다. 최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남북한교역에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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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피해를 본 코오롱상사에 대해 중장기연불수출보험금사고 금액

으로 약 10억 2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18). 문제는 동

지원이 確 b交流協力法 내지 南北協力基쇼法의 
.

테두리를 벗어난

금융지원이라는 점이다. 보험금지급의 근거는 1990년 9월 21자

상공부의 r 남북교역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인수방침,이나, 문제는

수출보험의 지급대상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수출입에서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이다, 남북간의 거래는 輸出)Il%,으로 정의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보험금의 지급은 우리 스스로 민족내

부거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f 남북사이의 화해와 블가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

15조에는 남북간의 거래가 民族內部去來로 규정되어 있고, 졍부

는 이를 됫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였다. 또한 95년 1월 3일에 공표된 r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에 관

한 특별법」 제5조에도 
r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

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

북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라는 立法精神을 바탕으로 할 때,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공여되는 變까g濟協力基金이나 輸出保險

등을 통한 금융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연다.

다음으로 統-조쇼에 대한 논의는 1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기금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 낱북협력기금과 별도로 통일기금을 신설

하는 방안 등 기금설치방식과 관毛된 검토와 2)통일기금의 事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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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成 필요성에 대한 검見로 축약해 볼 수 있다13). 統-基金에

대한 논의는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와 직결되고, 낭북협력기금의

규모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여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여기서 별도로 통일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1 )남북협

력기금규모를 감소시키고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의의를 약화시키

며, 2) 吸收統-을 우려하는 북측을 자국할 수 있으며, 3)南北協
고

르

) l 基金에 의한 지원은 롱일비용과 통일시 투자수요를 사전부담하

는 통일기금적 성격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기금이 필요하다면 南

北協力基金에 統-基金的 性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일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기금적 성격을 부여한다면 남

북협력기금에 대한 定義를 어떻게 하뇬 것이 바람직할까 統-

基쇼에 대한 정의를 r 급작스러운 통일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중 통

일과 함께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財政支出을 무리飢이 충당하기

위해 사전에 조성되는 재원.으로 이해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의는 T 미래 급작스힘게 발생할 재정부담에 즉각적으로 대

- 하기 위해 그 受容能/1읍 증대시키연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

는 남북교류협력을 사전에 지칭하기 위해 조 성되는 재원,으로 정

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確뎌h協力基金規模는

턱없이 부족하며, 그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運用效率의 極大化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確뎌b協力基金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내

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머, 오 히려 어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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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麻北協11基金의 支援,造肩으m略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영실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조성여건

을 검토해 볼 때, 향후 낱북협력기금의 지원꽐성화를 위해 필요

한 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21).

1 ) 統-基金的 性魯의 부여

남북협력기금에 통열기금적 성격을 부여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성

격을 재정의한다. 예를들어 남북협력기금을 r 미래 급작스럽게

발생할 재정부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受容能力을 증

대시키면서 統-w用을 줄일 수 있는 낱북교류협력을 사전에 지

.

원하기 위해 조 성되는 재원,으로 정의한다. 동 원칙에 따를 때,

다을과 같은 점이 강조된다.

첫째, 南北協力基쇼의 대폭적 증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재원은 정부재정뿐만 아q라 묘間資金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기금사용을 확대하면서도 기금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방안으로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有償貸出을 들 수 있겠다.

세째, 基金規模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금운용방식을 강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l )이미 조 성된 기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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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금지, 기여타기금 내지 급융

기관으로부터의 借(A,擴大21) 등을 들 수 있다.

네째, 년초 基金運用計劃樹立時 해당년도 사용기금과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오로 나누어 편성한다. 전자는 해당년도에 어

느정도 예측가능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무상지원기

금이며, 후자는 급변사태에 당장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즉시

동원가능한 형태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칭한다.

2) 基金의 豫算的 使用 縮/]·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예산적 성격보다는 기금-적 성격을

강조하여야 한다. 기금은 미래사용을 위해 축적을 강조하나 예산

은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남북

협력기급의 사용방식이 확대재생산 지향적이라기뵤다는 축소재생

산적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예산적 성격이 강하였다. 동 원칙에

따를 때, 향후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 려한

다.

첫째,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이 있고 그 자급의 사용이 예를들어

무상지원과 같이 소모성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통일원의

정부예산으로 편성한다.

둘째, 예측가능성과 연W성이 없는 사업(예: 인적왕래, 학술,체

육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가능한한 협력기급의 운용수

익 범위내에서 지원한다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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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예를들어 대북쌀지원과 같이 예측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기금의 운용수익 범우1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여타기금으로부터의 차입으로 해결한다.

3) 基쇼의 窓 1 的 性魯의 强調 
'

對北 政策性 金融支援과 調達의 옆D는 確려b協%J基쇼으로 일원화

한다. 確 b協力基쇼法 제 8조(기금의 용도) 및 南北協力基쇼運用

管理規定 제 7조(업무의 종류)에 따르면 낱북협력기금의 사용용

도는 금융, 보험뿐만아니라 무상지원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또 한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 및 제 5조(장기차입),

동 시헝령 제2조에 의하면 다양한 財源調達方式이 규정되어 있
된

다. 따라서 대북지원을 위해 또다른 기금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 원칙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된다.

첫째.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여타기금이나 정부재정이 동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 지원자금이 豫算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면 동

지원자금은 남북협력기금의 창구를 통해 지원되도록 한다23).

둘째, 대북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政府保證에 의한 海外起債가 필

요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대외기채를 담당한다24).

세째, 對北支援과 관련하여 통일기금과 같이 政策性 基金의 별도

설치에 대한 논의를 불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協

力基金에 통일기금적 성격을 부여하면 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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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民族內部去來性 提高 
.

기금의 조성과 지원은 남북간교류협력이 민족내부거래라는 대원

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民族內部去來性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지도록 한다. 동 원칙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된

다.

첫째,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보험 둥과 같이 그 섣치목적이 다

른 국가를 대상으로 공어되는 자금이 대북관련 교류협력사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어 지원되는 자금의 지원조건은 여

타국가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의 지원조건보다 유리해야 한다. 예

를들어 1 )대북한시설재 반출에 유상대출을 실시할 경우 수출입은

행의 산업설비7출급융보다 지원조건이 유리해야 하며, 2)차관성

자금을 북한에게 공여할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조건보다

는 우대적이어야 할 것이다.

5) 有償貸出 中心과 償還性 重視 : 經濟事業

경제사업에 대한 기금의 사용은 유상대출중심으로 운영하머, 지

원된 금융의 원리금회수에 만전을 기한다. 동 원칙에 따를 때,

향후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온 점을 고 려한다.

恨째, 남한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회수가능한 프로 젝트에 한해

서 담보를 바탕으로 有償支援을 실시한다. 즉, 금융지왼에 있어

서 7F實債券의 -(려가 있는 손실보조, 채무보중,북한원叫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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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매각 등은 지양한다.

둘째, 손실보조, 금分기관의 미결제채권의 인수, 북한주민에

대한 신용공여는 낱북간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肩려b當局間의 슴意

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세째, 
- 

경제사업이라 하더라도 離散家族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멀

어줄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우대적인 지원조건(무상

지원, 손실보조 등)을 강구한다.

l. 畜1協)) 4i 事業과1援方%

남복협력기금의 지'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왼칙과- 기

조를 위와같은 체계로 파악할 때,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에 대해서

는 경제사업과 비경제사업, 그 리고 당국간 합의사업으로 나누어

그 지원사업과 지원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2되.

1 ) 經濟事業에 대한 支援

기금의 經濟事業에 대한 지원은 기존 교 류협력을 한 단계 c-l
團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그리고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그

호援事業과 支援方式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 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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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원사업과 지원방식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이 昏 수 있다.

첫째, 2 역의 경우 陸路運送을 실현시키는 經濟事業에 대해

반출입자금대출과 손실보조 또는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을 공여

한다.

둘째, 임가공활성화를 위해 시설재를 반출할 경우 擔出者의

]1혼W負 하에 반출자금을 공여하며, 그 지원조건은 수출입은앵

의 産業設備金融의 지원조건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세째, 離散家族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멀어줄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반출입자금대출과 손실보조, 경제협력사업 자금대

출, 또는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을 공여한다.

네째, 協力事業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기때문에 금융지원

을 단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현가능성이

높고 주변국들과의 경합이 치열한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選5U的으

로 協)]事業者의 危險負 하에 쇼融支援을 고려할 수 있다26).

향후 급융지원을 고 려한다면 l )吾류사업, 롱신사업 등 인프라지

향적 사업, 2)입가공 등 수출지향적 사업, 3)자원개발사업 등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2 ) 非經濟事業에 대한 支(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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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非經濟事業에 대한 지원은 l )민족 동질성의 회복에 크

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지원의 필요성이 크 며, 2)현실적으로

北韓側의 費用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스스로의 비용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3)사업의 추진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無償支援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비경제적사업가운데 정부가 크 게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1 )이산

가족의 상호방문이나 서신교환 또는 이를 주선하는자에 대한 지

원의 확대와 2)1992년이후 단절된 문화, 학술,체육협력사업에 지

원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3) 當局鬪 合意事業에 대한 支援

mt當局間의 合意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경우 당연히 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나, 어떤 사업이 남북당국간의 합의사업이 될 것이

며. 그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는 대해서

는 異見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當局間의 合意에 의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 것언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l )도로, 철로, 통신, 전력 둥 교

류협력의 증진에 불가결하나 민간기업의 참여가 쉽지않는 프라
i

사업, 기輸出志向的 工業化를 위한 공단조성 업이나 기존 산업

설비의 개보수와 시설근대화사업, 3)식량, 생필품 등 의식주의
J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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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 관련된 사업, 4)공장가동을 위한 원유제공사업, 5)借敦導

A에 대한 지급보중사업, S)자원개밭이나 해외공동진츨사업 등올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差8Ufb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당국간의 합의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제사

업의 경우에는 유상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지원금리를 우대하는 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27).

' 

l(J



(附錄 I> 確 b協力基金 造成 및 運用 現濁(1995년 5월말 기준) .

( 단위 C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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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27 南北協力基金運用計뻬의 年初計劃과 年末ta 現濁 ( 단위 : 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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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3> 南4h協力基金運用計劃의 項爾別 支援 比호

(단위 : 억원, % )

x

m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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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4> 南北交易의 年度別 承騰實績(1386, 10 - 1995. 5)

l i 8] ] 1 l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g ( )내는 직교이 실적입.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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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셕<

l )동 수치는 수출입은행 남북기금부의 전망치임.

2)1992년도 정부출연금 400억중에 350억이, 1993년도 정부출연
團

금 400억중에 400억이, 1994년도 정부출연금 400억중에 400억

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되었으며, 1995년도 정부출연금

550억중에 400억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될 예정으로 있어

1992년이후 정부출연금의 약 89%가 1993년까지는 이자율 5%로,

1994년부터는 이자율 6%로 고정되고 있다.

3)매일경제신문, 대북한쌀제공 얼마나들까 . 1995. 6. 20 4면.

4)無償支援우로는 제 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 낱북단일팀

에 대한 體育協力 支援으로 약 1억 6천만원(91년 3월.), 제 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참가 남북단일팀에 대한 體育協力支援으로

약 7억 s천만원(91년 5월), 8. 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 환사업 지원을 위한 民族共同體 回復支援으로 약 6억

5천만원(92년 9월)이, 損失補助로서는 천지무역의 대북한 쌀반

출관련 약 12억 7천만원(91년 10월)이 있다.

5)조선일보, 1995년 6월 22일자 대북 쌀지원합의문 참조.

6)95년도 정부출연금 550역중에서 400억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예정임

7)여기서 직교역이라함은 계약서의 서명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분

류.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직교역이라고 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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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51지 21다.
된

8)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제46호), 1995년 b필,

p. 16.

9)이러한 견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으로서는 조동호, 
"

대

북경협에 대한 정- 지원의 기본방향, 
" f 낱북교류협력 법-제도

실천과제 연구J,, 통일원, 1994, pp, 70-95.

IO)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은

천지무역에 대한 손실보조 1 건뿐이며, 나머지는 비경제분야

및 남한당국간 합의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따라서 동 씨의 주
a

장은 현재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 l )배종렬, 
"

북한의 경제개방전망과 대북경제협력 추진방안, 
"

r 政策硏究., 제115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4. 12, pp.

45-47.

. 12)배종렬, 
"

북한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 「통일문제

언구,, 1994년 어름, 평화문제연구소, pp, 135-151.

13)김정기,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은 천지무역에 대한 「
동북아세아 경제협력과 조선의 경제

전략., NONA, I.ntem3(ional Academic Forum, 중국 심양, 1994

년 a월 18 일,pp, 11 - 23.

14 )조동호씨는 l )북한의 외자-i치희망프로젝트, 2)중국의 외자

유치경험, 3)조총련의 대북합영경험 둥을 고 려할 때 년간 북

한요1 외국인투자수용능력은 대략 2 억달러률 넘지 뭇할 것이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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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동호, 낱북협

력기금의 운용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33. 5.

15)조동호, 위의 글(1993. 5)과 조 동호 앞의 글(.1994) 참조.

16)1995년 2욀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총

6, 347건에 135 억 불에 이르고 었으며, 1994년 한해동안에 신

규해외루자가 2, 000여건, 40억달러 수준이며, 이중 거의 대부

분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동으로 진출하고 있다.
職

1기조동호, 앞의 글(19開. 5), 참조.

18)중앙일보, 대북교역업체 첫 보 상, 1995년 5월 12일. 코오롱

상사는 북한의 경공업무역회사에 양말제직기계와 원자재를 제

공하고 그 대금은 생산개시후 3년안(1994년 3웡까지)에 현물

로 상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지난 90년에 체결하고,수출보험에

.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

난 93년 3월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 냉각되변서 코오롱상사의

대북한 원자재반출과 함께 북한즉의 현물상환도 전면 중단되

었다.

19)조동호, 앞의 글(1993. 5), pp. 49-61.

20)위의 글, P. so.

2이본 소고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 기급규모와 관련된 언급은 논리전개상 필요

한 범위내로 제한하였다. 
'

21 )예를들어 현재 기금운용수익이 13%이상이라는 점을 고 려할 때

I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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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급규모가 충분할 경-Y- 어타기금으루부터 차입에 대한 원리

금은 기금운용의 수익금R)·으로V 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극

단적으로 말해 차입이자율이 13%이하인 자금은 차입만으로도

기금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다,

22)기금이 1조 인이고 이자율 15&로 운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년 사용가능한 재원은 1 , 500억이 된다,

23)예를들어 경수로사업이 對北協力事業 承認을 받고 지원자금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보유 한전주식을 매각하였다면, 동

자금의 공급은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KED0에 지

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북 쌀지원에 糧特資金이 사용

될 경우 그 支援窓0도 협력기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경수로 자금조달과 괸·련하어 언론 동 입각에서는 한전의 對

까起債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으나, l )경수로 자금지원은

무싱-적 성격이 강해 전형적인 정책급융에 해당하며, 기한

전주식의 상당수를 이미 민간이 보-R-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

의 대외기채는 民間株主의 동의가 필요하며, 3)설새 한전의

기채률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채와 관련된 손실에 데해서는 남

북협력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이 . 직.접

해%-1기채, 차입에 나A-f는 것이 타당하다.

25)이에 대해)%]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떼문에, 본 소

고에서는 개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26)그러나 호[헹 겅제협력사업자금의 貸出金矛1]가 5%로 고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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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6조) 탄력적이지 못하며, 
-

그 조건이 너무 우대적이라는 접이다. 예를들어 공공자금관

리기금에 대한 傾認쇼利가 6%이며,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에

대한 固定金+l]가 跡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경제협력사

업자금의 대출금리는 최소 6%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27)기금지핀이 이루어질 경우 유상지원이라 하더라도 대외경제협

력기금의 지毛조건보다는 우대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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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요지>

o 남북협력기금은 그 성걱상 통일기금으로서의 성격도 함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남북협력기금은 
「급작스런 통일에 수반되는 정부답 중 통일과 합께 즉각적

으로 요구되는 재정지출을 무리似이 충당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성되는 재원,

이라는 정의도 가능

o 현재 남북교역의 반입 · 반출 비율을 블 때, 반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떼문에 냠북교억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은 결국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성

격도 힘-깨 갖는다고 볼 수 있음.

o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대부분이 재정투융자특별최게나 공공자급

관리기금에 묶이 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남북힙력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t

D 기금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한 문제

o 기금 조 성측먼에서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결집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출연의 화

대를 궁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펄요하다면 Iw'통일복권」 을 땀행하

는 방안도 고 려해 볼 필요 있음.

o 냠북교류헙력 확대를 위한 협력기급의 대규모 지원은 남북교류헙력 추진의 장

기적 프로 램이 마련된 후, 이에 따라 단게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비.람
직함

D 기금의 지원방식과 관련한 문제

o 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효율 인 기큼운용 차원에서 시장경제논리에 의
한 지원이 바람직함.

- 금융지원 등에 있어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머, 해외투
자에 준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면 충분함.

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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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금의 지원방식은 초기단계에서는 유상지원을 위주로 지원하여 지원에 따른

협력기금 소모분을 자체적으로 보전해 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운용수익 범

위에서 점차 무상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J

D 지巷대상의 문제

o 남북협력기급은 대부분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한 당국간 경협 동 당국차원의 교 류협력에 대한 지원으로 대상을 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함.

o 남북교역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올 직교역에 한정한다는 지원원칙은 남북

교역에 따른 RISK는 직접교역이나 간접교역 모두에 있으며 정부가 직교역으

로 분류하는 교역도 엄밀히 따져보면 간접교역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익 엾다고

봄.

o 기금의 성격을 고 려할 때,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은 소수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보다는 소규모나마 다수의 중소기엽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남북교류헙력

의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함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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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합의서 채택이후 인적교류에 관한 법적 문제
團

t

1. 통일 단계에 있헉서의. 인적 교류
團

L 남북 교류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우1싱6

e 궁극적 목표인 롱일 (l.민족 1국가 1체제 ) 의 a실현을 지향하는 과됴

적 잠정적인 성격.

e 남북 합의서의 철신: 1민족 1국가 2정부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서 숭인하지는 않으나 하나의 정부로서는 인

정.

o 단계별 기본 규범

1 ) 남북 교류 단계: 군사 정전 협정과 남북 각종 합의서5

2) 남북 연합e 평화 협정 또는 민족 공동체 헌장.

3) 통일 국가7 홍일 헌법.

따라서 교류는 통일 지향적으로 조정 유도.

e 통일 (교류도 당연히 포함> 을 규율할 힌법 윈리t

자유 반주적 기본 질서와 안간의 존엄 등 국민의 기본권.

따라서 최총적 해석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가능성이 존재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2. 동서톡의 고류 과정

e 서독과 동독간의 최초의 회답 (Verhandlung): 1970. 11-. 17.

-

'

유럽 중섬부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며 앙국이 관심울 가지는 문

제에 대한 의견교환'의 형태로 개최.

e 그 후 양국간 최초의 조약: 1971. 12. 17. 
w

통과 여형 협정'

압씻핵朝*'卷 
' 卷刺 荊 索

양국 정부는 4대국의 위일자로 형몽.
- 통과 여헝 위원회 구성: 협정의 적용 해석상회 난점이나 이곈 해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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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국간 최초의 독자적 인 조 약: 1972. 5. 26. 
"

통행 조약"

- 철도 교 통, 네륙 항해 교통, 차량 교 통, 해상 고 롱을 규정.

- 국경 지역의 철도 교 통의 세부 규정은 1972. 9원 국경 통과 철도 
'

교 롤에 관한 합의 도출.

o 통일시까지 양국간 조약 관계에 관한 기본 문서: 1972
t

12. 21 ,

기본 조약

- 동등성을 바탕으로 상호 정상적, 선민적 관계 발전.
- 실질적, 있도적 문제를 규정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겅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추가 의정서에서 열거.
- 당시 평화 조약의 昏결과 4대국의 권리와 책입 존재라는 투수한

독일 상태는 무변叫.
- 연방헌법재판소: 양독 사이의 국가적 조약은 2개국간의 조약을

의 미하며, 단일 국민으로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섹위

능력은 없다하더라A도 1945년이 계속 존재하는 전체 독일 국가

의 부분인 두 국가간의 조 약이 라고 판결, (부분 동입설 )

따라서 이는 이중적 성격용 인정 - 성 질상 국제법상의 조약이나

내용상 국가 자체 내부 관계률 규올하는 조 약이다.
- 서독은 명시적으로 동독의 국제법적 숭인율 거부循,기 때문에 서

독과 동독간의 6계는 특수한 국내법적 관계로 남아있다. 양독은

유엔에 동시 가461하였으나 좌석을 인접 케 함으로써 두게의 국가

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o 상주대표부 교환: 기본 조약 제8조에서 규정.
IS74, a. X4. 의정서에서 핑요한 세부 사할 규정.

o 기본 조약에 의거해서 처음으로 체결된 협정; X374. 4. 2S. 
"

보건

제도 분야 협정"

- 양독간의 여 행자에게 무료 진료 청구권울 보장하고 전염병 예방

및 뵈치에 관한 정보 교 판, 의 약품 교 환, 마약 등 항정신성 물질

악용 방지 협력을 규정.

o 우편 및 통신 교류 협정: 1976. 3. 30.

양독간 우펀 교튜와 제공된 급부에 대한 경제를 규정.
Z

e 독일인의 결집에 큰 공헌을 한 것은1973. a필이 래 서독 제1. 제2
관영방송 (새0, ZDF) 와 수개의 신문 잡지 기자들이 동독에서 직접·
보도할 수 있1[던 점이다. 동독 주민들은 매일밤 TV를 보며 그 들

방송국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그 둘 나라에 대한 맙은 것율 보고 
·

서.독식의 논덩과 . 판겁윷 배우게 되 었,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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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 후 1982년 폴 정부에 있어서도 계속 추전되어 (1973 연방회의.에

서 FrariZ Josef Strauss: Facta S(Jn t servan da. ) 1989년까지 양독

간에 30여개의 협정이 채결. (지불. 환경, 경 계, 체육, 문화, 도로

견결, 하수구 등>

주목할 것은 여행이나 베를린.통형의 분야 동 실제적인 규정에 관

한 양독 사이의 대부분의 합의는 조약이나 정부 협정의 형태가
: 아니라 교환. 각서 또는·희정서에 흐. 내'용이 포함되이 있었다.:.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사항이. 동독의 내부적인 법를 s정에 유보

되 었던 것에 양자가 이해를 해야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1972년 이후 동독과의 회담에서 합의된 여헝 규제 완화 조치는

서독 정부에 있어서는 단지 고지되었뎐 반면에 동독은 법규 개정

이나 승인 철차 개정을 통하여 
'

실현되 었다.

o 7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양독의 
'

병존' (Nebeneinander)' 은

양자간의 조 약 정책에 의해서 이룩되었'다. 이 시기에 헝해진 그물

같은 조약이나 합의는 매우 요]밀했기 때문에 그 
' 

후 국제 정세의

부정적인 급효·과가 양자 관계에 卷 영향을 미칠 수 飢었다. .

동독 정치의 급격한 변화가 자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 공공연한 조약 위반은 섕기지 않았다.

II. 관계 법령의 재검토

1. 용어상의 재컴토 .

' 

낱북 고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 1조: 
'

. .

'

;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k

(이하 
'

낱한' 이 라 한다) 과 그 이북 지역 (이하 
'

북한' 이라 
'

한다) 간의. . .

"

a

.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 제 i조: 북한 괴뢰 접단

o 북한 ]라는 웅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범에서 처음 등장.

출입국 관리법 (l$92. 12. e. 개정 ) 제 98조도 같은 용어 사용.

북한의 법적 실체暑 지칭하는 응어가 아니고 지역'적 명칭에 불과

하기 때문에 복한 당국의 의사결정과 관巷로i는 사항을 법률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飢어진다.

I

- 법 시행령 제 34조 제 1항 4호에서 
' 

북한 당국의 확인서'
-

「 1민족 1국가 2정부 , 라는 낱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상 남한 정부,

북한 정부 는 용어 사용도 고려.

g
'

국민' 이 라는 표현 대신에 
'

주민'이라는 표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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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 3조w 제 4조.

o 제 3조:

남북 교류 딜 통일읗 규을한 헌법 조항.

이 조항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냉되고 있음

사견: 대한제국은 계4- 존재한다. 종전과 갈이 권리 능려을 가지고

기구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행위 능력올 가지지 못할 뿐이다.

( 헌법도 전체 한국 국민과 전체 한국 국가 권뼉이 존재한다

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올 (또는 데한민국 입시절부의 법봉을)

계1승한 겻이 아니고 국가로서 동일하다.
그 러나 그 영토적 외연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동일하다.
조선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제법의 희의에 있어서는 국가

이며 그 러한 것으로서의 국제법 주체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꽈국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으로 간주될 수 없다.

남북간의 骨 함의서의 체결올 사실싱e의 승인이라고 평가

한다 하더 라도 이는 룩별한 성격의 사실상의 승인이다.

전체국가의 비조적화에 의하여 국내법 질서가 昏결된 켜우

에는 필요한 것이다.

세력 간의 판계暑 규올하는 보련적인 국제법'이 성립하지 묫하
고 있는 것이다. 그 국가설이 주장되고 타국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겨우에는 통일은 내정간섭으료 비+어깅 수도 있

다.

따라서 제 8조는 통일 논의의 근거가 되는 조항.

o 제 4조0

a

봉일 정책의 방향 제시暑 해주는 규정.
-Y-력 등일이 아닌 평꽈 롱일 정책, 나아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입각한 평화 통일음 추진하도록 제시.

이 러한 홍일어1는 이론상 
'

합의에 의한 룡일"과 
'

한 체재1의 소변에

의한 몽L일'을 심4싱d管 수 있고, 건자가 
'

인으1적인 g일' 
'

위로부터

의 8일'이라면 후자는 
' 

하나의 자극'어1 의한 자연스러운 롱입
'

아래로부터의 8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체제暑 모두 조화 시쾰 수 있는 제 3의 처]제랍 불가농

하며, 형식상 함외에 의한 언법 제정 권력의 · 헝사에 의한 롱일이라
도 사칭상 양체제간의 택일이 있음 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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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보안법

e 헌법.제 3조, 제 4조 의 해석에 비추어 국가 보안법의 
. 헌법적 근거

는 제 3조가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근거 조툰인 제 S7조 2항이며

따라서 국가 보안법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일반 왼칙에 따

라야 한다. (1991. s. 31. 개졍된 국가 보안법 제 1조 2항 참조)

e 국가 보한법 제 2조의 반국가 단체 정의의 개정 필요7
處

[

개정전의 국가 보안법 제 2조 2항 -

'

제 1항의 목 으로 공산 계열

의 노 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짐단도 반국가 - 단체

로 본다." - 은 1991년 중복 규정이 라는 판단어1서 삭재되 었지만 제

2조 1항에서 
' 

이 법 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 . .

'

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판례상 북한을 여전히 반국

가 단체로 보고 있다. ( 정부률 참청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은 북한외에는 이 지구상에는 었다. )

그 러나 
「

1 민족. 1 국가, 2정부 , 의 공식은 낱북 기본 합의서에 여

실히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문은 
'

국가의 존립, 안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첨해함읔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으로· 개정되어

야 할 것이다. (독일의 헌범 보호법 제 1조 참조)

(이렇게 개정될 때 만약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거나 또는 일면에서

어전히 대남 적화률 꾀할 때는 당연히 여기의 반국가 단체에 포 함

된다. )

4.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이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울 피함.

d 통일원 장관의 접촉 등에 관한 숭인이 거부된 자의 법적 구제 수단
w

(11echtsweg) 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통상적인 형정 심판 제도와 행정 소송 제도에 따라야 하나"

일반 법원의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는 부적격하다.

W

사견: 이를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의 기능 ( 법 제 6조) 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함.
T

o 법 30조에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통하는 국외 단체의 牛성원을

븍한의 주민으로 의제한 규정흔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북한의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 이라는 표省은 개정전의 국가 보안

법 제 2조 2 항의 
「

공산 계열의 노 에 따라 팔동하는 . 이 라는

표현율 따른 것이 라고 한다, 또한 이는 일차적으로 조총련계1 재일

동포와의 접촉에 대해서는 사전 숭인울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함으로
.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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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나 
「

7, 7 선 언 , 에서도 명시 적으로. 주총련계 . 동포의 자유로

운 조국 방믄을 보장하고 있다.

o 법 26조 4항과 같이 다븐 빕률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령으로

륙례를 정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 50조 s항에서

이릅 다시 관계 행정 기관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한것은 위임

입법의 핀칙 위 반한 것이다w

[I f. 새로운 법적 문제

1. 국적 문제

o 북한 주민이 그 사유暑 暑문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혹은 재외공관에

들어와 그 주권하에 높이게 될 때 동인들의 요구에 반하여 그 국적

쥐득名 거부하는 것은 위헌의 소 지가 있게 핑.

o 북한 주민은 남한의 국척과 북한으로부터 권-민권올 취득한 주민을

의미하게 팀.

o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 제 1 5조: 당연히 국적은 가진것으로

보고 본적 취득 절차로 규정.

o 남북 기본 합의서 제 17조 : 민 구성왼

이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국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

공몽 국가
로 조직되지 않은 한 민족의 섬원이나 다수 민족 국가중의 민족

탄체 또 는 특정 민4에의 귀족성을 의 미한다.

o 북한에서 공민권各 취둑하혁 거주하는 소련인. 중국인 등읕 곧

한국빈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외국힌 토지법 등의 제,한 적용
여부)

o 서독은 연합국 유보와 득일 민-吟의 단일성에 대한 기본법상의 입장
고 수 때문에 기본 조약에서 톡일 국적의 법적인 분리暑 장하는
동독측 주장에 부응할 수 엾었,다.

2. 형사법상의 문제 .

a 남북 주민 왕래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6의 처리에 관안 함의가
필요.

6 형 법에 의하면 북에서의 남한 주민의 범죄나 남으로 온 북안 주민

의 범죄 가 모두 대상이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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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간 일정 한 합의가 필요. 
'

형위자 준거주의와 행위지 준거주'의가 예상 가능하나

헝위자 준거추의는 범죄인 인도 등의 사후 조치 필요와 남북

법 정서의 유지 차원에서 문제점.
'

T 

헝위지 준거주의는 왕래하는 남북 주면은 상대방 형사법을

숙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비교 우위가 있음 ·

e 사법 공조의 한계: 북한의 범률 체계는 남한의 법치주의적 사법 
-

체계와는 판이한 성격을 가지므로. 봉조의 대상이 된 형사 판결이 
.

우리 헌법상 기본 원리에 반해서는 안됩.
'

-

.

독일의 입법 례에서와 같이 공조 집행의 관할 지 역 검찰에게 맡기는

방안도 겸토 가능.
'

.

3. 민사법상의 문제

e 남북 주민 왕래시 발생할 수 있는 만사법 특히 친족 상속법상의

분쟁에 관한 합의가 필요, .

- 이중혼의 문제! 남북은 모두 일부 일처제 채택.

가능한 해결 방법으로는 전본 인정주의,, 후혼 인정주의, 당사자

선택주의가 있으나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왼칙상 후혼 인정

주의가 타당. 
·

'

- 상속의 범위와 순위. 상속 · 회복 청구권 등과 관련된 운제는 남북

합의가 필요. 
·

e 그 밖의 경우는 합의에 의해 섭외 사법 준용 가능
n

4. 남북 상주 대표부의 설치 , 합의 필요.

o 남복 고류 협정에 관한 법률 시햄령 제 10조 1항 5호의 북한을 방
분하는 동안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울 보중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 34조 1항 A호 북한 달국의 팍인서 등의 규겊은 낱북 상주

대표부의 설치를 통할 경우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는 독일의 경우처럴 기본.조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며 현실적

인 어려움 둥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 주민의 왕래 활성화초] 반드시 그 실익이나 상징성이

대두될 것이다.
團

s. 비국가적힌 제도상의 합의

남북한 왕래시 비국가적인 기구 사이에 분정 예상.

예를 들毛 차량 보험. 의료 보험 동에 있어서 보상 주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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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결제 동에 대한 특례 필요.

8. 비상업적 물자 교류

남북 주민간의 밀접한 . 관계나 우리 민족의 정서상 상호간 비상업적

물자 교 류가 빈번해짐.

이 경우 선뭅용 소포, 왕래시의 휴대 선물 등에 대하여 그 종류 및

수량, 그 절차등에 관한 고 시가 唱요. (기호骨, 가전제움 통)

현재는 
'

낱북한 왕래자의 휴대 급지骨 및 처 리 방법' 과 
'

남북한

교 역 대상 물품 및 반춥 반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

만 있울.

룩히 필름 휴대 여-7-는 문제가 윌 수 있다.

7. 군사 분계선을 동한 불법 월경자

평화 협 정이 아닌 정전 협정하에서 군사 분계선을 통한 불법 월경자

에 대하어 총기롤 사용하여 사살하는 상항이 남북의 현실이다.

인간의 존엄. 법를에 의 한 재판을 빌율 권리 등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오늄날 재고 요망.

물론 준 전시 라는 현실적 여 건을 고려할 수 {l-에 엾으나 남북간의

합의가 펄요하다.
호네커 재판에서 보둣이 이논 통일후 풍요한 과거 청산의 과제로 떠
오暑 것이다.

a. 님-북 법률의 상호 연구 필요

남북 법를 실무 협외회의 효과적있 업무 수행읍 위하여 통일원이나

픔混껍:삽얼認前 엽.되21但,.
로 구성된 자문 위원호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간의 법률가 교류도 요 방된다.

IV. 혈어
환

l. 낱북 각종 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 발생을 191안 입 법 행위w

낱북 각종 합의서의 법 효력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자체 직 접 국내어1서 법 적 효 력율 가진다고 보 기 어렵다.
이는 남과 북의 입법 핵위를 촉구하는 양자간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본다. (Pacta sun t eervan d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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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새로운 범 상태의 탄생이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법

상태를 이끌어 내는 힘으로 볼 수 있다.

즉 남북 합의는 양자 모두 입 법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l

이 러한 엽법의 형태로는 낱북 기본 합의서에 입각한 남북관계기본법'

과 몇 개의 분약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개껼적 기존 법 령율 따로따로,'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후자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고 블 수

관련 문제의 일왼적 처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자의 毛우가 바람/
하다.

2. 앞으로의 몽일 정책 방향 
-

e 한국 통일 문제의 국제성이라는 츄면과 남븍 합의의 실효성 확보

라는 측면에서 2 * 2 협정이나 2 * 4 협정이 필요.

e 대꽈 당국자의 성과주의 지양 - 합의 사항의 실현을 위한 새로원

. 합의 사항의 양산 지양

o 관게 정상화는 공식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머. 남북 주민에게

실질적 혜%올 주어야 한다.

f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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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재결합시 예상%1는 법적 문제점 및 대책* .

된

w

서울시립대 법대교수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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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점진적 통일의 경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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翁

혐dIT쁘tIl5의 Si畵合디 따르는

擊,法1險 誅律鬪題와 그 解決方案 .

l. 머리말

霧北므係를 s家 대 s家의 관계로 파악알 것인지에 관하여는, 힉데을로기적, 법

해셕학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남북관계의 변화 - 예컨대, 유옌가입, 상

호조약의 체결 둥 - 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든 현재 남한과

북한에는 별개의 품秩序){ - 적어도 사실상 ( in facto) -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는 驅,法的 法함려a가 관심의 대상이므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법질서의 구성원들간에 접촉과 거래가 앴을

경우에, 그 誅律關係어] 어느 私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며, 이 문제를

규올하는 법이 涉까私法 (1962.l.15. 법률 제 966호)이다. 이러한 문제영역을 다루

는 겻이 鷗際私濫學이다,

이 글은 舊北韓 a散家族1}의 再結슴에 따른 사법적 법률분제를 다후는 것이지반.
團

琴 5 w 

. 團 . 醫 團 團

闢

m

T 團 a w m 

. 4

1 w 

m

團 m

團

團 

a 

m m

· 1) 
'

首더hW散家族'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하여는 제성호, Sdhrn散(L의의 再結음에 따른 法

1陰 圈題點과 解法方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1한 모색. 릉일방안논문집 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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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그 밖에 M북힌·간의 去來나 違法行爲에 따른 民事초任과 관련하여도 제

기될 수 있는 것이다2). 이하dI]서는 南北離散家準 再結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

싱으로 논의를 전게句 나가고자 한다. 남북아닌 해외거주 동포들 상호간의 사법관

계와 이들과 남북거주자간의 재결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3) 밀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脫出한 겅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4)는 원칙서으로 다루지 할는다.

I l . 現在의 Rild

먼저 남북한 지역의 주민간에 法律聞題기· 1낟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現在의 方

式을 살펴보기로 한다. 헌 의 남북분탄상황하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 산발

으로나마 - 제겯합한다면 그 들간의 법률문제를 다툴 특별한 법직 規律이 飢으므로,

涉外事件各 다루는 전롱적 인 방식에 의하게 될 것이다. 이는 南韓의 法廷에서 다부

어지는 경우이든, 北유의 法廷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이든 마찬가지 일 깃이다. 아레

에서는 우리흑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먼저 문제를 보다 具11醫的으로 파악하기 위헤 몇가지 事例5>를 설겅해 보자.

(i ) 越南한 甲이 북한지역에 남아 있는 자니 2,에게 일정한 제산을 주라는 취

지의 u 꾀i言6}을 남기고 死1느하옜뇬데, 南韓地域에 살고 있던 甲의 가족暑이 法

定럽m율 하였다가, 후에 c,과 재결합하게 되었올 때, Z,이 남한지역의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었을 때 am을 둘러싼 法律聞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7

(ii ) 북한지역어1 살고 있던 甲이 妻 I,을 남거두고, 남한지역으로 와서 다시 丙 
'

과 婚姻한 경우, 이들이 상봉하게 되었,을 떼 婚姻關係는 어떻게 될 겻인가 7)

(ii i ) 남한지역에 +.地를 所有하고 있던 甲이 월북하고, 그 家族의 한 사람 Z,이

그 토지률 占有하고 있다가, 甲과 z,이 재길합하어 甲이 z,에 대하어 그 土地의 返

還을 요구하고 그,은 그 土地에 힌· 時效取得 (민법 제 245조)을 주장하는 경우의

法律關係는7

참고로 위 사례 ( i i )와 같은 경우 甲이 남한지역에서 새로운 家族關係 둥을 형성
團

그 

團 團 團 團 된 團 亂 

團 團

w 

團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집, 1992) (이하 
'

南 lhW散家族 (f992)' ], 219년 이하 잠조.
2) 

'

南北交流에 관한 法律 (1990. 8. l. 법률 제 4239호)'는 南4h韓鬪 住民의 往來 (제 3조

이하), 交易寶格 및 交易當事찹 指定 (제 12조). 物담W出)l,의 黨廳 (제 13조), 交易對象物
品의 公告 (제 14조 ), 交易에 간한 st命令 (제 15조). 協力事業밥 (제 18조 이하), 運送
a備댔行 및 [ElA管理 (제 0조 이하), W信+x務 <제 認조), 檢疫 (제 23조) 등에 관하여
-2-정하고 있으나. 낱-叫한간 住民往來 및 物品交易에 따라 발셍할 수 있는 民흐法的 閨2i에
란한 管精權, 準據法 둥을 A/-정하지 않고 았다.

3) 海外同胞의 T)k法 (1國8i法 내지 住所地法) 분제 - · 즉 당해 해외동포가 南韓, t韓 또

는 제 3국의 法秩序에 속하는가의 문제 . 와. 屬)L法 家 아닌 國家의 法에 따라 이루어진
法律關係 - 예컨대 在5同胞가 R本法에 tI:]- 한 )L養 - 의 效)[J 문제 둥이 제기필 것이다.

41 이러힌- 경우에는 避難民에 관한 屬),法 - 우리 涉外私法의 관점에서는 本驕法 - 을 3

가 由來탄 國1家의 法으로 함 깃인가. 아니면 그가 住所나 (補充的으로) 居1ifr暑 가지는 國家

의 法으로 管 것인가의 足제, 그리고 由來竹 國家에서 이미 이루어 진 法律關係의 效77이 麗
定될 것인가 하는 ·분제 昏이 생긴다. 이호정. 국제사법 (19簡). 182먼 참조.

킬 생각할 수 있는 事側飜 姻은 수없이 많읍 것이나, 여기에서는 그 중 단지 펄가지 만율
들어 본다,

6) 4h韓 W族法 제 so조는 遺'贈에 의한 相a을 인정하면시, y언% 方式에 관하여는 담한
민법 제 1060조, 제 102조 이하와 같은 규징名 두지 않고 있다.

y> 제성호, 南北離散家族 ( 1992). 240면 이하. 에시는 각당사자의 性別. 離散'簡 및 現在의
居住地. 再結습場所, 이산%L 再婚 또는 事lie婚 여부 骨을 기준으로 셍각될 수 있는 모든 경
우를 분류하고 있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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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

不在宣督둥에 관한 特屬排置法 (1967.l. 16. 법暑

제 1667호)'을 간단히 살펴보자. 이 법은 북한지역 ( 
'

未收復地區'8))에서 남한지역

으로 움겨와 새로 wa한 자 중 북한지역의 
'

殘留者'9)에 대한 +在宣督 및 
'

不布

者'1아에 대한 失聽宣俯빵吹의 特例, 2호戶籍의 정리 등을 규율한 법이다. 잔류자

가 ) 8在宣솝11) (제 3조)를 받으면 호적에서 除籍되고 (제 4조 제 1문), 失聽宣俯暑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제 4조 저] 2문). 이 부재선고는 일정한 경우에 取消된다.

즉 
'

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死亡한 사실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중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미수복지구가 수븍된 경우에는 法

騰은 本)L 家族 또는 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 5조

제 1항 제 1문). 
'

그러나 부재선고후 그 취소전에 善蠶로 한 f줍爲의 效17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조 제 1항 제 2문). 부재선고취소시 利흐返효에 관하여는

失18宣督取消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제 5조 제 2항).

l. 음ma

현재 涉外的 法律려g가 발생한 경우에. 各國의 法院은 자국의 s際私法에 의하

여 처리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법률문제에 관한 訴가 우리 法聽에 제기된 경우 .

에. 법원은 우리의 
'

涉外寡,法'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

그 런데, 이에 앞서 과연 우리 법원이 위와 같은 驛訟에 관하여 管11W . .

(jurisdiction, Gerichtsbarkeit)이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擊,險의 영역에서는

鷗 掌,품裁羊1]所와 같은 廳際的 할tsa을 가지는 심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리고

局후事件12)에 관하여는 國際商事停흐13)와 같이 당사자가 合意에 의해 국제적 관할

을 정하는 경우14)도 드물다. 廳際的 (涉外的) 要素를 가진 局간事件어] 관하여 어

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느냐는 國際局흐壽騷法學의 과제이다tS), 그 러나. 아

r m m w w m

a) 
4

19S3. 7.28. 현재 行政區城으로서 , 아직 lsi되지 아니한 합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
도. 평안북도, 황해도와 경기도 懷 강왼도의 일-부' (제 2조 제 1 항)

9) 
'

PT에 未收復후區톰値로 표시된 자' (제 2조 게 2항). paeaafi令 제 S6조 제 2항

참조.
1이 

'

1945년 8쐴 IS일부터 195a년 7월 28일 사이에 未收槪T區 以盲의 地壤에서 그 住所
나 居所를 떠난 후 生死가 分罷하지 아니한 자' (제 2조

.

제 3함).

11) atrn者 (제 3조}. 管1磨 (제 6조), 請求書額 (제 7조). 公單1111 (제 8조), aaa
次에 失聽宣놈g定의 準用 (제 9). 戶籍申督에 失聽規憲 準用 (Al 10조).

22) 濁事 궤WT權에 관한 규정의 예로는 
'

g海 및 鑛續水域에 관한 il@ (Z958.4.震.

제녜바에서 W名)' 제 20조 제 3항: 
'

無國籍者의 地位에 관한 s約 (1962.9.6. 조약 제 100

호)' 제 16조 (용ma者의 提訴權) 등 참조. 刑흑a朝 등에 관한 am權 규졍의 예로는 
'

大

韓局쁘과 아메리카合衆빼鬪의 相互2t條飾 제 4조에 의한 i證과 區域 및 大(IM周國에서의
合衆國후s의 地位에 관한 協定 (196T.2.9. 조 약 제 232조)' 제 22조i 

'

領海 賓 錢쁘水1t에
관한 s胞' 제 19조: 

'

公海에 관한 ii@ (1058. 4. 29. 제녜바에서 署名)' 제 11조 (i-해상
선박충돌시 형사재판 둥 관할권); 

' 

ms1內아1서 國際聯合이 享有하는 特權과 急險에 관한 犬

T民 1政府와 sam合혜의 i定· (1351.9.21. )' 제 6조 재1 1문 둥 참조.
13) 外國伸裁朝定의 意麗 및 執行에 관한 

' 

國際聯슴協1Al (U,N. Convention on the

Rsco 띵l ition an d Enforcement o f Forei gn Arbi tral Awards i 통칭 
'

뉴욕협약' ) (우리나라
2373년 가입, 1373. 2. 17. 조약 제 471호) 참조.

14) 대판 1990. 4. IO. 
.

89 다카 20252, 빕원공보 t990(873호). 1043 참조,
15) 管쁘s의 문제를 세분하여 보별. 번저 어느 사건에 관하여 幽圖이 관할최을 갖는가에

관한 
'

國內的 (特別的. 具體飽) 랑m權'의 문제와, 일반적으로 어느 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
라가 간할권을 갖는가에 관한 

'

鷗際飽 (-a的. 抽象的) 管霧1의 문제로 나누어 블 수 있

다. 또 자국이 어느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욜 갖는가 ( 
'

直鑛的 - 繼的 ema' )의 문제와 외
' 

국이 어느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金 갖는가 ( 
'

濁接的 - 般飽 管糖權' )의 문제로 나누기도 한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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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는 이에 관하어논 개별국가듈이 條約 등을 봉해 規律하고 있는 경우IS)도 있

IL%猛쁩임/귀 ;'i급 [[/빗認認
리 法院의 管鷗)a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들18)이 있으나, - 般規定은 없으며, 民事訴

訟濫도 록히 涉外的 事件에 관한 관할핀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 입장은 ( i ) 自國 및 自國民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관할을 인정하러는 앱장 ( 
'

s家{a' ), ( i i ) 국제법상 領土%a 및 對)Q高

11111의 인칙에 의해 결정하려는 입장 ( 
' 

WIl驕초義' ), ( i i i ) 국제소송의 )WIE, 公平 및

能率 등의 관점에서 결정하려는 입장 ( 
'

普遍1W' ) 둥이 있다19),

大法院은 1975년 외국인간의 W婚송후1請求事件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으로

써 s왼칙적으로 우리 民事驛訟法上의 裁71]a을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는 꼼Tt

a의 입장에서 우러 법원의 飜1幽管輔 을 인정한디·: 
"

외국인간의 이혼심판청구사건

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

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데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

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듈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률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임 겅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울

요건으로'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20},

또 다른 판결에서 大法院은 미국 하와이주법에 의해 실립된 外國잽]Ah의 서올사무

소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25t解 를 이유로 損害踏側[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

응과 갈이 판시함으로써 普彌츠a의 입장에 서서, 일단 民事訴訟품上 裁巷籍이 V[

으 면 내국법원의 管1WT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at다; 
"

섭외사곈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 지의 어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 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상의 핀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

도 飢는 이상 걸국 당사자간의 兮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녑에

따라 조리에 의하어 이블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

소송법의 토지관할에 판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겻이므로 위 규

團 w

그

다. 김용한-·조명래. 국제사법 (1997), 189면 이하; 서희6. 국기1사법강의 (13簡), 120먼 이
하 둥 참조.

16) 局商事 事件에 관한 a우1管精르과 法院의 41決의 SWfi에 관한 유럽경제공동체 ai9

(EWC-Obereinkormmen Ober die get·icht1 iche Zustkndi gkeit un d die Vol lstl-eckun g

ger icht1 icher Entacheidun gen in ivi i - · un d Handeleisachen, 1956)[ am 動오w買에 있어
서 合意管輔에 관한 (허1이그)條約 (Halagel- Abknmmen isr die Zusdndigkeit des

V8r trw g l ich vere inbarten Cericht8 bei internationalen KSufen bewe g 1 icher 8scherl, 
'

29S8): 알T合童의 效)b 및 效果에 관한 規定統- (헤이그) 條約 (Heager 4hkol010en dber

die e i n hd 이 [che Rego ln Ober% die COltigkeit un d die WlrkLllig8n dar

Gerichtsstandsvereinbarung, 10簡): 船]llat突[밤 民변at1管1譜에 관한 規定總·-을 뀌한 (브
41%]셀} i約 (Brhsieler Obereinko(11rnen zur Ver·einhel t l ichun a von Rega in Ter die

z ivi [ger ichtl [Che Zu i t Sndl gkei t bei Sch[ fl'SZUS811)Inenit ven, 1952) 통.
17) 이에 관하여는 강범섰, 國1rna+[1管糖, 수록: 涉外事件의 諸圈題 (하) (재판자료 제

34집, 1986), 327면 이하 참조.
諸) 外國)L에 대한 限定治麻 또는 禁治産의 宣俯 (제 7조 제 1항 제 1문). M4SIA에 대

1난 놋聽宣솝 (제 8조), 外圖人의 後員 (세 25조 제 2암) 哥,
13)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1弱3), X21면i 김옹한-조병래, 국제사법 (1993), 190면 이하.
20) 대%1 19%. 7, 22. ,

74 므 22. 결국 이 사건에서는 그 러한 특별한 사정이 飢고, 또 피
청 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한 사싱이 似다하여 裁-7-{1管輔[權이 부인되었다.

- 

l닷4 
-



정에 의한 재핀·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21],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우1에서 든 磨北韓 離했家屬聞에 생길 수 있는 품律閨題에

관하여, (i) 적어도 南韓에 民事訴訟法上의 管 權이 인정되거나, 또는 (ii) 기타

正義의 觀念 (내지 條理)에 비추헉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법일이

藏判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남북이산가족이 남한지역에서 재겯합한 경우 당사자

들 - 륵히 被督가 될 자 - 이 현재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 法院의 재판

관할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먼사소송법 제 2조 참조). 또 本聞題

(Hauptfra8e)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先決펼a ( or frag이가 t벅地

域에서 일어난 사실판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管흐w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위 사례 ( i i )에서 前婚이 북한지역에서 있었더라도 後婚의 효력이

본문제로서. 재결합하여 우리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산가족간에 다吾이 있는 이상

우리 법원의 관할권은 인정될 것이다22)

그에 반하여 北쀼地域에서의 生活關係가 담한에 있는 당사자나 재산과 관련 (국

제사법학·상 內廳빼w, [n1andsberiihrun g } 이 없는 경우, 예켠대 dbW地域에 있는

자暑 상대로 북한지역에서의 不法行爲暑 이유로 우리 법원에 訴暑 提起한 경우에는

ass을 
.

인정하기 곤란할 겻이다23), 설사 관할권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

원의 판결이 북한지역에서 黨麗되고 그에 기하여 執行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實效性 (現實性, Real i tdl }이 없는 우1決이 되고 말 것이다24}. 가령 위 사례 (i)에

서 문제의 남한지역의 상속인들과 렁s財 虛셕 현재 남한지역에 飢다면. 비록 우리

법원의 管糖權이 언정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 2조 제 2문, 제 20조 참조). 우리

법원의 우]決에 의해 z,이 ma刷-産을 回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J

a

2. 北韓찹質法의 適用

우리 법원에 管糖欄1이 언정될 경우,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PT法

(anwendbal-es Re&t>, 즉 
,

당해 法律關係에 總用할 法을 찾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實質法 (騎1erie]les Recht )을 적용할 項인가, 북한의 實質法을 적용할 것

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i ) 北韓各 까國으로 볼 것인가r ; (i i )

北韓의 품을 - - 穀的으로 - 內國法院혁 적용할 수 있는가 i ( i i i ) 어느 北韓품W

窟의 내용이 內飜法秩序와 상충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그 적용율 부인할 수 있는

가

(l) 準國際私품

번저, 우리 涉外私法은 
'

大韓民鷗에 였어서의 外國)k 및 外國에 있어서의 大휴濁

隱飜民의 涉外的 生活關係'에 관하여 準%法을 정하는 法이다 (같은 법 제 1조),

긴) 대판 ISS2. 7. 25. 
.

91 다 41897, 법원궁보 19S2(928호).2551. 결국 이 사건이서는 局
事訴訟法 재 10조의 

'

事務所. 營業所 廣在地의 特別裁+l]籍'이 인 정된다고 하여 裁巷管幣權
이 시인되었다.

22) 위 사례 ( i i i )의 경우어]도 우리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될 것이다.
23) G. Keg 이, 1uteruationalet Pri%‥atrecht, 6. Auf1 

. (1987>, 681먼, 은 
"

訴訟事件이나 非

訟事件에 관하여 Arn없이아 (ohne 0erichtsbarkel t ) 내려진 m逸法院의 모든 tIl決(決定)은
無效 (nichtig)이다"라고 한다.,

24) 이호정. 국제사법 (
.

1955).
.

25면: 
"

實現唱 수 없는 t!]決은 의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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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주민과 남한지역7민과의 1칩온문제가 남한의 법정에서 다루어질 겅우,

涉까私품의 적용과 간련하여 북한지억 주민을 까剛2A,으로 볼 길인기· 國際私품學의
- 飜原爾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國籍은 문제되는 國家 - 어기에서는 南韓과 dhW
- 의 國籍法에 의해 판탄하게 된다25}, 그러나, 이러한 原則은 南4b離散家族의 문제

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唱다. 죽 우리의 國籍法은 
' 

남한의 국적'울 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율 구별하지 않는 국적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혁다. 그렇다면 우리 國籍法의 觀點에서는 북한주민도 大韓局빼W籍

을 갖는 깃으로 보아야 한다廊. 그러나 북한지억에서 실행되고 있는 導,法의 북한

지역에서의 事實關係에 관한 - 적어도 事實上의 - 效]17 (Celtur[g)各 부인하고, 남

북한간에서 문제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61] 南韓 實質法의 뿌m支罷를 인정하

기는 곤란할 것이다. 여1켠대 우리법에 따은 申告 (민법 제 812조, 제 814조: 효적

법 제 76조)를 하지 71았다고 하여 북한지역에서의 婚姻을 及두 效1]이 없는 것으

로 다暑 수는 없는 것이다w 그렇다면 남북한간의 私法問題는, 美國과 강이 한 -a-가

내에서 지역에 띠·라 私法이 分裂毛 겅우에 준하여, 地域間(州際)私法 내지 ms류

私誅 ( interlokal es Privatrecht )의 문1로 파%1하여야 할 것이다27). 결국 남북한

간의 私法聞題갸 우리 法廷에서 분제되면 涉씨-私法을 類推適用 (analoge

AnwendLtpg >하여야 할 것이다.

(2) 北韓품의 - 般的 適用

그 런데, 여기에서 우리 法院이 과연 dhW의 實質法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겻인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私法의 영역에서는 비록

未修交國 또는 適4AS家의 抗·이라고 하더 라도 그 適用을 얼반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옵 깃이다28). 따라서 北韓에 대한 i驕[治的 見解와 상관 1이 북한지역과 관련읍

가지는 私法聞題에 데해서는 北韓의 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

을 해야 할 것이다浦). 그렇다떤 위 사례 ( i 
' 

)에서 
'南韓地域에서의 

遺言, 相續에 관

하여는 涉外私法 제 26조,
.

w

제 27조울 額推讓用하어 南韓法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

이다. 또 사례 ( i i )에서 북힌·지억에서의 前婚의 有效與否의 판딘·은 섭외사법 제 15

조 제 1 항을 유추하여 北韓품을 기준으로 하어야 할 것이다. 사례 (ii i )의 경우에

25) 이호정, 국제사법 (1985>. 182면 이하,
26) 이 러한 상황은 -秒일이-전의 圈[T어1시도 - - 사하였다. 2순굔, 동서독일간의 준국제사

법적 문제의 해걸방법에 관한 언.,L (배김A교w%· 화A기님논문집. 1卽1 > (이하 
'

동시독월간
의 希국제사법 (1991 )' ). B4913 이하 (853띤 이하).

롱일전 西獨에서도 동서룩간의 私法聞題를 準國際鄲1,法의 문제 i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Kege. l

,
I n terTIBtionales Pri vil tl-echt

,
G. Aufi 

. (1開기, 18먼 이하 (21먼) 창조.
2B) 서희임, 국제사법깅·의 < 1開3), 1001펀J 

"

法廷地國1이 承麗- 하지 아니한 圖家나 政磨
의 法섬이 라도 그 것이 그 나라에 있어서 實定法.으로서 실제로 적옹피는 법暑이라고 한다먼
醜1際私法規定에 따라 그것泉. 적용해도 無妨管 것이다. 

"

; 이호정, 국제사런 (19BS), 20rnJ면:
(국새법위반의 외국법에 관하여 > 

"

外騰1의 國內法이 國際法에 違反하디 라도, 그것이 鄲1,法인
때에는 그대로 W用핀다. 냐하면 私法은 政治的인 것과논 無關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國際法에 違反하0 까國의 國籍法이나 收用法은 適用될 수 1다. 

"

29) 몽일전 동서 %간에도 각각 L:1른 지 역의 보] - 서독에서는 물론 
'

외국법
(auslkndisches Reche)' - p 旦서는 아니지모( - 왈 적용하었다. 저1성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
합에 따른 W 적 - 제점과 해결방안 ( 1弱21. 2開면이'아. 에서는 현재의 분0장황하에서는
이론상 北韓法의 效1)-凰. 인정하기 -; 

. 란하L.[, 現1ie-島 고 러하여 形式論理를 고 집할 젓이 아니
라고. Pr.[.

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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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한의 법 (섭외사법 제 12조 제 2항 유추, 민법 제 24S조)을 기준으로 판단하

게 될 것이다.

(3) 節政法

물론 이 경우에도 (訴訟)節吹에 관하여는 法廷地 - 즉 우리의 경우에는 大韓局國
- 의 법 (Ie}C fori )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30). 어뗘한

것이 효e法的 사항이고 t次품的 사항인지의 구별에 관하여는 見解가 다를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民후訴訟法의 規律對象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節吹품雌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1).

1988년의 한 ) it法院判決에서는 카이로 암만은행이 내국회사를 상대로 貸與金의

지급을 請求한 사건에서. 내국회사가 債務免除가 있었음을 항변하자, 왼고 은헝은,

準(품인 行爲地法으로서 요르단법에 의하면 債8免除에 관하여는 츨T證欄[만이 騰

T能力이 있고, 銀行의 債8免除는 理事會의 決議률 거쳐 公簿에 기장되어야만 법

률상 효력이 발섕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大품院은 
"

국내에 제기된 재판의 소

송절차에 관하여는 당연히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거의 중거

눙력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재판절차법규에 다름 아니므로 구두증거의 중거눙

력을 제한한 욜단국법을 적용할 수는 혈는 것이고, 그 밖에 채무면제의 방식과 효

력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에서 나오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32)"이라고 판시35)하면서 .

원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옜다.

(4) 公序 (ordre pu bl ic)

다른 한편으로 南韓과 rtb이이 a自的인 法秩序 (Rechtsordnung)을 가지고 있는

이상. 각자가 다른 법질서에 속하는 모든 規定을 制限飢이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

기는 어려울 경우가 있을 項이다. 가령 특히 社會主義的 政治的 이데을로기성을 가

진 個別的인 私法規定은 우리 법원이 적용하지 못할 것이다. 즉, 그 규정힉 우리외

폼良한 風側 기타 한4秩序 (公序, or dre ptl biic )에 違反하는 事項을 내용으로 하

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涉外私法 제 5조 s推). 그러나, 이때에는 外國法의

적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公序原則을 濫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4h

韓法의 규정이 內國法規定과 단지 다르닥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한다면.

(準)國顧寡,품的 秩序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民法은 411i主物에

관하혁 f動産인 경우에는 國有로하고 (제 252조 제 2항). 動産의 경우에는 쇼占한

자에게 所有 을 취득하게 함 (제 2S2조 제 1항)에 반하여, 북한 만법 제 52조 제

1문은 
' 

임자영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우리 민법은 利子附消費

고

團 團 

團

團 團 團 醉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33) 이 Kege l. Internationales Pri va trecht
, 6. At1fl 

. (1987), 6S8면.

81 ) 강봉수, 섭외가사사건의 제문제 (섭외사건의 제문제 (하), 재판자료 제 34집. 1986),

271면 이하: 
" 

대체적으로 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꼽히는 것은 管糖. 裁利의 種 , 當事송t
力. 訴訟能力. 訴訟代理, 訴提起方法, 辯論主義의 與否, 證據法規. 2s服方法 등의 쁘內壽訟

慷旗閨題 그리고 國際的 裁+l]管輔權, 外國拳]快의 黨麗, 흐Zi 동 國際訴訟節吹 閨題等 이 있
으 나 세부적으로는 반드시 見飾가 - 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 .

/
t 

xs法소 特別히 규정
한 講騷)1慘態. 墨訴壤者. 出飯篇閨 等은 形式소으로는 節吹이지만 國際私法소으로는 實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2) 민사소송볍 제 139조 (失8한 ]흑s, 防讚方法의 A[]T), 제 400조 (書面 IS驅에 의한
朝決) 등 참조. .

33) 대판 1988. 12. 13. , 87 다카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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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借普 인정하고 (제 600조 管조), 상인간의 aa消費貸借의 겅우에는 당연히 -

즉, 利구에 관한 特別한 約定이 似더라7. - 商事法定利率 ( 연 6푼, 상법 제 54조)

을 贈求할 수 있도록 함에 반하어, dh韓 民法 제 221조는 돈이나 물건을 貸借하는

계약을 
'

꾸기계약'이 라 햐고, 
'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뭏건올 주고 받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고 規定한다. 이러한 우리와 다른 4h韓濫

規定이라고 하더라도 그 適用을 언제나 배제해서는 안될 깃이다. 우리 W法을 위시

한 우리 품秩序의 基本的 價値秩序 (l」liertordnung)에 비추어 양보할 수 없을 경우에

반 北韓 W質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34).

참고로 1990년의 한 대법원관결에서는, 엉국회사가 네국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績

務25屬[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仲魏利定에서 런던중재법원이 遲延利子暑 準4t

法인 영국법상의 法窟利率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의한 사건이 문

제되9%,다. 被俯인 內國습社는 ( i ) 被솝가 -참식하지 아니한 체 J(fa쐰]定이 내러진

점 및[ (ii ) 遲驚利子의 기준 그리고: ( i i i ) 判定書에 자세한 理由記載가 없다는

사실을 듈어, 런던중제법원의 중재판정에 데하여 내국에서의 執行읍 허용하는 것

은 우리나라의 公共秩序에 반하므로, 
'

外國仲鄭弗]定의 黑麗 및 執行에 관한 W約

(1973.2. 17, 조 약 제 471호)' 제 조 제 1항 T호3S) 밉 제 5조 제 2항 나호36)에

의해 그 黨麗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7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大法院은 다음과 같

이 판시'합으로써 被告(內 賦-),)의 주장을 배 하였다: ( i ) 
44

뉴욕협약 제 s조 제 I

항 나호 . . . 이 규정의 취지는 위와 징은 사유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句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깃이 아니라 그 방어진 -침해의 정도기·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

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헤식되고, 또 중재당사자의 방어권보장은 절차적 정

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

준에 의하여 판탄하어약 할 것 . . . 피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중제절차에 관하어 원

고로부터 본사에서 직苟 사전통고를 받았고, 런던사무소 밋 그 후신 (後身)격인 코

벤회사에 근무중이던 자기회사 직원들로부터 -沙제절차 진행중에 중재법훤으로부터

의 각종 몽지들을 충분히 - 전달받았으리라고 추정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절차

진행 즌 필요한 서먼을 제출하거나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으로 진술하는 둥 방

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또 . . . 피교회사 본사가 중제판정서 사본을 원고회사

로부터 송달받고도 엉국볍에 따른 불복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

으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어 보면 이 사건 중재절차에 있어서 그깃이 적절히 롱

고 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뱍탈되었다2는 볼 수 v-t다"i (I i ) 
"

뉴

돕1-협약 제 조 제 2항 나호 . . . 이는 중재판정이나 승인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

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러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

34) 이호A, 국제사법 (IS6S). 13면[ 
"

公序의 原+ill-皇. 규정하고 있는 涉外單,法 제 s조는

하나의 非當用브레이크이며. 側까yJ인 廉밤이1 그 러므로 外國法擴用의 輪果가 우리 肉圖
法秩序가 追求하7- 있는 實質私法的 IE義외 不百1操棄的 部分을 증대하게 侵害하기 때문에
찹을 수 엾을 정도의 것인 때에만. 例外썹t로 外國法의 適用이 排除된다. 

"

35)
.

제 조 제 1항 
'

$1정의 숭인과 짐 은 빤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며, 그 당사자가 판정의 숨9.[ 및 짐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게 댜음
의 증거를 제출하는 겅우에 7[하여 기부될 수 있다. 

'

나호. 
'

만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
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어 적절한 통고를 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이-7에 의하여 응할 수 업,었을 경우' .

36) 제 6조 제 2항 
'

중재1한정의 숭인 및 집 이 s- 구된 국가의 진한있는 기간이 다음의
사항을 31정하는 경-(에도 중재판것의 중 1과 %1헹은. 거 절할 수 있다. 

'

나호 
'

판정의 숭인 .
이나 집행이 그 -4가의 

장-w·절시어] 반하는 징-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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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 lu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변도 함께 고 려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일빵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숭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 중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형 우대금리 (그 최고이율도 연 2할 8리로서 우리

나라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

하고" (iii) 
"

중재판정서에 자세한 이유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

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블 수 飢"37)다.

3. 4h휴후]決의 承認 및 執行

지금까지는 우리 法謁에 訴가 提起된 경우에 管輔權, 후T法 둥의 문제를 살펴보

았다. 다른 한편으로 北韓에서 내려진 半11決의 效力이 뽀內에서 意麗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意麗이 된다연 그 半11決의 旣幸1%에 의해 우리 法院은 그와 배치되는

朝斷을 할 수 없게 될 項이다. 그리고 北韓의 判決에 기하여 國內에서 强혜執行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점에 관하여도 南北韓閨에 條約등을 통한 특별한

i律을 하지 않는 이상, 각측이 각자의 국La 民事訴訟法에 의해 처리하게 될 것이

다. 그런데, 國루民事訴訟法學소 까鷗判決이 承飜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외국의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管糖權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8). 이때 ww이 당해사 
"

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오로지 북한의 局事訴麗法에 의하여 졀

정되는 것이 아니라. 國際的, 쓸a的 기준에 입각하여 拳1斷되어야 할 것이다39),

나아가 우리 민사소송법 제 203조와 제 476조, 제 47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 민사소송법 제 203조는 다음의 요건하에서 까鷗拳]決40)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

다) l. 法令 또는 條約으로 까國法院의 裁巷權을 否麗하지 아니한 일i 2. 敗驛한

被놈가 大韓民驕國局인 경우에 公景送達에 의하지 아니하고 訴訟의 開始에 필요한

蓄鳴.또는 命令의 送達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應訴한 일41}; 3. 外國法聽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唱 

團

조 團 團 團

고

團

37) 대판 1990. 4. 10. 
,

89 다카 20252, 법원공보 1990(873호),1043.

38) 이호정. 국제사법 (IS85), 363면1 G. Kege l
,

InternatIonsles Privatrecht
,

6. Auf1 
. (Z987), 6히면: 

"

管糖權없는 까國의 朝決은 (그 外國法에 의하여 無效가 아닌 경우
에도) 黨廳되지 않는다".

39) 우리법원의 驕際管糖權에 관한 위 (ll l. ) 설명 참조. 참고로 독일빈사소송법 (ZP이

제 32S조 제 1항 제 1호는 外驕71決의 承廳이 배제되는 사유의 하나로 
'

a逸驗律들에 의하
여 (nach den deutschen Gasetzen), 그 外國의 法院이 속하는 國家의 法院들에 am權이 잎
는 때'를 規憲하고 있다.

40) dh韓이 여기에서 말하는 
'

까國' 안가의 문제와, 北韓의 쳄決의 效11을 -纖的으로 麗

定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提起될 수 있으나. 北韓의 實質法適用에 관하여 말한 바와 같
이, 적어도 私法므係에 관한 北韓拳]決을 

'

準外廳'의 수1]訣로 보고, 民事訴訟法의 規定各 
'

s
推適用'할 수 있다고 본다.

41 ) 대판 1992. 7 
. , 92 다 2585. 법원공보 IS92(927호),2395: 

"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
달이나 우편송달이 악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
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자유중국 데북지방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회사에 대한 소송서류
를 주한자유중국영사를 롱해 송달 (힉른바 ,

' 

직접실시 방식에 의한 송달' )하였다. 대법원은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77. 4. IS. 조 약 제 594호>' 제 5조 ( 
'

영사기눙은 다음과 같
다. 

'

) 제이 0)항 ( 
'

유효한 국제협정에 의거학여 또는 그러한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법령과 양립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국의 빕원을 위하여 소 송서류 또는 소 송

규정에 의한 송달은 
"

자국민에 대하여만 가눙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더라도
송달을 받을 자가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에 의한 작접타국민에 대하여는 하지 칙접
실시방식을 취하지 앓는 것이 국제예양이며,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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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決이 大韓民驕의 놓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反하지 아니한 일42>; 4. 相호의

保謙이 있는 일43). 그리고 민사초송법 제 4'16조는 까國法院의 Al決에 의하여는 執

fi利決로 그 適法함이 효솝된 때 한하어 强制執行을 
'

할 수 있다 (제 1 항)고 규정하

고, 제 477조는 이 執行半1]決을 합에는 裁判의 當否暑 調査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하

며 (제 1항), 다음의 겸우에는 執行拳]決請求의 訴를 尙]T하여야 한다고 한다( I.

까m품院의 $l]決이 確定毛 것음 證閨하지 아니한 때: 2. 까國判決이 제 203조의 W

件을 具儒하지 아니한 때,

이 정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鷗4b韓閏에 

까交關係가 形成되지 않는

한, 北韓側에서 까交%f路를 통하여 南韓側에 訴訟書額의 送達을 의뢰할 수 없을 깃

이고, 또 설사 北韓의 送達債賴를 빌이·들여 國際司法公租法에 따은 送達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南韓地域住民이 北韓地域에서의 裁判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회1박하다44t}는 %싣이r'l.. 그唯다면, 남북巷 간어'l 멀도의 조食1y'[ 힐는 한 4hit+11決

의 g內的 效力과 喉1[,行은 廳定되기 어러올 겟으로 보인다.

4, sa點

4i北鬪에 法共同體가 헝성뇌지 않고 았는 상황t%i]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감이 전롱

적 l Iarn際擊1,法的 방법에 의해 南北 離散家族閨의 私法的 法律閨題률 해결할 수 밖

에 飢다. 그런데 南北얏間의 離散家族 再結合이 그밖의 일반 준국제사범 문제와 다 
.

튼 툭수석이 았읍읕 간과句서논 안될 깃이다. 에컨대. 위 사례 ( i i )에서 甲-C,간의

t鋼과 甲-丙간의 後婚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m) 前婚이 %韓 實質濫에 따라

(涉차私誅 제 15조 제 1 항 제 1 문) 有效하디-면, 後婚은. 重婚인 셈이 되고, 黨婚요.

우리 民法上 허용되지 않8-떠 (제 810초. ), 일정한 자 - 즉, 당사지·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B촌이내의 傍系血族 또는 檢事 - 가 家庭法院에 ic消의 訴를 提起管 수

있다 (제 axs조 전탄, 가사소송법 제 2조 제 1 항 가호 (2) 2, 제 22조 이하, 제 49
J

된 團 

團 團 團

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시적且로 위 방식에 대한 이의偏· 표시하고 있논 겅-7·에는 이에 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
고. ISlrn民事司法奐페法 (19%1.3.8. 법를 제 4342호)상 

"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을 요건오로 하여 송달짐'소를 관할하는 제 1십법왼이 관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영사과긴국의 법원이 위와 같은 광굿-요건인 외교상의 걸로를 롱하지 거치지 아
q하고 우리나라 국V{이나 법인金 상대로 하여 자국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딜을
한 것이라면, 이는 우] 영사파견국이 t-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
판사무권울 침해한 것으로서 찬1법안 송달로서의 13이 덩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은 갱우
에는 민사1송법 203조 제 2T.의 송달요.건읗 갖%t-지 못한 것"이락 하였,다.

42) 이에 관하여는 4h韓't質法의 鑛用과 內國의 公序에 관한 설명 ( I l . 2, (4))이 - 필요
한 변겅을 가하여 (mutE1tis mutan dis) - 타당할 것이다.

43) 이시윤, 민사소At (1開 ), 695면: 
"

相互保證익 라 함은 까s이 우리나라의 確窓7{1決

우리나라와 鶴國간에는 相互保證이 엾는 것으로 본다 1 대판 IT께. 10. 22. ,
71 다 13朔"

44) 
'

南北交浦協)]에 간한 法律 (1990. 8, 5 
. 법률 세 239호>' 제 9조 제 1항은 國士統-

院長官의 발晋한 訪閨證明擔-禮 소지하고 남복한을 왕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혈재로서는 4h韓어]서의 訴訟에 a)kl하기 위한 北韓訪鬪謙明晝暑 얻기가 용이하지 압올 것으
로 보인다.

45) 當事갑들이 슴意에 의하여 家族므係-趾 새i표 規律하는 겅-(, 예컨대 구혼111]우자와 이
혼을 

'한다든지 
하변., 그 들의 意恩에 71각한 家族關係 規律이 존중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

다. 문제는 그 렇지 旻管 때 -샘기는 것이다, 南北分斷當時 住民의 이동으로 인하여 생긴 이
러한 證婚狀態는 시간이 지 나면 많은 부분 解消唱 것이다 (제성호, 남북이산가족 (1992),
239변 이하). 다1판 分斷이 계%된다년 

'

脫出' 동으.로 인하어 개벌척으로 이러한 문제가 v .

길 가능성은 있다.

- - 

200 
-

a



조 이하)46). 後婚 取消訴訟이 提起된 경우, 後婚은 取消되어야 하는가7 이 문제를

일반 (후)國際私濫上의 문제와 비교해보자. 가령 미국인 A와 B가 婚鎭한 상태에서.

A가 한국에 와서 韓國國籍의 X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 B가 한국볍원에 A->(간의

호합t消를 請求한다면 - 美鷗法과 韓鹽法은 重婚을 許容하지 않으므로 - 원칙적으

로 이暑 좌容하여야 한다 (涉차掌,法 제 15조 제 1 항 제 1문). 그 렇다면 위 사례

(ii)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할까

여기에서는 몇가지 접을 考慮해야 할 겻 같다. 첫째, 南4b韓間의 %g이 장기화

되었고, 그 간 왕래도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에 따라 南휴에서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가2在宣督 등에 관한 特5USg法 (1967.1. 16. 범률

제 IB67호)'에 의하여 未收復地區 殘留者에 대하여 不在宣俯 (제 3조)률 합으로써

戶籍에서 sa하고 (제 4조 제 1문), 법률상 失聽宣督를 받은 것으로 看敏 (제 4조

제 2문)함으로써 南韓地域에서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 등 法律生活을 適法하게 하

도륵 하였다는 정이다. 셋째, 이에 따라 當事者들이 다른 地域에서 새로운 讚族

係暑 갖게 되고 그 것이 長期聞 쵸T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한 生活關係가 쟝기간 이

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네째, 鈍全한 法理論的 차원에서 後婚이 解消되어야 한다면

탕사자들간에 많은 苦痛과 混亂이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特殊性을 감안한다면, 家族關係의 現狀 (status quo )을 인정하는 c-11서 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47). 
'

그러나 反面에 前婚역 後婚으로 인하여 당연히 解消된 것으로 다루는 것도 곤란

할 것이다. 예컨대, 위 사례 (ii)에서 北韓地域에 남아 았던 妻 그,이 재혼을 하지

않고, 롱일되어 甲과 재결합하기만을 기다리고w 있을 경우48}를 생각해보자. 이 경

우에 z,이 南韓의 
'

부재선고둥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니 
. 1. 앞 管조)상 부재선고

에 의헤 南韓 戶籍上 除籍되었고, 그 후 善意 - 이 경우에는 부재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즉 즈,이 초1度復地區 殘留看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뜻함
4S) - 로 한 後婚의 劃0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놋聽宣告의 取消에 따른

團 團 團 團 w w w唱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m m 5 r 

團 團 

響

46) 이 호婚取消贈求權은 時鬪의 經過나 그 밖의 사정 - 예컨대. 前婚配偶看의 死亡 둥 -

에 의하여 消滅하지 않는A 그에 반하여 聞意를 요하는 婚姻 (민법 제 808조)이 鷗意없이

이루어전 경우 婚姻取消請求權 (제 816조 제 1호)은 
'

當事者가 成年에 달한 후 또는 禁治産
宣普의 取消가 있은 후 3월을 經過하거나 婚姻中 胞胎한 때'에는 消滅한다 (제 819조). 또

鬪性鬪本婚 및 近親婚 (제 B09조) 取消請求權 (제 816조 제 1호)은 
'

당사자간에 婚鋼中 子

를 出生한 때' (제 820조). 再婚禁1L聽聞中의 婚姻 (제 811조)의 取消請求權 (제 S16조 제
1호)은 

'

前婚錮1關係의 AT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再婚後 胞胎한 때' (제 821조),

惡疾 기타 重大한 事由로 인한 婚姻取消請求權 (제 81S조 제 2호)은 
' 

상대방이 그 事由있음
을 안 날로부터 5월을 經過한 때' (제 fl2 조�), 醉欺나 强迫으로 인한 婚姻의 取消體求團

(제 816조 제 3호)은 
'

詐欺를 안 낟 또는 强迫을 편한 날로부터 3욀을 經過한 때' (제 務23

조)에 각각 消滅한다.
47) 제성호. 南北쁘散家族 (1992). 247면 이하, 에서는 남한에서 

'

假戶籍'을 부진정하게
하여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존 촉되어야 한다고 하며, 

' 

법도 사정의 변경을 전연 무시할
수 엾고. 법제정당시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상황을 무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 . 요

컨대 aww에 의하여 또는 sw이 너무나 無理한 것일 경우에는 特別立法에 의하여 적당한
조절을 가미하여 이 문제를 슴理的으로 W決함이 요청된다'고 한다.

48) 제성호, 南北離느家族 (1992), 249면. 에서는 북한겨주 전혼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어1
는, 남한거주 배우자의 재혼여부를 묻지 앓고 

' 

전혼은 부활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49) 제성호. 南 l[i散家族 (1992). 245면 이하.에서 는 
' 

성사를 모르는 것' 을 善意라고 보

고, 다만. 
' 

각기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논 것을 알고 있다 해도 . . 不在宣告를 받게 해서
婚姻하게 합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 라고 한다. 그러나, 류자의 생사불명온 부

재선고의 요건이 아니며, 이 경우 
' 

선의' 란 
'

잔류자가 아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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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果에 간한 통설의 견해와 같이 前婚이 부왈하지 않는다50>고 하연 문제일 것혁

다. 자在효告는 失線宣告의 겅우와 달리 未收復벤區에 殘留하여 生,存하고 있옴을
윈

앝고 있C-1라도 할 수 있으며, 그 자는 
'

不在宣督'와 관련하어 善意로 다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不在宣告를 받은 미수복지구의 
'

殘留者' 가 남한의 가족과 폼結合

한 경우에 前婚의 效]l]은 인정하지 않으먼 안딜 것이다51>.

이 경우에는 前婚과 後婚의 병존을 시인하는 컬이 되어, 외형적으로 家族法原員[l

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 제 36조, 민법 제 810조),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과 A道主빠的 觀點에서 보아, 부득이 감수해야 하지 않율까 생각한다82). 그러나,

이떼 前婚과 後婚이 병존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 말은 後婚이 取消되거나, 前婚

이 解消된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깃을 의미할 뿐이다. 즉 前後婚의 爾偶者

및 그 듈과의 사이에 舍생한 子"&-들이 eaiT, 扶養請求權 등읔 가절 수 있고, 그 밖

의 親族關係가 인징뒨다는 것이지, 前婚配偶者와의 사이에 전인적인 婚姻關係가 부

활되어, 가령 夫婦間의 聞居義務 (민법 제 826조 제 1향)가 있다고 暴 수는 없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家族法秩序의 本質的인 썼分이 侵害唱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現行法으로는 解決하기 어려우며, 이산가족이 再結음할 겅우에 관

하여, 法의 改표 내지 制窟이 唱요한 깃으로 생각된다,

I l l . 統-過程에서 a想管 수 있는 RiSd

아직까지 남북한간 이산가족이 결합하는 것은 산발적인 사곈에 지나지 않고, 대

규모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서53} 이 문제의 重栗性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암고

있는 것 같다. 그 런데,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확데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홍일이 唱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문제어1 관한 헤졀장치가 飢다면, 많은 局族

構成員暑이 온란과 고봉울 4율 것은 불을 보둣이 명백한 일이다. 제회료 인한 기

잘의 눈물이 마른 후에는 필연적으로 시.법적 법률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

게 된다54).

가령 北휴地域에 처자를.. 남기고 월남헌· 갑이 남한지역에서 再婚하여 자니듈을 平

고 死1느하여 남한지역의 가족돌이 相m을 한 후, 갑의 북한지역의 家族들이 남한지

역으로 와서 相續)T을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떼 남한지역의 가족들이 북

한지역의 相(11權者들에 데하여 
'

ma이 開始뒨 날 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들어

북한지역 maw者暑의 相111園復請求權을 부인 (민법 제 999조 제 2항 후단)한다

면, 이는 받아들여 져야 할까 南北韓 住局間에 접촉이 이루어지린, 비단 家族간의

濫律鬪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寡,法的 法빠聞題가 발생하게 된다, 위 사례 ([ i l )

에서와 같이 南韓地域에 士地를 所有하고 있던 甲이 北韓地域으로 가서 그 곳에 거

다,
60) 곽윤직. 민법총칙 (1992), 203면; 이영7, 

'

민법충·척 (1991). 841먼,
61 ) 제성호, 盲北離散家族 (1992), 260면에서도 이 러인 경우 

'

前婚이 부활하는 것으로 보

고 後婚과의 관게에 있어서 重婚狀態에 있었거나 또는 헌재에 그 61함을 인정하는 것이 法
理소으로는 妥當하다. 그 리나 이暴 경.7·에 있어서는 慮錮禁止의 적융-島 배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고 한다.

52) 제성호, 南北離散 16族 (1弱2), 測0면에서는 
' 

이를 위해서는 特別法舍 제정하거나 局
法의 耐1에 特벰을 둠과 tI께 經過耕,定을 설치하는 동의 방법에 의해 7[정적으로 重婚흐止
規窟의 適用을 배제하V.록 하는 밖안이 삘요' 하다교 한다.

S3) 도 흥唱. 南北韓 이산가족사켜은 롱일읗 위 한 試金石돼야 i북한, 1992. 9. ). 18면 이하
참조.

64) 제성호. 4i北離散家族 (1泗2>. 22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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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여 왔고, 남한지역의 그 土地를 그,이 占有하여 온 경우, 統-이 되거나 또는

統-過程에서 甲이 Z,에 대하0i 所有g을 主張하여 뤼渡를 請求한 (민법 제 213조)

경우55), L,이 그 土地에 대하여 時效取得 (민볍 제 245조 제 1항)을 주장하는 경우

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甲이 南北分斷으로 인하여 所有41을 주장할 수 있

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었다는 事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 문제는

T511的으로 w決하기 어려우므로,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남북한 간에 合意를

통해 規律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ZP尊1的 方法에 의해 相異한 法秩序를 가진 
.

國家들이 統슘 내지 W-하였

던 경험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암

기 때문에, 論議의 어려움이 있다. 平聯的 統-의 經路와 方法 은 본고의 범위률

넘어서는 것이므로, 혁기에서는 소박하게 먼저 獨逸에서는 統-에 따르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그 解決이 시도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아래 1. ), 지금까지 논

의되어 온 또다른 統-方案과 결부되어 생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

다 (아래 2. )

l. 獨逸式 吸收統-의 경우

a逸에서% 統-以前에는 동서독간에 생기는 私法上의 법률문제를 각자가 자신의

國際私法 내지 準國際私法에 의해 처리해 오고 있었다56).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는 통일로 인하여 대량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合理的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 또' 특히 土地所有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긍적 규을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混亂과 國家經濟的 負欄1이 수반되므로, 東西獨은 통일전 통일조약

(Einigungsvertrag)을 통하여 규율을 하였다.

그런데 득일에서의 통일은 wa地域이 菌獨基本法 (Grundgesetz) 제 23조 (昏일

조약에 의해 폐기唱)에 의해 tcL)L (Beitritt)57)함으로써, 향후로는 sa法의 적용

을 받게 되었다58)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때라 私法麗係에 관하여는, 종전 서독의

품이 주축이 되어, 좀전 동독지역에서 이루어졌던 法律關係에 대한 동서독법의 효

력에 관한 이른바 
' 

W過規定 (Obergangsvorschrlft)'을 하게 된 것이다59). 예컨대,

統-條歸 Mrnw (Anhang) 1 제 3장은 w邦法8部長官의 a務領域에 관한 것으로서,

A: 司法, B: 民擴, C: 刑法과 秩序違反法, D: 商法, 會社法, RW契約法, Et 工業

所有g法. 2 F正競爭防1E품. 著作흐法, F: 憲法裁巷制度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다. 그 중 B: 民法關할 규정 가운데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 231관 (民$rn lj) 제

5조 (物件) (1) 
'

AD)k發效 전에 적용되 법에 따라 土地所有 으로부터 a立된

재산인 建物, 建造物, 18T建物, 立木, 施設物은 土地의 構成部分에 속하지 아니한

다. 이러한 隨的物들이 加교發한H 또는 그 효에 챨g 또는 裝置된 경우에도, 가입

발효일 이전에 성립된 土地使用收益權 또는 동독민법 제 312조 내지 제 315조에 의
1 唱 a

團 w 團 w w a 

團

團

55) 南北韓이 바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즉 北韓地域에 土地를 肩有하고 있다
가 IT한 사람이, 北韓地域에서 北韓當局이나 MA에게 w屬되게 된 그 土地의 所有權읗
주장할 겹우 동이다. 

'

56) 오수근, 동서독일간의 준국제사법 (1991). 849면 이하.
57) 1990. s. 27. 독힐반주공화국 (00R) 인민의회 ((·'oIkskammef-) 겪의 (Iggo. 10. W 督효).

6B) 基本法 (Grundgesetz)에 관하여는 統-條約 제 3조: 기타 w邦法 및 條約등에 관하여
는 제 8조 이하 참조.

59) 統-條約 부록 (·Anhan凰) I 
' 

條約 제 8조와 제 11 조에 따른 聯邦法 適用이1 관한 特屬
編過規憲' : 부록 Il

.

'

am有效한 東獨法律에 관한 特別規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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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使用收益權에 기히어 허 - 핀
.

것 l 에는 제 x문이 직용된다. 
'

; (2) 
'

<L地使用

收益權 및 제 1항 초 징의 附]liii建物, ltl木 l<F 는 施設物은 建物의 本質的 構成部分으

로 본다. 
'

: 제 232관 (債8關係法-·lifr權法} 제 10조 (不法行爲) 
' 

제 823조 네지 제

Bb3조의 규정듈은 加)k,發劇(H 또는 그 이루에 범한 行爲에 데하여만 適用된다. 
'

:

제 234관 (親族法) 제 조 (離婚販1,偶者의 扶養) 
'

SrI/s,發效5 이전 離婚한 觀偶者
- 方의 扶養請求 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이 계속 적용 1다. 扶養에 관한 合意는 계

속 有效하다. 
'

다른 한편으로는 +地所有權울 비봇인· 公共財産 (6ffent1 iches Vet-rndgen) 분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規律에 의하어 처리하고 있다. 爾8政府는 통 에 안서

1990, 6. IS. 
'

公共財麻規律을 위한 兩獨政府間의 共同驛明書'60)-趾 체백하고, 統-條

約 제 6장 제 21조 이하, 제 장 제 41조, 몽일조약 耐錄 1 1 제 3장 (聯邦法8部·員

官 s務 域) 직무영역 B (民法) 동에서 公共財産의 歸屬, 返還, 管理 및 補償 둥

에 관한 根1t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겪우에 獨逸式 吸收統-..- - 이론상으로는 北韓이 南韓에 흡수되는 경우

와, 1남한이 북한에 省-수되는 경우를 -생[J일· 수 있율 것이다61) - 이 實溫可能한기·,

또는 바람직한가, 아니면 時期가 성숙해 있는가 둥에 관하어는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621. 다만 여기에서는 어떤 겅우이든 統-·準備過程에서 독일의 겅임에서와 같

이 이에 수반될 문제들에 관힌' 法的 規律63)을 미-련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깃이다 .

64)
. 統-·-이 民族共同體률 기반으且 하이, 理念的, 政治的, 文化的65) 갈등을 헤소

하여 融合되어가는 過程 (Prozot)이 라고 생각할 떼, 품的 葛藝을 해소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한 겻이c,pi(i}. 또 事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규율에 착수하는 것보
夢

w 夢 醉

鬪

60) 民族統-硏究院. 獨逸 統-. · 條約 批廳法律 (자료 93-03, 2993. 10. ), 625&펀 이하 번역
문 管조-.

51 ) 제성호, 南北離散家族 ( 1992>. N9면.

할 전략은 복한체제-趾 쇠뵈. 붕괴시켜 북한을 병힙· (奇수라는 용어를 쓰 지빈·)하는 방법밖

단기 (l 93.-19洞)으%-는 약간의 점진적 노[%한괸·게의 개선빈·이 있-凰 가V성이 높고, 骨
장기적 (1995-징000)A-로는. 김일성. 김 정 l 체제의 불릭에 따른 한국의 일방적 省.수昏일 가
눙성이 상대적-e-로 省-재로시는 k은 .

으로 d망된다' : 길운<<, 반촨보다는 보싱-으로 끝내

북이 다 잘사는 昏입 야 한다 (신哥.아 1浦3. 9, 
. 240먼) 

'

잘 사는 통일이 되기 위화1서는
賓·%%일론.을 l) Il격해야 한디-' (144면>i 전적국가5·빈·회의 ( I r1 teract lo,1 Couu리 1 ), 톡일롱일
이 한국외 · 통일과정에 구·뇬 2 在 (극동뮨제, t993, 7, ), 136면 이하, 

'

骨잉은 몽제가눙한 환
경어]서 점진적으로 이리저야 한디·. 떡소 昏일을 위한 준비를 꾸$히 하고 있다가 일단 骨

의 과정이 시 직'되IS 1치 직 겸단과 정제철t]이 - T어 진 여 긴과 완벽하게 맞물려 진w되도
해야 한다' (140면),

01다. 2일의 統-條約 附錄 l 
.

1 1는 이 문제들을 聯邦長官들의 職務향i域別로 나누어 - d--皇-
하2 있다.

軍-國家로의 統-狀況으%. 나%·여 살피고 있다.
85) 1泗3. I t. I l . 남북문화.교.R.%1회 세미나 

'

南北韓 :%化共同體 形成方案' (동아입 텃
ll鬪. Il. Il. i4면 

"

統.-- 기.野길 읜 . 촤키 fl'0質性회복"].
66) 오 1/. 동서독% 긴-의 7국세사법 ( 1卽1 ) . a%Ie.: 

"

민족감E.체9( 무엇.V[가 7-처1적으
로는 문화·z-哥제, 겅제 2 2체. 정·치 s·2체·麗 의미 하는 것2.1데, - R-의할 것은 이 暴이 모두

법적 궁동체를 기반·페 A-고 힝 1{다는 짐이1'l-. 지의 여.;8 . 동체·ht 인,적 물적 교류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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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豫見되는 문제들에 관한 습理的 解決方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

이다. 南韓이 중심이 되는 吸收統-의 경우에는 별도의 司法헐W을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종전 남북한지역의 住民 또는 財産과 관련한 經過規定들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이때 고 려하여야 할 觀點을 나름대로 정리해본다.

(1) a得權의 保護

統-로 인하여 종전의 법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權利는 원척적으로 侵害되지 健

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法의 보本原剡 (elementeter Grundsatz)B7)일 뿐만 아니라,

統-에 대한 抵抗과 統-로 인한 混호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獨 
'

狀 (status quo )의 보호라는 大原則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종전

의 法에 의한 契約에 따른 품律關係도 - 새로운 法秩序의 基후原則에 반하지 않는

한68) - 그 滿1時까지는 종전의 法에 의하여 規律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69).

그 렇지 않고 ]b韓法下에서 이루어진 품律關係에 대하여 大韓民國의 法을 原羅的으

로 爛及適用한다면 
'

法的 安定性의 측면에서나 )k道的인 측면에서 매우 不合理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70).

따라서 가령 통일전의 北韓法에 의하여 行爲能%7이 인정되였던 자71)는, 總-로

인하여 南韓法의 적용에 의해 i能力者로 되는 25fl]益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또 
"

몽일전 북한법에 의해 同姓濁本힌 자간에 이루어처뎐 婚姻72)이 南韓民法 (제 809

조 제 1항, 제 인6조 제 1호, 제 817조 후단, 제 820조 둥 -管조)에 의해 놋效되지

는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統-前 北韓地域에 妻暑 둔 사람이 磨韓地a에서 
'

) l%在

효놈둥에 관한 特別擔 法'에 의하여 北韓의 妻에 대하여 2h在宣놈를 받아 새로 흔

인을 한 경우 (위 사례 (ii) 참조), 統-에 의하여 그 婚姻의 效力이 문제시되지

않게 될 것이다.

團

團

w I

내용으로 하는 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공동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법적骨동체란 남북한간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툰제를 해겯할 수 있는 방도暑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어떤 특정의 제도나 규율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류
그il 따르는 법적 문제의 해결눙력을 의미한다".

67) a法 제 13조 제 2항 참조: 
"

모든 鷗民은 鍾及立法에 의하여 . . . 贈産權을 劍奪당하
지 아니한다". 재산권박탈 이외에는 私法의 영역에서는 효法에 의해 法을 遍及適用하는 첫
자체가 禁쇼되는 것은 물론 아니나. 旣得權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58) 輿法 附屬 (1958.2.22. 법暑 제 471호) 제 5조 (솟의 取涓權에 관한 編過規定) 
'

T法
에 의하여 妻가 夫의 許패를 要합 事項에 관하여 許페없이 그 17爲를 한 경우에도 本法 i
fiB錢에는 이를 取消하지 못한다' : 17조 (妻의 財産에 대한 夫의 權쳄) 

'

本法 施77Bi의
鍾姻으로 힌하여 夫가 秦의 財麻을 管理. 使用 또는 收益하는 경우에도 本法 WfiR로부터
夫는 그 權利를 健는다' 등 참조.

60) 局法 附羅 (195E.2.22. 법暑 제 471호) 제 14조 (存흐되는 物權) 
'

本法 i)iE前에
發定한 永小作權 또는 不動産質걀에 관하여는 품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그 러나 本法 施行爾

後에는 이를 호新하지 못한다' 참조. ,

70) 제성호, 南北향散家族 (1992). 268면.

71 ) 北韓民法 ( 
'

조선.Q].주주의 인 
.

(공화국 민법' 1990. 9. . 최고인 1
. 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4호) 제 20조 제 1문은 
' ·F민의 성인나이는 

'

17살이다' 라고 -1정한다. 우리 濁法 제 4조

는 
'

만 20세로 成年이 된다' 고 규정한다.
'

72) ih韓 家族法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 . 1991 10.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
의 결정 제 5호) 제 10조는 

'

8촌까지의 혈죡.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고
· 

하여 일점범위의 近競婚만.을 驗止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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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分斷으로 인한 不利益의 除去

다른 한편으로 分1i으로 언하며 權利行使를 할 기회를 박발당하였던 사람에 대하

여는 - 定재間 그 權利를 행사참 기회를 부어받아야 할 것이다. 가령 북한지역에서

甲이 Z,에게 債411이 있었는데, l+1이 越南하여 살았던 경우, 동일 후 2,에 대하여

消滅時效의 完成73) (北韓民法 제 2圓조 이하, 우리 局法 제 162조 이하,-管조)으로

인하여 a+l]를 행사할 수 飢게 되는 不利益율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 위 사례

(i i [ )의 겅우 +이 일정기 간 내에는 SiAW을 行使管 수 있도록 보 장하여야 管 것

이다. 그 方法으로는 消滅[Ai效期閨, 除斥期閨, 取得時效中斷 둥에 관하여 分111으로

인한 權利行使障碑暑 일반적인 期聞中11事由로 규정히-어, 가 權41]fi使期聞 - 또는

戰得時敦재閨 - 이 봉일후 - fE는 그 후 일정시점 - 부터 進行하도록 하는 것울 생

각합 수 있다. 이떼 法律關係의 신속힌· 安窟各 위하여 귄리행사기간 등을 法律上의

期鬪보다 姬期로 정하는 것% 가능할 깃이다.

이로 인하여 위 旣得)g保護의 原則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가령 위 사례

(i i i )의 경우에, 甲이 남한지역에서 士地를 所有하고 있다가 일북하고, 그 토지릍

z,이 자기명의로 康有權保存登記를 하여 取得時效의 要件 (局法 제 246조 제 2항)

을 충족하옜음에도 불구하고, 甲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그에 대하여 所%a保

存흐記의 掠消叫 +地의 91渡를 請求할 수 있게 하면, 그,의 飜得11이 侵害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는 f地의 본래 所有밖기· 남한지역 - 또는 북한지역 
'

아닌 혜외지역 - 에 居住하고 있있던 경우와는 區別되어야 할 깃이다. 흐자의 경우

에 所有者는 取得時칸를 ttl斷시퀼 제能性이 있음에도 물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

만, 所有者가 北韓地域에 거주하교 있었던 경우에는 分斷으로 인하어 取得時敦룰

타1r시킬

� 

가능셩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Z,이 取得時敦

의 W件을 충족시킬 수 있있던 한 原因은 分斷요로 인한 왕레두절에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경우에는 까形+ 旣得Si으로 보이는 權利리- 하더라도 본래 所有者의

권리에 후뵈하어야 할 깃이다m
團

(3) 法的 聞化 (Angle1chung) 促進 MT

오렷동안 分1Ifr狀에서서 전혀 法的 共有資産 (Gel11eing11t)이 없는 南北韓이 하나의

法秩序에 속하게 될 경우에, 그것안으로 모든 문제가 일거에 解決될 수 없음은 명

백하다. 가령, 복한지역에 yt産登記制度74}률 미.련하는 것, 남한의 
'

假戶)鷗' 정리

및 北韓地域의 戶籍編成%}, 司$Ea構의 再編, 법률서비스의 공급IS), 法律敎育制度

構% 둥의 錯1르가 뒤따르지 1으면, @은 混鳳과 빕과 연실의 부조화상태가 長期1h

묄 것이다. 이러한 負擔을 최소회·하러면 이에 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갈다.

(4) +地所有)rn閨題 둥의 公飾 解決

親族關係, 펄m의 문제와 더불어, +,地)iIf有11의 분제가 가장 중대한 푼律開題가

73) )h韓 局法 제 260조f 
' 

기관, 기업소, 난체와 -창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민사
시효기간은 1 년으로 한다' 고 Al-정한다.

74 ) 오종곤. 北韓民法上의 所有形態 (북한연.구. 19號. 겨울호), 174면 이하) 
' 

북한에는 둥
기제도가 존재하지 업는 것-치럽 보Q)다' 

.

75) 제성호, 南4hw散 i 族 (1浦2}. 2韶변 이하 함조.
76) 제성호, 南北離散家族 ( 1992 ), 271 면에서는 북한주딘1들의 訴訟節吹+M 편의를 도모

하고 간걸하게 처 리y.[ 수 있는 %도의 立法이 밀요할 것이라고 
'안다. '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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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그런데, 소地所有權은 南韓에서도 T地改革法 (1949.6. 21. 법률 제 31

호), 빨T財産處理法 (1949.12. 19, 법률 제 74호) 등에 의해 변동이 생기게 되었

고. 북한에서도 士地改革 ( 
'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省령' ,
2946. 3. 5. ) 및 새 소地

法 (X977,4. )에 의해 변동이 이루어졌다77). 이러한 所有權歸屬이 통일에 의하여 어

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다78). a逸統-過稱에서도 이

문제는 특벌허 규율되었다79>.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

고, 고도의 國家政策的 觀點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어떻든 이러한 문제에 관

하여 多角度의 검토50)를 거 卷 후 용의주도하게 規律하여야만 혼란읗 피할 수 있음

은 분명하다.

2. WW的 統-의 경우

위와 같이 어느 시정에선가 - 時的인 吸收統-이 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쳔 相互

交潔와 聯合의 단계를 거쳐 점전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方式의 統-이 한반도에서 蓋然性이 높은 것으로 보

는 예측이 있고, 또 통일후 여러가지 
'

後遺症'을 켜고 있는 독일의 경험에 바추

어, 이러한 방식의 統-이 바랖직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통일

에 관하여는 우리는 아직 경험을 가지지 압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경우에 g[ha

散家族의 再結슴에 따르는 閨題點들과 그 解決方案을 나름대로 생각해보기로 한다
.

.

BI)

(l) 管暢欄1, 判決의 相互意麗 및 執行에 관한 條約 및 國際私法統-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볍질서를 보유하면서 -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의 어느 형태

하에서든 - 점전적으로 交流를 중진해 나가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首녀b韓 離散

家族의 再結合可能性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때 다른 특별한 taT가 없다 당분

간 위 (Il)에서 살펴본 방법 - (準)國際私法的 方法82) - 에 의해 남북한이 각각 문

T7) 이에 관하여는 신재명1- 복한 토지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 토지법 변화를 증심
으로 (ib韓 1991. 10. ). 129뎐 이하 참조. 1948년의 土地改革에서는 

'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의하여 T局이 所有하도록 하였음에 반해, 1977년의 新土地法은 土地國有로의 전환
왼칙에 입각하고 있다고 한다.

78) 김운근, 반卷보다는 보상으로 끝내야 (월간조선, 19S3. Il. ), 494면 이하; 
'

통앨한국
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둥장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소유권 문제' (495면), 

'

북한지역의
토지처리문제는 아마도 한국전쟁 때보다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497면).

79) 昏수昏일반대론에 이의 있다 (월간조선 1993. 11. ). 490면 이하: 
'

동측의 마지막 총리
드 마지에르가 끝까지 서톡에 애일雙 (7) 것이 동독주민들에게 사유재산반환요구暑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읍니다. 반환이 아니 라 돈으로의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 이 그때
고민을 雙습니다. 그런데 서독 기본법 제 14조에 나온 사유재산보호조하을 지키는 걸로 결
론을 내리고 모1았읍니다. 그 겸과 지금까지 2백50만 건의 재산청구소송이 접수됐읍니다.
이것 중 현재 12% 정도만이 처리蠻고 나머지는 덫 년을 끌지도 모릅니다. 이같은 부분에

대해선 독일 정부 내에서도 반성론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처리健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운근, 반환보다는 보상으로 哥내야 (월간조.선, 1993. Il. ), 500면

이하 참조, .

e이 류우익, 홍일국토 理念像이 있어야 한다 (선동아, 1993. 3. ). 102면 이하 찹조; 제성
호, 確러hT散家族 (1992), 271면 

' 

남한에서의 i地改革의 前例, 土地利用에 대한 驕家/l%고,
의 IE當倫과 側)La羲에 대한 補償, 이미 旣得欄읕 가지고 見]q를 이용하고 있는 環地他局
의 利益保護 등을 고 려한 별도의 입법이 있어야 원만하거1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81 ) 제성호, 南 hrn한家族 (1992), 260련 이하에서는 
'

국가연합방식' 과 
'

연방제방식'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82) 제성호, 南北향散家族 (1992>, 261면이하에서는 國家聯슴의 경우 남북한을 별개의 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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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그 엉역내에)‥l 저 리 갈 1 Af에 st名. 것이디.. 이 때에는 管輔權의 i突, 상

호간의 W質法適用에 있어서의 ) 6調和, 상호간의 寧1決의 承露 및 Wi 保障의 분제

등이 둥장할 것이V,, J- g]l-에 당사자들이 남북한 중에서 
'

法廷고르기' (forullt

s ho pp in g )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w 이를 막기 위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

북한간에 管精權, 判決의 相)L承龍 및 執行어1 관한 條約율 체결하고 國際私法울 總
-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함으)써 우선 남북한에 現存하는 司法機構骨 통하여 남

북한간의 이산가족 제결합에 따르는 法律閨題普 어느 정도 해결해 갈 수 앴을 것이

다.

그러나 히에서 살피본 ]비-와 갈이, 이 러한 方法에는 限界가 있다. 즈 南北韓 분단

의 장기화에 따르는 特liA性을 고 려한 실질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자기

의 w質法과 저촉법에 따라 처리히·게 됨으보써 문제의 궁3적인 결을 할 수 飢

다는 점이다. 그리고 管輔)g이 幽1(,휴에 중칩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헐을 것이므로B3}, 괸1決의 25調收] 문제가 暑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 이른바

公序 (ordre pu bi i c )에 관한 留保條項을 둘 경우, 두 法秩序의 基本理念에 있어서

의 相違*4)률 감안하면, 이를 통하여 상대빙'지어의 實質法의 適用이나, 상대방지억

의 판결의 숭인이나 집햄에 장헤블 가지올 수 있다.

가령 위 사례 ( i 니에서와 같이 수1이 46韓地域에서 그, (여전히 재혼하지 않은 상

태)과 婚姻하였다가, 필남하어 
'鋼韓地域에시 

;it籍안 후 c,을 殘留者로서 不在요告

에 따라 除籍2&J킨 다음 다시 丙과 혼인한 경우, 이들이 상봉하어 後婚의 效力이 문

제되51다고 하자. 븍한에 管輔[W이 인징될 경우 북한은 그들의 法8S)에 따라 後婚의

效%]이 힐는 것으로 할 것이다. 만일 
'姻韓에 

管繫權이 인점된다면 후혼을 남한의
'

부제선고등에 관한 븍별조치빕'에 따른 깃으로서 갑과 병의 악의 - 이 경우에는

을이 북한지역 殘留者기. 아니라는 事實을 안 校 . - 가 아니라면, 율에 데한 
'

不布宣

告' 가 取消되더라도, 有效한 것으로 할 것이다 (갑은 법 제 5조 제 1항 제 2분)861.

正 가령 幽'韓地壤의 L地所有者가 필북하고, 그 토 지를 타인이 자기 名義로 登節하

어 占有하고 있있올 경우,
,

종전 노地所有者가 남힌· 법인에 土地引渡請求訴訟各 提

起한 데 대하여, 占有찹가 取得時效 (민법 제 2&조 제 2함)를 주장한다면 (위 사

례 ( i i i )), 남한의 법원은 涉까私法 제 12조 제 2항과 民法 제 섯 조 제 2힘을 적

용할 것이고, 그 要1t-이 충족된 겅우에는 時效取得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

다, 그러나, 궁-A적으로 統-·이 될 겅-7- 같은 方式으로 처리할 수 飢各을 감안하

먼, 븍별한 推置가 었는 상테에서의 위이· 같은 방식은 결국 暫定的인 解決方法에

지나지 VI음을 알 수 있다B'f).

權國家로 보고, 납북한의 각각의 s籍에 연검하여 해켤하는 國際私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
다.

과. 相續財産 }iffi忽地 法院의 管'鑛橋이 아울러 얀젓펼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 0조, 제 21조

창조). . 7- 法院이 다를 수 있다.

몽하여 사오1주의겅제서1도와 -趾질기舍러 y내를 븐岳히 하며 인빈들의 사주죄이며 창조적인
성환을 보장하는 데 이1-Il-지한다. 

'

북한가죡볍 제 1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차국 가족법은
사회7의 적 결t-, 가족제도를 공2 발전서켜 E 사화吾 i [-S-하고 단ill된 사회주의 대가정
으로 커게 하는 데 이바지 

'인·L모 '

2 f[조m
藝) dhW W族6k 제 B조 제 2문: 

'

걸-E은 V직 한 남자와 한 녀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t ,

B[i) 제 호, 南北離散家族 (19號). 26272, 
' 

後婚은 法的 安定性을 고려하여 계속 有效한
것으로 긴-/7·하고 種婚에 L'11하여는 t婚事由기 발)1하는 것P,i 보아야 할 것'이 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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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特殊 司法組% 構戚圈題 
'

團

團

남북한간의 협m의 호晨내지 w突, 相互 g決의 承麗역나 執行 문제暑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간의 (準)鹽際私法的 사건을 관할할 새로운 特殊法院을 창설

하는 것울 성각해뷸 수 있다. 이 法院으로 하여금 남북한 이산가족간의 법률문제를

專屬管糖하게 하고 그 우]決에 기해 남북한 측에서 執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 ii局事法의 영역簡)에서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절

이다驕). 그 분만 아니라 이 法院의 섣치를 위하여는 우선 남북한간에 合意가 이루 .

어져야 할 것이고, 또 이 法院이 적용할 저촉 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의 Wig造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될 것이다. 쌍방의 法秩序를 전체적

으로 통할하는 最高法院 - 예컨대 聯邦大法院 - 이 없다면, 이 특수법원은 그 자체

로 심급구조를 갖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더으 문제가 되는 것은 總-이 될 경우

발섕할 법률문제에 관한 새로운 規律이 얼는 상태에서. 즉 南7W의 責質法이 그대

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이 特殊法院이 단지 (준>국제사법적 방법에 의해 각 法律

關係에 적용될 후a法 - 南北韓의 實質품 - 에 따라 拳]決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이T 결국 이러한 方法은 법원설치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긍극적으로 統-이 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實質私法의 차원에서의

解決이 닐받칩 되지 않는 한. 문제를 終局的으로 음驅的으로 해결하지는 붓한다는

限屛,를 안고 있다. a屬的인 法領域 - 예컨대, 婚鎭, 親국-. 相續 등 - 에 관하여 . .

통일적으로 적용할 찼質法 (이튼바 
'

toi un i fot·rne' )을 - 條約 등을 통하여 - 제정

하여 적용하는 방볍을 병행하는 것을 셩각할 수 있으나, 이 것도 가령 土地所有a

문제 등을 포함한 包招的인 새로운 규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편적

인 해결일 것이고. 그나마 남북한간의 合意에 의하여 개省적인 實質法을 만드는

것도 응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3> t質私품의 統- 
'

그렇다면 南北韓의 實質私法 ( a teriel les Privatrecht)을 統-하는 것만이 문제

의 궁끅적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90), 漸進的 統-過程을 거치게 되

는 경우에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가절 수 있을 지 모 른다. 그 러

나, 문제는 st韓힉 國家 또는 部分鷗家로서 병존하면서 私法을 통일하는 겻이 실

87) 311성호. 盲4hrn散家族 (1992), 263뎐에서도 국가연합상황하에서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경우 

'

관계법규의 획일적 읍1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처하기 우]해서는 관련법
규에 經過規定各 두거나 附屬各 哥·해 解決하는 방안各 모색합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러나,
이로써도 가령 남한측에서만 그 러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측에서 그 절게 하지 않
을 겪%. 또는 양자의 -R-정들이 서로 耐合하지 卷金 경-위의 문제는 막을 수 없율 것이다.

8S) 위 ( i l . 2.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商事伸裁利定의 意麗과 執行에 관하여는 조

약이 있T

89) tsa鬪에도 이 러한 별도의 司法欄1a은 설치되지 않았었다. 오수근, 동서독일간의
준국제사법 (1991). esm. 미국에서도 州際私法 (準쁘a擊,法, interIoksles Privatrecht)

의 문제는 각주의 법원이 해결한다. 
w

30) 제성호. 南 Ib離散家族 (1992), 265면에서는 낱북한이 聯邦國塞 형태의 통일과정을 겪
게 될 경우에 者하여 

' 

남-북한이 聯邦國家를 형성한 후 민족간의 異質性이 복되어 상당한
정도로 聞質性이 회복된 후에는 점차적으로 私法을 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단게에
서는 準國 私法의 훤칙에 맡길 것이 아니라 統. · 掌,法을 제정합으로써 法律의 aT을 그
決합이 타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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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톡히 商北韓이 同-.-한 ifr代法秩序 에

� 

있은 겅험

이 輪고91>, 그 동안 理念的 基臟가 전혀 상이한 法秩序1에 있었다는 접읕 생각하

면, 實質法의 統-은 쉽게 달셩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닐 것이다. 십질법을 롱일한다

고 할 때, 이는 個別的인 法領域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私誅 출般, 룩히 +반所有

a 분제 등에 관한 규율이 이루어저야 한다t 苟을 생각하면 더육 그러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는 統-된 法秩序暑 가져야만 民族共聞51의 안정된 法生活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92), 統-努)FJ과 아울러 그에 수안필 - 法的 閨題률 포함한 - 문

제昏蜀)의 解決읗 위한 대책을 마런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분제에 관하여도 
'

이제

는 우리도 總論이 아노1 各 各 연구할 시기이다'951. 이 겅우 근시안적인 미봉색에

매달릴 깃이 아니라, 民族共鬪慷의 장레를 내다보고 민족공동체 구성윈 게인과 전

처]의 I[i]와 安寧의 增進, 세계 제 민 과의 펑화적 AL엉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각

에 의해 引導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5 民主主義, )L道초義, 法治초a, 平客1초a

등은 포기되어서는 안될 價値8W이 되어야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南北韓 離散家族 再結合에서 발생할 수 있는 問題點과 解決方案을 간략

히 개관해 보았다. 그러나 北韓의 法制度 및 實質法에 데한 %ia不尾, 관6문제에

관한 지吾까지의 硏究未盡 빛 이러한 문제와 - E 헤결에 관한 W驗不在 등으로 인하

여 단편적, 추상직 논의에 그치-그 깔있'다. 아볶든 게별적인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르는 분제는 헌제로서는 남한과 북힌·이 각자 자신의 法 - 實質法과 저촉법 - 에

의하여 처리할 수 8·]-에 31다. 잎으로 어떠힌· 헝태든 統-過程에서 데량적으로 이러

한 聞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김-인하인, 그에 데비한 硏究가 시급히 이루어저야 할

것으로 생쟈한다.

91 ) 오수근. x.서식 :IA.{의 분 제).1법 (1開1 ). 龍1 8 이하; 
'

목-일의 경-Y-는 분단직전까지
같은 법문화률 수벡MSL안 공-7'한 경ih을 갖고 있.으나 남북한은 알제의 식만봉치중 겪은
40어 년외 서구 굔대법의 헙을 함께 할 뿐이다' ,

32) 오-f근, -W·시목일간의 7국제사법 ( 1991 ), 82뻔 이하,
93) 예컨대, 昏일시, 또는 통일과정에서 북한/로자의 남한-h.입문제 둥. 동아일보

1993. I l . 16. 29면 
'

昏일푸 北韓 실엽자 6百萬명 발Arn, 南韓 유입땐 벽제 대규모본란 발섕'.
94} 정웅석, 당위론과 감상-7의의 포로가 되지 알자 (월간조선, 1993. 4. ), 168면 이하

(171면) 
'

정·뷔는 봉일 정책읗 펼쳐갚에 있어 시도 통일달성에만 덜매일 것이 아니라 퐁일
후의 후.y중.에까지 대비하1/,서 임하지 않-e.년 안된디-' .

95) 엄F].새. 잘꼰 알러 진 독오1봉일 ( 신哥·아. 1993. ]O. ), 5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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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요지>

U 이산가족 재결합시 적용법규의 문제

o 남북간에 준국제사법 혹은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 국제사법은 북한주민의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기존 판례는 Marx-Lenin주의적 조리에 따른 것이 많

은 바,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임.
I

- 이산가족문제를 국제사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남북 쌍방이 
'

공서양속의 원칙'

을 남용하여, 상대측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부속합의서 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준국

제사법적 해겯보다는 조 약과 같은 특수한 협정을 체결해서 이에 따르는 것

이 바람직함.

o 이산가족 재결합에 대하여 준국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입장

- 분단상황하에서 이산가족이 재결합하는 경우 법적 문제점의 해결방식은 현재
된

의 경우 국제사법적 처리방식이 유일함.

- 다만, 재겯합 이전에 적법하게 형성된 법률관계의 변경에도 준국제사법을 적

용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또한 국제사법에 의해 남북이 상대측의 법을 적용하여 판결한다 하더라고 남

북의 법관이 상대측의 법을 어는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

야 할 것임.

o 실질사법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데에 문제의 촛접이 있음. 실질사법의 통일은 사
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국제사법에 의하는 수 밖에 없다 보며,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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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족범상의 문제

O
「

부재선고 동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금과 같온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

은 아니므로 이산가족의 재겯까에 따른 중혼의 효력을 다루는데는 적절하지

않으나, 기본정신을 존중해서 세로이 해석할 경우 현실적인 지침은 됨 수 있

올 짓임,

o 헌실적으로 중혼문제가 발/%될 겅우는 벌로 많지 않다고 븜. 다만, 친자 . 상속

관게에서는 각기 남북한의 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남한의 경우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벌조치법,에 따라 이미 정책적으로 전혼

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것이므로 부재선고가 취소되기 이젼의 중혼의 문제는

시음부터 발생하지 않음.

O 실제의 중혼이 문제가 되었달고 할지라도 수 십년전의 전혼을 이유로 후혼의

효력을 문제삼는 것은 가족법상 실체관게의 존중원허에 비추어 볼 때 命지 못

하다고 판단됨.

o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 악의라면 과거의 부부관계가 부촬될 수 있으므로, 부당

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o 남북관계를 岳국제사법적으로 헤결한다고 할 경우, 남한의 법질서와 배치될

수도 있는 북한측의 가족법교정이 있을 경우, 남한법원에서 이러한 북한법올

근거로 판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검토되어야 함,

U 기타 사항

o 이산가족 재겯합시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발생

시점에 따른 시대구분이 필요하다고 봄.

o 현행범의 테千리내에J서 해唱할 수 일는 문제라면 가능한 한 헌 졔도를 유지하

되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먼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o 북한판결의 숭인은 먼저 「
북한,에 대한 범적 지위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

바, 헌재최1- 같은 분단상촹하에서는 북한에 대해 재뫈권 자체가 없다V 1는

깃이 타당하다고 /W긱-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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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經濟交流協力을 위한 立法的 對應

1 . 序論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는 
.

여러가지 법제도의 신설 
'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남북 경

제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근거 법률로서 
" 

南北

交流協力에관한法律"(이하에서는 
" 

南 b%i%協)J法"이라고 약칭함)이

있을 뿐이지만 그러한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특히 납북교류협력법이 전반적으로 규제위주의 내용으

로 되어 있어서 납북교류협력을 진정으로 촉진하기 위한 법인지 아

니면 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또 하나의 내부적 장벽을 만들기 위한

법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조차 없다. 물론 남북통일이란 여러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젓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아무런

제한없는 남북교류협력익 이루어절 수는 없戚지만, 오늘과 같이 납

북경제교류협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규제위주의 내용에서 지원위주의 내용으로

개선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의 해결

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새로 마

련할 法制度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

내법의 정비도 포함하凍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내법 정

비 못지 않게 중요한 젓은 구체적인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북한

과의 협약 또는 세부합의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
다

1 ) 한국법제연구원

-

- 

217 
-



다.

n. 혔i)3法의 準用

團

團

1. 國內法 準用의 範圍

님-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 겅제교튜협럭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어 싸資導<法, 싸/國換管理法, 對外입易法 등을 준용하

도 록 v-정하고 있지만, 파연 님'북간 겅제교류협력 대하여 외자도

입법 동을 탄순히 준용하는 것이 파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다. 남북 基本슴意書의 서문은 남북관게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

계가 아닌 통일올 지향하는 과던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

民族內部

의 特殊關係"라고 선언하고 있고, 납북 경제교류협럭에 관한 부속호f

의서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의 렵제교류헙력으로 파악하고

있요며, 납북교류협력빕도 국가사이의 겅제교류를 표현하는 貿易 
'

輸出 
' 

輸/<이라는 용어와의 차빌을 깁핵히 하기 위하여 交易 
' 

擔入

' 

擔出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본합의서와 부

속합의서 그리고 납북교류협력법 모두 남북경제교류협럭이 민족내부

적인 것이라는 전제위에 입각해 있으면서, 그러한 남북경제교류협력

에 대하여 국가사이의 경제교류에 적용되는 외자도입법이나 대왹무

역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된 젓이다. 이러한 모순온

외국환판리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동의 준용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이나 대외무역법을

준용한다는 凍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국가사이의 경제교류협력으로

파악하는 項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남

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이나 대외무역법 둥올 준용함으

로써 낱북경제교류협력올 국가 사이의 경제교류협력으로 파악하고

db韓을 까國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되면, 낱북경제교류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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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동시에 미국 둥의

제3국은 最惠國待遇의 原則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관세면제 둥의 혜

택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이다.

2. 國內法 準用의 實效性 및 妥當4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등을 준용하는 젓이

민족내부적인 거래의 성격에 부합되지않는다고 하는 이론적 모순에

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에 따라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외자도입법 등을 준용하는 젓이 얼마나 타당한 겯과를 가져다 줄 것

인지 그리고 과연 그러한 준용을 해야 할 경우가 많겠는가 하는 문

제는 여전히 님아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준용할 법률로서 10여건

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지만 우선 외자도입법의 준용에 대해서 살펴

본다.

외자도입법에 따라서 북한의 개인곽 업인을 外資導)L法上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과연 얼마나 북한의

개인이나 뱁인이 남한에 투자를 할 젓인가 하는 점올 생각해보면,

외자도입법의 준용이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

다는 젓을 쉽게 알 수 있다. 외자도입법의 준용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북한과의 추가적 합의서의 채택에 의하여 한국기업의

북한에서의 投資와 자유로운 企業運營을 보호하고 果實送金을 확보

하논 것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중심이 될 과학기술의 교 환에 있

어서도, 북한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도입하는 경우보다는 남한의 첨

단기술을 자본과 함께 북한에 이전하고 북한의 노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현행의 외자도입법 등의 규정이

과연 얼마나 남북경제교류협력에서의 과학기술관련 거래에 효율적인

규범이 될 젓인지 하는 의문이 
' 

생기는 것온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개인이나 법省이 남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도 까資導)L法에 따른 절차와 南北交流協力法에 따른 절차와'의 관계

를 조정할 펼요가 있다. 예컨대, 외자도입볍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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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무부장관의 認可를 신청하거1J

申告를 해야 하는데, 님/북교류협 력%도 통일원장관의 숭인을 받아야

하는 바,2) 북한기업이 남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남한측 당사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신Y를 함과 동시에 넘%교류협력법에 의한 숭인

도 얻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교身협럭을 위

한 정부창구가 단일촤되고 - 回의 신고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남북경제교류협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젓이다. 물론 정부 관런 부처에 의한 정보과악과 지원 또는

갑독이 필요하므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자의 - 回의 신

3 가 있으면 러한 신3T서류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순차적으로 또

는 협동적으로 검토하)f 수리여부를 겯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m. 會面개1度의 鬪和 
'

1. 南 b 會社制度의 차이

남북경제교류협릭에 있어서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주체는 인보다는 株式會社외- 같은 기업이 될 젓이고, 따

라서 남북경제교류省럭을 曾성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로서 남

북한의 회사제도를 조촤시키거나 통일된 최사제도를 마련하는 젓이

라A 볼 수 있다. 북한은 원칙%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이라는 개넘조차 생소한 상황이고 오직

1984년에 제정된 습營法에 따라서 외국 기업들으 북한에 사기업올

설립할 수 있을 뿐이다. 合營法에 의하어 싣렁된 합영회사는 有限

責任의 巷칙에 입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최사와는 달리 함

영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出資持分의 범

m 團

團

團 團

團

夢寧 

團 . w w w

2) 남-吟교류협력법 제16조 및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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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출자지분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합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젓으로 되

어 있다.8)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합영회사의 최고의項기관은 理事會

로 되어 있고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이사전원의 일치라고 하는 점

에서 남북합영당사자들이 선정한 이사들 사이에 이견이 샜기면 회사

운영이 정지되어버리고(Deadlock) 말젓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북한 노동행정기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4} 북한측에서 남한에 투자를 하

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회사법이 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제도로 보여질 것은 물론이다.

2. 
"

統-會社" 또는 
"

朝鮮會社"

성공적인 경제활동 여부는 효율적인 회사제도에 의하여 愼

받침되는가에 달려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경제교

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일 우선의 과제는 ( i ) 이사회, 회계 등

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낱북 기업법을 조화하거나 더 나아가서

(ii) 남북간에 통일된 별도의 회사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볼

규 앴다. 전자의 남북기업법 謁和는 남한과 북한의 기존 회사제도

의 기본글격은 그대로 유지한채 이사회라거나 회계 둥의 긴요한 문

제에 대해서부터 점진적으로 남북 기업법을 조 화시켜나가는 방법이

다. 후자의 방법은 남한과 북한의 기존 회사제도를 그대로 둔채로

낱북경제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회사제

도를 창설하는 방볍이다. 후자의 경우에 새로이 고 안될 회사제도의

명칭은 
" 

統-會社" 또는 
"

朝鮮會社"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통일회사는 유럽공동체의 통일된 회사제도 
" 

유럽회사
i

(Societas Euro paea )"S)와 마찬가지로 남한이나 북한 어느 곳에서 설

3) 北韓 合營法 제8조
4) 북한 合營法 제16조: 까國)k쇼業法 제20조도 마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s ) The- EC Re gu lation on tho Euro pean Company Statute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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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되고 동록되더라도 남북한 모두에 걷처서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질 수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회사제도는 남북

한에 2중으로 둥록해야 하는 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고 냠북한 어

느 한굣에 등록함으로씨 남북한 모 두에 통일된 회사로서 인정받고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제도인 젓이다. -

이러한 統-的 制度의 마린은 남한기업의 북한에의 투자를

보다 용이하고 
' 

투녕(transparency 하고

� 

보다 안정된 젓으로 만들어

주머 특히 기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

로서, 납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紛爭의 解決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의 논리와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즉 남북 정부간의 紛爭의 해결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남북 기업간의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訴訟에

의하지 아니하고 仲裁에 의하여 해有하논 경우에 大韓商事仲裁院의

중재질차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貿易仲裁機關의 중재절차01]

의할 凍인가 아니먼 남북 공동의 별도의 중재기관과 중제졀차 그리

고 중재인단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인 젓이다. 보다 원촬히-고 안정된 투자를 유도하기 위

하여는 통일회사 또는 조신회사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처럼 납북공동

의 분쟁해결절차릍 마련해두논 것이 바람적 할 것이다.

N. 科學技術의 交流

L db韓技術의 南韓에서의 保護

r

북한의 기술을 남한이 도 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가하

는 의문이 있고 따라서 북한기숩 도 입올 위한 외자도입법의 준용이

얼마나 있戚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도 지적

한 바 있다. 까資導入法의 준용만에 의하여 낱북간의 파학기술의 
.

齒

교 류에 괸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較음은 물론인 젓이다. 북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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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 기술을 도 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자도입법의 준용 이

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기술이 우럭나라의 지적소유권법에 의하

여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 젓인

지에 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젓이다.

예컨대, 북한에서 發明者證에 의하여 뵤호되는 발명기술이

남한에 도입되는 경우에 북한의 그러한 발명기술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둥록을'해주어야 할 젓인가 아니면

남한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남한의 특허청에 전혀 새로운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발명증에 의하여 보호되는 발명기술은 낱한에서

특허등록된 발명으로 간주하여 보호해주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에 관한 낱북간 세부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만일 발 증에 의하여 뵤호되는 발명기술이 남한에서도 보호

받기 위해서는 낱한 특허청에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면, 북한의 발명자를 외국의 발명자로 간주하는 젓이고

그러한 취급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민족내부거래의 정신에 반하는 것

일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의 발명증에 의하여 보호되는 발명을 모

두 남한에서 특허둥록된 발명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도 우리나라

현행의 특허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곤란하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사

이에 공동의 특허청을 셜치하여 공동으로 심사하고 그러한 공동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발명은 남북한 전체를 통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젓으로 섕각된다.

2. 北韓 著作物의 保護

특허발명이나 상표 및 의장과는 달리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

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도록 되

어 있는 젓이 일반적인데, 문제는' 북한에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법제

도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고 용된 작가가 저술한 저작물이

남한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저작물의 경우에는 특허발명과는 말럭 아무런 절차飢이 보호되는 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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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북한에서 저작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작물

과 마찬가지로 보호해주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된다. 물론 북한은

저작권 관런 국제협약 (세게저작권협약이든 베른협약이든)에 가입하

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북한사람의 저작물을 외국인의 저작물로 간

주한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북한 저작물을 뵤호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만, 남북졍제교류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파악하는 럽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저작묠은 남한의 저작물과 마찬가

지로 뵤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으로 하여금 일정수준이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省

법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노 럭도 병행해야 할 젓이다.

3. 南韓의 技術 및 著作物의 1韓에서의 保護

북한기술의 님-한에서의 도 입보다 훨씬더 섬각한 문제로 되는

凍은 남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 남한의 기술이 북한에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남북경제교류에서 남한

의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북한에서 낱
w

한의 기술이 적절히 보호되지 아니하면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하기를 꺼릴 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

률 통하여, 남북한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특허발명, 상표, 의장 등의

보호를 해줄젓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수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세부합의서에 구체적인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의 보호내용의 대강파 최소한 수준올 상세히 규정해두는 젓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이 모두 지적소유권뵤호에 관한 일

정한 국제조약에 가입할 젓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올 젓이다.6) 이와같이 세부합의서에서 남북한이 모 두 최소한의
團 團

6)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어1 그데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시의 관련 정들 륵히 제1701조 이하의 규정들은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 - 

22 
-

·



지적소유권 보호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국제조약에 가잃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적소유권보호의 수준을

남한에서의 보호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합의서에는 물론 낱북한 사이의 과학기술의 상호

협력과 그를 위한 전문인력의 교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해서도 규정해骨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에 있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한 知的所有權法制度를 改좋하여 일정

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관련된 國際條約에 가입하도

록 유도할 절실한 펼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지적소유

권법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남북간 지적소유권 관련 세부합의

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美國과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自由貿易協定에서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둔 것

은 낱북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젓이다.

V. 남북간 租稅에 관한 세부힙의

L 關稅의 免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

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7)고 규정하고 있다. 그唱데, 관세

란 외국으로부터 수잃 또는 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

는 소비세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관세법.상 
' 

수입물품' 이

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건,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

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젓 賀 수출면허를 받

은 것을 말한다.8) 한편 북한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7) 부속함의서 제1조 제10항
8) 관세법 제2조 및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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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 또는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 수출입세에관한규정,에서

'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에 대한 개넘정의는 두고 있지 아니하다.

9)

2. 民族內部問 거래에서의 關稅

우리나라는 현재 원칙zl으로 북한을 국가로 숭인하고 있지

아니하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그 서문에서 낱북관계를 통일을 지

향하는 파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

민족내부의 특수관계' 라고

규정함으로써 뎨내적으로는 상호간에 외국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물자교류에 외국과의 봔계를 전제로 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온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여타의 관련조치는

불펄요하다 할 젓이다.

그러나, 제외국올 비롯한 GATT 동에서는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숭인하여 납북관계를 민족네부의 특수관계라고 인정하고 있

지 아니하므로, 낱북간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할 경우 형평성문제 또는 최혜국대우 조항 등을 근거로 반발함과 동

시에 보복관세 기타 경제적 제재조치가 취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동서독의 졌우를 선례로 하여 무관세의 정당성을 항

변함파 동시에 GATT 주요국들을 섣득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젓이다.

3. 二 重課稅 防쇼의 必要性

남북경제교류협럭에 관한 . 부속2의서는 
" 

남과 북은 경제교류

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둥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만 단순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重課稅란 광의로 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

9) 수출입세에관한규정 제1조; 대륙연구소 펀. 북한법령집 제2권, 대륙연구소, 1990, 9
,

970-9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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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룰건에 대하여 2이상의 유사한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현상

을 말하며, 협의로는 특히 이들 조세가 둘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동

일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0)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라 할 때에는 후자의 경우를 의미하는 젓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국 .

외에서 경제적 관련을 맺게 될 경우 거의 언제나 이중과세가 문제된

다. 또한 국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령 등 알정한 법역(legal

terlitorial)도 과세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떠한 국가와 이들 법역 또

는 이들 법역간에도 국가간의 이중과세와 동일한 문제가 빌생한다.

따라서 남북간의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이중과세가 문제되며, 경제교

류를 원활히 추전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수적

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된

4. 남북간 經濟交流에 대한 二 호課稅防止를 위한 세부합

의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 게 國內

法의 규정에 의하는 젓과 고 重課稅防1E條約 등을 체결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으며, 다시 국내법에 의한 이중과세방지방식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외국

원毛소득에서 공제하는 면제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서 외국납부세액공

제를 인정하고 있다.11) 한편. 북한의 경우는 경제교류와 관련한 조세

볍규로 외국인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세칙, 합영기업소득세법 및

합영기업소득세법세칙 둥올 두고· 있는데, 이들 병규에서는 이중파세

방지에 관한 규졍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12) 그러므로 납북이 싱-호

국내법을 정비하여 이중과세방지조치를 마런함에 있어서는 관련조함

10) Model Doubte TaxaUon Convention on Income en d on Cs p 1tetl
,

Re pDrt o f

the C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1977, p. 7.

11 ) 소득세범 제76조, 법인세법 제24조의 3

12) 대륙연구소 편, 전게서. 977-984 참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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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설 만 아니라 조세부담율 
' 

과세소득의 산출방법 
' 

소득의 귀

속시기 둥의 차이로 인하어 상당한 어리움이 따를 젓이라 예상되는

바, 따로이 합의에 의하여 이중파세방지조치를 강구하는 젓이 과세

권의 경합을 구체적이고 호헤적으로 배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GECD모델조약 또는 UN모省조약을 모법으로 하여

약 30여개국과 이중파세띤-지조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남북

간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도 이들 조약과 기본적인 틀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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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

南北韓 物資숨來의 민족내부성 제고라는 명제는 매우 모호한 뉘앙스를 갖는데 여

기서 민족내부성이란 물자거래의 주체가 민족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만이 아니다. 이는 南4b韓 兩側의 內部 法體系상 또는 국제법상으로 국가간

의 무역이 아닌 한 영토내의 동일 민족간의 거래이며 궁극적으로는 물자교류가 통일

의 주요 수단으로써 민족의 經濟4同體를 건설하는 데 일관성뵤게 이루어지는 행위이

어햐 함을 일컫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남북한 物寶송來의 민족내부성을 제고한다

는 말은 南北韓의 법체계상 여타 국가와의 무역과 差別性을 분명히하는 동시에 국제

적으로 이러한 特殊性을 인정받는 한편 적절한 法規範의 제정을 통하여 南北韓 物資

去來를 經濟的인 측변에서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規範은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啓導해야 할 현실의 방향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바람적한 방향으

로 이꿀기 위한 法的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반

면에 經濟學의 사명은 Myrda1의 말에서 대표되듯이 실증적으로 사회적 현실을 묘사하

고 각종의 經濟的 事實間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으며, 한 社會의 
'

希羅'과 
'

憂慮'

를 결정하는 작업은 經濟學 傾域의 밖에 있다.l) 따라서, 남북한 물자거래의 민족내

부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많은 부분이 經濟學보다는 품의 領域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經濟學이 바람직한 사회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혀 표출할 수 없는가 하

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 사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앓은 정치적인 논쟁과 대립

되는 의견의 배경에는 바람직한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

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樓商도 전혀 새로운 현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

어나고 있는 많은 經濟的, 톡히 貿易과 관련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規範的으

로 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의 出1輿, 그 자체는 경제적 현

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출발한 것임 인지할 때, 현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

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의 일정한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l. G, 114yr dal, 
'

The Pol itical Elements in the Develo pmen t o f Economic Theroye,

Pl).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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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的 規範은 경제적 현실에 두1따르는 것이므로 현재 이루어지지 앓았거나 경험

해보지 압은 현실에 대한 經濟的 規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물구하 경제적 행태(EconOIDic 6ehavior)를 어떠한 형태의

規範으로 관장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가능할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吾

면, Elb韓間의 物資交流가 우리 사회에 장애가 된다는 공감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간

단히 물자교류를 불법화하는 형태의 法的 규범으로 반영될 것이다. 믈론 그 반대의

극단으로, 積極的인 물자교류의 촉진이 시급하다는 사희적 공감이 형성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 물자교류와 관련된 지원책

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經濟學者의 관점에서는 법적 규범의 성격 및 체게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南%h韓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의 성격과

이의 효과룰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統-이라는 窮極的인 목표하에서 경제분야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의 必

要性이 제기된 것은 각종 형태의 市場開放을 위한 법적인 준비가 아니라 市場開放 그

자체가 더옥 필요하다는 경제학적 인식 때문이었으며 보다 자유로운 貿易의 必要性에

대한 現7t的딩 합의사항을 사후적으로 현재 법제화하는 절차를 밖고 있는 것이다.

統-의 한 수단으로서 南北韓 經濟는 窮極伊]으로 경제적인 統슴m를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치적인 통일 역시 여러가지 단계暑 거쵤 수 있凍지만 경제적

인 통합은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치적인 동일에 의하여 경제가 일시

에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단계룰 밟아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

설이다. 따라서 南北韓 경제협력의 민족내부거래성의 제고라는 명제는 남북한의 경제

적 통합과정이 어떻게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민족적 경제공동체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戚는가에 집중되어야 하는 겻이며 단순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經濟的 交篇에

대한 法的 制度的 힐받침만율 얘기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南北韓間의 物資去來는 훙미롭게도 많은 설문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단순한 이

윤동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短期的으로 남북한간에 이루어지

는 물자거래 또는 임가공사업둥은 매우 높은 不確實性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뮨의

면에서 볼 때에도 그다지 높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매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지역이 결국에는 동일한 경제권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기업의 거정읗 확보하기 위한 事前布石의 차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經濟活動을 포괄하는 경제적 규범역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韓羊島의 경제권이 발진해야할 방향어1 맞추어 준비되어 나가야 할 것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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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데 후稿의 목적은 현행 법체계상의 개선점의 지적을 통하여 確 b韓 物資去來

의 局族內部숨來性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장기적인 관

점에서 釋녀b韓의 經濟的 交滅가 지향하는 바가 민족단위의 經濟共同體일 수 밖에 없

다는 인식하에 장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과 그 실천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목

적이다. 南北韓의 합의暑 통하여 특정의 체계가 선정되고 律뎌b韓의 物資交潔를 관장

하게 될 경우, 이를 양자의 법체계에 맞도록 이행하는 것은 언제나 가눙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經濟學에서 제시 또는 경험적으로 분류된 모형을 중심

으로 南北韓의 적절한 g濟統슴의 유형을 모색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Z) 經濟統合
w

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는 반 에 단지 경제활동상의 제한을 없앰으로서 경제적

효과暑 추구曾1-는 수단의 차원에 머무暑 수도 있다, 따라서 g濟統合 模墮은 적용대상

에 따라 상당한 응용을 가할 수 있으며 g濟外的 環境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여기서는 確 b韓의 物資去來 및

각종의 경제활동을 관장하는 체계의 對案의 하나로써 g濟統슴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

한 체계속에 각종 실무적, 예暑 들어 남북한 물자거래에 관한 법률중 대외무역법의

포괄적인 준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MtbA 제한승인 품목의 별도 작성문제 등

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4

x

2) 물론 남북한 경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統合의 模靈이 반드시 經濟學的 관점

에서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絲습的인 좍업의 전단계로 이러한

.

經濟學的 摘索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 253 

-

Ii



2. 經濟統슴의 槪念 및 類濕

(l) 經濟統合의 槪念

經濟統合에 관한 이론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共同體의

最適狀態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規範7J인 것이며 둘째는 설련적 인 것

으로서 경제활동상의 각종 차별(discriminatory harrisrs )율 제거하는 데 촛점을

두고 있다. 전자의 대표적 인 이론으로는 政治經濟學的 시각에서 경제롱합을 관찰

한 Myr da1 의 견해릅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機會均폼의 西獸>J 理

想(the o l d v」les teru ideal o f e qua l i t y o f o ppol- tuni t y )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는 利益共同體 천체의 최 적목표랄 향해 동태적으로 접

근해야 하는데 이 러한 변화가 일정한 규범을 바탕으로 기존의 관련 사회 · 경제체계

내의 질서暑 수정 및 변화시킴으로서 가%하다는 것이다, 그 리고 그 규범은 共聞

體 전체의 최적 표를 위해 개별꼭표를 相互調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회는 그러한 규범과 -Q-표에 맞추어 동태적으로 변화해 가

야 하는데 이 러 한 동태적 변촤과정율 統合이 라 할 수 있다.3> 이와 동일한 선상에

서 Finder는 經濟統合이 탄순히 차별적 장벽의 제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경

제가 최 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륙 鬪整(Coordina(ion)과 統合

(Harmonization)이 도입되는 현상으로 정의하竝다.4}

한편 후자의 견해를 정 립 한 대표적인 힉-자라 할 수 있는 Balassa는 경제昏합을

「

각 國民經濟 상호간에 여 러 가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데 이는 독립된 경제구역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행위에 대한 相호差別이 없어져 가

는 과정이 라는 受이다. 물론 차별의 제거단계에 따라 통합의 유형율 나눌 수 있

는데 幽 由貿易地域, 關稅同盟, 共同市場, 經濟同盟 및 完全한 經濟統合의 다섯 가

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經濟統合은 통합의 형성주체와 통합의 동기에 따라 制度的 統슴( i ns t itutional

inte gra ti on )과 欄能的 統음( funct i ona l i n te grati on )으로 분류해용 수 있다. 제

도적 동합은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각 나라의 합의에 의해 통합의 條件과 形態暑

결정하는 방식의 경제통합읍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 라고 하면 이 러한

團 團 

團 團

5 

團

團 團

3) 孫荊海 
'

경제봉합론' pp 에서 재인용
4) John Pinder, 

'

Post ive Inte gra t i on an d e gative Inte gration: Drne ProbleelS o f

Econoll]ic Union i ll the EEC", 1979, pp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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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롱합을 지청하며 戰後의 국제적 경제통합은 모두가 政府間 슴意에 의해 결

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 統合은 각국의 政府 혹은 각 경제집단의 공

식적 협력조치에 의해 결성되므로 公的인 統合이라고도 한다. 한편 機能的 統슴은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의 利潤動機에 의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전

개되고 그러한 國際的 g濟活動이 特定地域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적 경제

권의 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같은 현상을 오늘날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이른바 범세계화(Globalization)의 한단계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역적

경제권의 형성주체는 정부가 이-니라 개별기업이므로 국제경제의 이러한 결합현상 .

을 私的인 統음이라 지칭할 수 있다. 또한 경제통합을 유도하는 制度的·法的 장치

가 구비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관련제국간의 통합을 유도하고 관장하는 초국가적 기구 내지 국제적 協力

機關이 수립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통합을 制度

的 統合이 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지역내에서 産業의 前後方 연관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특정부분에서 국제간 상호보

완관계가 형성되어 경제적 결속도가 강화되는 형태의 통합을 機能的 統슴이라 管

수 있다.5)

(2) 經濟統슴의 諸類靈

본 節에서는 Balassa에 의하여 정의된 經濟統合의 제유형을 정 리해보기로 한

다. 즉, 여기서 經濟統合은 뽀家間 차별조치의 解消程度 및 進行過程에 따라 구분

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각 단계들이 궁극적인 완젼 統슴으로 이르는 이행과정으

로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각 단계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통합체로서 독립적인 기

능을 갖는 것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이다.

8. 自 由貿易地帶

幽由貿易地帶(free trade area )이란, 域內國間에는 일체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

함으로써 域內 幽 由貿易을 보장하는 한편, 域外國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關

翟,政策 및 貿易制限譜置暑 취하는 형태의 경제롱합이다. 이러한 경제협정에는 원

5> 전게서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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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정이 매우 중요헌 역 할名 하는데 왜냐하연 自 由貿易地햄에서는 역내 저관

세국을 봉해 수입된 상품이 다른 고)1세국으로 . 재수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 trade

deflection ), 이 러한 경우 域1%Ss暑의 관세정적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뿐

만아니라 협정체결의 목적이 뒤]손틸 -乎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러한 商 由貿易

地帶의 예로는 유럽자-R·무역지 역 (타"rA),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연합

(CERT시 및 북미자유무역지 역 (RAE'L%) 등이 있다.

b, 關積,同盟

關稅同盟(customs un i ou ) 과 幽 由貿易地帶의 차이접은 域外共同關稅(conmon

ex ternal tar i f f >의 부과 여무이다. 즉 域內國 상호간에는 商品의 自 由移動을 하

나 域外國으로부터의 수입{게 대해서는 공봉의 ii入關稅를 부과하는 형태이다. 한

편 關稅同盟에 참가하는 국가들-色 국제무역협상에 단일주체로 참가한다.

關稅同盟은 19세기 이 래 경제통합의 가장 전형적인 영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급]한 關稅同盟은 結戚의 경제적 효과-設 분석하는 데서 오 놀날의 경제통합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 9세기 중엽 독일의 z이 Iverei n 이 關稅同

盟의 전영 적 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2차대적 후 베네룩스 關稅聞盟율 위시하여 아

프리카지 역에서의 경제동합이 주로 이 러한 關稅同盟의 형태를 취해왔다.

C . 共同市腸

共同76W[common inar ket )은 關稅同盟이 더 발전하여 域內뱝s間 生産要素의 自

由移動이 보장되고 있는 영태의 經濟統合율 의미한다. 즉 역내국간에는 재화뿐만

아니 라 wt, 폅本과 같은 生産要素의 自 由移動이 보장되며 域外뼈에 대해서는 각

국이 공동의 관세제도暑 채택하고 있는 형태의 봉합이다. 이러한 통합의 형태로는

EEC暑 비旻하여 중앙아메 리카 共問市場(CA에), 카리브il연안 共同市場(CCM) 등이

있다.

d. 經濟[제a

ii濟同盟(econolIlic un i on )E 共同市場보다 통합이 더옥 진전된 형태로서 역내

商品 밋 生産要素의 자유이동과 域까共通關稅 외에도 회원국들은 經濟政策各 상호

조 정하고 정책협 력을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共同의 經濟政策이 수행되는 형태의 통

- · 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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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지칭 한다. 현재의 유럽경제동맹공동체(EO)는 이러한 단계에 가장 근접해 있

는 것으로 명가된다.

e. 完全 뾰濟統슴

完全한 g濟統슴(complete econom i c un i on )은 회원국간에 超國家的 a構를 설

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사회 · 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통합의 형태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의 통합유형이며, 각

국은 사실상 하나의 단일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財政·

通貨政策을 위시한 공동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유의 經濟的 主權

이 韻國家的인 機構로 이 양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완전한 經濟統

음은 각국의 국가주핀이 포기되고 하나의 단일국가로 통합이 될 때 실현가능 하

며, 그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경제통합은 政治的 統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

이 라 할 수 있다. 미국(LInited states )이 이러한 형태에 가장 근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表 1>

유영 I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s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 시장 경제동맹 완천 경제통합

'臥晋"1 '

외국의 일반 관세 아니오 예 여] 예 예

雪竝%,. · ·

경제 정책의 조화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管喉賴 · · ·H· ·p·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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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南北韓 物資交2iK와 經濟統合

이상의 논의暑 비추어볼 때, 南北韓 物資交流에 적합한 經濟統슴의 慨念은 Myr dal

의 것에 가까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經濟統合이 단순

히 기능적 축면어]서 논의될 수 있논 것이 아니라 적어도 먼족을 단위로한 사회구성

왼의 최적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0율 것이기 때문이다. 죽,

통일에 관한 각종 政治的 修辭의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절대

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떼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에
된

상응하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을 배제한다 할지%도 바람직한 경제적 롱합울 위한 구체적인 方法論의 모색은 매

우 어려운 일임에 暑림이 없다, 그 렇지만 현재 남북안 물자거래가 상당io 법적인 규

제暑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중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이같은 추세가 지

속될 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읍 고려하면 구체적인 롱합방

법론의 모색이 물가능한 일만이 아나며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시도됨직$J 일로 보인

다.

앞에서 제시된 經濟統合의 제유영들은 기본적으로 開放的인 經濟體制間의 통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相異한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남북한의 경제통합 논의에 그

대로 적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읍해야 할 사실은 현재

남북한간의 물자교류가 발생하고 또 함·F에도 중가할 것이 暑림없는 상항이다. 엄격

한 의미에서, 무역도 반드시 자연땀생적인 현상으로만은 아니며 정책적 선택의 성격

도 내포하고 있다, 즉, 한 경제체제는 國際貿易에 참가하느냐 아니면 閉鑛)陳濟

(Autar·ky)에 머무느냐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에 대한 참가수

준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문 자국경제를 대외부문에

대한 통합의 정도를 심화시켜나감을 의미io다, 그4므로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다 높

은 수준의 적극적인 통합이 불가능해야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달리맡하면 경제 롱합

의 여러가지 유영을 채택하여 남북한에 4용시키는 것은, 閉鎖經濟를 개방시키는 질

적인 효과를 납는다기 보다는 개빙의 정도에 변화블 가져오는 TYJ인 측면물 갖는 것

이다. 따라서 봄합과정에서 이러한 양적 변화불 조절한다면 위의 모형을 급격한 충격

없이도 적옹가능하다고 管 것이다,

本稿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통합 모형은 自 由貿易協定의 형

식이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가장 방안이며 여러가지 축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첫째, 궁극적인 남북한 ii濟共[司體 건설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자유무역엽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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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체계를 롱하여 적극적인 교류의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적 통합을 이꿀어나가는데 긍정적인 효과暑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省재의 남북한 물자교류 및 合作寧業의 추진에 관련된 법과 제도는 이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외적 요인을 감안하여 경제활동을 
'

적

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유화하

면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규제률 가하는 네거티브 원칙이 작용할 수 밖에 얼는

본 협정의 체결이 가눙하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臧

둘째, 商由貿易協定은 현재 定形+b 되어 있는 地域넉 協定 중에서 가장 느슨한 형

태의 것이라는 점이다. 즉, 상호간의 차별조치를 철폐할 뿐이며 각자의 域外政策에

대한 초m侵害의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적어도 자국의 제도적인 변화를 가장 작게 필

요로 한다, 또 한 본격적이고 전변적인 자유화의 단계이전에 暫定期間을 가질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 기간동안 가장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한 부문별 협력을 통하여 자유

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째, 自由貿易協定은 당사자간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지만 이는 상대적

으로 역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적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성격은 북한의 경제적 체제가 t楊經濟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경제卷경속에서 가

질 수도 인는 취약성을 보완하는 기눙을 가질 수도 있다. 이를테면, 19세기 독일의

역사학파인 F. List가 주장한 바와 같이 Mationa1 i sm에 입각하여 關稅同盟인

Zo1 1verein 의 건설을 주창하고 이를 롱하여 幽 초초義的 경제원리를 앞세운 영국의 경

제적 긍세를 방어하는 한편 독일내에서는 개방적인 경제적 활동을 홍하여 국력을 증

진시켜나가고자 하였던 사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Liberal isa은 그 자체가 목

적이 아니라 Wel fare 즘진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특수

한 관계를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배타성을 유지하는 한편 대내적으

로는 효을성 제고를 귀한 시장기능의 확충을 모 색하는 이중적 접근의 모색을 겸토할

수 있는 項이다. 이러한 점이 낱북한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일정한 설득력을 갖

는다고 보는 肩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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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h韓 物寶交流와 自 由貿易協定 실친가눙성

(1) 남북한 자유무역헙정의 제약

南北韓間의 物寶交%i는 헌재에도 國家間의 교 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相互間의 동짇성을 회복하고 경제적 공동체의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족의 內部샬J인 물자교류라는 사실은 지난 1992年에 발효된 爾

北슴意령에서 南北韓이 합의한 바 있다.b) 그리고 이같은 입장은 民族自決초義

(Self-Determinatk-,t])에 입각하어 向後에도 7지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머 우리로서는

하등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 러나 이러한 南北韓 物資去來의 規範的

타당성에 대한 논의에서 나아가 보다 積極的인 經濟共同體의 건설을 위한 南北韓 經

濟協力의 추진舍 위한 수<1으로서 自 由貿易協定의 縮結이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南北韓間의 幽 由貿易協定의 체결에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를 고 려해야 한다.

첫째는 이러한 協定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兩側의 經濟體制가 상당히 개방적인 것이어

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론상 自 由貿易地帶는 協定이 체결되기 이전 각자의 經

濟區域內에서 懷格原理에 입각한 자유로운 거래가 성립하고 있으며 輸入되는 物品에

한하여 국경조치를 몽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

느 한꾹의 經濟區域이 市브原理에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면 幽由貿易번帶化暑 통한

국경조치의 철폐가 자동적인 域內經濟의 효 율성 종대를 JA장할 수 없으며 協定 자체

가 성립하기 힙등다고 볼 수 입다.

둘째, 南北韓 物資交流의 국제규범상의 지y-1가 지극히 정당한 것이 라 할지라도 이

것이 초要 m家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용언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흑히 美國율 비롯한 强大飜吾이 이른바 相互主義(Rcciprocity)에 입각하에 通商

壓/][을 가해오는 경-(에는 여하한 영태로든 協商의 必要性이 제기되며 이 경우 法的

IE當性이 갖는 문저]해결능력은 극히 저]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첫째 문제는 성격상 本稿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며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논의 자체가 상담한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自 由貿易協定이 t定的언 형태로 상당기간%1 걸쳐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비현실적이 라고 몰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외무역의존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 
" 

쌍방 사이의 관게가 나라와 나라 사01의 관계가 아닌 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g蜜的
으로 염성되는 수관게", 

'

南北사이의 叫새와 不페侵및 交流協%에 관한 合38W[,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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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다자간 貿易體制를 중요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의 다자간 협정과의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남북한간의 自由貿易協定 체결이 적극적인 경제통합을 위하여 필

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단순하게 남북한 물자교류를 민족내부간의 거래라고

천명하는데 그 치지 않고 한반도 경제내의 경제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통합과정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자유화를 통한 誘뤼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근본원리인 붕T國待遇 원칙의 손상과 이로 인한 자국 이익의 손실을 우

려한 제 3국이 다자간 규범측변에서 이의를 제기해올 경우, 남북한 물자교류를 통한

한반도 경제의 발전전략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2) 자유무역협정과 OATT 24조

U 램 景

地域間 협정의 체결이라는 最惠國待遍 原剡의 例外的 상황이 GAIT에 의하여 인

정되는 켭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地域초義는 GATT 이전부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헉다. 따라서 各種의 通商條約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는 이러한 기존의 컴域間 協定을 인정하고 조약상의 의무를 免除해 주는 일반적인 관

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GATT 자체가 온갖 例外條項이 뒤섞인 복잡한 형

태暑 띄고 있는 것은 GATT의 발족을 위해서 各國의 상이한 현실을 수용할 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0ATT와 같은 多者間體制는 地域間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목

적을 띄고 있었지만, 새로운 體制의 출범 그 이전의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

었던 것이다, 結論的으로 GATT 24條에서 규정되어 있는 地域間 協定의 승인과 관련

한 문제는 이들의 成立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복잡할 수 밖에 없는 地域

聞의 문제를 GATT 體곗T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인접국간의 經濟統슴을 롱하여 촉진되는 貿易의 自 由1b 효과는 궁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部分的인 經濟統슴과 이로 연한

貿易의 自由化 및 經濟的 效寧의 增大效果가 궁극적으로 全世界的으로 a大될 수 있

다면 당연히 貿易廟由化를 세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主要한 수단의 하나로써 이

러참 例外的 狀況이 容露唱 수 인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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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地域問 봉힙-이 갖는 經濟%{J 效果에 대한 경제타적 설명은 그리 단순하지

만은 UCl4, 우$ WPAt slt습01 %-5 효AA Vi,,.,는 g易칭-奇이ak 肯定的效果와

무여전尋이라는 否窓的效果로 구분한 바 있다. 따라서 經濟統合에 의하여 보다 비효율

적인 域3W家의 織)%k先으로 수입이 전환되는 貿易鷗換 效果가 무역의 장暑효과를 능

가할 경우에는 自由貿易協定의 후생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에 Kem p
6)에 의하면 보다 엄밀하게 지역간 統음이 전세계의 厚生율 손상하지 않고

역내의 厚生各 增大시 킬 수 있음을 중명하고 이장은 속성은 다시 지 역간의 貿易 自 由

化를 전세게적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을 갖게 필 것이라는 이론적 결과를 제시한 바도

있다. 따라서 全世界의 일부분의 貿易 自 由化는 일단 역L11의 후생중가파 합께 全般的

인 貿易 自 由/h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2) 主要 內容

GAIT 24條의 주요 내용은 第 4項과 第 5項에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7)

주요 내용응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條의 4項은 地域經濟統合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

인 원칙을 담고 있다. 本 조항에 의하면 地域間 협정이 경제적昏합율 통하여 貿易 自 由

fb에 기여하는 것을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안 이러한 地域問 협정이 域까國

에 대하여 기존의 貿易障壁水準을 심%q-하지 않는다연 궁극적으로 iff世界인인 자유화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關稅同盟이나 自 由貿易地帶의 영성 등

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그 자체가 GA'rI'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貿易 自 由化

暑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서의 可能性을 인정받고 있는 項이다,

한편 第 5項의 내용은 지역간 헙정 즉, 關稅同盟, 自 由貿易地帶 등과 이暑의 형

성뮬 위한 w定篇定의 체결이 GAIT의 承認·島 받기 위해서 반드시 委수어야 할 要件

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關稅同盟의 형성 또는 이의 形成을 위한 g定協定의 체겯시

에는 관세동맹의 餘他 非會員國에 대한 關稅 및 非關稅規制는 전체적으로 그 시점 以

前보다 높거나 강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징은 요건은 自 由貿易地帶의 형성 및

이릅 체결하기 위한 暫定協定-島 체결하는 경-(에도 유사하게 規程되어 있다, 양자간에
w W I

6 ) Murra y Kemp an d Henr y Wan Jr
,

"

An El emen tar y Pro pos i t ion Cuncemin g t he

ForcIISt lon o f Customs Uni ons
"

i n I n ternat ionl Trade: Selected Readi n gs, e d, Ja g dESh

Bha g%vati .

7> 24條 1 
, 2, 3項은 일반적인 地域間協定에 관한 것이 아닌 特定地域間의 무역내 전환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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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차이라면 前者가 關稅同盟 전체가 하나의 경제단i-1로서 對까的으로 규제를

높여서는 얀된다고 規程하고 있는 데 비하여 自 由貿易地帶의 경우에는 이같은 요건이

個8US家8U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共同關稅및 規制를 부여하지 압는 自由貿

易地帶의 성격상 각 당사국의 規制水準이 이전에 비하여 인상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要件은 特定보家間에 特嘉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全

穀的으로 절대적인 規制水準의 중대를 초래하지 않음으로써 地域間 統슴이 貿易 自由

化에 기여해야 한다는 24條 4項의 精神을 구체화한 겻으로 볼 수 있다, 둘째, 關稅同

盟및 幽 由貿易地帶의 영성을 위하여 체결되는 暫定協定에는 이러한 지역간 協定의 설

치를 위한 具體的 계획 및 일정표(plan an d sc hcdulc)틀 제시해야 함을 義務化하고

있다.8] 모든 關稅同盟및 自 由貿易地帶의 형성시에는 暫定協定의 형태를 띄고 출발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위의 두가지 要件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91

第 5項에 규정되어 있는 要件은 關稅同盟이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갖는 排他

的 性格을 第 3S에 대하여 絶對的인 規制水準을 현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한

정하고 있다. 따라서 GAIT il@約鷗暑은 이같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한 각종의 經濟的

統슴을 
% 

자유로이' 체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自由貿易地帶의 설치나

關稅同盟의 형성은 매우 다양한 分野에 걸쳐 구체적 協定을 부수해야하므로 이러한

움직입의 GATT 24條 5項과의 일치여부는 협정의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실제로는

靈定의 처]결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한 政治的 過程을 겪어서 당사국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幽 由貿易協定의 체결과정이나 협정의 시행에 있어서 多者間의 壓力이 구체적인

效力을 발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24條의 7項은 經濟統슴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節吹的인 요건을 다루고

있다, 첫째, 協定 結을 결정할 경우 當事國들은 즉각 GAIT w約國에 이러한 사실

과 관련한 情報를 제공함으로써 縮約國이 적절한 報놈 및 提案(repo다S an d
m

J

recommen dations)을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暫定協窓의 경우에는 그 계획과

기간에 대하여 硏究하고, 제공된 關聯情報를 검토한 결과 그 기간이 적절치 앞거나 그

기간내에 통합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縮約國들은 권고를 내릴 수 있
團

8) CArr 24條 5項 (c>.
9) 그 러나 톡히 關稅同盟의 경우에는 전반적언 域外共同關稅를 어떻게 評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부각된다. 예컨데 共同關稅率의 산정방법,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
율 중 어느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關稅同뽀練結 전후의 수준 評價는 달라질 수 있는 것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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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協定 수정할 준비가 될 때까지 同 협정을 실시 내지 유지해서는 안된다,

된

3) 24條 5項과 GA'1'T 非縮約려

W

GATT 24條의 5項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체약국간의 商 由貿易協定은 일정한 요

건을 만족시키면 自動的으로 승인을 드하게 된다. 그런데 CArr 컸條 5項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간 헙정이란 縮約國 사이(beo,Il,'CCll ole [erritorics o f cou lrac(iug par ti(dS)에

설치되는 지역간 協定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역간 協定에 非歸約

國이 포 함될 경우에는 同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解析은 명문상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OAT'1'綿約 과 非練約國(Non.-ContracOng p[II-ties)간의 自

由쁘易協定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다 업격한 承廳節次暑 거쳐야 함을 의u]한

다. 즈, 이러한 경우에는 4條 10項의 特別規程의 적융을 받게 될 것인데 本 조 항에

의하면, 24條의 5項에서 9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체약국단의 2/3 찬성을 통해 승

인을 得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韓 교류에 대하여 本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L·1- 보다 중요한 정은 이상과 같은 條文소의 해석

만이 아니라 本 조 탕의 적용 전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례가 本 條項의 실질적

인 해석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러나 4條. 5項과 관련한 1記의 주장 및 해석에도 불구하고 本 조항과 관련한

사례暑 살펴보면 이와 정반대이거나 보다 融通性있는 성격을 띔을 알 수 있다. , 비

체약국과의 幽由貿易協定 또는 이의 영성을 위한 暫定1iS定의 체결에 관한 G/UT 작

업반의 報傍書들은 이갑은 지역간 협정들도 24條 5項 및 7項 (b)의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을 담고 있다, 예暑 들면, EC와 뒤니지및 모로쾨멱의 協定, 니카라구아의 중앙아

메리카 自由貿易地帶(C/kETA) 가입, 유럽 自 由貿易地帶(EF'rA)의 會員國중 GA'rT 비

체약국 포함, 南美自 由貿易地帶(LAPl'A)의 회원국중 GATT 비체약국 포함 듕의 경우

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지 역간 協定縮結에 있어서 당사국의 OAT'r 체약국여부가 문

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自由貿易地帶의 형성各 추

진해 나감으로서 南4h韓間의 物資交流와 國際規範과의 조화를 추구해나갈 경우에는

중요한 示曉點을 갖는다고 하지 라을 수 없다.

이처럼 실제로는 24條 5졌의 自 由貿易地帶의 당사국듈이 CArr 練約 1이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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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條호대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러한 事例에 대하여 GAIT 체

약국단은 대체로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GATT 24蝶 5項

의 對 非0ATT w約國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비록 다양한 見解가 표출되

언던 경우에도 GATT 作業班의 검토결과는 대체로 非歸約國이 지역간 協定에 포함된

경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에 대한 反對

(특히 美國)도 있는 실정이므로 실례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하여 客 的인 半1]斷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은 를림엾다.
된

10)

GAIT 작업반의 報俯書에 의하면 우선 GATT의 발족 당시(1947)에 튀니지와 모

로코가 프 랑스에 대하여 자유로이 輸出할 수 있었으며 프 랑스는 니지에 대하여 無

關稅로 모로코에 대해서는 第 3國과 동일한 관세로 수출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특수관

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로마협정(thd Trea대· o f Rome)의 조인과 함께, 프 랑스와 이

들 國家 및 여타 국가간에 존재하고 있턴 經濟的 유대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될에

따라, EC와 이들 國家間의 協定歸結을 위한 협상을 위한 선언(the DeclaratIon o f

Intention)이 로마협정에 부속되었다, 그리고 각 協商當事國듈은 이러한 양축간의 協定

歸結이 상기 선언을 실천하는 첫 겯음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완전한 自 由貿易반帶의

창출이라는 궁국적인 목적이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이러한 協

定은 GAT'r 24條 5項 (c)에 의한 바와 같이 自由貿易地帶의 형성을 위한 
'

暫定靈定

Unterim A greement )' 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II]

GATT 24條의 非綿約쁘에 대한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

체약국의 영토

(territories o f con tractin g par Oes)'의 해석에 대한 문0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튀니

지는 당시 잠정적으로 GAIT에 AD入을 신청한 상태이고 모로코는 GAIT와 전혀 관

련이 없는 상태이므로 24條 b項이 이들 國家에 적용들 수 일다는 것헉다. 오히려 이

경우는 하바나 報告樵의 44條12)의 원칙에 준용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즉, 
"

. . , . 본 기

tO) BISD ISsrn/149.

11 ) 또 한 후 작업반의 보고서는 本 협졍이 24條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 리고

가트 24條의 정신에 합당한 것인지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 러나 本

節에서는 논의의 촛점을 24條의 비체약국에 대한 적용가능성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12) 本 조항은 가트 24조 10항에 해당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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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13>는 非會員國을 잦함하는 關積.['d']盟 IV 自 由貿易밴帶의 형성을 숭인하게 할 수 있

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여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도 非縮)W{J國各 포함한 지역

간 協定의 승인의 전례가 있다는 점이 지 적되었다.

브스읏렀호L由貿2施帶(XF' >A.V.% 1메리A.. 흐由묘是滄帶(1,g&/[ICAl

EFTA가 출범함에 따라 이를 결정한 59년의 스 볼-野 협약에 대한 G/>,'Fl규정에

따른 檢討를 위한 작업반이 결성되y으며 本 협약의 主要 條項과 본 협약에 허용될

GATT 24條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하는 報俯晝가 작성되었다, 이하에서 모 사례 1 에서

와 마찬가지로 24條 5項과 관련된 - 분을 실피보기로 한다,

本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적용해야발 CA'["l'조문에 대하여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

어지지 않았各舍 밝히고 있다, 물론 스 8-墓·름 협약의 當事國들은 본 협약이 GA'n" 24

條 5-9項의 요건을 모 두 갖추고 잇윰에 따라 自 由貿易地帶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OAT'r조항상의 의무일탈이 가능하다는 료解를 나타내었음을 기록하고 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法的인 側面과 괸'련하여 이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本 협

약이 GAIT 24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W條 10項의 적용대상으로서

체약국단의 黑露을 得해야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本 협약의 모든 當事驕중에는 비

체약국이 포함되 있다는 것이었다. 예컨데, 유럽자유무역지대는 창설 당시 GATT 非

歸約 各 포함하고 있었는데 스위스만 하더라도 GA'P'r의 체약국이 된 것은 1966年

이였다. 더 나아가 特定 國家들은 本 사안이 24조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 라기 보다

는 25條의 웨이버의 신청대상이라고까지 하었다. 이같이 작업반내의 이견에 따라 체약

국단에 대한 特定의 권고없이 報告害가 채q되었[다,

한펀 本 寧案에 대하여 GArr 체약국단은 EFTA 당사국의 GAIT 24條에 적합

한 自 由쁘易地험의 창설읗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 러나 체약국단은 한

편으로는 여전히 法7J, 실질적인 문제가 남아있各을 지적하면서도 당시로서는 이 문제

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R-합 것임을 혈{혔A 따라서 체약국

단은 本 혐약 당사국둘에게 24條 7項(b)와 관련 아무런 권YY 내리지 않기且 결정하

옜다.

한편 I AFTA의 경우도 위와 매-7- . y-사한 事例로 吾 수 있다. 즉, 몬테비데오 조 약

靜 浮 w 國 w 胃 w . - - . J . -

. . - - - -

l

13) 여기서 기구라 함은 당초에 십립이 7-진되었던 국제무역기구 (lnt.matlonal . Trad.

Or gan ization)을 뜻하는 것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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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 GATT 協定文에 비추어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반은 本 엽정과 GATT 24

條와의 양립가능성을 조사하였다, E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약당사국들은 몬테비

데오 條約이 GAOrr 24條의 5項과 9項의 요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주장한 반면, 이에

대하여 GAIT 非縮約國이 포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믄점이 제기도었다.)5) 그러나

0ATT체약국단은 EFTA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권고도 제시하지 않는 결

정을 141렸다.

이같은 결론은 GATT 24條 7項에 비추어 暑 때, 매우 훙미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m 즉 地域問 협정의 절차적 要件을 다루고 있는 本 조항에 의하면 체약국단

은 地域間 협정의 暫定協定의 계획과 기간 등의 적절성에 있어서 권고를 내릴 수 있

으며 이러한 권고에 따라 樓定의 수정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 協定을 실시 내지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內容을 당고 있다. 잭슨16)은 이러한 요건을 오히려 地域間 협정

을 승인하는 데 融通性을 제긍하는 것으로서 잠정협정의 GATT 일치성을 GATT 체

약국단에게만 부여함으로써 
'

권고' 가 내려지지 않는한 승인된 項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EFTA 및 LAPTA 모두에 非歸約國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당 協定에 GATT 24條 10項을 적용하기 보다는 체약국단이 별도의 
'

권고'를 채택하

지 植음으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

체

약국의 영토' 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의 제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非縮約國의 포

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하더라도 地域間 協定의 GATT 일치성이 별다른 문제가

허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드置즈f[Ct儒

우선 特)隱貿易爵置에 비체약국이 포함된 사례$11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 예로 美國은 EC가 지중해 沿岸國으로부터 WA해 오는 農作物에

14)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Latin America Pree-Trade A,,ocia( ion, LAFTA 또는

Asociacion L브inoamericRna de Libre Comerc[o
,

Al-tLC )은 1960년 몬테비데오
([4ontevideo) 조약의 체결로 성립하였는데 이에 조인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브라질,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페루 그리고 우루과이 등이다.61년에 콜롬비아와 에쿠아도르,66년 베네
수엘라,67년 볼리비아가 후속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러나 이를 통한 무역자유화 노력은 67

년 회원국간의 자유화대상품목에 대한' 이견으로하여 중단상태에 이르兎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회원국간의 발전탄계상의 차이라 할 수 앴다. LAFTA는 1981 년 단기적으로는 경제
특구의 설치. 장기적으로는 공동시장의 설치라는 목적으로 라턴아메리카 통합연합(L,ti.
America Inte gration Association, LAIA)로 대체되었으나 83년 브라졀은 이에서 탈퇴하였
다.

15) 예컨데. 파라과이는 조약의 체결당시 가트 체약국이 아니었음.
16) Jackson, 

'

GAn 해설',. 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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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特惠關稅블 -7-여하려<t- 엽정의 체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17) 즉,

EC가 알제리, 모로코, 뒤니지, 요르단, 레바<C -秒과 關稅上의 特惠를 부여하기 위한 協

定을 체결하려는데 대하여 비국은 이돌 국가가 ([;ATT 總約 이 아니라는 점을 제기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AlFN 의무에서 일탈하기 위해서는 綿約國間의 잠정협정에

관한 條項인 24條 
'

/項 (b)가 아1J 24條 10項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2/3이상의

체약국탄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본 사안에 대한 GA'1"l" 작업반의 보고

는 GATT 24條의 적용이 체약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는 見解를 제시하였다, 本

報俯書는 하바나 헌장 제 44條의 24項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本 條項이 非

會員國을 포합하는 關稅同盟 및 自由貿易地帶를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았음율 지적하玆다.

本 보고서가 갖는 중요한 示陵點은 OAT'f가 상기와 같은 해석율 L11리는 데 있어

서 
'

前例' 롤 중요한 2거로 들었다는 데서 찾아뷸 수 있다. 本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商由貿易地帶(EF"rA), 라틴아메리카 自由貿易地帶(LAFTA), 아랍공동시장(Arab

Common MarkeO, 영국-아일렌드 自由貿易協定 등의 지역간 協定도 詐縮約國이 포함

唱 유사한 경우이지만 24條 5項 및 7項 (b)의 적용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따라서 本 사

안에 대해서도 1외 條項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은 해석울 두고 볼 때, 南 Ih韓 交易에 대하여 特惠暑 부여하는데 있어서 自 由

易協定 또는 이률 위한 暫定協定의 형식을 취할 경우 위 條項·을 원용하는 데에 별다

른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rp業班 보고서가 前例를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은 南北韓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의 論議에 비추어 볼 때, fl惠國待의의 의무에 대한 주요한 例外規程인

GATT 24條 5項딜 7項의 h)는 地城間 協定의 당사국중에 GAT'r 非綿約 이 포합되

어 있더라도 권1용이 가눙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南北韓 交易에 대하여 特惠

暑 부여하는 조치를 W際規範과 조화시키는 방안율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선텍

읍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흐히, 이러한 판단이 條몃 자체의 해

석에서 내려진 것일 뿐만아니 라 이의 적용과 관런한 前例에 근거한 것이므로 본 조항

의 왼용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문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17) GAIT Document L5776, W'Orking Part y Panel Beport on
"

EEC-Tari ff Treatment on

Impor ts o f C; turs Hroducts from Certain Countrles in the Med1 terranean Re g in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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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壽 b韓 自由貿易協定의 構戚要素

(1) 自由貿易協定 W成의 原則

經濟的 統合은 단순한 貿易보다 늪은 정도의 생 요소 이동을 초래한다. 예를 들

변, 短쟤에는 投寶收益率의 차이에 따른 資本의 이동이 일어나는 한편 릇隨的으로는

勞動力의 이동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이러한 이동이 제한될 수

는 있지만 貿易이란 결국 生産要素가 상품에 體/b司어 이동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요소의 이동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는 결국 각 要素所有者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역내의 經濟的 效率性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반 문제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厚生의 중대분이 각 요소

소유자에게 
'

적절히' 분배될 수 있는가 하는 겻이며 또 이를 위하여 어떠한 메커니즘

이 가능할 것이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 

적절히' 가 의미하는 것

은 경제학적인 정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상이한 體制속의 經濟主體는 다른 개념

을 가지고 분배어1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이한 두체제가 일정한 형태의

홍합을 시도할 시에는 상호간에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배분관계가 필요함을 이르는

것이다.IS)191

이러한 
'

적절성' 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이나 공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힙든

것이 사실이다. 예컨데 남북한간에 이루어지는 임가공생산방식을 두고 볼 때, 북한에

배당되는 가공임의 수준은 발주측에서 볼 때에는 효율성을 보장하는 경쟁적 환경속에

서 정해진 宙場債格이 아니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수주측에서도 임가공 행위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러나

남북한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점차적으로 경제활동상의 제약이 해소된다 하더

라도 근본적으로 가치暑 결정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 밖

에 但다. 더구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중재하고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없음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양 경

16) 주류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이 가격에 의하여 셜정되는
한 憲義上 항상 

'

효율적'이다.

19 ) 이러한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통합등 개발수준이 상이한 경제통합논의에서 저1

기되는 경우가 딸았다. L. Lefeber, 
'

o tes on Inte gration, lYe1 fare an d Pro ject
Valuation' pp 5, Cuademos o f t he Latin Acaerican Insti tute for Economic an d Social

Plannin g 참조
.

20) 북한의 개방과 함께 시장원리가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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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이 완전히 兮합빌 때까지.['< 이 러힌- 차o]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制度的으로, 즈 반

드시 시장기능에 1하라서가 아닌 양 지역의 합의에 따라 해경하기 위안 장치를 마련해

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이 
-g-극적으로 

남북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구체

적인 내용율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역협정은 물자거래 및 남북한간에 걸

친 경제활동에 대호t 각좀 差別指置를 강제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괄둥울 최소화하면

서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가 양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規範的 원칙과 機能的 수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협정이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경제적 여건율 최대한 활용하고 경제적 骨管

을 이룸으로써 남북한의 롱일-臭·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可적율 두고 있음을 천

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꼭적은 어다의 자유.무역협정의 예에서 드러난 것들과는 분

명한 차이가 있다. 제 3장에서 논의된 바와 잠이 GAIT 24조에는 地域間 協定이 전반

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에 기여할 項이라는 정을 지적하고 있올 뿐이다, 북미자-1역협정

에서도 여하한 規範的(Normative)인 -吟%은 배제되어 있으며 오직 각 분야의 差別的

인 조치를 해소하는 데%l]만 집중되어 있어 Ba]assa의 定義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의

형성을 목표로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낭북한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각종 차별조치의

해소暑 동하여 경제적 효을성읍 중대시키는 한펀 市場原理의 확대가 초래딸 수 있는

分配的 축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동울 갖춤으로), 씨 본 협정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남북한 共同體의 건섣에 기어 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간 협정의 목

럭을 民族共同體的 가치에 T는 것은 남북한간의 자-7무역협정이 여타 국가간의 지역

간 협정과는 성격과는 분명히 다르고 남북한 물자교류가 민족내부간의 거래임을 국제

사회에 분명히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협정의 추진에 있어서 경제외적 상광에 맞추어 漸進的이고 段階的인 방식

을 채택할 필요가 잇다. 협정의 관할법위는 남북한 물자교류, 陸上 및 海上交通, 에너

지 이용, 합작사업 동이 대상이 될 수 있는네 자유화의 정도는 양자의 합의에 따라 심

화질 수 있으며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촤가 地理的으로도 일정

하게 봉제된 지역에서 출상하여 점차 A l'대하는 과정율 밟는 겻%T 좋을 것이다,

세째, 본 협정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통괄할 共同靈員會 및 體(4會議률 구성하2,

본 협정에 관한 자체계획 담당함 企劃委員會의 설치와 남북한 물자교류와 경제활동

와 관련 결제 및 지원을 A-적으로한 공동투자 은행의 설립 기구적 준비暑 위한 원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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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라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본고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도 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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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마련해야 한다. 共同委員會는 본 협정과 관련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意思決定鷗

을 가진 협의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企劃委員會로서 이의 중립적

인 활동을 보장하여 통합과정 兎 그 성과를 객간적으로 분석, 평가하게 함으로써 향후

의 統合過程을 最適으로 설계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합에 있어

서 금융분야의 중요성을 두고 볼 때, 일정 수준의 금융분야 폼합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의 금융분야에 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2) 協定의 주요 構威要素

m 물자교류:市場接近 - 穀

물자교류 분야는 상품의 이동과 관련한 각종 國境뜻g의 완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무역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

市場接近(Market Access)'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纖出),品에 대한 關稅의 적용, 數量制限 그리고 각종 通關

節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관세의 인하 및 철폐는 모든 지역간 협정에 있

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基本合意書에 의하여 남북한간에 거

래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본 협정의 완결성 차

친에서 모든 관세가 본 협정의 발효와 함께 철회된다는 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세의 전면적인 철폐는 반드시 국내산업에 대하여 휴造朝廷上의 문제점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過渡期間 동안 적절한 수준의 제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른바 관세를 제외한 시장唱근 관련 각종 규정인데 예를 들면 수량제한, 라이셴스 및

許可, 수입 및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할 될요가 있다,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과 같

은 조치는 현재 실질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한 물자교류에도 적용

될 가능성은 작다, 다만 현재 輸出入公告上의 制限承聽 및 自動意謁品羅을 남북한 교

류협력법에서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독자적인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

겨진다. 우선 輸出),과 관련한 制限景麗 품목의 선정은 남북한 교 역의 특수성에 맞추

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 (COCOM)과 관련한 제한을 어떻게 수용할 것연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데 이를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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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상의 수출입 제한·게 /런 1 -if정에 의거 별도의 품목리스트暑 작성하여 운용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Y 다른 輸出/%,許51節吹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對까괴

易法上의 貿易業 및 貿易代理業어1 상-分하는 교역당사자 또는 협력사업자에 관한 제한

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단기간에 존재하겠지만 자유무역협정상에는 원칙적으로는 물자

교류 및 경제협력 촬동의 자걱을 포 괄적으로 자-R·화하되 잠정적인 但書規定으로서 현

실적 필요에 따른 제한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卽 原産地規程 및 通關節次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은. 협정당사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이 협정어1 의

거한 관세 끽 비관세상의 特惠對象으로 관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밝

히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규정의 요체는 稅番(Haunonbed Sy8tern, HS)별로 정해지는

개별 原産地判定基準이라0 점에서 남북한 의 貿易構造소의 특징과 직접루자 활동의

현황 필 전망에 따라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原産地附與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번변경 기준의 경우, 이의 대샹이 되는 骨목의 선정문제가 대두될 것인

데 그 이유는 세번변경 기준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附1D價値 기준 또는 주요 공정

기준 등 여타의 기술적인 원산지관정기준으로 대체 또는 부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제는 각 판정기준의 대상품목各 선정할 시에는 양즉의 이해가 대립될 가능성도 있으

나 이는 매우 기술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가능한 한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울 확대하는 것이 바람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븍한지역

의 노 동비용이 비교적 싸다는 여건 때문에 여타국이 북한을 이용한 配題浸透 노 력을

보 일 경우도 삶정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부가가치 기준 및 주요

공정 기준올 어떤 품A-에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충분하고도 전문적인 검토가 남북한

양축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깃이다,

通關規定은 주로 남북힌'어1서 생산된 물건의 원산지暑 확인하는 절차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었다고 봅 수 있다. 즉 原産地證明害의 제정, 수리, 보관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점이 도舍되어야 할 것이며 원산지의 판정절차와 중명서의 보관제도 및 기한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히 원산지중명서와 관련한 몸관절차는 남북한간

의 관세면제가 거의 유일한 特惠關係이므로 수입업자에 대하여 원산지중명서와 관련

한 각종의 의무사항各 부과합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역의 롱관당국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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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實반確露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통관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에 따르는 기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며 통관상

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의 事前우1定節次를 설치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

이라 할 것이다,

卽 주요 산업별 협력

자유무역협정은 NAFTA와 같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수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

한 협력이 이루어진 뒤에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통합의 단계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1952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에도 전

반적인 자유화의 前段階로서 특정 부문에 대한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에너지를 개

발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協議體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부문은 남북한 경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민감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NAF1A와 같은 여타 지역간 협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저

개발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자유화하기 우1한 특수 협정을

맺어 螢다. 즉, 非基礎 石油1[b學, 自家發展, 열병합 발전, 독립계 발전사업곽 같은 분야

에 대한 루자개방과 에너지 제품 유통업의 개방 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에너지의 공동개발 및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이상과 같은

투자개방을 통한 商業的 공급 뿐만아니라 기초적인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정부의 獨
q

t%a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지분을 차지함으로써 개발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주요 부문은 바로 通信産業

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효율적인 분업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

현 효율적인 通信綱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러나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인 경제

적 효과 뿐만아니라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通信綱 자체의 현대화에 연결하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4년 한국통신은 북한의 通틈綱 현대화를 위하여 통

일후의 투자계휙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같은 작업은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 있어서

· 부문별 통합과젝로 선정하여 사毛에 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밖에도 육상 및 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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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둥 여타 인프라부 도 부%'l-별 통합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탈 것이다.

한편 이밖에도 경제협력-墓 원팔하게 추진하게 위하여 필요한 분야는 技術的 標準

과 관련한 제도이다. 국가별로 제품에 관한 技術規定, 標準 등의 標準化制度가 다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남북한간에도 u{찬가지일 것이며 이러한 표준의 차이는 교 역

의 활성촤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합 가능성이 있다. 얼반적으로 표준화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효과를 L[타내는 현상율 
'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Techn[cal Barhcrs tu
'

l'rtl(]c, 
' 

1'B'l')'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가능한 많은 제품을 국제

적 표준에 동시에 일치시키도록 협력하거나 적어도 남북한 양측의 표준을 일치시키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m 緊損推置(Safy].13fd)

기본적 인 납북한 물자거 래에 대한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特定物品의 반입

이 중가하여 남한지 역내의 産業에 싶각힌' 被害가 초래될 가능셩이 항상 존재한다.

이 경우 경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 헌 수준의 피해산업 보호조치가 따르지 않

으면 장기적인 경제협 력의 추잔에도 무정 적 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어] 따라

羅急輸11h,制限推 를 마련해 둠으로서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이로 인한 경제적 , 사

회적 흔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본 제도를 설치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둥장하는 문제는 현재 緊級推置의 실시暑 관장하

고 있는 貿易姜員會가 납북한교역에 있어서도 주관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구체 인 기구조직을 릴요로 하고 있을 뿐만아니 라 매우 전문

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星 필요로한다는 짐에서 별도의 운영이 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에컨데 대외무역 법 제 3/조에 의하며 무역위원회의 설

치-S-적이 可정한 物,딜의 輸)L增10骨에 의 한 국내산엄피해의 調효 , 판절, 救濟擔置

의 建議와 딤핑物品 또는 補助金舍 지3밤은 物品의 輸11%,에 의한 國內産業被폼의

조사·판정 賓 國際貿易制度에 관한 硏究동을 수*A하기 위한 것입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緊後擔置에 관한 집헹은 무역위원회에서 입찰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할 것 인데, 대외무역과는 달리 남북한물자거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의 기능

이 적용될 시에는 남북한 무역협정상의 규점-島 준용한다는 서가 필요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상에는 産業被害의 판정 , 國內産業의 범위 , 救濟推置의 종류 및

수탄 등에 관하여 남북한간에 수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읗 명시하는 것·]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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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 본 조치의 현실적 필요성은 일시적인 構造朝廷上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을 뿐만아니 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효율성의 증대와

이로 인한 경제적 복지의 분배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 

절성'을 확보하는데 일정

한 역할율 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틀 들면, 남한의 中小企業 업

종중에서 종래에는 이른바 中小企業肉聲法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暑 받아螢으나 남

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로 남북합작기 업에 의하여 도산의 위험에 처한다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엾을지 모르 나 자원의 재배분 과정에서 발생하

는 비 경제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양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緊級推置는 수동적얜

측면에서 이 러한 급격한 변화暑 방지하고 효율성 중대의 몫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분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 루자 및 서비스 교 역

남한은 기븐적으로 까國人 投資가 개방되어 있으며 북한도 합영법 등을 통하여 외

국인의 투자활동을 부분적으로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루자활동의 자유화라는 것은

자국의 영토내에서의 기업활동에 內國民待遇暑 부여하는 것울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

무역협정의 초기단계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전면적인 내국민대우의 실현이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지분참여의 제한대상의 축소, 합작의무 대상기업의 철폐, 내국인 고

용의무제의 완叫, 전문직의 진출 허가 등 내국민대우의 내용별로 점전적인 규제의 철

폐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서비스부문의 교역은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첫애, 서비스의 쁘境間 이동, 둘째,

商業的 驗在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세째, 서비스 소비자의 국경 이동, 네째 노 동인력

의 이동이다. 따라서 서비스교역은 대체로 섕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을 포합하는 겸우

가 대부분이므로 한편으로는 투자자유화와 연결되며 다론 한편으로는 자연인의 국경

간 이동을 자유화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서비스 교 역의 자유화문제는 후자자유

화부문의 진척과 연계되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 러나 루자자유화는 國境推置를 통

- 

한 제한이 아니라 각종 국내적 조치에 의하여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정책의 주권과 관

련된다는 점에서 자유화의 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펄요하다.

J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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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船爭解決節次

무역 및 루자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紛爭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상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분생에 대하여 상호>-에 합의된 규정의 적용을

보장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編爭解決節吹라 할 것이다, 즉

협정의 한 當事者가 다른 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 받았읍 경우에 발생하

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자-R-·무역협정의 3위와 효율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록히 CArr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상의 분v해걷절차는 분쟁의 당사자간에 - 方

的인 무역보복이나 雙務的인 通商壓力율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되고 있으

며 새로 출범하는 WT0의 큰 특징중의 하나도 바로 본 절차의 강파이다. 그 러나 國際

貿易協定上의 船爭解決節吹가 톡정 사안에 적융된 무역관련 조치의 협정 위반여무를

가리기 위한 것임에 반하어, 남북한의 매우 상이한 경제체제暑 비추어 남북한간의 분

쟁해결절차는 특정정책 및 조치의 협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보다는 개별적인 물

자교환 및 투자사업상 발생하는 분 자체률 해결하는 성격읍 띄게 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남북한 자유무역협정상의 분촁해걸절차는 경제교류가 중가하는 기간중에 발생

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남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져야야 할 것이다,

제

(3) 기존법과의 관계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은 물자교류와 남북한간에 걸친 경제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현

댕 對外貿易 및 관련 필동뮬 관장하는 각 법상의 諸推置와 유사할 것인데 예컨데 교

류협력법의 남북한 물자교류-趾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상응하는 법은 대외무역법이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현재 납북한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

이 그 효력울 붑문하고 쌍방간에 국가간의 條約으로 간주되지는 라는다.23) 남북기본

함의서의 경우,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아니므로 북한에 대한 무역법, 그리고 남북한

출입의 관리률 위한 법 등-島 따라 제정 설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w w

團 m

23> 그러나 GA'n'의 관점에서 불 때 남북한간에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은 양측의 국가로서
의 주권올 붑문하고 서로 트립적인 곤(세영역간에 맺어진 점당한 협정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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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 출입

국관리법 등의 법률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설치하고 있는데 다만 남북한 관계의 특수

성과 관련하여 特例를 정하는 형식으로 기술적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교류협

력법의 연결법적인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물자거래에 관한 남북교역체계가 대외

무역법 등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에 예속되는 현상을 띄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자유무역협정의 설치를 가정한다면 이와 같이 법적인 차원의 어려

움은 매우 손쉽게 해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 다, 현재의 교류협력법은 사실상 남북한

경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似

는 현실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여 실시될 경우에는 약간의 特例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

인 교류촉잔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은 기본적으로 롱합의 대상이 되는 經濟圈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원

척으로 하되 상광에 따른 적절한 例外規程을 두는 이른바 너]거티브 시스템이라는 점

에서 기존의 대외무역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통한 규제가 일반적인 대외

무역법상의 규제보다 강할 수도 있다, 예컨데 남한측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대북 경

제활4뭉읗 자유화한다 활지라도 잠정기간 동안 許페規定을 둠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는

예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성격상 이러한 규 이

본래의 목적에 어굿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본래의 원칙에 복귀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은 共同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며 대외무역법처럼 열방의 의사에 의

한 적극적인 규제와는 틀린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협정을 제정할 졍우, 가장 기

본원칙을 內國民特遇, 즉 한반도내의 한민족간에 발생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무차별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리고나서 잠정기간에 멸요한 각종 규제조치는 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남북한 물자교류와 경

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부교류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법율 포괄적으로 준

용하기보다는 개별법내에서 남북한의 협결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

을 것이다,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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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요지>

o 국제적으로 민족q]부거래성을 인정받기 위한 방안으로는 
r WAIVER 획득a.l

및 l 
'

WTO 비준서 기탁시 민족내부거래로 선언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장기

적으로는 남북간 자-(무역지대 설치방안도 고려할 수 었음.

- 그러나 남북간 경제체제상 차이를 고려할 때 국가간 경제통합이론에 따라 일

반적으로 자유경제체제 간에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 도 입은 곤란하며, 자칫

남북교역의 민족q]부거래성과 배치될 위험성이 있음.

- 또한, 횹수통일올 우러하는 북한이 동의할 가능성도 적음,

D 관련 제도 보완 문제

o 남북교역이 갖는 특수성을 같안해 볼 때 국가간 수출입을 규율하는 대외무역

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짓은 문제이머 납북교역 고 유의 절차 마련이 필요함.

o 남斗교역의 무관세 제도를 이용한 선진국의 북한을 통한 남한으로의 우회진출

에 대한 대응이 펄요함.

- 각국으로 하여금 대북한 무역 -%IL제조치를 완촤하도록 하어 선진·국이 북한에

서 위탁생산한 물품이 자국의 내수시장에서 소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

편, 한산 물품에 최헤국 대우를 해주도록 외교적 노 력을 기울러야 합,

- 선진국의 대북한 위탁가공 물품의 국내 뱐입시 남북교역성을 부인하여 관세

를 부괴-토록 하는 빙-안 마련 펼요합.

O 남북]i 역의 민 q]부거레싱을 인징 빌기 위해서는 남북한 딩-국간 합의를 똥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힘-께 국제 사최의 이해를 도모 하기 위한 납북한의 공동노

력 필요

' 

Z B 
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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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1953년도에 한반도의 統-을 . 위한 
r
자주, 「평叫」 「인주,를 統-의

a원칙으로 한 韓肩族共同體 統-방안을 發表하었고,2) 이에 따라 南ib고위

급회담의 개피를 북측에 제의하여 1992년 9혈의 8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南

' 

北간의 統-을 위한 합의를 도 출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t方

政策을 롱하여 南北韓은 T%l 同時1rn)%을

� 

실현 하있을 뿐만 아니라, 초보단계

의 玄物交童가 이루어지고 있다.Z)

이러한 博녀h交浦에 따라 著作權의 問題가 자얜적으로 대두되었다. so년대

말 월북작가의 署作物에 대한 出版이 허용되 서3) 그 著作權의 귀속 및 행

사 문제가 제게되기 시쟉한 이래, 일부 접은 세대들은 越t作家들의 rp品

들을 수집하거나 t韓의 원전을 탐독하는 등 北輔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Wt作家의 著作物들이 무단으로 複製되고, 심지어 여러 출판 
'

사에서 중복적으로 출 되는 샹이 나타났으며. 4b韓원전은 거의 다 著作

權을 무시한 채 제쟉되어 관매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헌상은 越 b作家의

著作懼問題를 새롭게 제기하였다.

한편 1991년 말경부터 1592년 초까지. 서울의 여걍출毛사는 北韓에서 뫈

억된 
"李朝實緣' 

을 출판하기 위해서 t韓의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얜구소의

擔當者外 접촉하여 
' 

複製出版權設定契約'을 綿結하는 등, 制度적 쟁치가 없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흡f7權거래를 시도하는 일이 있었다. 동 著作權거

래는 南4b交植協 ]에 관한 法休"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承認.을 엄지는 못하

.

國 龜 麗野 %

1) 國土統-院, r 南4b韓 統-政策 比較,, 1990, 91-103떤.

2) 南1$C(b交坡와 著作權聞題, 著作權璘究實料 13, 著作權옴繼鋼停委員會. 
'

1992넌 12윌 7면.

3) c[1央 報 19簡넌 7월 19일 1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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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t판, 南北긴· v·凍協:/J- 위힌- 協定의 1 ·
:!Al g울 일깨우는 사%E이있다.

1992넌 2월 19일, 南'AL)%T외71-에서는 「'[苟北삭이리 f[1解외. 不비侵 및

交棟 · 協力에 관힌· 合意書,(이하 南北基本合意書라 힌.다)..를 비旻힌. 3개의

슴意書가 공$, 발효되었는데, 差本合'意書는 제16조에서 南4b$Ob交塊의 -E

거를 마련하었고, 제24조에서는 추후의 M충적인 합의기- 가·능하도록 -E거규

성을 마런하었다. 그 후 1992년 s힐 17일에<< 附屢슴意書 제2장 제9& 5항

에서 「납과 북은 쌩(q-이 合'意하여 성한네 따리. 상대측의 각·종 著作物에 대

힌 權쩨를 保護하기 위%1 &치를 침%<다,는 조항율 두기에 이르鬼다. 이렇

게 南4b은 著作權을 相互 保護하기로 압의히-있으나 이를 시M히-는 데에는

잎'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뵨고에서는 먼저 북한의 문예할동과 著作權

상뫙을 고상해 본 이러안 南北韓著作物保讓의 現住9fM 將來의 保護策

에 대힌 方案을 얄아보고자 안다.

41t準障으1 3(聰鷗4舌9眼1 그野.1[/gt欄6bI련2므,

l AiMT의 特性

南4b사이에서 학술, 
.

-趾힉', 에술 등의 교류가 수전되는 실은 g 著作權의

/i使問題를 제기안다. 그 런데 우리의 著作栢動과 著作權準1]度는 市場經濟를

厄, 正 個.)%,을 중 且 여 7 는 빈 에, AC輔3q] d(藝渚動:A

이를 킬밤심하는 著作權刺度+< 2/A파w>< 싱-.]s}.1Cf,

· 7A t
rI한온 자7RI주.· 의 체제롤 씨51 M..f<WEt 表35 [<IrId가 LIje.l

見%되] 개인 사 미나 v·z )f%1骨인 著作物의 숫자V .
,;:..f하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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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 玄藝渚動을 하는 전문적인 作家들은 대부분 자유직업인이며 fP品의

創作은 個)7 xt유로운 영펀어] 따라 계씩하여 추조1하고, 그 作品의 내용

도 作家의 자%로운 구샹에 따르므로 거의 제한을 빌'지 않으머. 완성된 作

品의 이옹여부는 이옹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딜려있어 그 經 擊3 위험은 .

그 f5家가 부담竹다. 이에 반하여 t韓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기본

적으로 저작할동이 적을 뿐만 이-니라 女藝活動이 國家의 통제하에서 운영되

고 계획경제속에서 유지펼뿐만 이-니라 北緯에서 전문적인 創作)L들인 作家

는 %cfh藝術總동멩에 소속된 정맹원율 의미하며 國家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등 우리의 년실과는 대비되는 점들이 많다.시

또 한 處1]作通程을 본다면 創作人에 대한 홍제가 支藝聰, 政務院, 勞動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뎨 궁극적으로는 勞勤호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

된다고 한다.S) 나아가 t韓의 玄藝政策은 基本的으로 근로자骨을 共産主義

的으로 교 양하며. 온 사刻를 혁명파, 노동계급힉하는 뎨에 있으므로, 이러

한 dc藝政策에서 벳어난 玄藝栢動이나, 그 런 作品은 있을 수 없다.S] 北輔

玄藝渚勤의 특징은 rE品을 이옹하는 竹계에서도 발건되는바 rw品의 출판,공

얜.방송. 시 등이 전쩍으로 國家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北韓에서 출판되

고 있는 모든 출판물의 5056 정도가 平壤종합인쇄공쟝에서 E[]刷, 復製되고

있는 사실도 륵기할 만하다.7) 나아가 문학예술인들은 願家가 정해준 주제

를 가지고 創作物을 만드는 만큼 그 9가로서 國家로부터 給興를 받아 生渚

을 유지안다.8)

4) 윤재근 · 이상호 · 뱍상전 共著, T韓%(b藝術情報 夏,, 高얠院 發行,
1991, 19먼.

S) 윤재군 · 이상호 · 박상毛 공저. 전게서. 71면 .

6) r 북한총람%a. 북안언구소 편. 19闢, 101면

7) r 북한총람.. 1206毛 
'

8) 윤재근 . 이상호 . 뱍상천 푯著. T韓%fb藝術情報 n , , 高 發行,
19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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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면. t韓의 交藝)L.計- 자신의 사적소-If의 대상<로서 폰fl<

懼을 소유하는지 분멍하게 밀핌' 수는 힐지만, 그 들.은 國家에 고 응틴 사힙'

. E% 거 作品.儀. 創作하고 그 f!l)11도 ·2[!식으t 國家의 7도하에서 수앵되는

만큼. 그 齊用파 7가가 願家0·11서 [(給%J으로씨 지속적 弗]fFM위가 기·농해

지고 있다고 
-실 

수 있[뀌 o )보( 성'팔수에서 dU韓에서 著作權이 著作者에게

귀속된다고 하더2L도 그 꼽rI<者가 獨自的으Y 著作懼음 헹시·힐' 수 있다고

힐 수 없다. o ]외- 
' 

이 國家기- A--!--f'1 y수를 支給하고- 있다면, Ct 權利·는 個

),의 權利는 아니고 社會的 소내- 네지 國家的 소 유의 대상으로서 著作權헹

사는 오리 國家 내지 著作者園體민·이 힐' 수 있令 가능성01 있다.

t tw의 향f%w制度

(l) 4b쀼憲 E 
'

1972넌 4b韓 헌법 제60조 3문에는 r 著作權과 發明權은 法的으로 保護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9) 1974년도 형법 제11談는 「著(/p, 發明. 創意考案을

묵살 t는 Y兮한 자는 3닌이하의 징역 또는 2년이하의 교 회.노-沙에 처힌다,

고 규쩡하고 있다. 그 렇지만 %'17] 제60조 3문 %로부버 직접 著作者가 헹사

할 수 있는 爾께-련 도 출할 수는 일고, 벌도의 하위법규가 있어야 權께의 內

容이나 行使에 대안 근거가 마 디는 것이e.l- 셍각뒨다.10) 著作權은 憲法의

규정으로 保護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세히 규율하는 法律로서 규율되는

夜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또 한 형법 제113&(著作權侵害卵)는 個)L의 소1

물율 511손힌 W죄 힝'목에 펀7]되어 있는 겻이 이-니라. 
"

社·倉主義%(b를 侵

害하는 범죄"리-는 힝'목에 %·i입AA 것.fL로 보아 著作權을 - . - 般國民의 私權으
h

q

t.

■

麗 w w 

- 

夢 

團 團 團 V 團

- - -

團 團 團 團

9) 김엉수펀, 시회주의 국가%:!Y 19S9년 12월 인간사랑사 面5먼
1이 ·운처창, 북한원전의 저쟉권, 「F공소셕.. 1959. 4, 3-4R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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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은 쌍방이 함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

에 대한 권리를 보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명백히 하거

나 북한의 근대적 저작권볍의 제정올 의무화하는 등의 세부합의

를 해야 할 젓이다.

' 

IV. 紛爭解決 次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

남과 북은 경제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펼요한 분쟁조정절차 둥

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테,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

게 마련이고 경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한

정부사이dI] 협력적인 절차와 그를 위한 기구가 있어야 할 젓이다.

그러한 협혁적 기 능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남북간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서 현행 부속합의서는 
"

南北經濟交

流協力共同委員會"를 두는 것으로 7(-정하고 있다.o

분쟁해결에 관한 세부합의는 남북한 정부간 분쟁해결의

기구로서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에 기초한 구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南北經濟交

流協力共同委員會의 構成은 남북한 정부간 협력과 분쟁해결의 기

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의 관련된 고 위

공직자와 권위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젓이다.

1)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7조 빛 제s조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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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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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러나 구소런이나 예천의 共産權 國家.둘이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國

家 내지 전인민의 소 유를 감조하R/서도, 民法典속에서 인민에게 著作懼의

소A-를 인성한다고 규정하고14) 著作懼法을 兮히]서 著作權의 
IM사를 制限的

인 범위에서나마 허용하va 것이다.]16) T 한- M·'은 共産主義 國家들이 世界

著作權協約이나 베른協約에 )][l)L힌- 점에서도 北韓이 :共産主義체제이기 때문

에 著作權'法이 없-C A으)L 이혜하기는 이렵다. 모 히려 北韓의 dc藝活動이

國家 %
도%l·에서 A펄 -7 r

)),·S- 민'-習- 
'j'삘'bl·지 

압51. 21 류기4 디·앙'히·지 M<

-C 사실이 그 원인<L로 볼 수 있.지 입[니· / &1라인·다

돌쎄, 北韓리 支禮>-g動·은 모든 사 f이 國家체제속에 일자리를 지정발이-

그 곳에서 (創作業務를 포71%I<) 사업을 하고 또 그 대가로 給與를 VA'으므로 .

굳이 국인 각자에게 著作權·를 인정히-고 그 權쩨의 행사를 통히]시 이兮자로

부터 補償을 t븐'아 創作費用을 u]-런하는 시스s'$을 도5 ]할 필요가 없다.

세째 4b韓시·랍들의 著作權으1식이 닐'은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大韓艮國

도 國民骨의 著作懼의식이 아직 계몽단계에 있.디-고도 알 수 있지만, 束浮社

會 전반적.으로 産業(b가 - %은 만정 서구 社會에 비해 著(타飜의시이 상데적

으로 약힌 것이다.

녜째. 뜩히 t韓의 인민經濟發展 제3치· 7개넌(1987-1993)게·8에서 d(藝創

作의 목표-를 댕의 牛체적인 玄藝사생에 [다리· 근로 자듈을 혁 1으로 교 양하

고 社숍초義의 딴전한 %e.1로 . 븐로지-.들을 이끌기 위한 %c藝·作品의 創作에

두고 있는 실을 볼 t대]16) 女藝作品.은 個)%,의 財産이라기 且다 근로자대중디

교 양을 이꿀기 위한 共同財産입을 얄 수 있다

다섯째. 北韓에시의 생할수준이 낯은 A도 著作權法이 없는 원인의 하나

가 것이다. 사실 著作權의 侵害는 著作物을 쉽게 複製얕 수 있.는 기게의

w

w 夢醉 w

14) 舊蘇聯 長法基本規定 제9KT, 中國 民法通則 제94조, 束獨 長法典 제23
조 등. 

'

·

15i)

點 %好霧덮守1度] 
'

110弦· 幅 19崗- - 朝懼 ·

16) 부한법령집, 302/ 3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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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唱과 과용%서 비롯온 이 큰 겻o]다.

(3) t韓의 署作權法 立法의 展望

그 러나 최근에 소련을 비룻한 동구 共産權 國家들이 푯産主義 체제를 버

리고 자유주의로 방향을 바꾸었고, 중국이 政(敍%으로는 종전체제를 유지하

면서도 經濟 · 3(fb的으로 自由로운 영역을 대폭 허용하는 면촤를 보이고 잎

다. 이러한 國 額% 추세속에서는 t韓만이 고 전적인 소탈린식 함會主羲를

고수할 수는 없다고 본다. t輪은 앞으로 대외관계를 改善하고 자유주의를

자츰 도 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일반주민의 自由를 엉억이 조금씩 팍

대해 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個.)L의 자유확대파 재산의 사유화가 인정

되면, 個).은 물 에 대한 소유으 합계 矯 財産에 대안 權利로서. 著作權

을 소유하고 행사하게 될것이다.

또 한 南4b은 지난해 附賜슴意書어]서 著作權 保護問題를 멍시적으로 다룬

바 있고 4b韓에서도 출판, 사진, 건축에 대해서 著作權을 保護하자고 협의

해 온 바 있다. 따라서 현재 t緯에 명백 著作權法 체계는 없다하더라도

조 만간 著作權法을 어 형태로든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다.

m . 歸그16 竭최f/g 陶으-1 f果猛變극그 n

l. 南北署4fM物의 保護方案

wt이 서로 署作物을 保劃秒1-기 위해서는 南輔著作物의 4b緯에서의 傑護

문제다 北韓署作物의 南韓에서의 保護라는 양면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t飾에서 우리. 南韓著作物을 c ]옹할 때 南韓 著作會에게 著作權使

兩料를 지급하고 署作權사용허략을 받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t鍊住長들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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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단사용이 있는 겅우 피해자가 될 南韓署{'E權者가 충분한 權利救濟와 補償

.을 발을 수 있즌< 제도적 장치가 필 - 힌 것이다.

둘 는 7리가 1韓 著作物읗 이용-el-는 겅7 , 헌엥id 아래에서의 보호태

도 꽈 잎St 北緯著作찹를 어뻘게 保護일' 깃인가의 問題가 제기펄 수 있다.

2. 爾46合意書의 著作權保護 宣言

南4b韓은 1991년 12싣 13일 제5차 南北고위 피답에서 南4h韓 송리에 의

히-어 서영뒨 M'북거본압의서를 1992넌 3월 18일 펑양에서 기1리된 제s차 南

北고위급회딤-에서 그 뵨문올 교 한함으로써 발효되있다.17)기본힙-의서에 의하

면 南과 北은 평파동일을 성쉬히-21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정 할 럿을 다짐하

r년서, 轉뎨2%]解와 確녀C不패侵 및 南北交塊笛0]을 입'의하였다. 즉 남파 북은

상대빙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제1조) 내부문제에 긴섭하지 아니하고

(제2조) 샹대방에 대한 H l방 · 중상을 하지 o l·니하-P(제3조) 등의 내용을 엽

의하였다.

南4b差本合意書는 統-을 지향하는 분딘실체.르서의 南1간에 적兮되는 fO'

의서로서 안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내옹상 A'.력기긴에 著한 規定은 없으나.

그 기본성격E 統 의 전단계로서 피.해 · 협력단·-계의 南4b관계를 2율하는

·것이지 분단상태骨 영구화하려는 규범은 아니다. 또 안 연재의 南 IC관계는

화-해롸 협력, 불가침을 선언힌 단계이므로 南4C'91-의서는 공동체로서의 南1

w슴이나 統-國家의 형태를 규율하는 규범도 아니다. 따리-서 그 접에서 동

합의서는 추후에 영속적이고 상세한 協定으로 대체되어아 할 규범이라 힐

수 있다.

南4b은 샹호 샹대방을 閨家로서 인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뵨찝'의서리

채택으로 인힌6여, 사실상디 정치적 實體입. 인%히.여야 하는 
.

것이다. 그 러

a

團 그 野

- - -

- -

17) 韓勝憲, 南1 附렬슴意書 發效에 띠-른 著·作物의 相互 係護方案, 계간
著作權 제20-&- ][992년 거읓호, 署作權審議調停姜員·합, S4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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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런 정치적 실체로서의 인정 · 존중은 대외적오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대내적으로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성 · 존중을 대외적

인 관계에서만 한정시키므로 轉녀b緯이 대내적으로 상대방의 실정법을 인정

·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또 한 합의서 제1조'의 規定(상호 체제

인정 존중)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국내에서의 공산주의 팔동

의 인정고1- 합법다릅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쨋 南4t기본합의서 제1吸와 제16조에서는 제 · 사회 · 문화 등 분야

에서의 교류와 헙력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고 있으나, 여기서 직접 著作權에

관한 명시적인 정함은 마련하<] 아니하었다. 제IS조는 
tf

남과 북은 과학 ·

기술, 교육, 문힉 · 예술. 보건, 체육. 완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出版物을 비롯한 出飯 ·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 류와 협럭을 실시한다'고

規定하여. 문叫분0%] 교류 · 협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 리

고 제器조에서는 
' 

南北교류 · 협력분과위원회률 구성하여 南北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具體的인 대책을 협의한다'고 하여 빌도의

具體的인 사항·은 분고r위원회 차원에서 정하도록 하었다. 이와 상응하게 
'

南

北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끄 2항에서는 
m 

갹

분과위원회는 r 南4b사이의 화해다 불가침 릴 교 류 · 협럭에 관한 합의서」 해

당 부문의 具體的인 이헹대책을 협익한데 따라 각갹 부속합의서를 쟉성한

다'고 規定하였다. 따라서 具體的인 사항은 분과위뭔회에서 부속합의서의

형태로 정할 수 잎도록 된 것이다.
]

그에따라 1992년 5뭘 21얼 교류, 협럭분과위원피에서는 r 냠과 북은 상방

이 합의하여 성한뎨 따라 상대측의 갹종 署作物에 대한 權햄를 保劃秒1기 위

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1허 동 합의사항은 동년 s힐 17일 B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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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骨회딤-에서 채택되어 호력을 밤셍하였다(제2장 9조 5항). 그 리고 이러

한 합의사항을 구체파하기 위인- 세부적인 規定 공동위인피에 위입되었다

고 한다. 이 H힌 51의는 V-l'괴- 북이 성'디1측 著{1(物을 이응TI+에 있어서 著[/p

權을 保護하기로 하는 原7111을 1다 1안 점에서 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냠북

은 著作物의 It]위, 보호기긴, 이-沙절차 등에 괸·한 ·뇬의를 할 것으로 $밍'된

다.

3. 現行法+에서의 保護5 제

(l) 南韓著作物의 保護

t韓에서 南韓著作物을 保護합에 있어 $저 논리되어o[ 할 사힝은 기본

tI으로 1韓에는 단행법 형테의 著作權法이 일-h 등 y리와. 같은 著作權法

제계가 없다는 접이다. 단지 VU韓의 사회주의언법상 著作權을 법적으로 保

護한다거L-l-(제60조 3힝), 刑法的으로 티·인의 著作物을 盜用히·거나 1손한

자는 처벌안다는 規定(제113조)l'난이 았다. 이런 宜'言的 規定이나 處罰規定

만. -로는 南韓著作物이 4b輪에서 거 fl 保讓대샹이 되지 -Y-힌다. 따라서 1

輔에서 우리 南韓 著作物의 保護를 위안 제도를 마런할 필요성은 크 다고 할

걸0}다.

예-<{대 南韓 出飯物이나 음반이 1韓 서 이 셜 게%이 있을 경우, 南

韓 著作懼·者들은 Ah韓에서 정식으로 著作權승냑兮 받/LL, 그 승냑의 범위에

한하어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쟝치가 필요하1 또 힌 北韓 주민이 南

韓 著作權을 침해힌 겅우, 7리 政唐가 이를 직접 정지시키2 엥위자를 처

벌할 수도 없으므로 北輪當局피 規龜-l]方案도 있어야 알 이다. 동시에 t韓

에서는 약문 - 예술 활동피 자유 동 表現의 自由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뮨

어], 우리 雨韓 署1%陶이 t韓에서 쉽사리 이%되지 ·봇하는 명꼭%인 .

, 것인가

럼

團

귀]頭調利.%好誠헌鷗3']'舊惱f願 例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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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대해서도 검토해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北韓측의 태도변화를 고려해서 여러가지 方策을 생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db韓측이 현재의 몇개 法規定을 가지고 南

韓著作權의 保護가 충분하다고 히-먼서 흩f9權法을 제정하기를 거부하거니-

제도적 쟝치의 마런에 소쿠적일 경우, 우리 會局은 적절한 方案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2) 北韓著作物의 保護.

(가) 뿌脫

여기서는 북한著作物[의 연실적 보호문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는 19簡넌 이래 지금껏 여러차례의 세미나가 주로 著作權審議調停솟.眞會에

서 주최하여 개최핀 바 있다. 1차는 19簡년 9형2일 언른회관에서(이정훈

호사 발표), 2차는 1989년 4월4얼 충냠도고에서(송영식 번호사 발표), 3차

는 1992넌 12렬1-2일 역시 도고 에서(한숭헌 번호사 발표)에서 였다. 뿐만

아니라 著作懼審騰鬪停柔員會에서는 이에 後한 연구보고서를 두차례나 발-긴

하였다. 여기서는 이 세분의 해파 허희성위원의 리건을 저 소 개하고 필

자의 견을 보태기로 한다.

1 ) 李廷動 변호사

이 번호사는 윌북쟉가에 대하여는 7리 著作權法상 아무런 특벌규정도 미-

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쯤rg權의 귀속과 행사에 관하여는 「特別法이 제

정되지 않는 한 현 제도하에서는 일반 민법이론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펴

다,고 주장29)하고 있다.

그 에 따라 著作權은 원북한 작가 자신에게 있으나, 만약 그가 사망하였음

을 입증하거나, 윌북曾 작가의 셍사가 불영인 경우에는 민법의 실종선%고나

19) 이정운, 월북쟉가 쟉품의 저쟉권 귀속과 앵사, 계간저작권 제a호, 19簡

년 가을호 9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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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의 부재선고의 도를 이兮히.어 월북쟉가의 사맹.흐 의제iLW로써

남힌의 가촉들이 著()p權을 상속管 수 있다.IA 하&다. 2:( 런 섬에서 사밍'을

OJ증히.거나 실종선v · 부재선교를 반기 t }까지는 납힌의 가족이2.]-도 著作權

을 앵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20)

이 논문은 필+r쟉기·5<1 겅우에 안정하어 著作權 귀속과 행사문제暑 다루고

있는1 - ,

- 리1+j상 열북직'기·의 著作權은 딩-t반히 시작지-에게 존제%.(다는 V제

에서 骨발히-고 있디·

2) 宋영식 N]호사

꼭한 주인의 著作權문제는 이들이 大韓長國의 법을 꺼兮7P'J L+, 아니L-F에

따라 
' 

달라지므로 남북한의 국제법상 지위를 고 찰Al이 선결4제e.l· 6Fl,다.

「북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히-는 2개 국가론에 의하는 경우에는 님북9간에

著作權보호에 관해서도 뜩벌4d정이나 국제조익'에의 가입으로 해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겅우 연실 으로는 상호7의 원칙에 의하어 삭한에 거주

하는 著作:場·의 著作權도 아무헌 데가없이 자-H-롭게 이용할 수 있어아 닐 이

치인 짓이다. 그 러나 현재의 우리나2.}- 국법질서상 북한은 아직까지 국가가

아닌 미수복지구이며 반국가단체 내지 交戰團罷이고 그들주민의 法律관계도

大韓民國의 民法, 著作權法등에 의헌· 보호가 주어지며 1갑안·에 거주하는 대

힌인국 국민과 똑같은 법적 보호가 주어진다고 하옜다. 그 러나 이러한 몬

은 연실파 법뮬사이의 괴리가 있.는 어쩐지 공허한 짓이 사실이다. , 있)라고

하었다.

3) 許靖成위원

著作樓審議調停柔員인 허희성씨는 실제로 오늘냘 t韓의 著作權 보호문제

20) ibid S4면 .
.

21 ) 송엉식, 납 · 월북쟉가의 법적지위, 게간저작권 제6호 1980년 여릅호 21

R/과 23면 '
- ' 

r/그 
-

J



는 우리 국내의 署[%權法교]- 長法 등 기타 法令의 關係規定에 따라 처리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해를 나티-내었다.22)

위의 고 챨에서 보았둣이 세분은 대체로 똑같이 북한의 著作 은 -(리국내의

民法고1 著作權法에 의하여 保護된다고 보고 있다. 북한주민들도 大韓員國의

國民이기 때문이라는 이우.이다. (그러나 송번호사님은 2개국가론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원칙을 강조한다. )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q·s-기본합의서

가 나오기 이전에 주장된 련해이므로 이 분들이 지금도 동일한 건해를 갗고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겻 강기도 하다. 그 러나 이분들이 종毛의 견해를 크 게

바꾼 글은 볼 수 었다.

4) 韓勝憲번호사

남북의 署作權보호 문제는 냠한의 실정법 중심의 법리와 남북간叫해 · 교

류의 현실른 사이의 갈등의 문제인바. 남과북은 기본합의서를 교 骨히-있으며

봉 부속합의서 제9조에서 냄북은 샹호著作權보호를 규정하옆으므로 북한 또

는 재북자히 저작물이 남한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보호뢴다는 종래

의 다수설은 이제 수쩡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번호사님의 견해가 오늘날에

는 가장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 러나 헌실적 해석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크 게 아쉽다.

擎者의 건해로는 납북되거나 또는 뭘북한 저작자나 아니면 애당초부터 북

한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著作權保護 문제에 관한 법듈관계는 . 으리가 남북

을 별개의 국가로 본다먼 근본적으로 국제사법적 법뮬관계가 될 걸이나 연

재 우리의 태도는 한長族 둬圖家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묘로 이

는 인정될 수 없는 견해이다. 그 렇다언 l 國家내에 갹 지방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적옹법骨을 걸 하가 위한 「준국제사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피 이에댁해 우리 섭외사법 제즈 a잉-에 의하면 
「
지방에 따

22'l
할證種· 飜 f飜%c騰(1)· 編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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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이 상이힌· 國家의 國艮에 대하여는 그 자가 속하는 지방의 法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t러니- 저쟉권7]에서의 준거법은 저작'자% 소 수s-이

거나 첫발엥이 이루어진 니.라의 th이 아니V, 침히]가 일어난 니·라의 t·d이

124) 그렇다먼 북한 저직·물의 남한에서의 보호는 딩연히 우리의 저작권!법

을 적용하게 1{다w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 $이 있다. 즉 외국저샥물>·<.l . E

호에 대하어 국가간에 Uail-色동 국제 악1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2·1나 -)%·한

의 컹-F에는 이러힌· 국제'%d익'에 가8]힌· ·려이 없.어 ·문제이다. 그 렇지1tI' %
y)':라

독은 엎-에서 틸한 Id-J기본-%r피서의 부속<[]정]서 제9,조 서 샹{, 저리'·인M호

를 -V-정}1 바가 있A< 비·, -秒 규정이 .곤거3{A으로 적R될수 있다고 히1석일

수 있지 않을까 셍갹해 본다w 또 한 외국인의 저작물이 -F리니·라에서 보호

반기 위하여는 그칠이 UCC 또는 우리저쟉모3법에서 정'언· 일성인' 연길접

(c而1lecting factor).룸 가%t아 하는 바, -(리t]-라0-11 상시 거주하A2 외국인

의 ;-1쟉물이나 -(리나라에서 피초로 발행된 저작-趾은 아. 턴 상호주>·리 조

건 힐이 일방적으로 보호된다그L 본다.Z6) 이를 뒤집어보떤 7리나라의 일부

인 북힌지외에 거平히-3 데한민국 국인에 대히·어는 상호·주의라는 . V 건各 비-

지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셍갹된다.

(나) 임側.

1 ) 肩事事件

憲法 제3조는 r
大輔刷피의 領土는 韓牛島외. 2( 附멉島績로 한다,고 規定

하고 있다. 이에 대안 大法院의 해석은 r t韓地域은 韓半島의 일부이므로

이 地域은 大韓艮圖의 엉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地域은 主權범위내어1 있
夢

w

m w

亂 夢

. .

團 團

夢

23) 李好環. 圖飜私法 經玄計. 1981%33언
24) Ma1vi21e B. NimllllSr 51 David Nimller

,
CI)]tyr igbt Vol. a 1987 17-23

2S)
漁, f訓4첫V渥看4/꼈凰偶肯 起-힙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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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大輔恩國의 主權과 부딪히는 어떠한 主權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틸 수

없다,는 겻이다(대판 1961. 9. 29 . 4292 행상 48)

T 소 설 두만강사건

하급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러한 대볍원의 입장에 따라 t輔 주

먼이 쟉성한 著作物을 우리나라 著作權法상 保護되는 것오로 보고 著作權侵

討 爲에 대하여 長事的으로 禁1L可處分決定(서骨민사지법 제騎부 1989. 7.

2t 길정. 69카 1泗62, 홈ft權侵害)謁)을 내틴 바 있다.

사건내용은 잭북작가 이기엉이 1946넌 월북하여 북조선 문학여1술총동맹율

결성하고 문힉팔동을 하던 중 1954년부터 1357닌까지 사이에 19세기 말엽부

터 1簡0년대까지를 시대적 배겅으로 하여 두만강 일대에서 살던 주민들의

계급투쟁을 묘 사한 「두만강.을 저쟉하몄고, 피신청인들은 1968넌 1월 15일

일본 국회도서관, 동경대학도서관에서 위 著作物의 원본을 임의로 복사해

온 후 이를 전 7권으로 나누어 우리 국내에서 出腹하였다. .

그 런뎨 위 이기영은 우리나라 호적상에 생존한 겟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조회 걸과 1564년 6윌 s일에 t韓에서 병오로 사망하었으며 그 재산상

속인으로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이종원과 그 밖의 가족이 있으며 위 이종전도

1986년 4욀 s 일 사망하고 그 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 이종연과 장남인 이상

열 및 그 외의 자녀들이 있다. 그 러므로 위 이기영이 4h緯에서 사망함으로써

南輔에 잎는 장남 이종원은 그 의 상속지분 13분의 3에 상응하는 著作權을

상속하&으며 위 이종원이 다시 사망함으로써 그 의 상속지분 13분의 3에 대

하여 장남인 이상얼(이件의 신청인)이 그 의 샹속지분 32분의 6, 차남인 이

성얼(신청인)이 그의 상속지분 蠶분의 4에 샹응하는 署作權을 갹 상속받았

으므로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미보전T[l]는 소 멍이 있다고 할 것이다.켰1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오 늘날 南Ib관계는 상호 교차승인. 유엔 동시

26)
, 렷9·6·14· 

抽 +隱· 劉飜8圖勉· '

.

雲기 同 判快$C에서 렛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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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다갹적인 경제교류 등이 추진되는 등 01제는 1輔을 교 毛단체 또는

反國家단체로만 블 수는 엾으머 사실샹 하나의 政府 내지 國家로 인정하지

않읍 수 없게 되었으니, t韓 주민의 법骨관계는 국제사법적 법骨관계이거

나 똑은 I 國家내에 각 지방의 法律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적동법률을 걸정

하기 위힌 준국제사법적 법률관게에 해당竹다고 할 것인r-ll. 우리 섭외사법

제粧 3항에 의하면 지방의 法에 다라 법이 샹이안 國家의 국민에 대하여는

그 자가 소속하는 지방의 法에 의한다2 하미,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상속

은 피상속인의 본국빕에 의힌다고 하므로, 위 이기엄의 著作標 1]득 어부외.

그 의 사망으로 인한 著(뀌奮의 상속여부에 관e]-어는 그가 속하는 지방인 t

緯지역지 법의 적용을 밥는다고 할 것인 바. 北韓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著

作權 등의 權+[]를 個)L이 소유하거나 個)L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가 가진 權

fl]가 유족들에게 상속되는 첫을 원칙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著作物을 이기잉이 ih]-었다고 하더라도 그 著作權은 國家 또는 黨의 소

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안 에피석으로 이기영이 著作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 死亡함으로써 그 의 유족들에게 署作標이 상속되지

는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려 法魏은 전술한 大法院우1決믈 기用한 두 「우리 憲法에 의거하

여 제정 시행묀 署作權法이나 艮法 등 모든 법렁의 T력은 당연히 t韓지역

에 미省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主飜圖家인 大輪]彌圖과 t韓의 길치집단o]

상호 대등竹 자걱으로 만나 자주적 · 펑톼적 롱일원칙. 무력측돌의 방지. 다

방먼적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7 · 4 南t공동성명을 합의하었다거나,

오뉼날 mt輔 에 상호 교 억, 이산가족曾기, 南北僧局者會談 등 려t交植

가 추진뵘에 있어 t輔지역을 지배하는 정치집단의 실체룔 인정하kz 사실상

의 지배세력파 상호대등한 봔계에서 대파를 추진안다고 하더라도 이는 犬韓

員鷗의 롱치권이 사실상 %복한지역에 
l ]치지 아니하며 이 지억을 지배하는 

.

빌개피 정치집단이 존재함오모 인한. 멸t대파랗 추진함에 있.어서의 천실적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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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며, 저 우리 憲法 제ar의 規定이 개정되거나
'

Mt輔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國家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國家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샹호 인정하기로 하는 憲法적 效7)을 가지는 조 약이

체걸된 바가 없는 이상. 4b韓지익이 우리 主權의 범위 밖에 있다거나 우리

법령의 적용밖에 있다고 볼 수 엾으며. C-1구나 t韓 住員의 샹속인이 南韓
w

에 있어 그에 대한 우리 법령상의 保護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먼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위 이기영이 4h韓지역에 거주

하였으며 이 사건 著作物을 t韓에서 저辛]-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리

著作權法에 의해 保護되는 著作權을 취득하였으며 그 가 死亡함으로써 南緯

에 있는 장남 이종원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좁fV權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列

禾히%면서 신청인듈의 請求에 따라 피신청인들의 위 著作物에 대한 인쇄, 제

본, 발매. 배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었다.g.

像 李朝實緣분쟁사건

북한에서 발간딘 에 관안 署作權者叫 契約을 체결한 출판물의 경우 국내

에서 활fl협1保護를 받을수 있뇨냐의 문제는 지난 수년간 는란이 되어왔다.

여강출판사의 이사장은 쩡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허가를 받아 1992년 1뭘23

일 중국심양에서 의 번역 著作權者인 북한사 과힉원 민족고전언구소 윤준

연 부소장을 나 의 번역본에 대하여 10넌간의 독립적 복제 출판권 설정계

악을 하고 이에따라 1995년 3윌 IS일 等朝實緣>번역본 전4백권骨 2백권의

제작을 완료하여 배포단계에 있었는데. 아름會판사도 이를 입수하여 복제출

관하는 일이 생겨났다.2히 .

이어1 대하여 최근 서울 지방법읜 남부CI읜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19g3

謁) 法律泰(fffi 제226t호 1993넌 11윌 15일 5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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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ll 9일, 93 카합 1601) 서물 냠부지원 사합의 1부는 지난달초 여걍출

판사 (데표 이순동)가 아.름출딴사 (데표 윤영란)을 상대로 넨 「李朝實緣의

제작 배포 금지.가처분 신청을 빌'아들어 아름출판사는 믈 제쟉 배포헤서눈

안된다고 걸정하었다. 법원의 이번 걸정·은 署作權保護를 위한 쌍무헙정이

체걸되어 있지않는 북%)-과으·l 著作標契約·은 유효안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著作權法에 의하여 보호또]물 인정안 것이다.

i ) 署作物의 내응상 실정법 違反이 있는가 7

동 사건은 가처분이기는 하지만 종래지 핀·걸과 달리 북한지라물에 대%.(

著作權리 행사룔 인정하고, 동시 출핀'권까지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著作

權契約의 유효성까지 인정하였다. 그 컴에서 종래의 판결보다 이-주 떨리 니·

아간 것으로 해석피어친다. 出版物에 대하여 핸정절차적으로 이률 규제하는

法規는 없으나 만약 특정저%-計이 반국가질서적인 공산주의% 계당혁멍을

단압하는 네용인 겅우듣. 는 顧家保安法의 적용어부률 毛토해야 하머, 이에

해당하는 겅우에는 著作權1힙샹의 권리과 달리 그 제쟉이나 수잃등이 형사적

으로 처벌되므로 著作權의 사가 사실샹 봉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런

뎨 李朝實錄은 3 신시대에 기·드뢴 역사서를 힌·굴로 번역한 쟉품이므로 동법

의 違反여지가 없다. 그 렇다먼 더 이싱' 내용읍 이유s로 제한받을 것은 없다

고 본다.

3 ) 당사자

李朝實鍊은 북안의 사회과학권에서 간엥하있는바 그 단체가 著作權契約의

當事者로 인정될 첫인가7 가 문제되는바. 만약 그 단체가 著作權協定에서

예정하는 當事者의 범위에 속힌다언, 當事膚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南韓의 여장出販社에서 이를 출간하고자 하는바 署作權契約의 當事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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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當事者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동 出飯物
'

을 織入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의 준용에 의해) 일정한 허가를 갖춘 자

에 한하여 當事者가 될 수 있으나, 이 著作權契約에서는 그 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著作權當事者가 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번 판길이

이들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되었,다.

또 한 다른 南韓의 出版%f에서도 이를 출간하고자 하면서 측에서는 있

을 수 떨는 q기적요로 많은 使用科롤 支給하는 겅쟁현상도 예상해 볼 수

있는바. 이에 대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개벌적인 거

래를 죠정한다는 측면에서 품作權대행기구가 이를 대행함으로서 힙찌 여

지를 줄여 터무니없는 使用料의 支給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證) 출판권 설정

냠북당사자간의 著作權거래는 크 게 나누어 저작骨의 이용허략, 출판권 설

정, 저쟉재산권의 잉도라는 3가지 방식을 생갹할 수 있다.霧) 여장出販社에

서는 出版權설정을 하였는바, 이는 해석상 제3자에 대하여 효럭이 있어 保

護曾을 수 있다고 본 가처분은 본것이다. 문제는 여장出販社에서 著作權使

用料를 호輪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것이 커다란 과제이다. 실제로

는 제a의 결제은향을 통해야 하거나 아니면 직접 支涉태야 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제도적 보판이 필요하다(창고, 교 류 협력분야 부속합의서.제1쟝 s

항). 지급 우리는 남북간에 물자교역이 괄발히 이루어지는바. 그 를 참고하

면 그 리 어럽지는 않을 것 갈기도 하다.

만일 사회과학왼애서 署作權契約을 違反하는 경우에, SPf出厥趾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헌제 전혀 없다. 따리-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펄요하

t 반대로 만약 SiC出飯社가 증ffr權契約을 達反하는 경우의 규제조치도

문제 되는바, 현재 南韓 당국은 어떠한 조치독 취할 수 엾으며. 오직 사회

29) 저작권심의죠정위윈회. 저작권상담, 조 정새뎨집 (제1졉) 1992넌 10윌
12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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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악원만이 형사적 고소 나 민시상 제소를 당 수 있오나. 근본적으로 동 과

%-f원이 權{l]구제를 請求힐 수 있는 괸·할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i%r) 귄리침헤

만일에 제3자가 著作權.을 임해하는 겅우의. 權쩨구제조치-計 보먼 약 여

강出版4f가 權{'11各 51헤당한 者인 경·-(에는 뵨건에서와 갑이 직접 權寧1구제

骨 신심힐 수 있다. 그러니- 북%의 사외과다원측이 權利者도서 5J해를 빈-e

겅우에 南韓축은 어컬게 조 치힐' 방도가 없으며, 오 직 사피자힉원만이 덩사

적 고소 나 민사상 제소를 할 수 있의나, 근본적으로 동 과학원이 權+l]救濟

를 請)](일 수 있는 판할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2) 刑事事件

북한 署作物의 무단이옹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한 예도. 있다(서울형사

지법 제5軻- 1銘9. 12. 12 판걸, 圈고단 4608, 著作權法違反).30)

사건의 걔요는 3을에 있는 모 出飯社가 1986년 12필 25일에 월북작가인

공소외 t뱍태련피 1970-60 대 창직' 쬐7物인 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各

그 의 상속언이며 南韓에 있는 피헤자 박재영 등과 어省 出販契約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동인오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발은 사실이 없읍에도 불구하고

위 著作物을 익 3,000부 가량 復製, 配{[i힘오로서 相屢),이며 피해자인 뱍

재영의 著作權 침해를 이유로 한 고 발에 피하여 재관에 피부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法1協은 r 사먕안 월복%가의 좁rs物에 대하어 南韓의 상수인

과 出版契約믈 練結하거나 許諾을 받은 바 없이 그 著作物을 復製 配布하는

것은 著作財産權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骨 3백 원에 처

하는 판결을 내릴다. 그 러나 피고인은 이에 骨복하여 일소하였으나 항소심

우11서도 IS91년 1일에 1심과 曾은 내·용의 빌금 3액만원의 선고가 있었다고

m m

3이 著作(觀+il例集 306얜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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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한다.

이파 갈이 法院의 판걸에 의하면 北韓著作物은 우리 法上 南韓의 署作物

과 동듬하게 著作權法으로 係護되는 것이다. 위의 사례중 두만강사毛이나

갑오농민전쟁등믄 rtb韓著作의의 후손이 南韓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들이 상

속인으로서 직접 權)[]구제신청이나 刑事會訴를 한 경우이다. 그 러나 李朝實 
'

錄사 은 북한의 권한당국이 著作權을 가진 경우에 대한 출판권설정 계약을

인정한 사례이다.

[다) 검토사양

1) 署作者의 팍인

t쀼정권이 수립푄 후 4b韓에서 쟉가로서 성쟝힌 t韓주민이 내놓은 작품

이나 t韓정권의 산하기관에서 공동으로 제쟉한 쟉품은 우리 著作權法상 어

떻게 保護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同 著作物의 署作

權은 우리법상 傑護된다 하c-1라도, 同 權利를 署作者가 소유하는지 또는 t

韓政權이 보유하는지 전혀 파약되지 않아서 著作權者를 팍인하기 어럽고,

그 著作者가 著作權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k]-는 경우에도, 그 와 접촉하여

欄靜[]를 이전받거나 허략반는 일은 법적으로 거의 봉쇄되어 있어서 거의 불

가능하며, 설사 그 런 權+l]의 먕도나 허략이 있는 겅우에 그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법뮬엥위로서 그 효력을 南韓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근본쩍인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다.31)

동시에 t韓署作物을 南韓에서 이용하고자 할 겅우. 정팍한 著作權者를 왹-

인하는 일이 어려운 점이다. t韓에서는 政磨나 노 동당이 직접 창쟉사업울

계획하며. 또 창작에 대한 보상도 직헐 지급하고 있기 때운에. t韓署作者

가 있다하더라도 그 著作權은 그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젖이다- 예컨대 t韓에서 1957넌에 출간된 「청춘송 h에서는 남대연이라는
a

r

31) 이런 실려로는 李朝實鍊을 쩍법하게 이용하고자 한 여강출관사의 겅우를
-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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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책겉연에 나타나 있는데 南輔의 出服社가 이를 骨간하고자 할 때에

냠데뎐各 나 허락契約을 체걸 해야하는지' 아니 문예총리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의 어러웁이 입는 것이다. 이런 점은 우리가 北韓著作權을 우리 著作

權法에 따라 保護히-%더라도, 著( 翟法.을 그 대로 적용하는데는 많은 문제들이

셍겨님-을 의미한다. 우리의 法은 著]J타翟의 발생 · 존속기간이나 앵사를 개인

著作者 또는 著作權者를 기준으로 하어 규율하고 있는비·, 우리 著作1·翟法에

기하어 南1판게骨 규兮하디고 일' 겅우, 이린 체제상의 차이에서 &3 샹이

점을 보완땀 필요가 있다.

2) 著作權의 保護題問

北韓의 著作權을 南韓著作權괴- 동등하게 保護한다고 할 경우에는. 南輔著

(5者의 경우다 마찬가지로 1緯著作者가 셍존하고 있으전 전적으로 그 의 著

作權을 언정하고, 그 가 사망하었으먼 사먕시기를 살며 1957넌이후에 사밍한

경우에 힌·하여 그 의 署作權을 상속인에게 인정하며, 무명 내지 이명 著作物

이나 기관멍으로 나온 著作物은 1957넌 이후에 공표된 項에 안하여 그 著作

權을 인정하 필 젖이다. 1967닌이 기준이 되는 것은 현fy 著作權法이

1967년도부터 시행되떤서 舊著作權法에시 保護되고 있는 것에 안하여 新著

作權法을 적용한다는 經過規定(부식제3&)을 두었기 때문인데, 舊著作權法

샹 署作權의 保護기간은 署作者 사후 30년까지이었<므로, 1967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196션 이후에 사먕한 자들만3Z)이 구법의 保護대상에 들어

있었먼 것이다.屬)

3) t輔著作物의 이옹.

署作權者인 ldrn · 뭘북 著作者의 著作物에 대한 著作權이 아직 존속 중인뎨

도 대부분의 납 · 월북 쟉가처럼 著作者의 생존 및 그 행방이 명한 경우나

최근의 북안 저쟉물에 대하여 연실적으로 제3지-가 무단히 著作4」h을 이몽하

%

32)

看惠貯省 *賤 判 (巷崩1b 199封 1臧 2IV· 92

渥) 송멍식, 전게논문 21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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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 되고, 이 때 납 · 월북 作家의 연고자가 있어 향의하는 겅우에 법적 분쟁

요로 까지 번지게 되나 이 경우에도 署作者의 언고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著

作權을 주쟝할 수 없고 일정한 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점에서 제3자인

대竹민국 민인 출판업자 등이 이용(출반 등)하%는 . 겅우에는 著作權法 제

47조에 의한 法定許諾 節次에 의한 署作物 이옹을 생 t-해 볼 수 있을 것이

다.34) 그러나 법쩡허락절차가 변거롭고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

제가 많다.

또한 t韓著作者가 1韓에서 死亡한 경우. 이를 南緯에서 확인하고 법적

으로 증멍하는 일o] 쉽지 않는 難點들이 존재한다.*5] 위 두만강 /y례에서는

넉b韓에서 著作者의 묘를 찍은 사진과 이에 대한 國家안전기획부의 사실조

회,를 가지고 사망사실을 인정받았는바 만약 이것이 힘들었다먼 실종선고제

도를 몽해서 사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에 이毛 사 을 구

하지 못하거나 사진과 갈은 객관쩍인 자료가 있더라도 당해 법원의 심리에

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런 著作權相鑛이 가능할 수 없다. 또한

실종선고률 통해서 사랑의 호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확

성받지 못하면. 著作權이 이미 소멸해버리는 불운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

다.

4) 同 性 織持權

엎북작가의 작품은 그 대로 복제한 복원의 겅우도 있으나. 시간의 장벅을

극복하기 위하여 펀집한 경우나 헌대문으로 고 치는 경우가 많t 이러한

득자의 편의를 위안 편집이나 표기상의 변화등은 그 저쟉자가 없는 겅우에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5) 독자를 위안 편집권 헹사와 슘fp懼

은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셍갹한{

a%) 송앙식. 전게논문 21면

36) 이 은. 전게논문 91면 참조

3S) 김벙익. T넌 월북문인의 저작권문제 세미나에서 발표, 계간저작권
제a호 19繼1크 가을 96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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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國家에 데힌· 請償 · 報償請求

침북쟉가의 著作物에 데하여는 정부가 1렛동안 발v · 배포 등을 금지하

는 출반금지가 되어 할는바 이에 따라 저직'자나 그 샹속인은 사실상 著作權

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린험에서 著作權의 존속기간을 해규시로 부터 기산

하든지 아니먼 어떠한 ·吟별보1 조 치를 兮하어 존속기간을 얜장하거나 국가

에서 보상물 히]주어야 한다는 해도 7쇼 것 깁'다. 이러한 주징들은 언헹

법의 해석론요로는 무리이고, 디꼭( 입법론요로는 제기省수 있다고 뵨다.37)

어기서는 저쟉자에게 손해가 발셍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전보各 징부에

請求얄 수 있는가의 어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본다.

i ) 飜家酸償請求의 가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지치딘-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

합에 당하여 고 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4.[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

< .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책임

의 요건으로서는 위와 길'이 「고 의 · 가실로 법령에 위반」한다는 힘, 즉 위법

성을 삘요로 하는데, 월북쟉가피 著作物에 대한 정부의 발행 등 급지가 위

법안 조치는 아니라고 판딘되며 國家贈償請求는 인정칠 수 V[을 것오로 해

석된다.

d ) 損失補償請求의 가부

적법안 행정작공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뜩벌안 저셍에 대 전보를

위하여 손실보상이라는 제도가 었고, 헌법 제2粧 3창은 r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시-沙 또는 제힌 및 그 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손실보상을 請求하러떤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뱅법을 징안 범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힐 걸인 바
w

(대법원 1976넌 IO. 16. 선고 76다 1443 판결 ), 이러힌 法律2] 엾는 상태에

37) 송엉식. 전게논문 22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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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요 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손실보샹믈 體求할 수 없게 된다.

a히

(라) 까國의 立法例 
'

(가) 대만

대만에는 憲法 4조에서 r 중화민국의 엉토는 그 고유엉토로 하며. 국민대
t

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번경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 憲法

제뇨꽈 갈은 規定을 두고 었다. 나아가 대만은 「대만지구다 대륙치구 주민

관계 쟘성조례 (초안),을 쟉성하或다. 정원대륙공쟉회보가 작성한「1959.IO.

26.초안.. 제2S조 1힘은 「대룩지구인 의 著作物은 法에 의해 내政唐에 著

(타觀등륵심사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안 후부터 保護받기 시쟉한다., 고 하몄

다. 대 이 취한 대륙지구의 著作標 保뾰方案은 대만政府에 등륵이 된 著作

權만을 係護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대만의 행정毛 회의(국무회의에 해당합)

에서는 이 입법안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1990. Il. l 동 잠정조례(초안)에

서는 이런 著作權관련조항이 존재하지 아니란다.

따라서 대만의 입장에서는 中푯의 주민도 중화민국(대만)의 국민인 셈이

고 대만署作權法에 의해서 保뾰된다고 생갹할 수 있다.朝 그 렇지만 앞에서

본 規定안저럽 대북한주민의 著作權에 대해 保護요건오로서 등록을 요구한

다면 차등적 취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당시의

행정원대륙공쟉회보의설멍에 따료면,r,..대륙지구인민이 중공통치하에서 누

리는 민사적 權+Il · 義務에 대하여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만 조 毛적인 승인믈

하도륵 한다 대륙지구인민에 대하여 대만지구인민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만지구의 겅제 
.

및 법률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약간의 제한

38) 이졍둔, 전게논문 94먼

39)
繼 Uk꽈廟顯'M訓%積$罷 

'

, 도 보호된다고 한다.

- 

285 
-



을 둔다.....고 하는 근거규정이 省 거리가 V었다.

우리의 입장에서, t韓著作權의 著作者에 관안 증 의 어러움을 고 러해서

등록물 요 구하는 方案을 생갹할 수 있다. 이것은 南輔著作權에 차벌을 주는

컬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위헌문제가 

발셍하는

일이 엾도록 하여야 할 사힝이다. 그 러나 우리가 외a-인의 著作物保護에 대

해서도 무방식주의를 하고 있는데, 유독 t韓著作權만-趾 방식주의의 대상

으로 하는 것은 그 정당힌' 0 1-7를 싶'는데 어러骨이 많은 짓이다.

(나) 서독

「서독 著作懼法 제120조 1항( 적용범위 )및 서독 기본법 제11弦 1항( 국

민의 범위規定),

1972년 12필 21일에 동서독간에는 앙독간의 교류를 위한 기본([l약이 체

되었고, 서·록은 1974년 12월 19일 고 시-趾 몽해서 시독과 동독간에는 1972

넌 11월 24일 이래 베른볍약에 기초한 엽약적 관계(Staatsvsrtrag)가 존재

v을 공시하었다(Bgbl. 1975 n s. IS9).

또 안 독일이 骨일되기전. 서독은 기뵨벙 제116조 1향에서 독일인의 임주

에 서독인뿐만 아니라 동독인도 포함시킬다. 그 리고 著作懼法 제12粧에서

는 이 조항을 군거로 동독인에 대해서도 著作權法을 적옹힘'을 원칙오로 하

없다.

여기서 서독에서 동독인의 著作權이 保護되는 것이 서독 著作權法 120조

에 의한 項인지 이-니먼 베른헙약4이에 기초힌 國家契約에 의한 것인지 다

름이 
4있었는데. 학자들은 위 國家契約이 아니라 서독 著作權法 제120조에

의하여 동독주민도 서독주민과 동등하게 保뾰를 받는다는 것이었다.4t)

류히 同 國家契約이 의리를 가지는 걸은 동독에서의 서독 著作權의 保護

■

醉夢

陰

q

40) 서독과 동4취은 모 平 世界著作權協約 및 베른協約에 brI]L한 國家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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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긴주햇고 서독 은 외국인오로 보았기 때문
m

'

에 서독인의 署作物은 외국인의 著作物로서 벌도의 헙약에 의해서 비로소

동독에서 保護唱 수 있는 署作物이었기 때문이다. 
-

요 대, 서독에서는 동독인의 著作權을 서독의 憲法叫 著作權法에 따라

서독인의 著作權고4- 동등하게 保護한 젖이고, 동독에서는 서독인의 著作權을 .

國家契約에 의해서 係護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側

그 렇게 본다毛 우리는 서독의 해는 취알수 있오나 동독의 견해는 연실적

으로 허하기 어렵다고 본T 우리는 북안을 외국오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

다.

4. 靜衣의 相互 保護方案

(l) 方案의 2111시 
.

南4b緯署作物을 효과적으로 保 醉1-기 위안해서는 앞서 져작한 사항을 고

려하여 남M-공동위원획에서 부속합의서에 따른 폭넓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 方案은 여러가지를 생갹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4가지 전

해를 제시하고 그 에 따른 장단접을 고 찰해 보기로 한( 그 러나 군본적으로

는 민족홍일이라는 대전제에서 어떤 정치적인 길단도 함께 필요한 엉역이라

할 것이다.AS)

T st이 갹갹의 署作權法어1 따라서 상대측 署作權을 保 醉]-고 節次的 規

定의 協定믈 맬는 方案.

Internationalas Urh4arracht
,

Berlin
,

s, St ff. i DdA 1955, 149). .

43) 허희셩. 건쟬논문 178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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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南4b이 다지·간 署作權協約8 )j11),하여 이에 1다라 署作權을 保劃秒]-는 方

案.

s 南4b이 相互 保護管 수 있는 著作權수준믈 정하는 등 t體}去的 規定을

協定으로 정하는 方案. 
'

佛 우리는 北韓著作物을 南輔著作物과 %등하게 保護하되, t韓측어]게는

다만 南韓著作者31 티릭'하에 著作物-僅· 이兮히-도록 규제하는 엥정16식 조치

·룰 미·런얄 것을 ]i 구하는 方案.

(지 각 方案에 대안 검토

(가) 첫째 方案 - 갹자의 署作權法 존중

r 南%01 각갹의 著作權法에 따라서 샹대측 著作權을 保護하고 보판적인

鄒次規定의 協定을 맺는 方案,

v호 비숫한 수쥰의 著作懼法율 미-런하어 갹갹 자기 주민의 著作懼保寢叫

동일하게 保護하는 것이T 즉 t韓측에게 우리 著作物을 保護하는 입법을

마런하기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1韓著作物을 우리 著作物과 동등하게 保護

하는 方案이다.

우리가 t韓署作物을 保護하는뎨 있어서는 연엥 著作權法의 적옹범위에

tw주민의 著作物도 保護팀을 멍시적으로 規定하모로써 실체범적인 保護근

거를 마련하는 걸이다w 그리고 北輪 討7者의 생새여부, 著作權의 삶今, 著

作11契約체절시 署作權者의 학인 등을 위한 절차적 規定은 南北공동위현회

에 의안 세칙마턴에시 청할 수 잎을 項이다.

우리 대법원의 입쟝과 하급심의 판례는 t韓著作者의 TI>l]도 우리 대한민

국 법들의 保護를 받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傑護方準은 우리가 t쀼著作

物을 保쁘하는뎨 있어 무잇보다 기존 법체게파 거의 총돌되지 않는 장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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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t韓署作物을 係 秒1-기 위한 명시적 規定이나 세칙을 마런하는

것도 헌행 署作權法을 4b韓署作者에게도 학대적용하는 規定을 신설하는 정

도로 간단하고 수월하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44)

그러나 이 方案은 db韓에 著作權法을 갖추도록 요 구하는 점에서 北韓에

대한 체제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北韓은 주민의 私權을 제한 
'

적으로만 인정하는 체제로서. 일반적인 재산권조차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著作權만을 주민의 權11]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먼이 있는 것

c l다.

(나) 둘째 方案 - 國際協約에의 동시가업

녀b이 국제적인 다자간 著作標엽약에 가입하여 이에 따라 著作權을 係

秒}%는 方案., .

이 方案은 南4b이 각각 국제적 헙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著作權法제도를

갖추고 동일한 다자간 署作權헙악의 회현국이 되어, 署作權이 상호 保護되

는 길과를 가져오는 方案이다.46) 著作權에 관한 국제쩍 헙악으로는 세계著

作權헙약(U00)과 베른협약이 있는바, t韓이 南韓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著

fS醫엽약에 가입하거나 南Ib이 함깨 베른험약에 가입하는 방안이다. 우리의

著作權法은 베른명약수준의 법제를 갚추고 있기 때문에 베른협약에 가입하

기로 합의해도 코 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 方案은 南4b韓이 동등하게 객관적인 保護수준이 있는 국제적 자원의

保護단계로 著作權保護기- 영셩필 수 있게 한다는 성에서 무엇보다 장점이

4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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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T 그 에따라 碑뎌t著作權의 保護수준이 국제식 ed약수骨이 된다는 점에서

도 의의가 있T

그ed니. 이 方案은 %t실성이 끼다. 北+4이 -:s-제적 -t·c의 著1t權法율 입거

파할 깃을 쉽게 기대할 수 일으버, 히 국제헙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著作

權을 입법최.힌-rI는 깃도 당장은 기대하i기 딘들디·. 1힌- 北韓이 국제적인 著

作權%]익이1 가RJ'%.l-다하더리·도, 그 t d익1을 기초로 무리 著{/p物의 保護 cp

v하는데 논란이 있.壯 수 있디·. 국. 北韓피. E-C.]의 [o·개-t<- 國家데 國家의 긴

계가 이.니리· 소 기 .吟수진·게이므로 이 協定에 의 l- 상호 保護의 리무룰 - )/언

알 어지가 있기 떼문이다.

(다) 세언째 方案 - 실체법적 規定의 協定
된

「南北이 相互 保護딸 수 있는 著作權수)을 정하는 -沙 실체법적 規定을

協定으로 정하는 方案,

南%b기뵨'il'의서의 싱신에 h]긱'하어 -V-선 北韓을 식어도 사실적인 %치여

실체로서 國家야 準하여 디]우한다고 할 때, 더 이상 데한민국 법령의 적용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著作權-計 상호保護 
' 

수 있는 실체법적

規定을 두는 方案이다. 北輔에는 著作權法이 제대로 갖牛어저 있지 입<기

문에 새로이 著作權法-計 미-런하는데 어러 - 이 밀을 수 있으므로 이에 신$

적으로 대처하는 方案이라 말띨 수. 있다.

이 方案·은 무엿보다 연재의 南北관계 서 연실파틸 수 있는 方案01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족 南4h이 아직 상대방을 쟐 모르는 초보적 난계에 있

는 것이 사실이므로 南4C이 힙-의하는 기-운뎨 마련된 保護方案이라먼 보다

언실%이라 딸 수 있다 비록 좁은, 범위에서나마 제대로 실핸뒨다면 南北

간의 신뢰相복에도 기어얄 수 있을 것이다. 또%l' 1韓이 著 權제도를 성비

하는 대는 다'은 시간소요가 예상되는데, 北韓측으로부터 가눙한 保護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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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출할 수 있다는 毛에서도 $실%이라 생갹%다.
'

그 러나 이 方案은 무엇보다 기존의 著作權法과 배치펄 수 잎다는 렁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만약 현행 著作權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낮게 南

北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憲法 제3조의 違反이라는 주장에 직먼할 수 입다.

그렇지만 t韓 주민을 우리주민과 동등대우하라는 요구는 정당竹 사유가 있 
'

으 민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4히 혹자는 이런 제한을 憲法 제37조에서 근

거를 도 출하기도 한다. t韓지억에서는 시장겅제원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상

팎이라거나 혹은 t輔측이 우리 著作權을 역시 전먼%으로 保 M지 못하는

점이나 기타 유사한 이유에서 부득이한 한도에서는 t韓주민의 權利를 제한

할 수도 있는 것이다w 그 러나 이헌 4b繼주민의 私權을 제한하는 일은 위언

대상이 되지않도륵. 뜩벌법의 혀태를 취하거나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

람적하다고 본t 또 한 이 方案은 南4b합의속에 具體的안 실체법쩍 規定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가 삘요한 점에서 둘째 方案보다 복잡한 단

점이 있다.

(라) 네번째 方案 - 보완적인 g次規定의 協定

r 우리는 t輔署作物을 南輔著作物과 동등하게 係護하되, 北輔측에게는 다

만 南韓署作者의 허락하에 著作物을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ff政法的 擔置를

마천할 것을 요 구하는 方案,

이 %案은 mt 갹갹의 sw에 가장 접근된 方案으로서. 우리의 겅우. t

韓署佯物骨 保護하는 기본입장율 그 대로 유지하먼서. 동시에 Ab韓에는 그

얠쟤에 적합한 署作權保護방법을 요구하는 方案이다. 우리는 기촌 着[y權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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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t韓著作物에 대해서도 적응하여 保護함을 밝히고, 절차적 規定을 南4b

합의하에 정하는 방식으로 구체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t輔측에게는

문예사업에 있어 南輔著作物을 사응하는 경우, 南韓著作者의 승냑을 얻을

것을 으로 해서 문예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며, 이런 著作權승냑을 얻지

이-니할 겅우에는 著作物의 도 옹으로 처벌하도록 앵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方

案이다. 이를 위헤서는 t韓측에서 우리 著作權者를 쉽 접속할 수 있도록

著作權대앵기7-V은 대%표단체·計 실5]% 삘2.가 있다고 셍%m다.

이 方案은 우리의 경우, t韓著作物保護에 대한 기존 입장을 그 대로 -7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法律的으로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保護方案이

마런될 수 있고 具體的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부적 사항도 쉽게 마런꾈 .

수 있다. 또 안 t韓측의 겅우. 우리의 著作物 保護에 54어서 흑열히 著作權

立法율 히-지 않고도 南韓著作權율 保護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b韓축에

요구하기도 무리가 없는 장김이 있다. .

그 러나 이 方案은 南4b교류에서 취1해 온 기본입장인 相互主義를 떠나 4b

韓에게 수헤쩌인 츠인이 있는 쩜에서 대내적으로 충분힌 설명이 필요하다.

그 러나 t韓으로부터 著作權수입을 꾀하기 보다는 t韓社會에 南韓의 다양

안 문화를 소개하고 자유로운 사상율 불어넣는다는 문파적 목표가 상효주의

를 전지하는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멍필 수 있지 않을까 생갹한다.

결론적으로보먼 위의 네 가지 方案은 갹갹의 장점과 단첨o] 쫀재안다. 그

러므로 보다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方案을 선택하는 것은 政策當局의 걸정사

항이라 생갹된다. 삘자가 보기에는 제2방안이 이샹론으로, 제3방안이 천실

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여거서는 비륵 어뇨 한 方案을 걸론직오로

제시하지 못하었오나. 이런 方案들은 t韓측의 태도떤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뎨 참고가 되리라 셍갹한다.

다만 문제은] 시발이 t韓이 제대로 著作權제도를 갓추지 아년안뎨 aL 므

로, 만일에 t韓에서 wrE權保護룰 적·곡적으로 구언하려고 안다먼 걸국 어 
-

- 

2% -



느 方案을 취하든 적절한 수준의 署作權保護로 귀착되리라 생갹한다.

I

(3). 특벌한 고 려사항

별도로 다음과 같은 사함에 대한 겁토가 필요하다고 생갹한다.

(가) 4b韓의 태도

우리當局이 t輔 著作物을 保護하기 위한 具體的인 方案을 모섹하는뎨에

일종의 조 으로 서 우리 著作物에 대한 t韓측의 保護方案문제가 앞으로

제기럴 수 있을 것으로 毛먕한다. 말하자면 t韓측이 헌재의 憲法規定이나

刑法規定을 가지고 南韓뽑rp權의 傑護가 충분하다고 하먼서 著作1 을 제

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제도적 쟝치의 마련에 소 극적일 경우, 과연 우리 當局

이 北韓著作權에 대한 係護를 유보할 첫인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능성이 예샹틸 수 있다. 즉 전면 유보의 여지도 있고, 昔대로 t韓

署作物을 여전히 傷護할 가능성도 있고, 벌도로 일부 제한적인 傑護조치를

취힐 수도 있는 것이T 그 러나 4b韓측이 이처럼 소극적 태도룰 보인다 하

더라도, 강제로 著作權法을 제정하도록 관철한다는 컬은 기대하기 힘든 것

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위와 같이 t韓著作物의 保護에 대한

전먼적인 유보나 제한이 검토욀 뿐인 걸이다. 따라서 이런 의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 언XI 公表毛 署作物부터 傷護할 것인가

rtb韓署作權을 원착적으로 南緯 著作權과 동등하게 傷護하는 경우에도 일

정한 시점이후에 공표된 著作物에 대한 署作權만을 t鬪醉1-기로 길정된 겅우

에는. 署作物의 공표시점을 언제로 걸정할 것인가의 믄제가 제긱唱다. 그

시접을 정하는 얠에는, 부속합의서 채q전에 공표된 著作物도 保護할 것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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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먼 부속합의서 채택이후에 공표된 署作物에 대해서만 保護할 것인가

라는 소 급문제를 함께 걸정해야 삼 깃이다w' 이것은 우리가 世昇著作爾協約

에 가입하면서 까園著作物을 保護하는 데 있어서 헙악발효일이후에 공표쇤

까國著作物에 한헤서 保護하기로 안 것과 갈다고 말할 
'수 

있다.

(다) 著作權분쟁에 디한 대쪄

著<'타翟이 심헤된 겅<, 이애 헤서는 민사상의 權+l]구제파 덩사상처 재

제가 법적으%- 당언히 g구되는뎨, 南1간어] 著뼈權분 이 일어난 겅우, 갹

갹 當事者들이 샹대측 사법기관에 權利의 구제꽈 처빌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南北關係에서 발셍되는 분쟁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

에 의뢰할 수 닐도록 曾 것인지를 1도해야 하는 문제가 5),다.

안펀 南北關係에서 발생되는 제반 법률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 설치될

우에는 (예컨대, 중재위원쇠의 설치 ), 이 기관에 著作權문제도 다물 수 있

도록 분멍히 하여 보다 수월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찰 것이다.

이에 대하어는 著作權隱聯 紛爭을 해걸하기 위한 벌도의 伸裁, 調停制度를

導入힐 것과 그 3尉壬機關으로서 
' 

南4b著作權共同調停委員합'를 구성할 것을

제의안 員/W가 이미 나타있다.47)

(라) Wt署作쁘대걔기구의 실치

南41%의 當事者들간에서 著作權協商이 있다고 할 떼, 契約내용울 정하거

나 적청한 댓가관게를 이루는 데에 어려운 접이 않이 있율 것으로 예건뒨

다. 이런 갱우에 개벌적인 耐7權契約을 체걸하는 대신에 일정힌 기구가 이

를 대앵管다먼 뭔활하게 契約을 체결할 수 있을 겻이고, 契約道反이나 I[Il

임해로 인안 분쟁을 해결하기도 쉬兮 첫이다.

46)
潮할1,,證1省 혈 텃1TI-FTfPlh%)IIWFArnt*, 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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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된

이러한 종fE圈대행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일종의 위뭔회 영태나 일종의

집중관e]단체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南2이 갹갹 설치할 것인지 이-니먼.

우리만이라도 둘 것인지도 검토할 사항이다w
된

이에 디1해 구체적으로 
'mt著作權管理爵員숨' 

라는 명칭으로 橋員會의 구

성을 제안한 분도 있다.4*) 南t간의 署作權교류를 위한 중개업무외에 南北 
'

간의 얜략, 사실확인. 자료의 수집 · 전시 및 인적교류 등을 추가하여 포괄

적으로 南北著作權사업을 관리하는 기구의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m

만일에 南4b 각갹에 著作者등을 대표할 만한, 많은 수의 저원을 가진 집

중관리딘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먼. 이들이 중심이 되어 상호 정보를 교 한하

므토 쩌 상대측의 著作物 파악이나 著作者 파악이 용이해 질 수 있고 또 그

롄 큼 著作權契約이 쉽게 체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안 집중관리단체의

장점은 외국의 선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뎨. 예컨대 과거 소 린에는 v」llAP

라는 강제적 성걱의 著作者단체가 조 직되어 았어서 서구의. 갹종 이용단체

가 소 련의 著作物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겅

우 집중관리단체들이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mt관계

측떤에서도 회원의 적극적인 가압과 활동은 장려되어야 할 컷이다.

또한 이런 좁fIg權대형기구는 wt이 앙측에 갹각 설치하기로 헙의하므로

서 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나 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겅우에는 우리

측만이라도 설치할 수 았으리라 셍갹안다. 우리는 모투 개인兮심적으로 이

필지고 있기 때문에 이省 기구는 오 히려 우리측에 더욱 삘요할 것이다. 딘,

이런 기구는 회원가입을 걍제하거나 署作權거래를 독점얄 수 없다고 M
I냉각히-

며. 흑히 민간인들이 개벌적인 접촉을 홍해 著作權契約을 체길하는 첫은

봉해해서는 안된다고 섕갹한a

나아가 이런 기구나 단체의 설팅과 운영에는 우리 政磨의 적절한 감독과

4허 韓禮憲. 전게論玄, 61먼
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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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걱'된다. 륵히 집중관리단체 헝태의 기구흘 설

치하는 경우, 署作懼法상 著(貸翟위 事1'단체에 대한 政府의 설립허가, 갹

운영에 대한 김-독o] 실시되고 있둣이, 이 겅우에도 설힘허가 및 함독이 뒤

다라야 안다고 생갹한다. ·
'

(4) 보호범위와 삶속처리 등

o ]밤에도 南1韓의 相互著1' 權保護에 있어서 保護의 範圍나 保讚期問을

정하는 경우, 기존법에 의헤서 원-A쟉가외. 그 후손에 인정되어온 權利를 존

중하여야 힐 것이다.43) 또한 t韓주민들의 셍사헉-인으로, 越1著作者의 유

족이 남과 북에 생존하고 있음이 빌혀질 겅우, 著作權샹속에 한 權께취투

의 몫과 순위를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한펀 지쿄까지 南韓에서 이루어진 법렁의 집행, 재판의 걸과, 상속재산의

처리 등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쟐못에 대한 재론이 거론틸 경우에 대한 대H]

도 하여야 할 項이다. 예컨대. 실종선고의 걸고1- %호A상 사망처리률 하였는

데, t韓에 셍존하고 있-沙이 밝여저서 증명얄 수 있는 경우 이린 문제가 발

생됩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시에 적절한 법청안정성 측먼의 조 치가 있

어야 달 것이다.50)

fir. 걸 혼

지금까지 mt꼰rF梅의 保護문제에 대한 現實的방법의 해석과 將來의 해

곁책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 찰해 보았다. 여기서 4b輔著作物에 대안 保護

는 4b韓의 南韓합fF物에 대한 sa파 상호관계에 있음을 얄게되었다. 륵히

이미 mt간에 著作權읗 상호 保護하기로 합의안 마당에서 t韓의 입장에

1990년. 을 삼조할 것.

6이 이런 문제룰 지적한 건해로서. 韓勝憲, 전게논문. 13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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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탕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t輔署佯權도 保護한다고 선연하거나 그 에 관
' 

한 具體的省 方案을 셍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t韓으로 하여금

활f$權保護체제를 갖추도록 촉구하여 t緯이 우리의 署(g權保護수준과 대등

한 著作權法체제를 마省하고, 
.

이때에 비포소 相호保護를 실천하는 것이 리

선의 方案일 수 있을 첫이다. 본고에서의 검토를 홍해 볼때 t韓에서의 南

韓著作物의 保護문제는 근본쩍요로 北韓이 著作權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팍인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南韓의 입상에서 t韓著作物

을 保 秒1-는 문제는 먼저, 헌행 憲法 제3조와 이에 따른 사법부의 억b韓著

作物을 우리 著作物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시할 수 없는

점에서 보다 복잡한 것이었다.

오늘날 t쀼이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한 현실에서늑 db

쀼이 수용할 수 았는 著作權 相互傷護체계를 창설하거나, 이-니먼 우리가 46

韓의 미흡한 著作權제도나 保護수준에라도 만족하고 수혜적인 입장에서 北

緯의 할rs權을 傑護캐주되, 南韓홉f8物을 係護管기 위해 최소한 방지조치를

써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껏이다. 南總著作物의 4[黨에서의
w

원할한 이용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쩍어도 骨법복제骨이 핑헹하여 부방한

피해는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毛제속에서 앞에서파 갈이 네가지의 해길方案을 제시하었다.

중요한 것은 t韓측으로부터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셍각되는뎨,

이련 과제는 충분한 언구파 준비를 찔요루 한다.

그러나 헌재 제3국을 롱하여 유입된 北韓署作物이 우리 사회에서 標41]保

護各 받지 못하고 침해의 위험수에 방치되어 있는대, 일단 이런 침해앵위률

막고 줄일 수 있는 대쟬은 시급히 마런되어야 안다. 이롄 점에서 璘녀b은 서

로 논의의 쟝을 충분히 마런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 환할 수 있는 저1

반 여건을 조 성하여야 알 것윽로 생갹한다.

司 297 -



<旦론요지>

된

D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상호 보호 방안

o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힌법 제3조의 영토규정에 의하먼 우리의 저작권법

을 적용해야 하나, 앞으로 세부합의서에서 구체적인 조치릅 담아 두고 북한의

국제협약에 가입 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향후 북한저작물의 보효방안중에서는 어느 한 방안을 택일할 젓이 아니라, 시

간적 순서에 따라 단게적으료 접근하는 젓이 필요합.

- 우선적으로 북한은 OCC에 가입하도록 설득하고
- 그 후에 납북이 공동으로 베른협약에 가입키로 하고, 이를 세부합의서에 명

시하며
- 이에 따라 국제적 압력을 통해 북한 내부의 저작권법을 정비토록 하고
-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저작권보호를 위한 실체법상의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봄.

o 남북간 저작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국내법의 정비가 뒤따라이·

할 것임, 지금까지의 판려]의 내용은 斗한 저작권을 남한에서 보호해 준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상의 언급은 但음.

d 남한저직-물의 북한에서의 뵤호와 관런해서는 북한의 저작권법 현실과 운용실

태의 파악이 선헹되어야 함. 북한의 경우 헌법 및 형법 동에서 저작권 보호를

프로그램적으로 선언하고는 있으나, 아 까지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실체법규

를 제정하지 않고 있음.

D 북한 저작물 보호시 예상되는 구체적 문제짐 및 대책

o 앞으로 구체 으로는 저작권자의 팍정 및 접촉문제, 저자권료의 지급대상 및
절차. 대금결제졀차 둥이 문제가 될 것인 바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방안, 북한

저작물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방안 동이 겁토되어야 할 것임.

- 그 러나 북한 저작물 보호를 위해 우리 저작권넘을 개정하는 것은 방법상 문

제가 있고,
- 정부의 기본입장도 북한을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且 인식하2 있는 것이 ) J-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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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특별법의 제정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o 현 제도하에서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북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

법정허락

제도,(저작권법 M7)의 적용도 검토해 볼만함. 또한, 공탁된 보상금은 남북문

화교류에 도 움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 
「

북한저작물 보호기금,(가칭)은 조성

하는 것도 바람직함.

o 법정허락제도는 현체제하에서는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북한의 특수한 사정에

맞도록 
「
북한저작물에관한톡별법(가칭),이나 

「
북한과의 기술 · 문화교류에관한

특별범(가칭),등을 제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D 기타사항

.

c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본합의서의 규범성을 인정하는 것이 향후 남북간의 저작

권뵤효에 바람직하며, 앞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존중하는 저작권관련법

의 제정 및 개정이 횔요함.

o 앞으로 부속합의서 실천과정에서 가동될 낱북간 법률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북

한의 저작권 관련볍령 등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함.

c 현 단계에서 북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반입 및 배포, 검토 등 관련된 기준이

각 관련 위원회마다 상이하므로 우리 입장의 내부정리가 필요하다고 봄.
w

o 남북간 저작물 교류에 관한 분쟁발생시 해결절차도 남북 상호간의 저작물 보

호방안 마련과 연관지어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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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북한간 업재산권 보호방안* 
'

a

된

된

된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졍)g-조

' '

95뎐도 발표

a

된

r

'

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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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h鬪 産業贈産權 ST方案 撲素

團

團

q

I . 序論

최근어1 미북간 경수로회담이 타결되고 남북간 쌀지원 합의

가 이루어짐에 떠-라서 爾 b 經濟交流協9)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

지 않는가하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법체계를 보면,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로 되어 있는데, 현행의 부속합의서의 내용
w

이 「
주요 사항들에 관하여 남북한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교류협력문제들에 관한

남북간의 상세한 합의내용을 담아야 할 젓이다

즉, 냠북사이에 상대방 지역에 상풍 판매 및 투자를 한 경우에 그

러한 판매 또는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이윤 듕의 송

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 장해주는 소 위 投資保障이라거나,

투자보장의 일환이기도 한 代金支給 또는 송來決濟의 구체적 방

법 그리고 남북한 각 지역에서의 기업활동에 관한 과세의 조정

또는 고 重課稅의 防1L, 知的所有權의 保護 그리고 특히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거나
I

정부간 및 민사 · 상사 분쟁의 해결 둥에 관한 상세한 합의를 하

여야 할 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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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개량하여 보다 나은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젓을 기

술혁신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기술혁섄증을 부여해준다. 이젓

은 남한의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과 유사한 젓으로 보인다.

우리로서 생소한 개념으로 발명자증이라고 하는 제도는 발명자증

명서와 함께 일정한 보상급을 지급해주는 대신 당해 발명을 실시

할 린리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외국인에게논

특허를 부여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발명자증만을 발급받을 수 있

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1986년에 개정된 발명·기술혁신법은 북

한주민들도 발명%증의 신청뿐만아니라 특허출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발명·기술혁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허제도는 우리 특허

제도와 유사한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

이룰 가지고 있다. 예컨대, 발명·기술혁신법은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들을 예시하면서 발견이라거나 사회과학 및 순수자

연과학의 이론 또는 산업디자인 昏을 열거하고 있고, 출원 및 심

사절차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보 이며,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출원일

로 부터 15년으로 제한로1어 있다.

이러한 차이졈들을 전제로 특허제도에 관한 남북협력 또는

통일대비를 위하여 법제도 정비昏 한다면, 북한의 발명자증이나

특허권을 남한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리고 남한의 발명가

니· 기업이 북한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는 무엇

인가 등에 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曾명자증의 지위를 보면, 등록된 발명자증을 특허

>O%



로 번경할 수는 없지만, 특허는 특허권자의 희밍-에 따라서 발밍자

증으로 번경할 수 있다. 그 렇다면 북한에서 발명자증이 발급된

발멱에 대하여 남한에서는 %1떠한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 젓인

가 또는 어떠한 범위의 발명자증 발급 발명에 대하여 남한에서

의 특허발명으로 취금해줄 것인가7 에컨대, 북한에서 發明者證에

의하어 보{도]는 빌명기술이 냠한에 도입되는 경우에 북한의 그

러한 발명기술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

허둥록울 해7어야 할 것인가 아니먼 남한에서 보호일기 위헤서

남한의 특히청에 전허 새로운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발

명증에 의하어 보%되는 발명기술은 남한에서 특허등록·된 발명으

로 간주하여 보호해주어야 할 것인가 둥의 문제가 제기된다

된

만일 발명증에 의하여 보호되는 발멍기술이 납한에서도 보호빌

기 위해서는 남한 특허청에 세로운 특허출名을 하어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면, <한의 딸명자를 외국의 발명자로 간주하는 젓이

고 고L러한 취급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민족내부거래의 정신61] 반하

는 것일 젓이다. 다른 한項, 북한의 발면증에 의하이 보호되는

발명을 모 두 남한01]서 톡허등록된 曾명과 마찬가지로 취骨하는

것도 우리나라 헌행의 특허빕o]] 반하는 젓이어서 곤란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신 南北經濟交流協力에 관한 細

部合意書에서 취급되어질 펼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부합의

를 체견함에 있어서 동서독의 경우에 동독이 우선 자신의 특허법

을 게정하어 발명자증으로 등록된 발명 특허발멍으로 변경骨록

해 준 선레를 참고할 수도 있다.

7한 호13 인이 부한에서 특허출훤 및 특허등록을 하고자 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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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평양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하여 발명위원회에 출원등

의 절차를 빌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남한의 발명가 또는 남한

기업이 북한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면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 평양대리부를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언어를 사

용하는 동일한 민족내부의 관계라는 점을 중시하여 북한주민과
' 

마찬가지로 직접 骨원절차 듕을 밟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북한주민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발

명가 또는 남한기업을 내국인오로 취급하여도 무방할 젓이고, 그

러한 방향으로 넘북겪제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가 이루어지는

젓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물론 보다 발전된 특허·상표 제도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특허·상표 법제도의 보호내용과 요건 겯차 등을 통일시

켜나가면서 잠정적으로 남북한 어디에서나 한번의 출원에 의하여

남북한 동시출원의 효과를 가지는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의 협력

을 취하는 젓이다. 그러한 실체법적 통일과 절차법적 협력에 관

해서도 단계적으로 세부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세부합의서에는 물론 남북한 사이의 과학기술의 상호

협력과 그 를 위한 전문인력의 교 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문인력

의 양성에 관해서도 규정해둘 펼요가 있다.

Illrn 著作權에 관한 南 lh 交流協力

특허발펼이나 상표 및 의장과는 달리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록과 같은 졀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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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 있는 젓이 인1.; 시인데, 문제는 박한에 저작권볍에 해당되

는 닙제도가 존재히고'l 않고 국가에 의해서 고 용된 작가가 저술한

저작骨이 남한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 가 있다. 저작물의 경우에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

없이 보호되는 것이므로, 북한에서 저작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L+라의 저작뭏과 미-찬가지로 보호해주는 것이 어떠한가 생지-

된다.

물론 북한은 저직·진 관련 국제협약 (세계저작%협약이,튼 베른

협약이든)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북한사람의 V(]작물을

외국인의 저작물로 간주한다띤 A 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북한

저작물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젓이지만, 남북경제교류를

면족내녁-의 수관계로 파악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저작·몰

은 넘한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해주는 젓이 바람피하다V

생긱·된다.

西獨 著作權法 제120조가 서독기본법의 독얠1국가 정신에 입

하어 동M인에 대해서도 서독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呵주도목

하는 명문의 37-정을 平고 있는 것은 좋은 참고입뱁례가 될 젓이

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으로 하여금 省정수준이상의

보%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범을 스스로 미-런하도록 요구하는

노 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A-한 지$]·물<·] 보호에 관해서는 우리 법원이 項차 에 걸처

서 서독 저작%법에서와 유사한 項론을 네린 바있다.

우선, 소위 "

두만강" 사건에서 소설 
'I

E-만21의 저자 이기영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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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46년에 월북하여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결성하고 문학활

동을 하던 중 19팀년부터 1957년까지 사이에 19세기 맣엽부터

1930년대까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두만강일대에서 살던 주민

들의 계급투쟁을 묘사한 소설 
"

두만강"을 저작하였고 199년 4월

에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었는데, 김마리아 등 피신청인

이 
"

두만강"소설을 일본에서 임의로 복사하여 한국에서 출판하자,

이기영의 장남 등 신청인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출판, 배포

등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4신청인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등을 고 려해볼

때 남북한의 사법적 문제는 섭회1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서 해결

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본국에 해당되는 북한에서는 저작권의

상속이라는 젓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은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없다고 兮변하였다, 그러나 서울민사지방법웜은 헌뱁 제3

조의 영토조항이 북한지역도 한반도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영토

에 해당되고 따라서 북한에도 우리 저작권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毛다고 전제한 후, 이기영씨가 호적상으로 생존하고 있는 
' 

젓

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결과 사망하

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기영의 상속인들인 신청인의

저작 주장을 받아들였다. 
'

다음으로 소위 
" 

감오농민전쟁" 사건에서도, 도서출판 공동체라

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는 피고인이 그 상속인의 허락없이 월북작

가 박태원의 역사소셜 
"

감오농민전쟁"을 출판하여 저작%을 침해

한 것이라고 보아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 부과되었다.
勸

이러한 두가지 사건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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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도시의 魯판 및 배포틀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이

이용된 면이 있지 , 이론적으로 북한의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범에 의한 보호를 정면으로 언정한 점에서 가치있는 선례

가 될 젓이다.

마지믹-으로 1년어전에 판결이 내려진 소위 
"

이조실록" 사건

을 보면,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는 이조실록을 번역하여

출관한 바 있고, 신毛인 어란출판사는 중국에서 동 언구소외-의

사이에 남한에서의 10넌간 독점적 복제·배포할 출판 을 설정받는

내용의 출판권설정계익·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 아름출판주식최

사가 아무런 출판허락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동 이조실록을 복제

하여 배포하자 신청인은 저작권첨해를 주장하면서 제작배포의 금

지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번역저작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저작권
된

이 성림되고 북한의 빈역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 저작권법에 의

한 보호가 인정된다는 접올 분명히 하면서 신청인의 춥판권설정

계약 체결이 남북교르협력에 관한 법률 둥을 따르지 아q하였다

고 하는 사실만으로 동 계약의 효력이 부인묄 수없기 때문에 신

청인의 출판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었다.

이와같이 북한의 저작물이 남한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하는

헤석이 지배적이고 그 러한 입장의 법원판결도 나온 바 玆는더] 반

하여, 우리 남한의 /서작물이 북한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

을지는 극히 불분떡하다. 斗한의 憲法이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

으로 且호한다고 선언하고만 있고 북한 刑法이 
"

저작, 曾명, 창의

고안을 묵살 -Y는 도 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년이하의

교 화뇨동에 처한다"고 53L정하고 있는 이외에 저작권이라고 하는

사적 배타적 리를 녁-여하논 법률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침-고로 님-봐교류켜력에 괸한 부속합의서 제9조 제5항도

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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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은 쌍방이 함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

에 대한 권리를 보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명백히 하거

나 북한의 근대적 저작권볍의 제정올 의무화하는 등의 세부합의

를 해야 할 젓이다.

' 

IV. 紛爭解決 次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

남과 북은 경제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펼요한 분쟁조정절차 둥

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테,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

게 마련이고 경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한

정부사이dI] 협력적인 절차와 그를 위한 기구가 있어야 할 젓이다.

그러한 협혁적 기 능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남북간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서 현행 부속합의서는 
"

南北經濟交

流協力共同委員會"를 두는 것으로 7(-정하고 있다.o

분쟁해결에 관한 세부합의는 남북한 정부간 분쟁해결의

기구로서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에 기초한 구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南北經濟交

流協力共同委員會의 構成은 남북한 정부간 협력과 분쟁해결의 기

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의 관련된 고 위

공직자와 권위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젓이다.

1)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7조 빛 제s조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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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는 협력적인 차팀 서 정기적인 최

의.를 가지고 3L체적인 분 이 발싱1할. 때1']]I-다 남한 또는 북한 정

부의 신칭에 따라 구체적 분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기적 최의외- 협의절차이외의 분 해결 절차

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3-제적 분 해졀점차VI- 마찬가지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권-하어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

員會 산하외 전문가로 7-성된 분쟁해결분과위원최 동의 일선, 조

정, 중3]에 의한 분 해결을 管 수 있도 세부적인 기구 구성과

절차에 관한 v-정울 마런해 두는 젓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정부간 분 이 발생한 겅우 그 러한

분 울 南'CI[[.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기- 중심이 된 협의, 알선, 조

정, 중재 등에 의하어 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구속럭있고 실효성 있는 분 해결올 이룰 수 있갰는가 하는 점일

젓이다. 세부합의서의 불이행을 이A로 하여 남한 또는 북한이

상내방·에 데하여 국제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여부는 세부

함의서의 法的 性格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지만, 남북간 교 류협력
건

이 민족내7으] 특수관게라고 진제하고 셍각한다면, 세부합의의 이

행을 둘러싼 분쟁의 해졀을 위하여 국제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젓

보다는 남북한 사이의 빕도의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졍차를 마련司

7는 젓이 세부합의의 실효성을 뇨이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남북한 사이피 벌도의 구속럭있는 분쟁해결겯차라고 함

은 졍국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판한 세7합의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소위 仲裁委員會 동올 마련하고 그 러한 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남북한이 구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仲裁委員會의 /규성과 절차에 관한 세부합의서 규정을 마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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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겪우에도, 그러한 중재위훤회의 중재를 담당한 중재인의 국

적과 자격 그리고 중재인 名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

려운 문제가 남게 된다. 
-

중재인 명부에 들어가는 중재인의 국적을 언제나 남북한의 국 -

적에 한정할 젓인지 아니면 아무런 제한 엾이 오1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중재인명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美國, B本, 中國, 러시아 등의 국

가에 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신중히 절토해보아야 할 젓이다.

대부분의 졍제교류협력에 관한 兩者僅約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仲

裁委員會(Arbitral pane l)의 仲裁/% 가운더] 1인은 제3국의 국적을

가진 者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2) 남북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민감한 입장을 고려하여 제3국

의 국적을 가진 중재인을 개입시키지 말것인지 여부는 아주 어려

운 문제일 것이다. 중재인 선정에 관한 남북한 사이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기간의 선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南1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

-a-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인 분쟁에 있어서

중재위원회가 구성되고 A仲裁判定이 내려진 경우에도 남북한 어느

일방이 그러한 중재관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에 의한 분

쟁해결이 실효셩이 없지 않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한 사이에 치적 갇등으로 심화되거나 또는

정반대로 정치적

2) 에컨대, 최근 미국과 벡시코 및 캐나다 사이에 체결편 Nl&FIA협정 제2011조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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긷骨으로 인하여 분5낌해결이 어려지지게 되는 젓이어서, 법적인

문제의 차원을 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파악되도 정치적인 방볍

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다만,. 세부합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

치적갇등을 더욱 HIlt른 속도로 심화시키거나 정치적 갈등의 해소

에 도움이 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젓은., 북한이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반대로 남한이

중재관정올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인 남한

또는 북한이 세부합의서에 규정된 투자보장 · 이중과세빙·지 · 기술

협력 昏의 어러가지 1혜조치를 骨단하고 중재판정을 준수하어

분쟁해결이 되는 때로부터 그 러한 호혜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방

려도 고려해볼 수 있을 젓이다.

a

납북한 私/t間 紛爭의 解決은 남북한 분쟁해결제도의 조

화 - 는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남북한 각 지역의 訴訟制度

또는 商事仲裁制度에 의하어 해결하고, 다만 상대방 지역에서 적

법하계 내려진 判決 -또는 仲裁判定을 景認해주고 그에 따라서 執

行을 해주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교류협럭

에 관한 세-7합의서에 최소한의 규정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는 상q]1광 지역에서 적법하게 내러진 判決 T는 仲裁判定을 承認

해주고 -그에 따라서 執5을 해주도록 합의한다는 내용이 필요하

다.

이에 판해서는 
"

y[-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유엔협약"

3>피 내용을 참조하어 동일한 취지로 남복한 사이에 서로 중재판

징의 숭인 및 집행을 해줄 것을 합의하는 규정을 마련해두어야

團 團 團

唱

3) UN Convention on the RI3COgn itIon an d Enforcement o f Forei gn 」난-bltral 」tward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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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會社制度와 지적소유 제도에 관한 설명

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종국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된 제도는

남북한 모든 지역011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단일한 중재

제도 나아가서는 단일한 소송제도를 마련하는 젓이다.

단일한 소송제도의 형성은 남북한의 고 유의 공권력을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사중재제도의 통일을 통하여 남북한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로1는 남북한 仲裁院 또는 仲裁法院의 설치는 남북

한 사이의 경제교류협력이 진전됨에 따라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

고 또 실현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4) 여기에 동서독간 仲裁法院

의 선례를 참조할 펄요가 있을 젓이다.

I

4) 남북 공동중재규칙에 팬-해서는 이순우, 낱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한국법학윈 제6회 북
한법강4-) 참조

-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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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요지>

D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관런 제도의 차이점

o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는 절차 뭄에 있어 유사한 면도 있으나, 그 실질적

인 내용은 상당히 다름.

- 북한 : 불특허 사유가 많고, 침해시 제재수준이 낮음.(행정제재)
- 남한 : 불특허 사유가 거의 似으머(선진국 수준>, 제재수준이 매우 높음.(사법

적 제재)

o 북한의 경우, 공산권 특유의 특허권 국가귀속주의에 입긱-하고 있기 떼문에 우

리 제도와는 원칙에서부터 다릅.

- 따라서 북한의 산E재산권을 그대로 남한에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

며, 남북한 중 한 곳에서만 둥록하면 동시에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 유럽특허청.처럼 공동심사기구를 설치, 공동으로 심사하는 것이 헌실적입,

D 법제화의 필요성

o 각국은 해외진출시 가장 먼저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玄조치를 마런

하는 것이 통례임.

- 진춥 대상국가에서 자신의 싱-표권 둥 산업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 J황에

서의 투자는 아무런 의미가 似음.
-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남북교역과 대북투자에 앞서 자신의 상표 통을 북한

에 동록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0 국내 대북진출기업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룔 위헤 한에 관런 제도의 개선을
요구헤야 함

- 1단게 : 북한측의 낙후된 산업재산권 제V릅 개선하Y록 설득%]-고, ) hI-i %e]
보호제도의 도 입 검토

- 2단계 : 산업재산권 관런 국제기구 . 조 약에 북한 가입 유VI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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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를 국제수준으로 개편 유도
w

o 낱북한 산업재산권 문제는 남북간 합의에 의한 해결방안의 마련이 어렵다는
.

점을 감안하여, 남한만이라도 
「특별법(임시조치법>,형식의 잠정적인 법규의 제

정이 필요

0 특별법은 통일업무 주무부서인 통일원에서 제정하되, 북한 산업재산권의 남한

내 출원과 함께 남한재산권의 북한 출원도 인정하면서, 그 충돌을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젓임.

D 남북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접근방식 
'

I

c 정부차원에서는 
「
납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북한과 산업재산권 보호협정을 체

결하는 방안

o 민간차원에서 대북 투자시 북한의 대외개방 관련 껍령에 산업재산권 보호조항

을 규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 이 경우, 후자를 거쳐 전자를 추毛하는 것이 바람직

o 이와 함께, 우리 내부적으로 「
WTC 이행법안,과 같이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법안(가칭),을 제정하고, 그 안에서 산업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凍도 하나의 방

안임.

D 남북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통합방안

o 1단계로 상호출원 언정, 등록요건 및 심사기준 통일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

도통합을 추진

0 2단계로는 통일.이후 짭방 산업재산권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

제들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독일의 「권리확장법. 참고

필요
驗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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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엽의 북한진출시 예상되는 북한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t

J

. 해외平자옌구소 책임연구원 배종렬

.

,, ... ..

l 2) 법령의 제정배경과 관롄된 주x- 특성 l

1
1 ,. ..... ...

,, ... ... .... .. ....

'

빌뻘L 店言
l 4) 차별대우의 가능성이 있는 법령恐항 l

* y

94녠도 발표 
·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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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1訓壤흐鷗MVS 難꺼闢1Pl%飜
된

l, 闢4聽

북한은 1991년 12윌 a障-先舞地域을 自由經濟貿易地帶로 지정한 이후 對까開

放 關聯法規의 改定 내지 制定에 박차를 가하여 (表 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94

년 11월 현재 21개 開放8聯품令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法令효備

라는 차원에서는 과거 84년대 중반 合營法體系에 비해 북한의 까國人投寶與件은

많이 호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런데 북한은 1989년을 기점으로 하여 1990년부티 4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북한의 1993년 經濟規模는 1969년에 비해 20%이상 축소된 것요로 보연

다, 그결과 主要工1爵의 糖動率이 40%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1), 食 +足, 生必

品不足, 에너지不足, 外貨+足으로 상징되는 北韓의 經濟쁘은 더욱 심각해 졌다.

또한 1984년 合營法 제정이후 전성기에는 약 120여개의 合營工場이 조업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1900넌대에 들어 대부분의 공장이 倒産하거나 操業中斷하여

1993년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20여개에 불과하여2) 실제 外햅A投寶의 經

營環鏡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1990-1992), IS93, p. 17.

2)내외통신, 
"

기로에선 조총련의 대북합영사업, 
" 

내외簡2호, 19S4년 1월 13일,

p. BI.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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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表 l > )h@ig의 식까開'放 關聯法規의 整備[i(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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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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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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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984. 
. S l %·]뼈W l 29)y) 상실 l A 제10T !

1 1開5. 3. 
'

/ 1 管엉회사소득세뱁 ! 최2 . ]민회의상설회의겁정 제12호 l
l . 7 l 외국인소득세법 l 최고인민회의毛정 제12호 l
l 1985. 3. 20 l 합영법시6%세리 l 정무원唱정 제14호 l
l 1985. . f'/ l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l 정무린결정 제22-%- l
l 5. 17 l 외국인소득세법세척 l 정무원결정 제23호 l
1 2991 

, 12. 23 1 라진-선봉지%읍 자유 1 젱7毛결정 제74호 l
l l 겅제무역지내로 지정 l i
l 19%. 4- l 헌빕제3'/조(치국과의 i 최고인빈회의 제9기 제3회회의에시 l

1 합엉, 11작의 /거-2-징 )1 헌법 수정시 반엉 l
1 19號. 10. 5 1 외국인平자법 1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 제17호 l
l IO. 5 管작Id 최고인Iv1회의상실피의결정 제18호 l
l 10. l 외국인기업법 l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 제19호 /
l 1992. IO. 16 l 힙'영법시헹세칙(게정) i 정무원결정 제14a호 l
! 1993. l . 31 l 피국투자기업 및 i 최고인141회의상섣회의걸정 제26호 l
l l 외국인세금Id l l

l . 31 외파관리ttl 최고인민회의상실회의결정 제27호 l
l 1 . 31 1 자유겅제무역지데111 1 최 (인민회의상섣회의결징 제2B호 l
l 10. 27 l 토지임 71 l 최고인멘회의상실회의겯정 제40호 l
l Xi. 17 l 세관법 l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짐 (
l Il- 24 l 외국투지-은$W l 최1(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 제42{- l
l Il. 29 l 자유경제무여지대 l 징-%1-원唱정 제75호 l
l 1 외국인 출입규정 l l
l 12. 30 l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l 성7인결정 제80호 l
l IS94. 1. 20 l 管영省(게정) l 시고인민회의상실회의걸정 l
l - & l 자유경제무억지대 외5(1 정%L췐징징 제8호 l
l l 기업상주대표 사무( l l
l l 규정 l l
l 2. 21 1 외국平자 업 ;V 1 졍]y-원걸정 제9호 i
l 1 외국인세금넘 시행규정 l
l 3. 器 l 외국인기업빕 시핵규정 1 정-7-인결정 제13호 l
l 4, 28 l 자유무역항규정 l 정무원결정 제20호 l
l 5, 2S l 민사소송법 l 최고인민회의상섣회의결정 l
l 6. [4 l 자유경제무억지데 외국1 l
l l 인체류 및 거주<l-졍 t 정-Y-원질정 l
l 6. 27 l 외화관 법 시헹규71 l 정무원결정 l

z沙11
쁘WU 2흐2현

자료: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판련법규집, 19S4년 9월 h

최근 미국과 북한의 核査寨聞題가 9,[의唱에 따라 西方寶本의 lIb進出이 점차

可視化 唱 것-e-로 보이11-l. L.1동안 2억달'러 수준의 間接交易에 머뭅고 있먼 남북

간교역도 111[A[]工을 중심으로 한 교역의 확대와 南韓金業)%,에 의한 輿北投寶가 전

게필 가능셩이 정치 높아지고 앴다. 앞으且 남한기업의 대북루자가 이루어진다

고 함 떼. 國內企業의 北韓進出時 에상되는 北韓法令의 問題點읍 어떻게 평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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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對策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에 대할 解答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북한에서 전개된 두가지 상반된 음직임, 즉 마資關驛法수

의 정비라는 까面的인 投資與件 改좋과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環境 악화라는 內

面的인 投寶與件 惡/b를 평가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1 ) 騰令의 體系

1992년 4필 외국과의 슴營, 습作의 根據規定올 W法 제37조에 명시하면서 정

비되기 시작한 북한의 外寶關聯 품슈은 <圖 IX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처]겨]를 가지
驛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憲法 37조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外圖人投資暑 충괄하는 外뺐人投寶法

을 母法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 투자법령에 投寶3法과 까國投資銀行法, 그리고

幽由經濟貿易地帶法을 제정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유사하게 g濟特區方式을 수용하옜으며, 投寶法을 쇼融部門과

非쇼融部門으로 구분하고 非金融部門의 投寶類濯을 國際去來類靈에 따라 체계화.

하고 있다. 즉, 금융부문에는 까國投資銀行法이S), 비금융부문에는 슴營法, 合

作法, 까國),企業法이 적용되며, s淨-先舞地帶에는 特別法的인 위치에 있는 幽

mw濟貿易地帶法이 平자3법과 까國投資銀行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세째,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l,稅金法과 同 施行規定, 까貨管理法 및 鬪 施行

規定, 稅關法, 土번賃貸法 및 同 施行規定, 外國投資企業勞動規定, 툐事訴訟法

둥은 금융부분과 비금융부분의 투자법, 그 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령으로 보인다.

3)외국투자은행법은 현재 은행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율학는 것으

로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어면 유형

의 법률이 제정될 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현행의 법령체계로서는 외국투자은

행법의 개정보다는 다른 법령이 제정될 개연셩이 높다 하或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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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 J[7韓 디.:要外資法令의 體系1爾

- .

L 團 L 團 w團 釋 1..w . w . . rn . . w m . w l

l f 
. . . . .

, J

L團團 剛 甲 團 소 m . rn .

Z) 품令의 制定背景과 므T된 Ti特性

신설 내지 개정된 북한 외자법렁들의 주요측징은 기존의 合營法體系와 상호비

교해 볼 때, l )北韓或 社會$Ea體制의 요fh, 2>法令의 透鬪性과 具體性 提高, 3)

까S)%,投寶類鹽의 多樣化, 4)投資優]Ri地域의 設定, 5)投寶對1險者의 範園 擴大,

6)投蠻屢勵와 制限規定의 新設. 7)까貨流出)L 統制 强化, 8)까國)v投資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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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와 非保護規定의 新設 등으로 요 약해 볼 수 있으
)

,
그 法수의 制定캠景을

넘두에 暑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1991년 12월 羅淨-先繹地域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후 憲法의 랐

定과 외자관련법령의 정비가 시작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 여러 우대조치

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까資誘致의 - 次的 對象은 s淨-先舞地帶라는 점이다.

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서는 餘他地域과는 달리 I )100% 단독투자의 허용,

2)외국은행과 지점 그 리고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의 허용, 3)저렴한 세율과 조세감

면, 4>판매자와 구매자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의 일부도입, 5 )낮은 노 동임금,

6)초청장 소지자의 경우 무사중 입국 둥과 같은 여러 1辯캄a暑 부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원하는 루자유형은 슴營, 外國)L企業이라기 보다는 슴作이며,

합작이라야 北韓全域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l )1992

년 10월 外國)k投寶法, 슴作法, 外國)k企業法을 제정하면서도 합영법은 개정하지

압은 채, 습營품施行細羅만을 개정하였고, 2)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이 가능하며, 3)1992년 12월 11 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에서 特定

貿易商社에게만 부여되였던 무역활동을 地方 生産組織에게도 부여하는 신무역시

스 템이 도입된 이후 輕조業, 貿易第-主효는 김일성시대 뿐만아니라 김정일시대

어]서도 계속 천명되고 있으며
되

, 4)과거 合營으로 설립되었던 외국인투자가 최

근 슴fhfh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북한이 주창하는 경공업 내지 무역제

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w加工의 확대가 필요하며, 합작법은 사설상 임가공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부터 유추,해석해 볼 수 있다.

세째, 1990년대에 들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 신무역시스템의 도

입 등으로 전개된 對外關放政策의 여파로 t韓의 對까開放 關聯法렬는 점점 그

透鬪度와 뷰a性이 제고되고 일부 전향적인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g濟 과

體制守護的 關放의 한계로 외자관련볍령 곳곳에 g濟難解消를 위한 條積과 經營

活動을 制限하는 조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4)襲 s罷, 
"

4b휴 사寶法수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寶政策 方向," 輸銀謁査

月報, 第12券 第3%, 韓國輸出2v銀行, 1993년 3월호, pp. 9-21.

5)이에 대해서는 검정기, 
"

동북아세아 경제협력과 조 선의 경제전략," 
'

NONA'

International Academ Forunl, 중국 심양, 1994년 8월 18일, PP. U-23.

6)예를들어 1989년이] 조업한 만骨합영회사는 1991년부터는 만풍합작회사로 운영

되고 있다.

團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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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뻬. 1992넌 10월 외-g-인투자법 제성시 게정되지 않았딘 합영법이 1994넌 1

월 20일 게정될으로씨 북한의 모든 蜀까開放 關聯法令은 석여하에 따라 낱한의

대북한무자暑 허용할 수 있는 唱적근기吾 미.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1994닌 합

영법 제정시 명기되어 있틴 tr'외거주주 조선동포,라는 조 항이 최근의 게방법령어]

서는 
r 共和國領域16-l-에 居住하는 朝鮮同胞,로 모두 롱일되고 있는 사싣로 부터 유

추해석혜 뷸 수 있다. 다만 합영범게징후 합엉t시행세칙이 재개정되지 않았기

떼분에 합엉법시헹세칙에는 해외거주 조 신동포라는 용어가 아직은 살아있는 실정

이다.

3, tIll法令4 題點 
'

북한의 세로운 까國人1[8협法制는 기존의 음營法制에 비하어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지나 전반적인 법령체게나 그 네용에 있어서 미홉하거나 불명확한 접이 많

고, 특히 경젱국에 해당되는 中國과 비교하어 개방의 폭 내지 법령의 정비면에서

-7-족한 접이 많음을 보 여주고 있다. 어기시는 金業의 創讚과 그 運營에 초점을

맞추어 國內企業의 4h韓進出1뷰i 예상되는 4h韓法令의 閨題點은 크 게 1 ) 恣意的

解11寧의 可能性이 있는 法令條@i, 2) 國際競爭力이 缺如피어 있는 法4솬條項, 3)

w效性올 踏參管 수 유1는 法令條項. 4) 兼別特遇의 可能性이 있는 품令條項 등으

로 나누어 설병해 보고 자 한다,

2 ) aa龍 解釋의 페繼性이 와는 法으條積

法수의 恣意的 解釋은 l }법령의 透明性과 %a性이 결여되어 있거나, 2)싱1%-1

법과 하위법간의 모순 등, 法슈a系의 - 貫性이 겯어되어 있거나, 3)關聯法令의

a備가 부족하거나, 4)법령의 適用과 MW慣行이 정착되어 있지 않읍 경우 빌4셍

할 수 있다. 진반적으로 社1t초義圖家든의 法令은 그 네용이 骨멸팍하고, 선언

적이거나 4추상적이며,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동이

다. 룩히 북한은 그 개방법령의 제정과 운엉경험이 일천하다는 점에서 더윽 그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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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정된 북한의 외자관련법령들을 분석해 볼 때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자의적 해석의 가눙성이 높은 법령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

다. 예를들어 1 )슴營法施行細屬의 목적은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방침과 슴營法을 .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방첨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지 않고 동 조항의 팍대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합영법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으며, 2)합영법과 외국인기업법 등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計算은 외

국힌루자기업과 관련된 북한의 재정부기계산규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북한의 재정부기계산규범이 대외적으로 제정,공표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投

資收益性을 평가하기가 불가눙하며, 3)土地의 賃貸科와 使用料의 책정에 있어서

土地賃貸法施行規走에서는 基準賃貸科와 使用料를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고

만 되어 있어 기준임대료와 사용료 책정기준이 불명착하며, 4)예를들어 r 업종과

경염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思想9情과 生添氣風에 맞지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까國人企業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와 같이 許可承麗, 解

散, 營業中1L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둥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러나 북한법령의 제정과정에서 l )體制影響中호的인 法수條項을 중심으로

그 루명성과 구체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2)법령제정의 시기가 늦을 수록 법

령의 투명성과 구체성의 제고도가 높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關聯품수의 整備7[{足이나 法수制定의 經驗米熟 등으로 부터 파생된 恣意性의 문

제는 개선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턴데 여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령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상황에 따라서는 법령적

용의 融通性이 높다는 점을 합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a

2 ) 鷗際競爭11이 缺如되어 있는 誅令蝶項

북한법령의 國際競爭力 缺如는 l )體制守護的 開放의 여파로 개방의 폭과 정도

가 늪지 않다는 사실과 2)體制維詩에 필요한 외화를 개방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

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산물로 보여진다. 예률들

어 직업동맹조적의 결성이라던가 외국인기업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하는 것

동은 전자로부터 파생되고 있으며, 높은 最低賃金의 요구라던지 內需市場 販賣資

金의 交換性通貨로의 태환 불가 둥은 후자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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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우.로 북한7i령은 지 업의 l%)律的인 經營5t을 制1眼하는 조 항을 많이

딤.고 있는데, 
-

1 주1)1 법宅吾-皇 지 적하먼 . 다음과 감다,

젓째, 마國)[J(f·寶의 誘致애 기.장 중{t-a 외국투자기업 노骨규정에 여 러가지

문제점- 내포하고 있다논 점이다 에를偏어 I >채용, 고 둥에 앴어서 인력알선

기A과의 게약 내지 합의暑 A+정 놓고 직업동 조직과의 노동게약읍 체질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人事管理에 있어시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2)勞 船合이라

고는 보기곤린·안 직업동맹죠지의 쵤·동을 회사가 보장할 것읍 요구하고 있으며,

3)외국인 체.용시 닦국괴.의 압의를 규징 동고 있으며, 4)경젱국보다는 월동히

높은 最低1t쇼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이디·.

둘 , 도지임대법예 있이A.1도 중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불리한 깃이 많은데,

에를 y 1 )土地貧借者기. 토지이용권名 핀·l'Il]한 경우 토지임대기관의 優%lItw買權

을 인정한다인가, 2)조1기, 봉신, 도로 昏 社會間接資本]i(Ii관의 건설비를 土地開發

費라는 병i-으로 土地賃貸科에 포합시김으로서 토 지임데료의 과다책정이 예상된

다던가, 3)임대기간이 만료되이 土地쳅用權의 반환시 부자만 건물 및 기타 부속

울을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힌 점 등名 지적힐' 수 있다.

세베, 외환 械 금융관8법제에 있어서는 l >T조신훤돈자리에는 共和國領域안에

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 신원을 넣으나. 이 P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

여 북한 內懼市場에 대한 판배이윤의 交換性 通貨로의 태완이 불가농하며, 2)외

국인종업원은 외화관리기관의 숭인이 21는 한 입늡. 둥 合法的 所염의 6帥만이 해

외로 송급할 수 있으며, 3)1닌이싱·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의 國外所得 모 두暑 과

세대상에 포함시키구 있으며, 4)거<외국인이 북한밖에 있는 재산읍 상속받았읍

겅우에도 相쁘稅가 적용되며, 5)北韓保險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깃 등의 법령조

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페, 격한에서의 기업省동과 관런하어 겅엉촬동을 제한힐' 소 지가 있는 기타

법렁조항으로시는 l )자유겅제두역지대에만 100 軍獨投4寶骨 허용하고 있으며, 2)

합작기업어] 데한 무지.상환과 이-s분베는 製品償還을. 이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합작기업의 겅영은 북한측이 담당하w 규정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제

동장치가 없으머, 4>대부분의 중요사안의 검정에 있어서 滿T-致制의 理事할 運

營方戒율 채벡하고 있어 의사걸정의 V리성과 신속성이 겯여되어 있으며, b)登錄

寶本의 감자가 붑가k하미, 6>외국인기업에 있어서 工業所有權과 기舍비곁의 출

자펑가액은 동목자본의 20%이네로 제한하고 있는 ·라정 등을 暑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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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2-1 > 北韓 開放法規의 主要 깰a點과 그 改폼方向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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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 > 北+i) 開/ik法規의 tiRi 聞題點괴· LE i汝善方向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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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2-3 > 北韓 開放품規의 主要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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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競爭))이 缺如되어 있는 이와같 법령조항은 북한의 외환사정이 호毛되

거나 體制만革的 開放이 동장하기 초1tyl 는

� 

그 게선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3에 제정된 까國)1投협法制로서는 외국인부자의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북

한당국이 판정할 경·우 동 법령조힝-의 게선은 기데毛다 하겠다,

ry) 實敵性울 踏參할 수 없는 法令條項

욕한의 외자법령을 핑가하면서 l%]령에 규정된 조힝·만을 가지고 北韓의 投資環

境을 펑가하기가 힘든 것은 법렁에 규정되이 있으나 그 옷t性을 답보할 수 없는

법령조항들이 다수 존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l )람접r主義 經

wa制의 륵성이나. )경제논리보다논 정치논리를 우선하는 北韓式 經1T制의

특성, 3)그리고 북한의 싱각한 經濟難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21 헤결방안의

강구가 쉽지상 전망이다.

북한의 새로운 외국인루자법제에 있어서 싣효성울 담M할 수 al는 법렁조항으

로 서는 1 )합엉법 시弔세칙에 규정된 하잉치사의 勞動力 신先保障 條項이나, 합엉

회사의 업무와 관련似는 일에 합엉회사의 종업원을 동원하지 압겠다는 조 항은 과

거 합영경험이나 북한체제의 투성상 기데하기 곤란하며, 2)까貨管驅法과 聞 施行

規定에 r 외국투자가는 v-법적 기업이윤이나 소득급, 그리고 청산자금은 헤외로

반출할 수 있다,,고 규징되어 있으나, 북한오1 쿠십한 사換不足을 고려할 때 외환

관리가 메우 엄격힐 것으로 에싱·되어 輸出企業읗 제외하고는 이윤송금이 暑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3)r해당기관, 기업소는 合營輸/fl計劃에 에건된 물자는 우선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북한의 심각한 物資不足現狀을 고러할 때 필요물자의

編1[時調達은 기대하기 곤란하며, 4)합영법, 합작법 동에 제 3국 技術찹, 技能工의

蝶用이 허용되고 있으나, 제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i 要)%,

j]의 체용이 곤한할 것으로 예상되머, s>합영이사 종업원들의 海外出張舍 북한

당국은 제 때에 보장하여야 한다고 -d-정되어 있으나, 북한체제의 욕성상 M지

않읍 것으로 전망되며, 6>編營{is密은 법적-k%- 뵤 징·하며, 피국루자가와 협의없이

공게하지 않겠다는 법렁조항도 社會主義 tNi性上 기데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절 등

율 지적할 수 있겠다.

된

- 

3)2 
-



시 戱屬替61의 可能性이 있는 法令0藥

差別待遇는 법치주의적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찮거나, 법령의 규정이나 법령 .

체제의 특성상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을 때 발성할 수 있으나, 남한기업의

북한진출과 관련하여 평가할 경우 북한의 외자관련법령에 남한을 공식적으로 지

칭한 법령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물론 
r 共和國領域밖의 朝鮮同胞.

라는 용어는 남한을 비공식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나, 남북관계의 미묘함때

분에 이는 차省대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법령의 구체성과 관련법병의 정비가 부족하고, 법령적용에 있어서 북한당국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부여된 북한의 開放法規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외

자법령어]서 차별대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문제는 향후 그 방향성이 어

떻게 정립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여질 것으로 가졍할

경우 처]제영향중립적인 법령조항에 있어서는 외국기업에 비해 낱한기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차별대우의 가능성이, 南韓 技術者의 北韓當논 등과 같이 체제에 미치

는 영향이 높은 법령조항에 있어서는 외국기업에 비해 낱한기업이 불리한 방향으

로 차별대우의 가눙성이 있다 하威다.

l. t難괴tIl한隨飜

北韓法令의 聞題點을 상기와 같은 체계로 파악할 경우 이에 데한 대책은 어

떻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까2 혁하에서는 북한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졍책과제

를 정리해 본다( 표 2 참조).

첫째, 恣意的 解釋의 可能性이 높은 法令條項에 대해서는 1 )rn制影 中立인인

法令條項을 중심으로 그 투명성과 구체성이 크 게 개선되고 있으며, 2)법령제졍의

시기가 늦을 수록 법령의 우명성과 구체성의 제고도가 높다는 졈을 고 러하여 현

재 정비되어 있지 않은 관련법령이나 細部基準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법령조항을

중심으로 후속법령의 제정과 공표를 촉구하는 것이다. 향후 제정 내지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놀은 주요법령으로서는 회계관면규정, 중재관련규정, 기술도입

관련규정, 임대료와 사용료의 표준화, 장려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등읕 들

수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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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 國際競爭力이 缺如되어 있는 法수條項에 대메서는 그 원인이 l )a制守

護的 關1i)6과 2 )體制維判 에 필요한 외화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21 걔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 외자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헤서는 최

소한 외자법령이 中國水準으로는 정비되어야 함을 촉구할 필요셩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법령에 대헤서는 개정이 i}지 않을 것이므로 향후 l )제정이 예상되

는 후속빕령이나, 2)합엉법의 개정에 의헤 쟤게정의 필요성이 셍긴 슴營法施行編

刷의 改표時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m

세째, 實效性舍 踏步할 수 없는 法令條項은 그 원인이 北韓咸 社4t초義 經濟

體制의 룩성이나, 북한의 십각한 經濟難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사 남북

당국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 라도 그 개선가y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

업차훤에서는 자체적으로 동 문제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헤야 하머, 무

엇보다도 니對北協商)3을 제고하는 정젝과 2)經濟論理에 따른 데북투자전략이 필

요하다 하겠다. 정부차원에서는 l )南韓工團 造成이라딘가, 2)위헙소지가 큰 루자

에 대해서는 번前圖整 동을 통하여 이러한 기업진략을 제고해 주는 정책이 요망

된다.

네 , 兼別待遇의 可能性은 남한을 비공식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k'공화국영역

밥의 조선동旻,라는 분수條項으로 비旻되2 있다는 접에서 그러한 메모호성을

원천적으로 헤소하기 위헤서 공파국엉역Al씌 조 선동포의 게녑정의를 명료화하는

방안을 고려헤 볼 수 있으나, 중국의 대1간동포우대정첵과 같이 우리측에 대한 별

도의 平자장려규정 제정하지 앓고 있는 북한뎡·국의 테도로 보 아 동 조항의 개

녑규정이 불리한 방향의 차별데우률 해소하는 것으로는 보기가 곤란하다. 남복관
q

겨]의 진전율 가정할 경우 또 다른 방안으로서는 남북간에 이미 처1결된 交潔協力

하T合意음暑 바탕으로 하어 細部合意書의 체절을 유도하고, 동 세부합의서에서

기준 북한법령의 문제짐들을 딸전적으로 헤소힘'과 동시에 이를 남한동포 우데법

이라는 별도의 무자법렁에 세부합의시의 내용을 반잉하도록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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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툐론요지>
a

U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렁 분석

o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북한 입장에서 밀은 노

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해야 함.

- 비록 고 용 등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노 동생산성을 감안한 입금

결정 둥은 변화의 한 예임,

o 북한법령의 운용상 문제점

- 북한의 법령 운옹상 특성은 예칙불가능성과 입의성에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라는 특성과 기반시설의 미비 둥에 기인
a

- 법령이 해석과 운용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통일성 미흡

- 과다고용으로 불필요한 입금부담 요건이 항생하며, 작업교육을 밤은 기술공

이 사전예고 없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해 작업의 계속성 유지

가 어려움.

D 대용방향

o 현 상항에서는 북한법령의 문제점을 주어진 凍으로 전제하고 그 범위안에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남북한간의 합의사항 즉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원용하어 기

업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안

- 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됨 만한 사힝-을 치닐하게 검토하여 게약을 체결하는

것임.

o 북한법제의 구조적 결함뿐만 아니라 법집행의 비효율성과 부패 둥 법운용상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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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분석

o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북한 입장에서 많은 노

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해야 함. 
-

- 비록 고 용 등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을 감안한 입

금 결정 등은 변화의 한 예임.
a

o 북한의 투자관련 법령의 문제점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실에

불과함.

- 중국의 초기 개방법령보다는 많이 발전된 형태임.

o 북한법령의 운용상 문제점

- 북한의 법령 운용상 특성은 예칙불가능성과 임의성에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라는 특성과 기반시설의 미비 등에 기인

5

- 법령이 해석과 운용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통일성 미홉

- 과다고용으로 불필요한 입급부담 요건이 발생하며, 작업교육을 받은 기술공

이 사전예고 없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해 작업의 계속성 유지

가 어려움.

口 개혁방骨

o 현 상항에서는 북한법령의 완화를 기대하기 보다 북한과의 계약서를 통해 문

제발생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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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투자유치 관린법제의 현황과
' 

활용방안'
團

團

w

삼성경저]연구소 수석연구원 동용승

* 5

96년도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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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1국早자유치 간련법의 헌황과 營용贈안

I

1. 서론
a

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넘에

는 이례적으로 외국투자유치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였다, 제37조 
"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라는 조항이다.D 이를 계기로 북한의 외자유치관련법규가 도입되기 시

작했다. 물론 그 이전인 製년 9월 합영텁 및 부속 규정들이 도입되었으나 헌법

개정 이후 외국인투자법이 도 입되변서 사문화되었고, 최근까지 확인된 바로는 95

년 9월 6일의 대외민사관계법이 가장 최근 법규로 파악되고 있다.2) 이와 같이 30

여개에 닿하는 외자유치 관련 범규 및 규정을 4년여 걸쳐 지속적으로 도입 및 정

비하고 있는 것은 기기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를 통한 개방문

제와 연계되어 었다. 나진-선봉지역의 개방과 법률의 정비는 단순히 북한힉 개방

지역을 나진-선봉에 국한하면서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법를을 정비하는 것이 아

니라 북한지역 전반에 걸친 외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하에서는 이싱-과 같은 개념하에서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규의 기본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범 및 자유경제무역지

대법을 분석의 주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볍률규정의 이론적 정확성을 분석

하기 보다는 실제 기업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

다. 그러나 30여개에 달하는 법규 및 규정이 아직 실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

상되는 상황을 추른할 수 밖에 엾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법규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이 조항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힌법개정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에는 합영뱁만이 있
었기 때운에 합작기업의 개념이 웠옜으며, 합작법은 같은 해 10월에 도 입되었다. 혁러한 현상은 나
진-선봉 자유경제무억지대 창설곽 관련뱁규의 도입에서도 나타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91년 12

월 29일 발표하였지만, 와 관련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다음해인 93년 1월에 9 입된 바 있다.

긱 朝鮮問題硏究所, ' 月+l]朝鮮資料」 
,

1996.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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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외국인투자관련범의 연혁 및 구조

(l) 연혁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 자력갱생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에 기초하여 사최주의권 국가들을 제외한 여타국가들에 대해서는 폐쇄적 경제체

제를 유지兎다.3) 그러나 80넌대 접어들먼서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79년8

월)J 제정과 게혁개방의 성과에 자극받아 외자 및 외국기업, 기술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80년 제 차 조선노동당 전당대회 및 82년 권정일의 
"

주

체사상애 대하여(82년)"라는 논문을 통해 서방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할 수 였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84년 r 합영뱁」 을 제정하고 85년에는 l 
'

합영회사소득세범(85년3월>J , r 외국인소득세법(85넌3월)」 둥 6개의 법규 및 시毛

세칙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C 합영법] 은 외국의 무관심 및 북한내부의 준비부족

과 함.께 법체게적으로는 외국투자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었기4) 떼문에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별다른 투자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다가, 91년 12월 29일 나진-선봉 자

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면서 외자에 대한 개방방식을 지역개방의 형태로 전환함

과 함께 92년 4필 헌법개정시 37조에 
"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

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고]- 합작을 장려한다"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92년 10월 r 외국인투자법」 및 P 합작법] 도 입을 시작
으로 해마다 10개 내외의 투자관련법규를 정비해 오고 있다.

(21 구조

헌재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의 기본구조는 마무리된 상태라2 할 수 있다. 북한
의 의국인투자관련법은 r 외국인투자법] 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투자가능 기업형태를 규정하는 r 합영법(94년 1월 개정) 」 ,

「합작법 , ,

「외s-인
기업법J 등 세가지 법규가 있으며, r 합영법시행규정」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 등이 있다, L 합작법J 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싱.태이다.
또한 의국은행들의 은행업 투자문제를 관장하는 r 외국은행투자법」 과 r 외국투
자은행법 시헹규정, 이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T 있

團 團

라 團

團 團 團

4) i&승,;i·N-한의 의국인투자판게·4]‥, r-A한인·/-, ( 븍인구1), 19938 2 121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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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규

[ 이 름 [만든날1 주 요 내 용 ]

l 합영회사소득세법 ]85. 3,7 i 합작투자법인 소득세 관련규정%Ir l
l 외국언소득세법 i 3.7 l 북한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관련규정71r i
l 합영법 시행세칙 l 3.20 l 합영법에 대한 세부 시행규것i ]
l 합영회사소득세법 시행세칙 1 3.20 l 합작투자법인세 세부 시행규정% )
l 외국인소득세법 시행세칙 l 3.20 l 외국인 소득세에 관한 세부 시행규정+ i
l 외국인투자법 192.IO.5 l 외국투자유치관련 기본법 l
l 외국인기업법 l 10.16 l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청산,분쟁해결 기본규정(31조) l
l 힙·작법 IO.5 l 외국과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에 관한 일반규정(21조> [
l 합영법 시행규정(개정) l 10.16 i 합영법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 l
1외국루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193. 1.3t l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개산세,상속세등 기본세제규정 1
l 외화관리법 l I,31 l 외국환 관리 기본규정(31조) i
l 자유경제무역지대법 i 1,31 l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목적으로 재정된 자유경제 [
l 지하자원쩝 l 4, l 지하자원의 탐사와 개발 이용을 위해 세계 여러나라들1
l l l 과의 협력을 증진토록 규정 [
l 토지임대법 l 10.27 l 지대 안의 토지이용권의 판매 재임대 증여 싱-속 허용 l
l 외국투자은행법 l 11.24 [ 자유경제무 지대내 외국은행설 과 지점설 을 허용 ;
l 세관법 t Il.17 ] 세관검사 및 관계에 관한 법률 l
[ 외국인출입규정 l il.29 1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외국인출입규정(21조) l
l 외국투자기업 노 동규정 [ 12.30 외국투자기업의 동조달 방법,종업원 후생관련 규정 [
l 개정 합영법 [94. l,20 l 64년 합영법을 최근 법률에 맞게 개정 l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l 2.21 ]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관린규정]
i 세근법 시행규정 l 2.21 i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구체적 시행규정 l
l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l 3.29 l 외국인기엽법에 대한 구체적 시행규정 l
i 자유무역항규정 l 4.28 l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자유무역항 출입 및 이용 규정 l
l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l 6.14 l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의국인의 체류 · 거주 규정 l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l 6.27 l 외화관리법상의 외화 관리 및 이용방법에 관한 규정 l
l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l 9.7 l 토지임대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 l
l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l 12.28 l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한 절차 규정 l
l 대의경제계약법 195, 2.22 i 외국기업과의 사업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 i
l 보험법 l 4·6 l 북한보험관련 기본법규로서 의국기업의 보험도 규정 I
l 자유경제무역지대 관세규정 l 6.12 l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통관질서 및 특혜관세를 규정 l
l 합영법 시행규정 l 7,13 l 합영법에 기초하여 합영사업의 제도 및 질서 규정 1
1자유경제무역지대중계하물 l 7.13 l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중계하뭏 사업에 관한 규정 l
t 대리업무규정 l l l
i자유경제무역지대 건뭏양도 l 8,30 l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건뭏앙도 및 저당관련 규정 l
l 및 저당규정 l l l

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및 이에 기초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 피국기업 싱-주 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 「자유경제무역

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 규정」 ,
r 자유무역항 규정」 ,

「자유경제무역지대 관세

규정」 ,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하물 대리업무 규정」 ,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

도 및 저당 규정」 등이 있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규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았음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 밖에 r 旦지임대W

」 ,

「외화관리볍J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먼사관계법」 등이 있으며, 외국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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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금과 관런핀 r 외국투자기업 및 외g-인 세급법 J 둥이 있다,

이와 같이 약 30여개의 관련법규 들이 계속해서 도 입되고 있으머,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북한 투자법과 중국 투자법의 비교

북한 투자법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외국투자기업을 사회주의 게 경제체제의 틀에서 운영하려는 점이다. 투

자유치 대상은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다. 그러나

북한에 투자할 경우에는 계 경제시스렙에 맞추어야 한다면 자연히 문제가 발

할 수 밖에 엾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이미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운

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별로 없으나 법규정면에서도 많은 탄력싱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규정이 밀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당국의 투자유

치 자세가 적극적 개방이 아니라 소 극적 투자유치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다, 중국의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 하는 형태로 개선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셋쩨는 우대조치면에서는 중국에 비헤 앞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는 단편적으로 북한 투자법의 우위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 틀에서 구체성 및 명료성이 결이되어 있는 상태이

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보다 좋은 조 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岳 점은

무시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젓이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자유겅제무역지대범에 대해
상기에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국의 투자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5)

(1) 합영법

합영기업이란 북한측 平자가외-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 우리측.]
운영하며 투자본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외국인투자법 2&), 합영

團

고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

5) 북한의 투자빔파 중국의 투지.님을 비]it한1L 짓은 사실상 A 리이qw, 중6(F 79닌 .17 4101닌y안

罷'韶고硯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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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는데 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합영법은

중국껍에 비해 예의없이 모호한 규정이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 세가지 정도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동으로 투자하는데 따른 현금 및 현물출자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의 문

제이다. 합영법 11조는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다고 되어 있다. 중국은 국제시장가격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국제시장가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는 점이다. 예를들어 북한측이 토지 또는 건물을 투자하고 외국축은 현물 또는

현금을 투자할 경우 북한측의 토지가격을 국제시장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설

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대부분 외국측의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가격을 북한원화

로 책정하고 이를 공정환율로 환산할 경우 북한의 투자지분은 실제보다 과대평가

될 수 밖에 飢다.

둘째 합영기업 생산품의 국내판매 제한문제이다. 합영텁 시행세칙 55조는 
"

무

역기관과 다른 합영, 합작회사를 대상으로 실현해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

국은 
"

규정 제품을 제3하고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

은 한정적이나 합영기업의 독자적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한정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독자판매 규정은 飯다. 이는 합영기업이 자

유경제무역지대에 위치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으나, 규정상 합영기업은

공화국 전지역을 투자대상지역으로 할 수 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많다.

이 경우 합영기업이 북한의 기업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역회사를 통한 판

매, 또는 한정된 기업에만의 판매는 북한기업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표 2. 북한과 중국의 합영법 비교

1출자가격 l* 국제 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시-자들i* 합영당사자들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1국내판매 l* 무역기관과 다른 합영,합작회사를 대상!* 규정 제품을 제외하고 합영기업은 독자적(

1의 제한 [하여 실현해야 하며(세칙 55조) 1으且 판매하거나(세칙 制旻 3항) i

호싱 1비롯하여 합법적으旦 얻은 소득을 다른나1을 중국은행에 신청하여 전액 송금할 수 이
l 1라에 송금할 수 있다(세칙 節조) 1다(세칙 79是) 

- l
l F 다른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임피 )
) 1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다른 나라에 송금) l

셋째, 송금범위의 모호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합영법 시행세칙에는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은 송금할 수 있다, 또는 소득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송금할 수 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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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납세후 국내사용 경비를 공제한 잔여부분을 전액

송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명료성에서 큰
.

차이를 보일 뿐아니라, 현실적으로
'

펄요한 부분'과 
'

합법적 소득'을 북한당국이 판단하 된다면 송금상의 문제가 발

생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m 雷可법

함작기업이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q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합작법 2조). 합작법은 합작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

우선 법규정상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명에 비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세가지이다. 첫째 합작에 따른 숭인기간이 다소 길다는 점이다. 제7조에 따

르 면 
"

정무원의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이내에 가부

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4 경우는 45일 이내이다. 비록 5일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 만큼 지연된다는 것은 북한의 행정절차가 중국에 비해 시간

이 걸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윤분배 방식이 현물상환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는 합작기업의 경우도 현물 및 화폐로 지급되며 이에 따른 송금도 보장되어 있

다. 북한은 현물상환이 원칙이므로 당연히 송금관련규정은 없다. 이는 외국측 투

자가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격우는 크게 문제되

지 않지만 새로운 사업의 경우 시장개척이 묄수적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가의 부담
은 배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념은 명목상 합작기업일 뽄 실질

적으로는 최근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그런데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위탁가공사업

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젓이다.

셋째는 기업경영방식이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외국측 투자가가 투자를 하는

첫에 비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정상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비싱-설기관으로 공동협의
기구를 운영하면서 중요 사안에 대해 협의할 수 %[는 정도이다. 중국의 졍우 합
작계약시점에서 사전 약정토록 되어 있으며 상섣기관으로서 이사회 및 연합관리
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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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과 중국의 합작법 비교

w

(3) 외국인 기업惱

외국인기업이란 
"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잔하여 창
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2조)"을 의미한다. 외국인기업법은 외/

인기업의 셜립, 투자방식, 운영방식, 해체 등을 규정한 법규이다. 문제점으로 지적

할 수 있는 내용은 3가지 정도이다.

첫째, 설립지역이 나진-선봉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외국인 기업은 )g대적으로

북한당국의 통제가 약하므로 투자지역 제한을 통해 이를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의 투자업종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및 첨단분야와 관련된 분야이므

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투자지역 제한을 철폐하는 젓이 바람적하다.

둘째, 치국인 기업의 합법적 이윤에 대한 송금은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인 기업

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송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물론 외화관리법 28조에서

외국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피국인은 소득의 60%까지 송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외국투자기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60X로 한정하고 있
는데 따른 문제발생이 예상된다. 兮정의 부완이 필요하다.

셋째, 자을성을 제약하는 규정이 많다. 외국인 기업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의 영향력이 작게 미칠 수밖에 엾으므로 법률싱- 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

하고 있다. 북한내 판매를 위해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야 한다(시행규정 37조)는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의국인 기업이 자체적인 무역기능을 가지2 있음에E
불구하고 북한내 판매에 대해서는 북한이 통제할 젓임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대
중 필수품의 경우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Y록 하 있으므ya 가격결정의 자
율성이 결여되어 았다. 리고 직업동댕 설립은 중국의 노 동조합올 원용한 것으

로 보이지만, 중국이 노 동자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기업경

영의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외국인 기업내의 당1직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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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표 4.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비교

l·l 한 1 안 i 7]음 
- 

운 *l.H I
i ]것을 허용한다(1조) [ l

흐q)' Ci {자기입 및Al$百互차 송급 보d J
L . )잇·l] rI]흐食교// 飢·L 

星 翟 醉

團關 J
l-지-율성 l* 공화국 영%인·에 판매하리고 할 깅우1* 리집 판매할 수 있다. l

1 제약 [·11당무 핀.을 W1야 한다( 37Z--) l l
]*일부 대중 필수품의 가걱은 국 이거제1* 중필수품 旦호 l

l ]정기괸.이 핑한다(시 40)) l l
L團 團 孟$울 퉁한 ·1]으<5 

. %8A3....L느듈邑맙C 혈 V 동자t릴으브 룰m%L

CI) 자뮤경All무억지마懷
.

자유경제무역지대법온 북한의 유일한 개방지역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외국투자기업들의 경영활동을 -R정한 
법규이다. 이 법규는 특별히 예상

되는 문제점은 다른 법규에 비해 작은 반변 중국과 차별화되는 규정이 몇가지 있

다.

우선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지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광동성 경제특별구 조례에서는 深+]Il, 殊海, rfL[1頭 둥 일

정구역q]에 경제특구 섣치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넓은 국토 및 각

省별 차이로 인해 불가피한 현싱h인 반면, 북한 협소한 국토에 별도의 규정을 두

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게방

지역을 국한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나진-선봉지역 이외에 개방지역을 확
대할 것이라는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주체도 차이가 난다. 북한의 경우 인프라 투자에 대해
외국투자를 장려하며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최가 관장하며
소규모 투자의 경우 지대당국이 관장토록 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는 광동성 경제
특구 뫈리위원회가 직접 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자를 도 입하도록 되어 있다. 자s
국토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해당국 정부에서 직접 판장하는 것이 알반적안 현상
있데 반해 북한의 경우 투자재원의 부족에 따른 뷸가피한 현싱-이라 할 것01다,
그 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제조업 투자에 앞서 인프라 투자를 행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북한은 중국식으로 투자주체릅 전환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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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관련법 비교

자료 : 河슴弘子,새h-資導/L關速法-中國1 北朝鮮6/)It較考察", 「北朝鮮(F)經濟2 貿-易

c7)展望」 (H木貿易振興會),1993년판

4. 북한의 오1국인平자관련법의 특징

30여개의 달하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을 통해 북한의 추진하고 있는 외자

도입 방식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

체제방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적인 사항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작기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작법은 다른 볍에 비해 각 규정이

간단할 뿐아니라 별다른 시행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별

로 중시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합작기업은 북한이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북한기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시

합영법은 시행규 을 통해 많은 제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를 반증

하는 젓이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담당했던 귀순자 및 북한과 거래하는 낱한

기업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측은 복잡한 합영보다는 합작의 형태
또는 위탁가공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겯국 나진-선봉 이외

지역에서는 합영기업의 형태로 외국인들이 상주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의

국의 자본 및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체제방어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나진-선봉지역은 일종의 시험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6)

다시 말해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을 시험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이하의 표

6에서호1- 같이 시장경제적 요소暑 상당히 가미하고 있으며, 합작, 합영, 외국인 기

업 등 모든 형태의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자유

경제무역지대법이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범5이라는 명칭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타 지역의 개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6) 주기능은 믈론 많은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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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며, 이는 시험지역의 개발을 통헤 여타 지역의 개발시기를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표 6.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시장경제적 요소

p/fEd%ill張3' 투V 早1 
團 國 團 國 ' 團 

]
l· 제5조 

11 

지대안에서 기업관리%l-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l
l·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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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l
l 방법으로 해결한다/z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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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안에서 상품의 가격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
l 정管 수 있다.l/ 1
l [

l- 외환 부분 용 l
l·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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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대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兮권3히
L 金 翟關 거래할 수 있다.M 

團

團 團 團 團 

國習 闢關論 J
자료 : 동용숭, 서양원, Ir 납북경협 이렇게 퓰자」 (삼성경제연구소>, 1995.2.

5. 결어 : 기업早자시 유의사항

낭북한 경제교류는 교역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물론 긍정

적으로 자연스런 현상에 따라 발전지향적 시대변화는 아니다. 단순교역 및 위탁

가공교역을 통해 축적된 노 하우가 바탕이 되면서 교역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료

인하여 나타나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투자법은 개방지향직이

아니라 체제방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

시에 유념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나진-선봉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합작과 합영의 개념을 정확

히 인지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헌재 합작기업을 선호하고 있

다. 합영기업의 경우 기업경영권을 투자지분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통해 외국平

자가도 가질 수 있지만, 일탄 한흔 상임이사에 대해 장기 체류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최 개최시에 입국비자를 내주지 않아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w또한 이윤분배시에도 외화부족을 이유로 현물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유명무실한 합영기업일 뿐이며 합작기업과 다를 바

似다. 차라리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바라고 있는 합작기업의 형태를 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젓으로 판탄된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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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나진-선봉지역 투자시 합영기업을 선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 나진-선봉에서의 합작기업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경우

주로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으므로 제조업 등의 사업성 투자는 헌실

적으로 맞지 않는다. 반면 합영기업의 경우는 북한의 기업시스템을 직접 경험하

면서 복잡한 북한내 시스템을 북한측 투자자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나진-선봉지역 투자시에는 역외위탁가공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 24조에 따르면 
"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었는 외

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외-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7) 이는 부분적이나마 나전-선봉 이피의 지역을 개방지역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들

기엽들과의 신뢰구축을 통해 보다 양호한 투자지역으로의 진출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사인(북한식

으로는 수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록 투자뱁과는 상관이

엾는 내용이지만, 북한의 현실상 투자법보다 우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한 북한 투자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기업들이 북한투자 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웠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당국과 예외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7) 95녠 2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출판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이라는 책자에서E
역외가공제도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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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요지>
된

D 북한법체제와 관련된 문제점

o 북한의 힙-영법은 규정으로 볼 때 중국의 합작법과 유사하며 북한의 합작법은

중국의 합영법과 유사하는 등 개념정의가 혼란

o 중국은 접차 수출의무비올을 줄이고 있으나, 북한은 수출의무비율을 높게 책

정하여 사실상 내수판매를 제한

d 북한의 최계사나 변호사 둥이 우리 기업측에 관게법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지에 의문

o 중국은 홍콩 . 대만의 배후세력이 있어, 비공식적으로 국내화페와 외환의' 자유

로운 융통이 가눙하나, 북한의 경우에는 외촨부족으로 융통에 제약

o 겯론적으로 북한의 법-구정이 max 인지 m in인지 불분명하며 다만, 우리와의 관

게에서 융통성 발휘가 힘들 젓으로 예측,

D 합영기업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o 합영기엄은 투자선의 동의로 지분양도가 가능, 그러나 이사회운영이 전원일치

제로 되어 있어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도 경영권확보에 어려움.

o 최사의 청산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웠어 복잠한 청산절차에 대웅 뷸가

o 합영법상의 
「공화국영역 밖의 조 선동포,에 남한기업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

o 게정합영법 시행세칙은 공촤국 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에만 우대조치를 고정하
고 있으나, 중국의 삼포동포에 대한 우대조치를 참고하여 우리기업도 적극 요

구할 필요가 있음.

o 공업소유권 · 기업소유권에 대한 관적인 제3자 평가규정이 없고, 시행총칙에

서 기업소유권을 출자총액의 20%로 제한한 점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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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합작기업 운영곽 관런된 문제점

0 유한책임규정이 없고, 경영손실과 관련 상대방의 의무블이행시 손해배상을 청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배상범위에 대해서는 규정 없음

D 외국인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e 비교적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노 동

력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금수준이 높아 투자 인센티브가 크지 않음

D 대외경제계약법의 일반적 문제

o 계약의 숭인 . 이행을 국가정책이나 행정수단으로 보 아, 중요한 투자계약온 대

외경제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o 무역 · 투자 ·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되며, 기술이전과 같은 복합계약의 경우에

적용될 관련규정 없음

D 우리 기업 · 정부의 대응자세

o 정부는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둥으로 위험을 완화하는 지원적 역할 수행

I

o 기업은 북한즉 파트너와의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ru le-makin g 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임.

o 대북관계의 투자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펄요 (예 : 남북경협민간위원회)

o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나진 · 선봉지역익 바랑직하며 또한 기업형태도 나진
· 선봉지역온 합영, 그외 지역은 합작형태로 투자

- 다만, 대북투자가 갖는 의의를 고려하면, 우리기업은 개척자정신을 발휘, 합

.

영기업 형태의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c 나진 · 선봉지역은 배후지역을 갖지 못해 투자 메리트는 3지 않음, 다만 431

개방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북진출의 중간기지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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